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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이민과 재이민 3

대림동 에스노그라피: 재생산된 (이주) 노동의 도시

박우 I 한성대학교

세션 1-01

1960년대 중반의 구로공단 건설은 남서부 서울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대량의 이촌향도 노동력이 대림

동-구로동 지역에 짐을 풀었고 이 지역을 서울에서의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시작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발전 속에서 비록 그 역할은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구로공단은 여전히 한국의 수출 및 내수산업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대림동 인근은 노동자의 거주지가 되었고 이 거주지에는 자연스럽게 도심형 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서비스업이 출현하였다. 1990년대 이 지역은 공단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지역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정부는 구로공단을 국가디지털산업단지로 역할을 변경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산업화시대에 보조를 

맞추고자 했다. 

2010년 이후 대림동은 다시한번 관심을 받는다. 왜냐하면 1990년대 유출된 인구의 빈자리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민족, 이념, 국가 등의 철학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보다 민족적으로는 일치성을 주장하고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와 자유주의가 섞여 있으며 또한 중국 생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채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림동의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의 저변에 놓인 사양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중국동포가 내면화한 역사문화적 경험과 이들

이 위치한 사회-계급적 위계, 그리고 이 위계에서 파생하는 문화는 한국사회의 이들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

으키기에 충분했다.

2017년 여름, 대림동에서 예년 같지 않은 움직임이 일었다. 그해 봄에 상영한 영화와 가을에 상영을 예정한 영화 

때문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영화가 이 지역을 “범죄의 소굴”로 묘사하였고, 이 지역의 중국동포 전체를 범죄자 취급

을 한다고 분개했다. 지역 주민 대표들은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대림동 지역에서 이와 같이 거센 항의가 

나온 것은 2000년대 초반 구로동에서 있었던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와 다른 점이라

면 이번에는 지역 주민이 항의의 중심에 섰다는 것, 그리고 이 항의는 지역에서 40여 년 거주한 토박이 한국인 

주민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대림동=중국동포로 착각하고 과도하게 스토리를 각색한 영화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영화는 대림동 지역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화합과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대림동에는 마냥 화합만을 가능케 하는 지역정체성만 구성되었을까? 그것은 아니었다. 이 지역정체성

은 다른 식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갑자기 서울 서남권 3구에서 중국어교육을 “의무”화 한

다는 취지의 정책을 공시하였다. 이 결정이 나오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격앙되었다. 정책 폐지를 요구

하는 온라인 요청이 쇄도하였고, 일부 학부모는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대림동은(또

는 서남권 지역) 중국동포 특구가 아니었다. 다른 한편 그럼 공교육에서의 중국어 의무화를 중국동포들이 요구하였

는가? 아직 누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본 연구자도 이 정책이 너무 무맥락적인 졸

속행정의 산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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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대림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맞지만 대림동을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려고 한 노력들

은 많지 않다고 본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대림동 지역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에스노그라피)을 기술하

는 것을 통해 이 지역 정체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이 지역 폄회에 대해 지역의 선주민과 이주민 연대하는 “지역정체성”을 보였다면, 이 지역 이주민에 

대한 정책에 대해 선주민이 격앙하는 “지역정체성”을 보였다. 필자는 대림동이 국내 이주노동자의 도시로 출현하여 

초국적 이주노동자의 도시로 재생산 되면서 지역의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는 묘한, 정체성의 공유와 긴장이 상존

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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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이민과 재이민 5

탈북의 여성화

김은주1) I 고려대학교

세션 1-02

1) 고려대학교 사회학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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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활동과 지원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인식

윤인진, 손지혜, 이종원 I 고려대학교

세션 1-03

Ⅰ 서론

오랫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민족’, ‘독립운동의 후손’ 등 한 편으로는 정서적 차원에서 우리가 

끌어안고 배려해야 하는 동포로서, 또 다른 편으로는 공리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해

야 하는 해외인적 자산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인의 이주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밖으로 나가는 유출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유입으

로 바뀌면서 재외동포와 한국인간의 관계와 상호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재외동포는 더 이상 해외에 머무

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과거보다 더욱 강하게 연관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 인력 등 다양한 양상으

로 한국인들과 더욱 긴밀하게 접촉하고 교류하고 있다. 이들과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동포애에 기반을 둔 우호적인 

경우도 있지만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든가 범죄율을 높인다든가 지역사회를 더럽힌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

하다. 더욱이 저성장 시대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일반인들의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성이 저하되고 그 결과로 혐오차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층의 사회복지비용

에 대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일반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귀환 

재외동포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 지원이 제공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이 수용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국내에서 재외동포의 존재는 한 편으로는 동포이며 민족 자산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기회주의자,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이라는 양가감정의 대상이다. 특히 복수국적, 병역과 관련해서 재외동포는 자기에게 이로울 때는 

한국인, 불리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한다. 과거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궁

핍할 때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사는 동포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재미동포를 ‘미국 거지’라고도 부르

며 폄하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보다 개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동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시하고 천대하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병역과 교육은 한국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뜨거운 이슈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높은 교육열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 문제는 한국인을 순식간에 공분하게 만든다. 특히 특권층의 자녀교육 특혜

는 많은 한국인을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한다. 재외동포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인데 이 제도가 명문대학으로 입학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는 한국의 이주에 있어서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1991년에 구소련과, 1992년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 구소련(현재 독립국가연합)과 중국에 있던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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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되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발달한 모국으로의 방문과 취업을 위한 귀환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1960

년대 초 북미와 남미로 이민 갔던 이민 1세들이 고령이 되자 모국으로 귀국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현상이 증가

하였다. 귀환 재외동포는 연령대에 따라 한국사회에 서로 다른 양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겨지지만 노인층은 사회복지비용을 증가한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노인층의 귀환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들이 65세가 되어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과 기초

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되어 국민의 재정 부담을 제고한다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국민은 많지 않은데 만일 더욱 많은 국민이 알게 된다면 역풍이 불수도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

로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활동과 정책 지원을 둘러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일반국민, 대학생, 전문가의 인식

을 조사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귀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부여, 기초연금 수급과 국민건강보험 적용,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병역 기피자 국내 

입국 허용 연령 등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내국인과 재외동포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외동포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Ⅱ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1990년대 이후 국내로 귀환하여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내국인의 접촉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된 재외동포들에 대해 우호적인 국민 인식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 

갈등,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더 복잡하고 양가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반국민의 수용, 배제, 

관용, 편견 등 복잡한 양상들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연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을 다루는 선행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언론과 

대중 매체에 표상된 재외동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이다. 권혁태(2007)는 ‘재일 조선인’의 표상을 신문·만화·영화 

등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양은경(2010)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조선족에 대한 기획 시리즈물들을 분석

함으로써 조선족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았다. 유종열(2016)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재외 동포에 대한 인식에 미디어(방송)가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신

예원·마동훈(2017)은 1993년 이후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실린 중국동포 주제의 사설과 칼럼을 활용하여 한국 

언론에 나타난 중국동포에 대한 민족 담론의 의미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송원찬(2017)은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을 영화 <황해>와 <청년경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박혜영 외(2018)는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KBS, YTN의 3년간(2012~2015년) 재외동포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 주제, 재외동포 관련 주요 쟁점, 기사 비중, 

정보원, 재외동포 이미지, 직업 등을 분석하였다. 김지혜(2018)는 미디어에서 중국동포를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형

상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언론에 나타난 중국동포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한희정·신정아(2018)는 서

사 분석을 통해 영화 <미씽 : 사라진 여자>에서 조선족 여성 및 모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정

아(2019)는 조선족에 대한 미디어 재현이 젠더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족 여성 재현의 문제

점을 ‘돌봄’과 ‘환대’의 차원에서 점검하였다. 한희정·신정아(2019)는 한국 드라마에서의 조선족 재현을 문제시하

고자 각 인물의 역할과 캐릭터를 분석하였다.

둘째, 재외동포와 일반국민 간의 상호인식과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권숙인(2008)은 한국으로 ‘귀환’한 

재일한인의 경험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과 인식을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정은(2012)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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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선족 사회의 ‘지위 분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정경(2014)은 귀환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와 조우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의 과제를 제시하

였다. 정진아(2014)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및 사할린 한인과 내국인의 문화갈등 양상을 고찰하고, 문화공존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였다. 조일동(2015)은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 이후 사할린 귀환 동포들이 겪는 문제에 주목

하여 이들의 생애사를 실존적, 현실적, 전략적으로 재조망하였다. 양한순(2015)은 2010~2015년 서울 대림동 일대 

현지조사, 중국동포 및 한국인 원주민들에 대한 면접, 관계자 면접 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 중국동포 이주자들과 

한국인들의 상호관계를 문화적 시민권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정은(2017)은 다양한 조사 결과와 더불어 중국동

포 심층 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거주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의 실상과 조선족 동포들의 연합체를 통한 인정

투쟁을 살펴보았다. 홍숙영(2017)은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후 그들의 귀환, 이주, 정

주에 관한 서사를 분석하였다. 김나경·선봉규(2018)는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 기

관 관계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한국 거주 고려인 동포 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언

어생활 등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박신규(2019)는 재정착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사할린 한인과 중남미 한인

의 생애사를 통해 귀환 이주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셋째, 설문 조사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및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백지원(2011)은 학생들

의 인구사회적 요인, 재외 동포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 경험 등을 다양화하여 표본 추출한 서울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법으로 조사하고, 재중, 재미, 재일, 재러 동포에 

대한 인식 차이에 영향을 준 요소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국적에 따라 인지도, 호감도, 

친밀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재외동포 중 재미동포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

고, 재중동포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양극의 태도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재러동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 인지도가 낮았다.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외동포 관련 문화 수준이나 정의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재외동포 인식이 긍정적이었고, 인터넷이나 TV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정보를 접했을 때 재외동포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 태도를 보였다.

윤인진(2011)은 2005년과 2010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감정을 민족, 국민, 출

신국이라는 조합의 틀로 분석하고, 그 틀을 토대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였

다. 그리고 한국인이 되는 조건으로 민족, 국민, 출신국이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도 밝혀냈다. 분석 결과, 국민정체

성의 경우 한국인은 한국인의 요건으로 종족적 요건과 시민적 요건을 동시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2005년 

88.2%, 2010년 89.4%),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87%, 87.8%),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81.9%, 87.7%), 대한민

국의 정치 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77.5%, 87.3%),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82.1%, 85.9%),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80.9%, 84.1%),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64.6%, 

78.2%)의 순이었다. 민족정체성의 경우 한국인은 한 개인이 한민족인지를 판별하는 데 국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특히 북한동포에 대한 친밀감이 2005년 73.5%에서 2010년 55.2%로 

급작스럽게 변했는데, 이는 동포 거주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로 전이된 것으

로 해석되었다. 국내 거주 다문화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친밀감에 있어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조선족, 외국 국적 외국 거주 재외동포, 외국 국적 국내 거주 재외동포, 복수 국적자, 이주 노동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해 더 친밀함을 느끼고, 비국민인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갖는 

것이다. 즉 한국인이 친밀감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국민, 민족, 출신국의 순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국민이 민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은 2005년과 2010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는데, 20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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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황혜경(2014)은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재일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서울 및 충남 지역 대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가치관, 민족의식,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을 묻고, 그것을 

성별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응답자의 45%는 재일동포를 한국인, 30% 정도는 일본인, 10%는 일반 외국

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인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는 재일, 재미, 재중 동포보다는 귀화 한국인, 혼혈 한국인

을 생각하고 있었다.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과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재일동포 문제는 우리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유종열(2014)은 한국 고등학생의 재외동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대전,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 수용성

은 재외동포와의 만남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단일민족 정체성은 재외동포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

을, 문화민족 정체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인진 외(2014)는 전국에서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서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 국내에 사는 조선족 동포,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 국내에 사는 조선

족 동포, 외국인 노동자의 순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해 더 가깝게 느끼고, 비국민

인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갖는 것은 윤인진(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윤인진 외(2015)는 재외동포재단이 2009년, 2011년, 2013년에 실시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2013년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

민족 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에 대해 친밀감을 갖는 

비율은 2007년 66.3%에서 2013년 54.7%로 감소하였다. 재외동포를 한국민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한민족으로 인

식하는 비율은 모두 2/3 정도였다. 일반국민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에서 혈통뿐만 아니라 국적 유지, 언어 및 

문화적 동질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 사는 재외동포들에 더욱 호감을 갖고 있었

다. 재외동포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1년 54.9%, 2013년 67%가 ‘별로 개의치 않

는다’고 응답하였고, 2011년 37.9%, 2013년 26.4%가 ‘국가마다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2011년과 2013년 모두 6.6%).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민족 

의식이 강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재외동포와의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재외동포를 더욱 친밀하게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민족 의식의 효과가 다문화 수용성의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실적인 

생활 세계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인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및 정착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수용성의 효과가 한민족 

의식의 효과보다 더 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재외동포와 한국인 간의 통합을 위해 다문화 민

족주의를 대안적 원리로서 제안하였다.

윤인진(2016)은 ‘다문화 열풍’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문화 피로감’ 또는 ‘다문화 혐오증’에 부닥친 점에 

주목하여,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그리고 한국인이 다문화 소수자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선주

민-이주민 관계를 어떻게 맺고자 하는지를 국내외 사회 조사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였다. 국내 자료로는 동아시아연

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2005년, 2010년, 2015년에 걸쳐서 실시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결과와 

윤인진 외(2014)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의식 및 차별 실태 조사 설문 자료가 사용되었고, 국외 자료

로는 2003년과 2013년에 실행된 국제 사회 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결과와 세계 가치

관 조사(World Value Survey)의 제5차 조사(2005~2009년) 및 제6차 조사(2010~2014년) 결과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의 온정주의는 2010년대에 들어서 냉담주의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더욱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한국사회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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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인이 다문화 소수자들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확대되었다.

Ⅲ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의 

현황과 귀환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가능한 다양한 배경과 관점

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학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기준 비례할당추출방식으로 

표집된 19세 이상의 성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2019년 10월 4일 ∼ 10일 기간에 웹조사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 ○○대학교

의 학부생 중에서 2019년 1학기에 사회학 전공과목들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에 설문지를 배포하

고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225명의 학부생 응답

자들이 조사에 참여했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는 재외동포를 포함해서 외국인,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

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 공무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를 실시했고 총 4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Ⅳ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일반국민 응답자

일반국민 응답자 1,0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응답자 표본은 일반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기준 비례할당추출방식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국민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49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9.1%, 여자가 509명으로 50.9%였다. 연령대별로

는 19-29세가 16.4%, 30-39세가 17.1%, 40-49세가 20.3%, 50-59세가 20.2%, 60세 이상이 26%를 차지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이 19.5%, 인천/경기가 30.3%, 대전/세종/충청이 10.6%, 광주/전라가 9.8%, 대구/경북

이 9.9%, 부산/울산/경남이 15.7%, 강원/제주가 4.2%를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0%, 대학교 재학 

이상이 50%를 구성했다. 

응답자의 직업은 농/임/어업이 1%, 자영업이 8.8%, 판매/영업/서비스직이 7%, 생산/기능/노무직이 8.2%, 사무

/관리/전문직이 34.9%, 주부가 19.7%, 학생이 6.2%, 무직/퇴직/기타가 14.2%를 차지했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3%가 상류층, 36.2%가 중류층, 60.5%가 하류층이라고 응답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

만원 미만이 14.8%, 200-300만원이 17.5%, 300-400만원이 18.5%, 400-500만원이 15.6%, 500-600만원이 

12.2%, 600-700만원이 6.3%, 700만 원 이상이 15.1%이었다.

가구원 구성은 1인 가구가 10.8%, 2인 가구가 20.8%, 3인 가구가 25.5%, 4인 가구 이상이 42.9%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과 관련해서 응답자 중 32.9%는 자신을 진보 성향으로, 40.5%는 중도 성향으로, 26.6%는 보수 성향으로 

보고해서 중도 성향이 가장 많지만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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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구분 N %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남자 (491) 49.1 상 (33) 3.3

여자 (509) 50.9 중 (362) 36.2

하 (605) 60.5

연령 가구원구성

19-29세 (164) 16.4 1인가구 (108) 10.8

30-39세 (171) 17.1 2인가구 (208) 20.8

40-49세 (203) 20.3 3인가구 (255) 25.5

50-59세 (202) 20.2 4인가구이상 (429) 42.9

60세이상 (260) 26.0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서울 (195) 19.5 200만원미만 (148) 14.8

인천/경기 (303) 30.3 200-300만원 (175) 17.5

대전/세종/충청 (106) 10.6 300-400만원 (185) 18.5

광주/전라 (98) 9.8 400-500만원 (156) 15.6

대구/경북 (99) 9.9 500-600만원 (122) 12.2

부산/울산/경남 (157) 15.7 600-700만원 (63) 6.3

강원/제주 (42) 4.2 700만원이상 (151) 15.1

학력 이념성향(11점)

고졸이하 (500) 50.0 진보(0-4) (329) 32.9

대재이상 (500) 50.0 중도(5) (405) 40.5

보수(6-10) (266) 26.6

직업

농/임/어업 (10) 1.0

자영업 (88) 8.8

판매/영업/서비스 (70) 7.0

생산/기능/노무 (82) 8.2

사무/관리/전문 (349) 34.9

주부 (197) 19.7

학생 (62) 6.2

무직/퇴직/기타 (142) 14.2

[표 1] 일반국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대학생 응답자

대학생 응답자 22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들은 연령대, 거주 지역, 학력, 직업이 

동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문항들은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8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8.5%, 여자가 138명으로 61.1%였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0.4%가 상류층, 56.6%가 중류층, 22.1%가 하류층이라고 응답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4.4%, 200-300만원이 6.2%, 300-400만원이 15%, 400-500만원이 11.5%, 

500-600만원이 16.4%, 600-700만원이 9.3%, 700만 원 이상이 31.4%이었다. 월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31.4%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생활수준과 월평균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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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모두 일반국민 조사 결과에 비해 더 높았다.

가구원 구성은 1인 가구가 1.8%, 2인 가구가 3.1%, 3인 가구가 21.2%, 4인 가구 이상이 73.9%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과 관련해서 응답자 중 59.3%는 자신을 진보 성향으로, 21.2%는 중도 성향으로, 19%는 보수 성향으로 

보고해서 일반국민에 비해 훨씬 더 진보적이었다.

[표 2] 대학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남자 (87) 38.5 상 (46) 20.4

여자 (138) 61.1 중 (128) 56.6

하 (50) 22.1

이념성향(11점) 가구원구성

진보(0-4) (134) 59.3 1인가구 (4) 1.8

중도(5) (48) 21.2 2인가구 (7) 3.1

보수(6-10) (43) 19.0 3인가구 (48) 21.2

4인가구이상 (167) 73.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0) 4.4

200-300만원 (14) 6.2

300-400만원 (34) 15.0

400-500만원 (26) 11.5

500-600만원 (37) 16.4

600-700만원 (21) 9.3

700만원이상 (71) 31.4

3) 전문가 응답자

전문가 응답자 48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이들은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 공무원, 

교원 등 재외동포, 외국인 혹은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남자는 18명(37.5%), 여자는 30명

(62.5%)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는 20대 4.2%, 30대 43.8%, 40대 33.3%, 50대 16.7%, 60대 이상 2%로 주로 

30-40대가 응답자의 약 77%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81.3%, 인천·경기 18.7%였다. 학력은 97.9%가 대

졸이상이었으며, 생활수준은 중산층 70.8% 으로 가장 높았고, 하류층 22.9%, 상류층 6.3%였다. 일반국민의 중산

층 응답비율인 36.2%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았고, 상류층으로 응답한 비율도 일반 국민의 3.3%에 비해 거의 

2개 정도 높았다. 가구원 구성은 1인가구 10.4%, 2인가구 14.6%, 3인가구 16.7%, 4인가구 이상이 58.3%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200만원 미만이 2.1%, 200만원대가 14.7%, 300·400만원대가 

8.3%, 500만원대가 22.9%, 600만원대가 10.4%, 700만원 이상이 33.3%였다. 이념성향은 중도가 41.7%로 가장 

높았고, 진보 33.3%, 보수 25%순이었다. 이념성향은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구분 N % 구분 N %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남자 (18) 37.5 상 (3) 6.3

여자 (30) 62.5 중 (34) 70.8

하 (11) 22.9

[표 3] 전문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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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1) 재외동포에 대한 느낌

(1) 일반국민 응답자

일반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친밀감을 조사하기 위해 재외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질문한 결과, 

외국인이라고 느끼거나 외국인에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은 42.1%,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끼거나 한국 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57.9%로, 대체로 일반국민은 재외동포에 대해 조금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다 친밀한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들이 대재 이상 학력 소지자들

①외국인
이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
이라고 

느껴진다

③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전체 6.3 35.8 42.1 40.3 17.6 57.9 15.8

성별

남자 5.7 36.3 42.0 38.7 19.3 58.0 16

여자 6.9 35.4 42.2 41.8 15.9 57.8 15.6

연령

19-29세 11.6 48.2 59.8 32.3 7.9 40.2 -19.6

30-39세 9.9 39.8 49.7 38.6 11.7 50.3 0.6

40-49세 3.0 36.5 39.4 42.9 17.7 60.6 21.2

[표 4] 일반국민 응답자의 재외동포에 대한 느낌(%)

구분 N % 구분 N %

연령 가구원구성

19-29세 (2) 4.2 1인가구 (5) 10.4

30-39세 (21) 43.8 2인가구 (7) 14.6

40-49세 (16) 33.3 3인가구 (8) 16.7

50-59세 (8) 16.7 4인가구이상 (28) 58.3

60세이상 (1) 2.0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서울 (39) 81.3 200만원미만 (1) 2.1

인천/경기 (9) 18.7 200-300만원 (7) 14.7

대전/세종/충청 (0) 300-400만원 (4) 8.3

광주/전라 (0) 400-500만원 (4) 8.3

대구/경북 (0) 500-600만원 (11) 22.9

부산/울산/경남 (0) 600-700만원 (5) 10.4

강원/제주 (0) 700만원이상 (16) 33.3

학력 이념성향(11점)

고졸이하 (1) 2.1 진보(0-4) (16) 33.3

대재이상 (47) 97.9 중도(5) (20) 41.7

보수(6-10) (12) 25.0

직업

사무/관리/전문 (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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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
이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
이라고 

느껴진다

③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50-59세 5.4 34.2 39.6 41.1 19.3 60.4 20.8

60세이상 3.8 26.2 30.0 43.8 26.2 70.0 40

거주지역

서울 7.7 36.4 44.1 36.4 19.5 55.9 11.8

인천/경기 5.6 37.6 43.2 41.3 15.5 56.8 13.6

대전/세종/충청 4.7 36.8 41.5 38.7 19.8 58.5 17

광주/전라 5.1 32.7 37.8 43.9 18.4 62.2 24.4

대구/경북 8.1 34.3 42.4 37.4 20.2 57.6 15.2

부산/울산/경남 7.0 34.4 41.4 40.8 17.8 58.6 17.2

강원/제주 4.8 33.3 38.1 52.4 9.5 61.9 23.8

학력

고졸이하 7.0 32.0 39.0 42.4 18.6 61.0 22

대재이상 5.6 39.6 45.2 38.2 16.6 54.8 9.6

직업

농/임/어업 0.0 10.0 10.0 60.0 30.0 90.0 80

자영업 3.4 35.2 38.6 35.2 26.1 61.4 22.8

판매/영업/서비
스

2.9 32.9 35.7 38.6 25.7 64.3 28.6

생산/기능/노무 8.5 41.5 50.0 34.1 15.9 50.0 0

사무/관리/전문 8.3 35.0 43.3 41.5 15.2 56.7 13.4

주부 6.1 37.1 43.1 41.6 15.2 56.9 13.8

학생 6.5 53.2 59.7 30.6 9.7 40.3 -19.4

무직/퇴직/기타 4.2 28.9 33.1 45.8 21.1 66.9 33.8

주관적 생활수준

상 0.0 48.5 48.5 48.5 3.0 51.5 3

중 5.5 34.3 39.8 44.2 16.0 60.2 20.4

하 7.1 36.0 43.1 37.5 19.3 56.9 13.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7.4 27.0 34.5 43.9 21.6 65.5 31

200-300만원 6.9 37.1 44.0 37.1 18.9 56.0 12

300-400만원 5.9 36.2 42.2 40.5 17.3 57.8 15.6

400-500만원 4.5 44.2 48.7 35.3 16.0 51.3 2.6

500-600만원 7.4 33.6 41.0 45.9 13.1 59.0 18

600-700만원 11.1 31.7 42.9 39.7 17.5 57.1 14.2

700만원이상 4.0 37.1 41.1 41.1 17.9 58.9 17.8

가구원구성

1인가구 9.3 31.5 40.7 40.7 18.5 59.3 18.6

2인가구 4.3 30.3 34.6 41.8 23.6 65.4 30.8

3인가구 7.1 39.2 46.3 39.2 14.5 53.7 7.4

4인가구이상 6.1 37.5 43.6 40.1 16.3 56.4 12.8

이념성향(11점)

진보(0-4) 5.8 38.3 44.1 37.7 18.2 55.9 11.8

중도(5) 6.7 35.1 41.7 41.2 17.0 58.3 16.6

보수(6-10) 6.4 33.8 40.2 42.1 17.7 59.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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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재외동포에 대해 보다 더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다. 직업별로 비교하면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호적이었고 학생들이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중류층이 가장 우호적이었고 상류층

이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월평균 가족 소득에 따른 차이는 200만 원 이하에서 가장 우호적이었고 400~500만원 

구간에서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차이는 2인 가구가 가장 우호적이었고 3인 가구가 가장 비우호

적이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는 진보 성향보다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더욱 우호적이었다.

(2) 대학생 응답자

대학생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친밀감을 조사하기 위해 재외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질문한 결과, 

외국인이라고 느끼거나 외국인에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은 37.6%,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끼거나 한국 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62.4%로, 대체로 대학생은 재외동포에 대해 조금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자가 보다 친밀한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상류층이 가장 우호적

이었고 중류층이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월평균 가족 소득에 따른 차이는 500~600만원 구간에서 가장 우호적이었

고 300~400만원 구간에서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차이는 1인 가구가 가장 우호적이었고 2인 

가구가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는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우호적이었으며 보수 성향

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표 5] 대학생 응답자의 재외동포에 대한 느낌(%)

①외국인이
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이라
고 느껴진다

③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전체 3.5 34.1 37.6 45.6 16.8 62.4 24.8

성별

남자 4.6 36.8 41.4 33.3 25.3 58.6 17.2

여자 2.9 31.9 34.8 53.6 11.6 65.2 30.4

주관적 생활수준

상 6.5 19.6 26.1 41.3 32.6 73.9 47.8

중 3.1 40.6 43.7 44.5 11.7 56.2 12.5

하 2.0 32.0 34.0 52.0 14.0 66.0 32.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0.0 40.0 50.0 50.0 0.0 50.0 0.0

200-300만원 0.0 35.7 35.7 42.9 21.4 64.3 28.6

300-400만원 8.8 47.1 55.9 41.2 2.9 44.1 -11.8

400-500만원 3.8 34.6 38.4 46.2 15.4 61.6 23.2

500-600만원 0.0 32.4 32.4 35.1 32.4 67.5 35.1

600-700만원 14.3 19.0 33.3 47.6 19.0 66.6 33.3

700만원이상 0.0 35.2 35.2 46.5 18.3 64.8 29.6

가구원 구성

1인가구 0.0 0.0 0.0 50.0 50.0 100.0 100.0

2인가구 0.0 42.9 42.9 42.9 14.3 57.2 14.3

3인가구 2.1 31.3 33.4 43.8 22.9 66.7 33.3

4인가구이상 4.2 35.3 39.5 46.1 14.4 60.5 21.0



� Transnational� Migration� Ⅱ 초국가적� 이민�Ⅱ

세션1. 이민과 재이민 27

(3) 전문가 응답자

전문가 집단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친밀감을 조사하기 위해 재외동포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가 52.1%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가 25%였으며, 한국 국민이라

고 느껴진다가 18.8%였으며, 외국인으로 느껴진다가 4.2%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9.3%가 외국인으로 느껴진다

고 응답하였고, 이는 외국인으로 느껴진다는 응답자의 전체를 차지하며, 이들 집단의 9.3%가 한국 국민으로 느껴

진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40대는 같은 응답에서 31.3%로 응답하였다. 50대의 

87.5%는 한국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40대의 43.8%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중산층

으로 응답한 조사자의 절반이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응답하였고, 하류층 응답자 전원 역시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500만원대의 가계소득집단의 81.8%가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응답하였으며, 300만원대의 25%가 외

국인이라고 느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700만원대의 6.3%가 같은 응답을 하였다. 또한 31.3%가 외국인에 가깝다

고 응답하였고, 소득이 높을수록 재외동포를 외국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도 성향 중 

10%는 외국인으로 인식하였고, 50%가 외국인과 가깝다고 인식하였다. 진보성향의 37.5%가 한국 국민으로 느껴진

다고 응답하였고, 50%가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인식하였다. 

[표 6] 전문가 응답자의 재외동포에 대한 느낌(%)

①외국인이
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이라
고 느껴진다

③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이념성향(11점)

진보(0-4) 3.7 35.1 38.8 47.0 14.2 61.2 22.4

중도(5) 4.2 27.1 31.3 52.1 16.7 68.8 37.5

보수(6-10) 2.3 39.5 41.8 34.9 23.3 58.2 16.4

①외국인이
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이라
고 느껴진다

③한국국민
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전체 4.2 25.0 29.2 52.1 18.8 70.8 41.7

성별

남자 5.6 22.2 27.8 55.6 16.7 72.2 44.4

여자 3.3 26.7 30.0 50.0 20.0 70.0 40.0

연령

19-29세 0.0 50.0 50.0 50.0 0.0 50.0 0.0

30-39세 9.5 33.3 42.9 47.6 9.5 57.1 14.3

40-49세 0.0 25.0 25.0 43.8 31.3 75.0 50.0

50-59세 0.0 0.0 0.0 87.5 12.5 100.0 100.0

60세이상 0.0 0.0 0.0 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

서울 5.1 23.1 28.2 51.3 20.5 71.8 43.6

인천/경기 0.0 33.3 33.3 55.6 11.1 66.7 33.3

학력

고졸이하 0.0 100.0 100.0 0.0 0.0 0.0 -100.0

대재이상 4.3 23.4 27.7 53.2 19.2 72.3 44.7

직업

사무/관리/전문 4.2 25.0 29.2 52.1 18.8 70.8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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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에 대한 평가

(1) 일반국민 응답자

일반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평가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30.1%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5.4%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대한민국의 국제

외교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3.6%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0.1%보다 무려 5배가량 높았다. 해외

에서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한다는 비율은 54.9%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0.7%보다 5배

가량 높았다. K-pop과 같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9.7%보다 6배가량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4%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5.2%보다 거의 3배 높았다. 이와 

같은 양가감정으로 인해 재외동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5.2%

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24.7%보다 조금 높았다. 전체적으로 재외동포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

서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2) 대학생 응답자

대학생 응답자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내리는 평가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25.7%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3.3%보다 두 배가량 높았

다. 대한민국의 국제외교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4%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8.8%보다 무려 6배

①외국인이
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이라
고 느껴진다

③한국국민
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주관적 생활수준

상 0.0 33.3 33.3 66.7 0.0 66.7 33.3

중 4.6 25.0 29.6 50.0 20.5 70.5 40.9

하 0.0 0.0 0.0 100.0 0.0 10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0.0 100.0 100.0 0.0 0.0 0.0 -100.0

200-300만원 0.0 28.6 28.6 42.9 28.6 71.4 42.9

300-400만원 25.0 25.0 50.0 50.0 0.0 50.0 0.0

400-500만원 0.0 50.0 50.0 50.0 0.0 50.0 0.0

500-600만원 0.0 9.1 9.1 81.8 9.1 90.9 81.8

600-700만원 0.0 0.0 0.0 60.0 40.0 100.0 100.0

700만원이상 6.3 31.3 37.5 37.5 25.0 62.5 25.0

가구원구성

1인가구 0.0 40.0 40.0 60.0 0.0 60.0 20.0

2인가구 0.0 57.1 57.1 42.9 0.0 42.9 -14.2

3인가구 0.0 25.0 25.0 62.5 12.5 75.0 50.0

4인가구이상 7.1 14.3 21.4 50.0 28.6 78.6 57.1

이념성향(11점)

진보(0-4) 0.0 12.5 12.5 50.0 37.5 87.5 75.0

중도(5) 10.0 20.0 30.0 60.0 10.0 70.0 40.0

보수(6-10) 0.0 50.0 50.0 41.7 8.3 5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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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높았다.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한다는 비율은 53.1%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

율 12.4%보다 4배가량 높았다. K-pop과 같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7.8%

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8.1%보다 2.5배가량 높았다. 재외동포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7.4%,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6.7%였는데, 전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일반국민 인식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재외동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3%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34.5%보다 조금 낮았다. 특히 ‘매우 찬성’은 1.8%

에 그친 데 반해 ‘매우 반대’는 11.5%에 달하였다. 전체적으로 재외동포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한

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강하지 않지만,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3) 전문가 응답자

전문가 응답자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세 집단 중 가장 긍정적이다. 전문가 응답자의 60.4%는 재외

동포가 대한민국 경제발전 기여와 국제외교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재외동포가 K-pop과 같은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는 29.2%가 매우 찬성하였으며, 54.1%가 대체로 찬성하였다. 문화적으로 전혀 기여하지 않는

다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포행세를 하고 불리할 때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14.6%는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 또한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8.3%는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재외동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48%가 찬성하고 20.7%가 반대하여 세 집단(일반국민, 대학생, 전문가) 중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7] 일반국민·대학생·전문가 응답자의 재외동포에 대한 평가(%)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모르
겠음

찬성-반
대 차이

1.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일반국민 1.9 28.2 46.7 11.6 3.8 7.8 14.7

대학생 3.1 22.6 52.7 11.5 1.8 8.0 12.4

전문가 12.5 47.9 35.4 2.1 2.1 0.0 56.2

2. 대한민국의 국제외교에 기여한다

일반국민 3.6 50.0 31.5 7.2 2.9 4.8 43.5

대학생 8.4 45.6 32.3 8.8 0.0 4.4 45.2

전문가 12.5 47.9 35.4 2.1 2.1 0.0 56.2

3.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홍보하
는데 기여한다

일반국민 5.7 49.2 29.7 7.8 2.9 4.7 44.2

대학생 10.2 42.9 27.0 12.4 0.0 7.5 40.7

전문가 16.7 47.8 27.1 4.2 2.1 2.1 58.2

4. K-pop과 같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
산하는데 기여한다

일반국민 11.7 49.4 25.8 7.2 2.5 3.4 51.4

대학생 11.5 36.3 25.7 18.1 0.0 7.5 29.7

전문가 29.2 54.1 10.4 4.2 0.0 2.1 79.1

5. 재외동포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
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

일반국민 11.9 32.1 35.8 11.2 4.0 5.0 28.8

대학생 3.1 24.3 27.9 27.4 9.3 7.5 -9.3

전문가 14.6 25.0 35.4 14.6 8.3 2.1 16.7

6. 재외동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
국인보다 우대해야 한다

일반국민 3.7 31.5 36.5 16.5 8.2 3.6 10.5

대학생 1.8 30.5 28.8 23.0 11.5 4.0 -2.2

전문가 6.3 41.7 29.2 14.5 6.2 2.1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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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환 재외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1) 일반국민 응답자

2011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국민 응답자 비율은 30.8%, 모르고 있는 비율은 69.2%로 나타

나서 응답자의 다수가 65세 이상의 귀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국적 재외

동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 2.3%, ‘대체로 찬성’ 

20.8%, ‘찬성도 반대도 아님’ 33%, ‘대체로 반대’ 31.3%, ‘매우 반대’ 12.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반대의 비율

(43.9%)이 찬성의 비율(23.1%)의 2배 정도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거주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직업별로는 주

부,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600-700만원 구간에서 찬성의 비율이 특히 낮았다.

한국은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귀환하는 것에 일반국민의 인식은 우호적이기 어렵다. 실제로 조사 결과, 65세 이상 복수 

국적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17.1%는 찬성하였고, 37.1%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45.8%는 반대하여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의 3배에 달했다. 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가 

국내로 취업하러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40.8%가 찬성했고, 35.8%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3.4%가 반대했다. 65세 이상 노인층과 대비되게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의 귀환에 대해서

는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를 하는 자는 기초연금

을 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 중 이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응답자의 12.4%만이 

알고 있고, 87.6%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런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이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8.5%만이 찬성했고, 18.1%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73.4%는 반대했다. 반대 비율은 찬성 비율의 8.6배에 달해서 일반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런 

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34.6%,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65.4%로 모르고 있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 일반국민의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국민건강보험2)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적용받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22.2%는 찬성했고, 23.9%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53.9%는 반대했다. 물론 찬성 또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이 반대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보다 낮았지만 앞서 소개한 기초연금 수급과 비교해서 반대하는 정도가 낮았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로 민간 보험 가입,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수술 

또는 입원 치료의 제한, 본인 전액 부담 등에 일반국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험 혜택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본인

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실손 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

들에게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5%가 찬성했고, 28.6%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30.6%는 반대했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30%가 찬성했고, 32.2%는 찬성

도 반대도 안했고, 34.2%는 반대했다. 경미한 질병 치료는 허용하되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43.9%는 찬성했고, 29%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

고, 24.9%는 반대했다. 그리고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8.4%가 찬성했고, 28.9%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1.1%는 반대했다. 

2) 2017년 국민의 4대 보험료(국민 건강 보험 포함) 부담이 큰 폭으로 증대 하였고, 정부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30.6조 원 

늘려 소요 재정을 충당’ 계획이 발표 되었고, 건강보험료는 평균 3.2%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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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응답자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도입된 65세 이상 외국 국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대학생 응답

자 비율은 27.4%, 모르고 있는 비율은 72.1%로 나타나서 응답자의 다수가 65세 이상의 귀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

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 6.6%, ‘대체로 찬성’ 44.7%, ‘찬성도 반대도 아님’ 25.2%, ‘대체로 반대’ 19.5%, 

‘매우 반대’ 3.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찬성의 비율(51.3%)이 반대의 비율(23%)의 2배를 넘어 일반국민의 재외

동포 인식에 비해 훨씬 더 온정적이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27%는 찬성하였고, 54.9%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17.7%는 반대하여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더 높았다. 이 문제에 대해 반대 비율이 더 높은 

일반국민 인식과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가 국내로 취업하러 귀환하

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찬성했고, 39.4%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10.6%가 반대했다. 65세 이상 노인

층보다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의 귀환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이었다.

복수 국적자의 기초 연금 수급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만이 알고 있고, 95.1%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

다. 이런 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위의 다른 문항들과 달리 부정적이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기초

연금을 수급 받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19.9%만이 찬성했고, 29.2%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50.5%는 반대했다. 

여전히 일반국민 인식에 비해서는 반대 비율이 더 낮은 것이기는 하지만,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추상적 

질문(복수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일반국민의 세금 부담을 

암시하는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재외동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6.4%,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83.6%로 모르고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국민건강보험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적용받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46%는 찬성했고, 

28.3%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5.2%는 반대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인식과 달리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기초연금 수급과 비교해서도 반대하는 정도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실손 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

들에게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7%가 찬성했고, 27%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1.6%는 반대했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21.3%가 찬성했고, 43.8%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4.3%는 반대했다. 경미한 질병 치료는 허용하되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25.2%는 찬성했고, 25.2%는 찬성도 반대

도 안했고, 45.1%는 반대했다. 그리고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12%만이 찬

성했고, 19.5%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63.7%는 반대했다. 

(3) 전문가 응답자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도입된 65세 이상 외국 국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전문가 응답

자 비율은 41.7%, 모르고 있는 비율은 58.3%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대학생에 비해 이 제도를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복수국적의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2.1%가 

매우 찬성하였고, 25%가 대체로 찬성하였고 33.3%는 찬성도 반대도 아님으로 응답하였고 31.3%는 대체로 반대하

였으며, 8.3%는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응답자의 약 1/4정도였으며, 반대의 비율은 39.6%로 찬

성보다 약 15%정도 높았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 2.1%만이 매우 찬성

하였고, 18.8%는 대체로 찬성하였고, 39.6%는 찬성도 반대도 아님으로 응답하였고 29.2%는 대체로 반대하였으

며, 10.4%는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비율이 찬성의 비율 보다 2배나 높았다. 이는 사회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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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사회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가 국내로 취업하러 귀환하는 것에 대해 10.4%는 매우 찬성하였고 54.2%는 대체로 찬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9.2%는 찬성도 반대도 아님으로 응답하였고, 4.2%는 대체로 반대하였고, 2.1%는 매우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노동이 가능한 젊은층의 유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의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22.9%는 알고 있었으며, 77.9%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를 인식하는 비율보다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반국민·대학생·전문가 응답자의 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 적용 조건에 대한 의견(%) 

4)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인식

(1) 일반국민 응답자

일정 기간(고교 1년 포함 3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자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특별전형’3)을 통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들만의 경쟁 과정을 거쳐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 충족 요건은 해외에서 만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부모 중 한명과 1년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재외국민, 주재원 자녀 등이다.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8%였고,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58.2%였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에 관한 다른 제도들보다는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국내에서 공부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내국인 학생들과 비교

해서 특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12.1%가 찬성했고, 

28.1%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60%가 반대했다. 반대자가 찬성자의 5배에 달할 만큼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현행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들로서 정원 축소,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 

도입, 특별전형 지원 자격요건 강화, 현행 제도 폐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조사했다. 결과는 특별전형에 지원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73.6%)과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73.6%)이 특별히 높았다. 현행 특별전형제도를 

3)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의 지원자격은 1) 고등학교 과정을 최소한 1년 이상 포함할 것, 2) 거주 및 수학 기간이 최소한 만3년이 

넘을 것, 3)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고교 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한 총 1년 6개월 이상을 함께 체류 하는 것이다.

찬성 반대
찬성도 
반대도 
아님

모르
겠음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해야 함

일반국민 37.5 30.6 28.6 3.3

대학생 40.7 21.6 27.0 10.6

전문가 50 27.1 20.8 2.1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에게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해
야 함

일반국민 29.9 34.2 32.2 3.7

대학생 21.3 24.3 43.8 10.6

전문가 33.3 27.1 35.4 4.2

경미한 질병 치료 허용, 수술이나 입원 치료 반대

일반국민 43.9 24.9 29 2.2

대학생 25.2 45.1 25.2 4.4

전문가 37.5 25 35.4 2.1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

일반국민 48.4 21.1 28.6 1.9

대학생 12.0 63.7 19.5 4.9

전문가 37.5 35.4 2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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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47.4%)이 반대(15%), 찬성도 반대도 아님(34.7%) 비율보다 높았지만 다

른 방안들과 비교해서 지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2) 대학생 응답자

대입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대학생 응답자의 비율은 81.4%였고, 모르고 있는 응답자 비율

은 18.1%였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에 관한 다른 제도들보다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일반국민 중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이 제도에 대한 대학생 당사자의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었으나, 일반

국민보다는 그 정도가 덜했다. 응답자의 24.3%가 찬성했고, 33.6%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41.6%가 반대했다.

현행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중에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선발

제도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69.5%)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55.3%)이 과반이었다. 현행 특별전형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찬성하

는 비율(21.2%)이 반대(42.5%)보다 낮았다.

(3) 전문가 응답자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에 대해 전문가 응답자의 75%는 알고 있고, 25%는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원축소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찬성도 반대

도 아닌 의견의 비율은 두 집단들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20.8%로 나타났다. 보다 엄격한 선발 제도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은 일반국민보다 0.7%포인트 낮은 72.9%로 나타났다. 특별전형 지원 자격요건 강화도 일반국민과 

비교해서 낮은 70.8%로 나타났다. 현행제도 폐지에 대해서 일반국민보다 낮은 비율인 31.3%가 찬성하였다. 전문

가 집단은 대체적으로 일반인보다 이 제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9] 일반국민·대학생·전문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찬성도 반대도 아님 모르겠음

재외국민 특별전형 정원 축소

일반국민 61.7 9.0 26.5 2.8

대학생 46.9 16.4 31.9 4.9

전문가 64.6 14.6 20.8 0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 개발

일반국민 73.6 6.0 18.5 1.9

대학생 69.5 10.6 16.8 3.1

전문가 72.9 12.5 12.5 2.1

특별전형 지원 자격요건 강화

일반국민 74.6 5.3 18.6 1.5

대학생 55.3 16.9 23.5 4.0

전문가 70.8 10.4 18,8 0

현행 제도 폐지

일반국민 47.4 15.0 34.7 2,9

대학생 21.2 42.5 28.8 7.1

전문가 31.3 39,6 25 4.1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

(1) 일반국민 응답자

한국은 국적에 있어서 혈통주의(속인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

적자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에 도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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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국적법 제12조). 한국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

에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해당 요건들을 갖추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4) 

한국의 남성들은 누구나 청춘을 군복무에 바쳐야하기 때문에 병역의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나 그들의 자녀의 병역 비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문제이다. 2002년 가수 ‘유승준’은 병역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논란이 되었다. 유승준은 1999년 7월 언론을 통해 ‘제1 연평해전에서 느

낀 점이 많아 해병대에 자원입대 할 것’ 이라고 인터뷰 하였고, 2002년 1월 군복무를 앞두고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LA로 인사차 방문하였다. 같은 달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서 

같은 해 2월 대한민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입국

을 거절당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방문을 시도하였고, 2015년 5월 온라인 방송인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과거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정서를 돌이킬 수 없었다. 같은 해 8월 재외동포 자격의 F-4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LA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였고, 10월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016년 9월 비자발급 소송 1심 원고 패소하였고, 2017년 2월 2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

나 2019년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유승준의 

입국 여부와 활동 여부에 대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응답자들이 유승준의 국내 입국과 활동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는 ‘국내 

입국과 국내 활동을 모두 허가해야 한다’, 41.1%는 ‘국내 입국은 허가하되 국내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 47.1%는 

‘국내 입국과 국내 활동 모두를 금지해야 한다’, 4.6%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는 유승준의 국내 입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특히 국내 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

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불허하여 국내 입국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5)

응답자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44.7%는 알고 있고, 55.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재

외동포가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40세까지 해외에서 거주한 후 국내로 입국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37.1%는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22.5%는 50세로 연장, 7.2%는 45세로 연장해야 한다

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대로 40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19.4%, 35세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6.1%에 불과했다. 

(2) 대학생 응답자

4)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1) 현역·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

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7년 9월 『재외동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

었는데,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외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

지 재외 동포 체류자격(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

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자 

헌법적 요청인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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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응답자들이 유승준의 국내 입국과 활동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7.3%

는 ‘국내 입국과 국내 활동을 모두 허가해야 한다’, 44.7%는 ‘국내 입국은 허가하되 국내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 

19%는 ‘국내 입국과 국내 활동 모두를 금지해야 한다’, 19%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유승준의 국내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국내 입국 및 활동 모두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더 낮았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

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불허하여 국내 입국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30.5%는 알고 있고, 69.5%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재외동포가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40세까지 해외에서 거주한 

후 국내로 입국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비율은 9.7%로 일반국민에 비해 

훨씬 더 낮았고, 13.3%는 50세로 연장, 4.9%는 4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대로 40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23.5%, 35세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10.6%로, 일반국

민보다는 조금 더 높았다. 한편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8.1%에 달해 일반국민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뚜렷하지 않았다.

(3) 전문가 응답자

전문가 응답자 중 29.2%는 유승준의 입국과 활동을 허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9.6%는 입국은 허가하되 활

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입국과 활동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9.2%로 나타났으며, 2.2%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약 70%의 응답자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대학생에 비해 수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내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불허하여 국내 입국과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47.9%는 이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국민과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구적으로 입

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율은 14.6%로 두 집단과 비교해서 가장 낮았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 응답은 

두 집단보다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군 복부 의무와 관련해서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10] 일반국민·대학생·전문가 응답자의 병역기피자 국내입국 허용 연령 변경에 대한 의견

N %

현행대로 40세로 해야 한다

일반국민 194 19.4

대학생 53 23.5

전문가 17 35.4

35세로 축소해야 한다

일반국민 61 6.1

대학생 24 10.6

전문가 5 10,5

45세로 연장해야 한다

일반국민 72 7.2

대학생 11 4.9

전문가 4 8.3

50세로 연장해야 한다

일반국민 225 22.5

대학생 30 13.3

전문가 10 20.8



2019 �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36  

Ⅴ 요약� 및� 결론

일반국민은 재외동포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를 외국인과 가깝거나 외국인이라

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42.1%, 한국국민에 가깝거나 한국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57.9%로 보다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 

일반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인식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외

교에 기여한다거나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한다거나 K-pop과 같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일반국민은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다. 65세 이상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과 이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부여받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로 인해 의료보험료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한해야 하거나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들과 비교해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도 여전

히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이 제도가 편법적인 대학 입학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수학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했다. 

병역을 기피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장기 거주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활동하려는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 영구

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거나 입국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 또는 50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이 상당히 강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일반국민은 재외동포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에 기여하기보다 편승하여 재정 부담이 되거나 편법을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려고 할 경우에는 매우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배분의 문제, 병역과 같은 의무의 문제

에 있어서는 동포애보다 사회 기여도와 개인 간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점을 정부는 재외동

포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보다 더 온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해 외국인이라고 느끼거나 외

국인에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은 37.6%,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끼거나 한국 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62.4%이

N %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

일반국민 371 37.1

대학생 22 9.7

전문가 7 14.6

모르겠다

일반국민 77 7.7

대학생 86 38.1

전문가 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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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다. 재외동포들의 기

회주의적 처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처럼 부정적인 태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특히 ‘매우 찬성’은 1.8%에 그친 

데 반해 ‘매우 반대’는 11.5%에 달하였다.

귀환 재외동포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지하지만 일반국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온정적인 편이었다. 그러

나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추상적 질문(복수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

을 받는 것)과 달리 일반국민의 세금 부담을 암시하는 구체적 질문(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대학생 응답자의 대다수가 알고 있었고,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는 보다 엄격한 선발 제도 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유승준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었지만, 국내 입국과 활동을 모두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낮았다. 병역 

기피자 국내 입국 허용 연령 변경과 관련해서도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일반국민과 달리 의견이 뚜렷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재외동포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70.8%는 한국인으로 

느끼거나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일반국민과 대학생들 비교해서 가장 관용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외동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해야 하는 것에 대해 6.3%만이 

매우 찬성하였고, 6.2%는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외교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5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국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81.3%가 중요하다고 응

답하였다.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에 대해 41.7%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 37.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 79.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

격 조건이 한국의 제도와 법을 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93.8%는 정신적 정체성이 중요하

다고 응답하였고, 결국 혈통보다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에게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경미한 

질병치료만 허용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미온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35%이상 이었으며, 경미한 질병치료만 

허용에 대해 37.5%만이 찬성하였다. 이는 결국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되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

이 되는 수술이나 입원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응답한 25%보다 약 1.5배 이상 높은 비율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온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사회에 기여보다 혜택에 기대려는 것에 일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39.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1%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찬성보다 

반대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재외국민 대입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축소, 엄격한 선발제도 개발, 지원자격요건 강화

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응답을 한 비율이 반대보다 높거나 같았다. 현행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25%만이 

찬성도 반대도 아님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입제도에 대해 타 두 집단에 비해 미온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반국민, 대학생,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에 기여하기보다 편승하여 재정 부담이 되거나 편법을 써서 병역

을 기피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려고 할 경우에는 매우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배분의 문제, 

병역과 같은 의무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포애보다 사회 기여도와 개인 간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점을 정부가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내국인과 재외동포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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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귀환 재외동포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한 이후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부여할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귀환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이들이 한국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귀환 재외동포 대상 지원 정책을 현재 여건들을 고려해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이 귀화할 때 자립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처럼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경제적 자립 

능력을 동일하게 중요한 요건으로 삼아야 하고, 이후 기초연금 수급과 같은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국내 거주 연수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복수국적을 신청했을 때 심사를 거쳐 곧바로 국적을 부여하기보다 국내에서 거주하고 생활한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적 취득과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엄밀한 심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할 

수 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귀환 재외동포의 의료서비스 혜택의 조건과 범위에 대한 

보다 엄밀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은 수혜자가 보험에 기여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상당한 기간(예를 들어, 5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외동포가 실제의 생활 기반이 해외여서 상당 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한 후 의료서비스를 받고 출국하는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배제하는 처벌 조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의 재외동포가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지만 젊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여 사회경

제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젊은 재외동포의 국내 입국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고학력, 전문기술직,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는 재외동포는 국내 입국

과 사회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

화로 인해 이민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재외동포의 이주는 우선적

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

다섯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논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한국사회에서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가 사회 기득권층에 의해 편법적인 대학 입학의 통로

로 쓰이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강하다. 따라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대학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런 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과 같은 지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일과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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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하와이 사진신부들의 다층적 맥락과 성격

정지원1) I 동국대학교

세션 2-01

초록

본 연구는 20세기 초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 사진신부들의 경험을 통해 사진신부의 다면적인 삶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비가시화된 사진신부의 구체적인 경험 세계를 드러내면서 그들의 능동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고록과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석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담론에서 사진신부들은 기획된 결혼의 피해자, 착취의 대상, 부차적인 

이주민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의견과는 달리 사진신부들은 그 자체로 능동성을 담보한 존재였다. 이들은 

삶의 연속성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세계로 나아간 능동적인 이주자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유를 찾아 간 근대적 존재였다. 

또한 여성 연대를 통해 독립 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행보를 보이며 사회적 주체로 거듭났다. 물론 억압과 배제를 수반하는 

구조 하에 위치한 다면적 약자였지만, 행위적 주체로서 시대적 억압에 맞선 것이다. 한편, 사진신부를 향한 당대의 양가적인 

해석과 담론은 새로운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빈 공간을 창출한다. 여성의 경험과 사회적 담론이 묘사하는 여성성 간에 

큰 괴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단편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여성을 새로이 해석할 단초를 마련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진신부의 

탈구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그 주체성을 복원할 수 있다. 이렇듯 당대 여성의 삶을 구체성의 세계에서 다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페미니즘적 역사쓰기를 수반한다. 여성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동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진신부에 대한 분석은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Ⅰ 들어가며

20세기 초 국가 간 이동을 감행한 여성들이 있었다. 바로 한인 하와이 사진신부들이다. 이들은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로 국경을 넘는 결혼을 행하였고(강진구, 2011), 감정적 교감 없이 사진만을 매개로 결혼을 진행했다는 특수성

을 보인다. 사진이라는 근대적 산물, 그리고 초국가적 이동을 감행한 결혼이라는 지점에서 사진신부의 이야기는 

일견 맥락이 탈각된 채 이미지로 한정되어 소비된다. 예를 들어, 하와이 이민사에서 사진신부가 다루어지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사기결혼의 피해자 혹은 민족의 기틀을 잇는 가정적인 존재로 제한되어 이해될 뿐이다. 그렇다

면 두툼한 두께를 가지는 이민사 책 속 두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삶은 실제로도 그렇게 단편적이었을

까? 본 연구는 한인 하와이 사진신부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신부들의 삶을 

개인의 구체성의 세계에서 복원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결혼을 온전한 개인의 선택, 혹은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결혼은 개인적인 선택의 

1)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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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여겨지는 전반적인 인식과 달리 제도적인 산물이자 여러 주체의 동기가 작용하는 정치적 영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국제결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사진신부의 결혼이주 이면에는 여러 주체의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 이들은 민족주의자의 주도 아래 민족의 멸종을 막는 역할을 부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

락한 가정을 꾸리는 아내와 어머니로 호명되면서 노동 이민자와 미주 사회, 혹은 일본 식민 정부 간의 갈등과 불화

를 막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배타적인 인종주의 정책과 일제의 식민 통치라는 복잡한 시대적 상황이 

함께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이해는 사진신부에 대한 해석을 착취의 대상, 권력의 피해자, 부차

적인 이주민에 한정시키면서 격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진신부가 경험한 다층적인 삶의 위치

를 파악하면서 다면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능동적 주체인 사진신부를 새로이 들춰내고자 한다.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연구자료와 연구방법을 검토한다. 특정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나타난 행위 주체의 

구체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회고록과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한 문헌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경험의 세계와 객관성

의 세계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진신부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본다. 사진신부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따라서 한인의 하와이 이민사

를 천천히 훑어보면서 사진신부의 개념과 발생 배경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정제를 행한다. 제4장에서는 계보학적인 

개괄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적 담론을 살펴본 뒤, 사진신부의 세밀한 경험 세계를 드러내어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

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진신부의 탈구위치를 파악하고, 그 주체성을 복원할 수 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의 종합과 함께 역설적 주체로서의 사진신부에 주목하면서, 사진신부가 시간적 경계를 넘어 현대의 여성의 이

주에 시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Ⅱ 연구방법

1. 경험과 객관성

도로시 스미스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학자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경험한 사건이나 행위보다는 객관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알려진 실체와 개념틀에 천착한다(Smith, 1979). 다시 말해 개념적 제국주의 안에 갇혀 사고한다는 것

이다. 개인의 경험이 아닌 학문 분야에서 주어진 이론과 개념틀에 한정하여 주제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탐구

의 폭을 좁히는 행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과 개념틀에 얽매여 주제를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경험

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경험의 세계를 탐구한다. 당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인 하와이 사진신부의 구체적인 이야

기를 검토하고, 능동성의 측면에서 이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는 하딩의 언술을 빌려 여성 개인의 경험에 주목한다. 하딩은 덜 편파적이고 덜 왜곡된 생각은 그 생각

이 귀족, 노예소유자, 사장들과 감독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농민, 노예들,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이중의 책임을 부여받는 여성의 삶에서 시작될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Harding, 2009). 이에 따

르면 객관성은 주류의 담론에 포섭된다기보다는 지배적인 담론의 바깥에 있는 상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배담론이 배제하는 구체적인 경험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러한 탈각의 구조에서 여성은 어떠한 실천전략을 보이

는지에 집중하면서 경험의 세계와 객관성의 세계 간 결합을 시도한다.

2. 연구자료

이를 위하여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해석학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크게 회고록과 신문

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자전적 기록은 개인의 내밀한 사고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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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개인의 삶의 궤적을 따라 일상의 흔적을 쫓으면서 동시에 외부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보조자료로서 당시의 신문기사를 활용한다. 신문기사는 대상을 향한 사회적 

시선을 포함한다. 따라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사진신부를 둘러싼 담론과 의제 설정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

나 하와이 발행 신문기사의 경우 하와이 지역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제한적으로 소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하와이 이민사 관련 서적이나 논문에서 활용한 신문기사 자료를 2차적으로 활용하였다.

텍스트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방법론은 인간 체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이희영, 2009)는 언술처럼 해당 

연구 역시 회고록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구체적인 체험과 경험의 세계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하여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와 신성려의 ‘하와이 사탕 밭에 세월을 묻고’를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전

자는 사진신부 천연희가 13년 동안 직접 작성한 자전적 기록으로, 총 7권 분량의 노트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쳔연희 자신의 집안 배경을 비롯하여 사진혼인을 결심한 계기, 사진혼인 과정, 하와이에서의 삶의 과정 등이 총체

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쓰여진 글인 만큼 그 내용과 양이 방대하고 자세하여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후자는 1979년 신성려가 진행한 사진신부들에 대한 구술사 연구자료이다. 전자와는 달리 

여러 사진신부들의 사진혼인 결정 계기를 파악할 수 있다. 단편적인 정보가 주어지지만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회고록과 구술자료는 사회적 담론이 담지하지 못한 개인의 이야기를 포괄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고 비가시화 되었던 기록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는 또한 개인의 구체성과 사회적 조건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에 집중한다. 개인이 파악하는 세계의 경험담

에서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맥락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자료로서 신문

기사를 활용한다.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사진신부를 둘러싼 당시의 담론은 어떠한지, 어떤 식으로 의제가 설정되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신문기사는 공간적 배경을 한 축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조선과 하와이라는 이중의 공간을 

경유하는 사진신부의 위치성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발행된 신문인가 하는 지점은 해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한다. 

따라서 사진신부가 떠나 온 조국에서의 담론과, 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하와이에서의 담론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당대의 여성상을 재현하고, 구체적 실재와의 괴리를 살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분석방법은 세계 

내 존재(In-der-Welt-sein)로서 사진신부를 파악하는 방법이자, 역설적으로 그들의 능동성과 역동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Ⅲ 태평양을� 건너� 간� 사진신부

1. 하와이 이민의 역사

한인의 미주 이민은 1902년 12월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된 까닭은 설탕산업 중심

의 산업구조로 인한 하와이의 노동력 부족에 기인한다(강진구, 2011). 1850년대,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업이 본격

화되면서 농장주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로부터 노동 이민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국

인을 필두로 하여 노동자들의 하와이 이주가 잇따랐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의 황인종 배척 흐름과 맞물려 1882

년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이 제정되고 중국인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지면서, 농장주들은 새로운 

이민 공급처를 모색한다. 그 결과 중국인의 빈자리를 일본인이 대체하게 되었고, 이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00

년 하와이 인구의 40%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일본인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노임분쟁, 동맹파업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농장주들은 일본인들의 파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순근면한 한국인 노동자들 희망하였다(오인철 

1998; Patterson, 2003; 강진구, 2011). 이에 1902년 8월 조선에 수민원이 설립되었고, 이후 『조미수호통상조

약』 제 6조2)에 따라 하와이로의 이민이 시작되었다. 120명 가량의 조선인 노동자를 실은 배는 1902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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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물포항을 떠나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후 1905년까지 약 7천여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하와이로 이주했다. 하지만 1905년 11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값싼 조선인 노동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하여 이민금지령을 내리면서 미주 이민은 사실상 중단된다(김원용, 2004).

이들 노동 이민자의 대다수는 고국에 배우자가 있거나 미혼인 단신 남성들이었다. 한편, 당시 미주에서는 동양인 

남성과 유로-아메리칸들과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이런 연유로 한인 남성들은 본국에서 신부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에 놓여있었다(오윤호, 2011). 뿐만 아니라 결혼을 못한 많은 독신 노동자들이 음주나 도박을 일삼으

며 미국 사회의 문젯거리로 대두되었고,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자 농장의 생산률은 점차 

떨어져만 갔다(강준만, 2008; 정미옥, 2018).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하와이 정부는 사진신부를 받아들이기

에 이른다.

1908년 1월 일본의 타카히라 대사는 미국 정부와 교섭을 개시하여 신사협정을 맺는다. 신사협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일본인과 한인 노동자의 여권 발급을 중단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을 제한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인도적인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협정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세 특정 집단을 가정했는데 첫번째는 이전에 미국

에 거주했던 자이고, 두번째는 미국의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이며, 마지막으로는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자의 부

모, 아내, 또는 자녀로 규정되었다(State board of Control, 1922). 이에 따라 1910년 11월 28일 최사라와 리내

수의 사진결혼을 시작으로 1924년 10월까지 총 951명의 사진신부가 하와이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김원용, 

2004).3)

2. 사진신부의 결혼이주과정

대다수의 사진신부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행을 선택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가부장제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민지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경험하

기 위해 사진결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의 부푼 기대가 무색하게 사진신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와이의 

척박한 노동환경과 사진과는 전혀 다른 초라하고 나이 든 남편의 모습이었다. 사진결혼은 말 그대로 남편 될 사람

과 부인 될 사람의 만남 없이 서로의 사진 교환을 통해 결혼을 결정한다. 따라서 매개체로서의 사진이 결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판국이었다. 이에 남자들은 최대한 멋있게 연출하여 사진을 찍거나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고향에 

보냈다. 따라서 사진신부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딴판인 경우가 허다했다. 사진신부와 신랑은 평균적

으로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를 보였는데, 천연희의 경우에는 39세로 알고 신랑과 결혼했으나 그는 기실 49세여서 

27살의 나이 차이가 났다. 박순하의 경우도 신랑의 나이를 40세로 알고 왔으나 항구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74세

의 노인이었다. 그러나 부인의 자격으로 입국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혼인을 파기한다는 것은 곧 추방을 의미했

다. 따라서 사진신부들은 사진과는 다른 신랑의 모습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

 여러 구술 자료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서도 많은 문제와 불화가 나타났다.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노동은 노예 

노동과 다름없었고, 사진신부들은 농사일 이외에도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떠맡아야만 했다. 그들의 꿈이었던 학업

의 지속은커녕 당장 앞날이 막막한 경우가 허다했다. 게다가 감정교류 없이 이루어진 혼인이었기 때문에 가정 내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국 내 한인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등 

아내와 어머니를 넘어 능동적인 여성 주체로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진신부의 이주로 말미암아 미주 한인사회

는 가족 중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미국이라는 낯선 땅을 동경하여 아버지의 집을 나섰던 사진신부들은 근

2) 조선 백성이 미국 어느 곳에나 왕래하고 거류하며 토지와 가옥을 매매하고 건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정당한 영업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3) 951명의 사진신부가 처음 하와이로 입국한 것은 맞지만, 이들 중 800여명은 하와이에 정착했고 나머지 150여명은 하와이를 경유하여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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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의 중심에서 복합적인 시공간을 몸으로 살아냈고, 그 결과 그들만의 방식으로 능동적인 삶을 추구한 것이다(정

미옥, 2018).

Ⅳ 사진신부의� 다층적� 맥락과� 성격

1. 남성 의존적인 이주?

여성의 이주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거나 먼저 간 남성의 뒤를 쫓는 식으로 이해된다 (Donato, 1992; 

Parrenas, 2009 재인용, Piper and Roces, 2003). 물론 형식상에서는 사진신부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노동 이주를 행한 한인 남성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 관계로 남의 나라 백성을 이민해 오는 데는 이민국이 있어 이 모든 법률의 복잡한 사건을 이민국에서 다 처리하도

록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처녀들은 이민 온 남자의 이름으로 다시 이민 온 것이다. 그래서 그 남자 될 사람이 

와서 데려갈 동안 이민국에 갇혀야 되었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185쪽)

그래서 선창에 내리니 이민국으로 영솔하고 이민국은 옛날 집인데 그 안에는 넓고 넓은 방에 두 층으로 쇠로 만든 

들것 침창을 이층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여자들을 인도하여 한 칸씩 주고 있게 하였다. 대우하기를 징역 사는 사람같이 

대우하고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사진혼인한 남자가 와서 문답하고 그 여자를 데려 내간다.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기를, 오호라 세상이여, 이래도 저래도 자유가 없으니 한심한 세상이라 생각하고 밤에 생각하기를 길찬록 씨가 

어떠한 남아인가를 생각하고 엿새 밤 동안 번민하고 생각하고 나이 많은 늙은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때 참 고통스러웠

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343쪽)

천연희는 이를 “이민 온 남자의 이름으로 다시 이민 온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자신의 이주가 남성 의존적

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주의 방식과 이주의 원인은 분리되어야 한다. 사진신부의 

이주가 남성 의존적인 방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제도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성이 선택한 타개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간 남성을 따라 이주했다는 식의 이해는 편협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주의 

형식보다 각 개인이 이주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성려가 1979년 진행한 사진신부들에 대한 구술사 연구를 살펴보면 사진신부가 도미를 결심한 계기를 확인할 

수 있다(신성려, 1979). 옥자(이하 모두 가명)는 어렸을 때부터 봉건적인 조선을 떠나 먼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소망이었다. 아버지는 “네가 집에서 한번 떠나면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옥자에게는 넓은 

땅에서의 공부라는 더 큰 꿈이 있었다. 이에 1919년 집을 떠나 사진결혼을 하기에 이른다. 명순은 17세에 사진신

부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그녀는 집안에서의 불안과 불화로 말미암아 사진결혼을 결심한다. 순희는 1916년에 도미

하였고 결정적인 이유는 ‘황금의 나라’라는 미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꿨기 때문이다. 봉임은 옥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유학을 소망하면서 이민을 결심했다. 나아가 천연희의 회고록을 살펴보았을 때도 우리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천연희는 “그때는 외국 갈 희망에 사랑이고 무엇이고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자유의 나라에 갈 

생각밖에 없었다. 시집을 가서 남편과 사랑하고 살겠다는 마음은 둘째요, 외국 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 갈팡질팡 

없이 (서둘러) 주선하였다”, “나라를 잃고 망국지인으로 자유를 잃고 자유를 찾아 하와이로 사진혼인(하여) 들어왔

다”고 하면서 사진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진신부들의 이주에는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자유에의 갈망이라는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라는 것은 한편 억압적인 상황을 전제한다. 따라서 사진신부의 이주는 식민지 조선과 봉건적 

가부장제라는 핍박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의 능동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때 사진혼인은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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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또 흥미로운 점은 흔히들 이주의 원인이라 지목하는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는 부분이다. 이는 파레

냐스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이주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Parrenas, 2009). 파레나스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의 이주 원인에서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분적임을 밝히고, 오히려 가정 내 여성에게 부과되는 젠더 층

화된 압력이 여성 이주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 사진신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옥자와 명순의 

구술로 말미암아 사진신부의 이주 역시 젠더 제약으로부터의 탈출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열망한 

천연희의 사례 역시 식민지 조선,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이중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한 여성의 사례로 독해 가능하

다. 따라서 사진신부의 이주는 남성 의존적인 수단의 도움을 빌렸을 뿐, 이미 그 자체로 능동적인 이주라 평가할 

수 있다. 부차적인 존재로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여성 그 자체로서 이주를 행한 것이다.

2. 해석의 이중성

그러나 사진신부의 자발적인 이주와 무관하게 당시 이들을 둘러싼 논의는 여러 정치적 주체의 동기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진신부의 이주를 해석하는 양상은 양가적으로 나타났다.

사진결혼은 단지 미국에 간다는 호기심만을 위해서 결혼이 무엇인가, 남편이 무엇인가, 가정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

지 못한 채 왔다는 것이다. 본국에서 중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모교의 주임 교사까지 되고 있었다. 결혼이라도 해 도미하

면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되어 버렸다.4)

서울에서 발행된 북미 조선 학생 총회의 기관지 『우라끼』는 사진신부의 도미 이유를 호기심에 한정한다. 남편이 

무엇인가, 가정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여성들이 오로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 하나만을 가지고 사진

혼인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이라는 공간적 특징에서 비롯된 사고라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여성은 능동적

으로 사고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사진신부는 무지하게도 호기심 하나만을 가지고 미국행을 결심한 

어리석은 존재로 치환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진신부는 아버지의 나라, 즉 조국이라는 ‘집’을 떠나온 여성이었기 때

문에 가정을 저버린, 가정에 무지한 존재로 표상되었다.

하지만 『우라끼』와 달리 호노룰루에서 발행된 『국민보』의 기사는 사진신부의 혼인 원인에서 가정적인 요소를 

부각한다. ‘사진혼인 문제에 대하여 한번 다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용만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여자들이 본국을 떠난 본의는 외국 유람한 애국지사 남편을 얻어 그의 힘을 의뢰하여 공부도 더 하고 사업도 경영하며 

다른날 대조선 독립에 성공한 부부가 되기를 희망함이니, 그들의 희망을 가히 짐작하자.5)

그에 따르면, 사진신부는 사진혼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좋은 남편을 얻고, 그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꿈을 이

루고자 이주를 선택한다. 나아가 대조선 독립에 성공한 ‘부부’가 되기를 희망하는 등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이주를 

결심한다. 조선에서의 논의와 달리 하와이의 담론은 남편과 부부라는 가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두 기사의 논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와이에서는 왜 사진신부의 이주에 

가정이라는 맥락이 덧붙여졌을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생물학적인 인종을 기반으로 한 위계화가 횡행하였다. 백인종의 특성은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와 반대로 황인종의 특질은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여기저기서 동양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따라서 열등한 피가 민족에 섞여 들어가지 않게 미국정부는 유로-아메리칸과 동양인의 

4) 날짜 미상, 『우라끼』; 강건영, 2017 재인용
5) 날짜 미상, 『국민보』, ‘사진혼인 문제에 대하여 한번 다시’.



� Transnational� Migration� Ⅱ 초국가적� 이민�Ⅱ

세션2. 가족과 이민 49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같

은 방침에 따라 결혼을 못한 많은 한인 독신 노동자들의 폭력

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은 걸핏하면 잔치에 참석하

여 술을 먹고 싸움을 했고, 심지어는 노름과 아편에 빠지는 등 

방탕한 짓을 하기도 했다(강진구, 2011). 농장의 생산율이 떨

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 농장주들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율 하락을 막기 위하여 

독신 노동자들과 하와이 원주민과의 결혼을 장려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시아인 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인 노동자들

은 이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단일혈통, 단일민족주의라는 당

대의 인식이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으나 하와이에 거주하던 

민족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컸다. 이승만을 필두로 하는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동적결혼을 유독 강조하면서 혈통을 이어나갈 것을 요구했는데(김새무엘, 1979; 강진구, 2011 재

인용), 이와 관련한 논의는 1915년 『신한민보』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뎡상으로 개인의 사정도 가련하거니와 사리샹으로 겨류민족은 쟝차 멸종함에 닐을지니 이는 금일 우리 거류동포 

크게 쥬의할바로다 만일 사진혼인을 불가타하야 실치아니하고보면 해외민족을 멸절하야 장차 직접혼인이니 간접혼인이

니 자유독립이니 하는 읾나사가 다 바람잡이에 돌아갈지로다 그런즉 오날날 우리민족이 해외에 잇서 끈어지지 아니하고 

번식하기를 요구하는 때에 직접혼인이 불능하거든 간접의 우간접이라도 할 수 잇난다까지 혼인을 일이움이 가하거늘 

지약 사진혼인하야는 피차에 친이 얼골은 보지못하나 사진으로라도 그형샹의 엇더한 거슬 가히 알겟고 마조 안자서 담화

는 못하나 서신상으로 피차 의사와 정의를 소통하매 해외에 거류하는 우리 동포에게 과연 뎍당한 일이니 일언이 폐지하고 

나의 단언하는바는 샤진혼인이 직접혼인보다 가되나 혼인못하야 멸종하는것보다 크게 리하다 하노라.6)

『신한민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혼인은 간접혼인으로서 직접혼인보다는 못한 것이지만, 민족의 

멸절 앞에서는 간접혼인이니 직접혼인이니 하는 것은 전부 필요없는 수사일 뿐이다. 오로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해외에서 민족의 대가 끊기지 아니함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진혼인으로 대표되는 동족과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즉, 시공간적인 민족 개념의 연장을 위하여 여성을 출산 기제로 동원하고자 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와이 사진신부는 가정의 영역에 한정되어 해석된다. ‘시집’이 아닌 ‘이주’를 택한 여성들이었지만 어느

새 사진신부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정체성 역시 그 안에 유폐된 것이다.

3. ‘집’에서의 삶과 여성 연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균일하게 정비된 시간과 공간의 틀을 깨고 이질적인 세상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공간이 압축됨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되었지만 사진신부는 그 자체로 경계를 초월하는 이동성을 보인 

근대적 존재였다. 그러나 자유를 갈망하여 아버지의 조국을 떠난 사진신부들은 그 기대가 무색하게 다시금 남편의 

가정에 매몰된다. 아버지의 손을 떠난 신부가 신랑에게 넘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왔지만 다시금 ‘집’에 

종속되는 이중 주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청춘시대 소녀들이 하와이가 금전세계라 하니 들어와서 고생을 했지만 한 가지는 참말로 좋은 곳이다. 

민주주의 자유국이요, 일기가 일 년 열두 달 온후하니 별유천지비인간이다. 그 점은 듣던 바와 같다. 자유국 백성이다. 

6) 1915.03.25. 『신한민보』, ‘사진결혼의 이해’.

<그림 1> 『신한민보』 사진결혼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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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길찬록 씨는 아침 새벽이면 일을 나가고 나는 새벽밥을 해서 밥통에 넣어 주고 일을 나가는 것을 보고 나면 침상에 

누워 울었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195쪽)

천연희는 기대와는 다른 실상에 한 동안 적응하지 못했다. 하와이에 가 있는 남성이 배우지 못한 농민 혹은 노동

자라는 사실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조선의 선생님들이 천연희를 두고 “네가 왜 하와이로 가느냐. 남편 

될 사람도 보지 않고. 그곳에 간 사람들은 다 무식꾼 농민이다”라고 하며 결혼을 말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녀의 생각보다 더 녹록치 않았다. 사진신부는 사적 영역에 포섭되어 재생산노동을 진행할 것을 강요받았다. 

사탕수수 밭에 나가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등 가정의 일을 도맡아했다. 그들은 노동 

주체가 아니라 남성 신체에 복속된 타자로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집에 유폐된 전근대적 존재로 회귀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울감에는 결혼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들

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향 결혼하는 형식을 보이고, 여성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향 결혼의 경향성

을 보인다. 그러나 사진혼인의 경우 누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평가할 수 없다. 더군다가 국경을 넘은 여성

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결혼에서의 기대역할 간 괴리가 컸을 것이다(Thai, 2002).

그러나 이들을 착취의 피해자, 가부장적 권력의 희생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억압과 고난

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진신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이들은 제국이 보여주는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시스템, 그리고 민족주의 담론을 전유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고

자 하였다(오윤호, 2011). 그 결과 불성실한 남편 대신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부양자, 자유를 갈망하는 근대 시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진신부를 도와주는 여성 연대의 핵심 주체라는 다각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단단한 여성 연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결혼이주는 초국가적인 네트워크에 연유하

여 이주 후에도 본국의 가족과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사진신부가 살았던 시

대에는 연락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는 곧 본국 가족과의 단절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하와

이 사회로 하여금 혈통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가능케 했다. 여성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등장한 것이다. 실제 천연희의 사례를 살펴보면, 천연희는 가정에서의 불화와 삶의 

고민으로 매일 밤을 울며 지새웠다. 그런 그녀를 집 밖으로 꺼내어 보살펴 준 것은 주변의 여성, 즉 다른 사진신부

와 이주여성이었다.

하루는 빨래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중략) 그때 민사라 씨7)가 오셨다. 서울 부인이다. 서울 말씨로 

“무엇 하세요?”하고 묻는다. 빨래하는 모양을 보고 기가 차는지 “아이고머니, 그래 가지고 빨래가 빨리나?”하며 솔을 

들고 바지를 문지르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195쪽)

키카니아로 오니 이관실 씨라 하는 부인이 아이들이 많고 형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조카들도 많았는데 (중략) 

내가 처녀로 생소한 데 와서 슬퍼한다는 소리를 듣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보내어 (나를) 키카니아에서 풀레후로 데려갔다. 

걸어갈 때 철로 다리를 건너 아침 9시면 매일 걸어서 그 집에 가면 아주머니, 할머니가 나를 참 사랑하고 고맙게 친부모같

이 사랑해 주었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197쪽)

이들은 실의에 빠진 천연희를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방을 내어주고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제공했다. 천연희 역시 이들을 가족처럼 믿고 따랐다. 헛헛한 타향살이에 여성 간 연대는 한 줄기 빛과 같았

다. 이는 천연희의 기록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는데, 주변 여성들을 어머니 같은 존재, 가족 등으로 묘사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했다.

7) 1914년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들어옴. 민의경 씨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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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머니들이) 우리를 참 사랑했다. 우리도 아주머니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에게서 음식 하는 것도 많이 

배웠다. 함경도 아주머니도 있고, 평안도, 서울 아주머니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와이 

와서 그 아주머니들에게서 모든 것을 많이 배웠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281쪽)

나아가 여성 간 관계는 개인 간의 관계를 뛰어 넘어 확장되었다. ‘우리’라는 언술을 통해 하와이 한인 사회에서 

나타난 여성연대의 일반성을 살필 수 있다. 하와이에는 사진신부의 이주 이전인 1910년에 이미 신명부인회, 부인

교육회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는 기독교 전도와 독립 운동, 부인 교육 등에서 활약했다. 1913년에는 대한부인

회라는 이름으로 여성 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후 대한부인구제회8)와 대한부인국민회9)로 나누어져 활동을 

지속하였다(이덕희, 2003). 

이름을 대한부인구제회10)라고 명칭하고 (중략) 이 여자들이 3.1운동에 많이 힘썼고, 금전과 물건을 힘써 거두어서 

미국 적십자를 통해서 한국에 많이 보냈다. 한국 3.1운동에 포와 영지 한국부인구제회에서 한국의 죽은 용사들을 많이 

후원하였다. (중략)

우리는 정부가 없다. 돈이 없어 (외)교비 할 돈이 없다. 그러므로 동지들이 그 경비를 부담하므로, 경비를 내야 되므로, 

그 뜻은 동지회 회원이 죽을 먹어도 그 돈은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돈 내기 싫은 사람들은 반대한다. 이것이 동지회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739쪽)

대한부인구제회는 독립운동 기금을 마련하는 활동을 주로 했다. 정부가 없어 외교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통하게 여기어 외교 경비를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 여성 회원들은 태극 자수를 놓아 팔거나 떡 장사, 

밥 장사 등을 하며 기금 마련에 힘썼다. 이주 초기 ‘집’의 공간에 유폐되어 재생산노동만을 수행하던 여성들이었지

만, 어느 새 ‘집’ 바깥에서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는 또한 여성

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본질적 의미가 변화했음을 암시한다. 밥 짓기, 바느질하기는 남성을 보조하는 재생산노동

으로 평가절하 되었지만, 독립운동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남성을 경유하지 않는 가사

노동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4. 내부에 있는 외부인들

이처럼 사진신부는 다면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주체로서 존재했다. 여러 정치적 주체의 기획 안에서 

핍박받기도 했지만, 경계를 횡단하며 탈구적 위치를 점했다. 그들은 자발적 이주를 통해 가부장적인 구조에 맞서 

자신의 삶을 재편했다. 사진신부를 둘러싼 담론은 그들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며 전통적인 여성성을 강조했지만, 그

럼에도 그들은 사회적 구조에 매립되지 않고 삶의 전략을 구성해나갔다. 비록 자신의 삶을 진술하는 언어를 갖지는 

못했지만, 구조와 맞닿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행위적 주체로 등장했다.

종합하자면, 사진신부는 내부에 있는 외부인들(Outsiders within)이다. 내부에 있는 외부인들로서 사진신부는 

미주 땅에 자리잡은 한인 이방인이자,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이주자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여겨

지는 사적 영역에 위치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분리되었다(Pateman, 1988). 이에 따라 중심과 주변의 시각을 

모두 포괄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재구

성할  가능성을 내포했다(Harding, 2009). 따라서 사진신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독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이것은 상식과 자연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남성 중심적인 담론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구체성

의 세계에서 재현하는 것은 필연성에 균열을 내는 작업이자, 잊혀지고 비가시화 되었던 여성 존재를 복원시키는 

8) 동지회파 대한부인구제회
9) 국민회파 대한부인구제회
10) 국민회파 대한부인구제회로 이후 대한부인국민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2019 �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52  

작업이다.

사진신부는 또한 모험가다. 짐멜은 가장 일반적인 모험의 형태를 삶의 연속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Simmel, 1971). 필연적이고 균일하게 구성된 삶의 연속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얼핏 삶에서 분리되어 고립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모험을 꿈에 비유하는데, 꿈은 인생의 유의미한 맥락 밖에 고립되어 섬처럼 

위치한다는 점에서 모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험과 꿈은 우리 존재의 일부로서 우리 삶의 중심적인 부분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지점에서 사진신부는 모험가다. 그들은 이주를 통해 필연의 세상이 아닌 우연의 세상으로 

진입했고, 사적 영역에 고립되어 시민사회에서 분리된 듯 보였으나 여전히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존재했고, 

기존의 전통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유를 촉발시켰다. 이처럼 우연적이고 이질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접골

(conjunction)은 기존의 동일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유를 촉발시키고, 이는 내부의 경계를 규정하는 외부로 자리

매김함과 동시에 내부에 변화를 담지하는 빈 공간을 만들어낸다. 즉, 외부는 공식적으로 내면의 한 측면으로서 자

리하고(Simmel, 1971), 이와 같은 텅 빈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포착한다.

Ⅴ 마치며

본 연구는 비가시화된 사진신부의 구체적인 경험의 세계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능동성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여성 개인의 구체적 경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채굴하는 과정은 새로운 사유의 공간을 마련하고 확장한다

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지배 경험에 반하는 경험은 사회적 통념과 편견의 지형도를 그릴 수 있게 하며 평가절

하 되었던 주체의 능동성을 복원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여성의 삶을 연구하는데 있어 역설이라는 개념에 대한 성찰은 필수적이다. 올랭프 드 구즈는 여성을 ‘오직 

역설만을 던지는’ 존재로 평가했고, 조앤 스콧은 역설을 페미니즘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파악하면서 여성 연

구에 있어 역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진신부의 역설을 포착하는 것은 당대 여성의 삶을 다층적으로 들어

다보는 페미니즘적 역사쓰기라 할 수 있다(Scott, 2017).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역설은 논리학적인 개념으로

서의 역설은 아니다. 스콧은 통상적 용법에서의 역설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전통에 반기를 든 의견, 지배적인 것과

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지배적인 것과 불화하는 위치를 뜻한다(Scott, 2017). 모호성, 불일치, 부조화의 연속을 역설

이라 칭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진신부는 시대의 모순을 체화한 역설적 존재였다. 이들은 양극단을 포괄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평가되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근대적인 주체였으나 다시금 남편의 집에 포섭된 전근대적인 주체였

고, 가정 존속의 역할을 부여받은 가정에 무지한 가정적인 여성으로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 종속되어 재

생산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다시 말해 사진신부는 남성중심적인 구조에 의해 

제한받으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행위자로서의 주체, 사적영역에 유폐되어 있고 비가시화 되었지만 

여전히 적극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 총체적인 개념으로 평가받지만 일반성을 획득하기 어렵게 갈기갈기 찢긴 몸

을 가진 존재(Haraway, 2002)였다. 이러한 역설의 연속은 사진신부를 다면적 약자이면서 능동적인 주체로 독해하

는 것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편 위와 같은 페미니즘적 역사쓰기는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여성들에 대하여 다각적

인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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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유형과 적대적 매체지각:
소속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영호 I 이민정책연구원, 최영미 I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세션 2-0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018년 다문화가족미디어이용실태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거주 결혼

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이 적대적 매체 지각(미디어 재현방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사회 소속감이 

조절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미디어를 한국의 주류미디어(TV, 라디오, 잡지 등), 이주민 미디어(국내 이

주민 방송, 신문, 잡지), 모국 미디어(출신국 미디어 이용)를 구분하였다. 한국 사회 소속감과 거주기간에 따

른 조절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이후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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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와 요인:
이주 체계 접근법을 중심으로1)

이종원2) I 고려대학교, 최우익3) I 한국외국어대학교

세션 2-03

초록

2013년 시행된,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하는 ‘디마 야코블레프 법’은 러시아 국내외에서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 아동의 국제 입양 문제가 개인, 가정,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및 국제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점에 주목하고, 현대 러시아 사회를 해석하는 키워드이자 주요 이슈로서의 국제 입양 송출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 체계 접근법 분석틀을 통해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의 요인을 

전 지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였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규모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에 급증하였으나, 2005년 

이후 감소하였다.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1990년대 초), 증가(1990년대~2004년), 감소(2005년~현재)에 유의미하게 작용

한 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에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 

흐름의 형성에는 국가 간 연결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흐름의 증가에는 사회·경제적 상황만이 영향을 미쳤으나, 감소에는 

정책적 요인이 특징적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국제 입양, 국제 이주, 이주 체계 접근법, 디마 야코블레프 법, 러시아 사회,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1 서론

2012년 12월 러시아에서 ‘디마 야코블레프 법(Закон Димы Яковлева)’4)이 제정되어 2013년 1

월 1일 시행되었다.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하는 이 법은 러시아 국내외에서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

하였다. 사회적 이슈인 국제 입양이 러시아 국내 정치 및 국제 정치와도 얽히고설켜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

이었다. 디마 야코블레프 법 이슈는 특히 대내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대외적으로는 미-러 관

계와 밀접한 연관을 보여 주었다.

2018년 3월 18일 실시된 러시아 대선에서 약 76.7%의 득표율로 4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0년 이후 60% 이상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약 4년 동안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다만 2018년에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러시아 정부의 연금 개혁 

1) 이 논문은 『러시아연구』 29권 2호에 게재 예정임을 밝힙니다.
2) 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 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재학 중.
3)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교수.
4) 공식 명칭은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 러시아 국민의 권리와 자유 훼손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법’이다.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러시아인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고, 러시아 내 보유 자산을 동결한다. 또한 

미국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의 러시아 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한다.



2019 �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58  

추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말미암아 국정 수행 지지율이 70% 아래로 하락하였다.

2012년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 속에서 집권 3기를 시작해야 했던 푸틴의 지지율이 2014년 초에 폭등한 배경에

는 2014년 2월 소치 동계 올림픽 개최와 3월 크림 반도 병합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으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보 결집 효과와 러시아 주류 언론의 프레이밍 전략에 힘입어 오히려 고공 행진을 지속하였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일부 학자와 언론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를 두고 ‘신냉

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은 소련 해체 직후인 1990년대 초, 푸틴 집권 초창기인 2000년

대 초, 미-러 관계의 ‘리셋(재설정)’ 시도가 시작된 2009년의 상황과는 판이한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드

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미-러 관계 ‘리셋’ 기조하에서 미국은 인권·민주주의 이슈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비판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2012년 말 인권 이슈 논쟁이 미-러 관계의 ‘작은 위기(a mini-crisis)’를 촉발하였

다.5) 인권 문제를 두고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상호 제재(미국의 ‘마그니츠키 법’과 러시아의 ‘디마 야코블레프 

법’)가 실시된 것이다. 2012년 12월 미국 의회는 러시아의 인권 탄압 관련자를 제재하기 위해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였다. 같은 달, 러시아는 디마 야코블레프 법을 제정하여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6)

미-러 관계의 전환점을 상징한 인권 논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국제 입양 이슈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가 들어선 후에도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 2016년 6월 트

럼프 타워 회동 논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변호사와 입양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주장하였고, 

2017년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공개 회담에 

대해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주제가 입양이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입양 이슈를 내세우는 양국 정치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러시아 고아의 운명보다는 양국 간 제재 전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7)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러시아 아동 국제 입양이 이처럼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1990년대 초 소련 해체와 함께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그 규모가 급증하여 러시아는 세계의 주요 국제 입양 송출국이 되었다. 

둘째, 러시아 출신 해외 입양아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러시아 내에 분노 여론이 조성됨으로써 

국제 입양이 러시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셋째, 푸틴 3기 정부는 2011~2012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극복

하고 권위와 정당성을 되찾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전통적 가치와 도덕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도덕 정치’를 전개하였

고, 이 과정에서 아동 인권 레토릭을 동원하였다.8)

본 연구는 현대 러시아 사회를 해석하는 키워드이자 주요 이슈로서의 국제 입양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현상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91년 소련 해체 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 및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문, 영문, 노문의 도서, 논문, 보고서, 언론 보도 자료, 통계 자료, 여론 조사 결과 자료, 

웹사이트 등 다양한 문헌 자료를 활용한다.

5) Dmitry Suslov(2013) “The US-Russia Relations after the ‘Reset’: Pragmatism or a New Confrontation?,” Higher School 

of Economics Research Paper, No. WP BRP 04/IR/2013, pp. 6-9.
6) Anna Jane High(2014) “Pondering the politiciz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Russia’s ban on American ‘forever 

familie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 22, No. 3, pp. 543-544.
7) Kathryn Joyce(2017) “Why adoption plays such a big, contentious role in US-Russia relations,” Vox, 2017.07.22, 

https://www.vox.com/the-big-idea/2017/7/21/16005500/adoption-russia-us-orphans-abuse-trump(검색일: 

2018.11.27).
8) Gulnaz Sharafutdinova(2014) “The Pussy Riot affair and Putin’s démarche from sovereign democracy to sovereign 

morality,” Nationalities Papers, Vol. 42, No. 4, pp. 6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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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러시아 아동 국제 입양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주 체계 접근법에 

기반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를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4장에서는 

이주 체계 접근법 분석틀을 통해 그 요인을 분석하며,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의를 정리한다.

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선행 연구 검토

1990년대 러시아가 세계의 주요 국제 입양 송출국으로 부상하며 국제 입양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국제 입양 문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연구는 러시아 아동이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가장 

많이 입양된 미국과 본국인 러시아에서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의 분야는 크게 법학, 의학·심리학, 

러시아와 특정 수용국 간 국제 입양 이슈, 국제 입양을 둘러싼 러시아 국내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

러시아 국제 입양 문제 연구는 법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국제 입양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체계와 절차가 큰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허점과 불법적·부패적 요소의 개입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이

다. 국제 입양의 불법적·부패적 요소는 전 지구적으로 추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러시아 아동 국제 입양에 있어서

도 뇌물, 권한 남용, 문서 위조 등의 수단이 동원되는 현상이 폭로되고 비판되어 왔다. 2011년 미-러 입양 협정과 

2012년 디마 야코블레프 법도 주된 법학적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9)

의학·심리학 분야의 러시아 국제 입양 문제 연구는 외국(주로 미국) 가정에 입양된 러시아 아동의 적응 및 행동 

장애 문제를 다룬다.10)

러시아와 특정 수용국 간 국제 입양 이슈 연구는 대부분 러시아와 최대 수용국인 미국 간 이슈를 다룬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 간 국제 입양 이슈 연구는 러시아 입양아의 적응 문제나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11)

국제 입양을 둘러싼 러시아 국내 이슈 연구에서는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부정적 여론, 국내 입양 활성

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의 필요성 등이 다루어졌다.12)

이와 같이 러시아 국제 입양 문제가 점점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와 마찬

9) А. В. Семенов(2007) “Пробле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сыновл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

ерации”, Ленинградский юридический журнал, № 2, С. 104-122; Cheryl L. Allen(2012) “The 

US-Russian Child Adoption Agreement: An End to Failed Adoption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5, 

No. 6, pp. 1690-1742; Bethanie Barnes(2013) “A Critique of the U.S.–Russian Adoption Process and Three 

Recommendations for the U.S.–Russian Bilateral Adoption Agreement,”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7, No. 

1, pp. 397-446; High(2014), pp. 497-560; Cynthia Hawkins DeBose and Ekaterina DeAngelo(2015) “The New Cold War: 

Russia’s Ban on Adoptions by U.S. Citize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Matrimonial Lawyers, Vol. 28, pp. 

51-77.
10) Brandi N. Hawk and Robert B. McCall(2011) “Specific Extreme Behaviors of Postinstitutionalized Russian Adopte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7, No. 3, pp. 732-738.
11) Rachael Stryker(2000) “Ethnographic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Russian Adoptees,” Anthropology of East Europe 

Review, Vol. 18, No. 2, pp. 79-84; Rebecca L. Hegar, Olga Verbovaya, and Larry D. Watson(2015) “Child fatality in 

Intercountry adoption: What media reports suggest about deaths of Russian children in the U.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55, pp. 182-192; 박정준(2016) ｢러시아·미국 국외입양 논전에 나타난 아동의 소외｣, 러시아연구, 제26권 

제2호, 111-140쪽.
12) Lilia Khabibullina(2009) “International Adoption in Russia: “Market,” “Children for Organs,” and “Precious” or “Bad” 

Genes,” International Adoption: Global Inequalities and the Circulation of Children, Eds. Diana Marre and Laura 

Brigg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7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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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국제 입양에 관한 연구 역시 송출국보다는 수용국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러시아 국제 입양 문

제에 관한 해외 선행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이나 의학적·심리학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 많다. 

한국의 경우, 국제 입양 관련 선행 연구의 주제는 한국의 국제 입양 송출이나 국제 입양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 국제 입양 문제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는 국제 입양을 둘러싼 미-러 논전을 다룬 박정준(2016)이 유일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현상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수용국이 아닌 송출국의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

며, 국제 이주 이론을 동원하여 현상을 포괄적·통합적으로 분석한 데에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2.2. 분석틀: 이주 체계 접근법

이주는 인류사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가속화된 전 지구적 이주는 

급변하는 국가 간 정치·경제·문화적 연결 관계의 한 부분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3.4%인 약 2억 5800만 명이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다.

국제 이주의 유형과 원인도 다양화되어 왔다. 20세기 중반에 본격화되어 규모가 커진 국제 입양 역시 대부분의 

경우 비자발적 국제 이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복지사, 변호사,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인류학

자, 인구학자들도 국제 입양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국제 이주 과정으로서의 국제 입양을 설명·분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웨일(Weil, 1984)은 당대 대부분의 국제 이주 연구가 성인의 이주 현상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가 ‘조용한 이주’라고 묘사한 국제 입양 문제를 분석하였다.13) 케인(Kane, 1993)은 14개 국제 입양 

수용국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역학 조사의 주요 요소(시간, 장소, 사람)를 국제 입양 현상 분석에 

적용하였다.14) 러브락(Lovelock, 2000)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민과 국제 입양의 양상·정책에 있어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 이주 현상으로서의 국제 입양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15) 셀먼(Selman, 2002; 2009a; 2009b; 2012a)은 국제 이주 과정으로서의 국제 입양을 꾸준히 추적

하여 정리·분석하여 왔다.16)

국제 이주의 형성과 전개를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은 크게 경제학적 이론과 역사구조적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학적 이론에는 신고전학파 이론, 이중 노동 시장 이론(노동 시장 분절 이론), 노동 이주에 대한 신경제학파의 

접근 등이 있다. 역사구조적 접근은 경제학적 이론의 비역사성과 추상성을 비판하며 경제적·사회적 구조를 강조하

는데, 그 지적 뿌리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종속 이론, 세계 체계 이론 등에 있다.17)

본 연구는 국제 이주 과정으로서의 러시아 아동 국제 입양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주 체계 접근법에 기반한 

분석틀(<그림 1>)을 채택하였다. 이주 체계 접근법은 국제 이주의 형성과 전개를 설명해 온 다양한 국제 이주 이론

13) Richard H. Weil(1984) “International Adoptions: The Quiet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8, No. 

2, pp. 276-293.
14) Saralee Kane(1993) “The movement of children for international adoption: An epidemiologic perspective,”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30, No. 4, pp. 323-339.
15) Kirsten Lovelock(2000) “Intercountry Adoption as a Migratory Prac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Im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New Zealand in the Post W.W. II 

Perio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4, No. 3, pp. 907-949.
16) Peter Selman(2002)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new millennium; the “quiet migration” revisited,”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21, No. 3, pp. 205-225; Peter Selman(2009a) “The Movement of Children for 

International Adoption: Developments and Trends in Receiving States and States of Origin, 1998 – 2004,” International 
Adoption: Global Inequalities and the Circulation of Children, Eds. Diana Marre and Laura Brigg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51; Peter Selman(2009b) “The rise and fall of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52, No. 5, pp. 575-594; Peter Selman(2012a) “The Global Decline of Intercountry 

Adoption: What Lies Ahead?,” Social Policy and Society, Vol. 11, No. 3, pp. 381-397.
17)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201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역, 일조각, 5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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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기존 이론들을 통합하여 국제 이주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대두되

어 발전하였다.18)

특히 이주 체계 접근법은 지역 또는 국가 사이의 다양한 연결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정치·경제·사회·인구 

차원의 국내 상황과 역사적·문화적·식민지적·기술적 연결에 의해 발생하는 이주 흐름에 주목한다. 이와 같이 이주 

체계 접근법은 국제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19)

예니선(Jennissen, 2007)은 이주 체계 접근법의 관점에

서 국제 이주를 설명하기 위한 연쇄적 인과 관계 모형(<그

림 1>)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틀에서는 경제(소득, 고용, 

인적 자본), 사회(문화적, 사회적, 인구학적 요인), 정책(정

치적 상황, 이주 정책), 국가 간 연결(문화적, 물리적 연결)

이 국제 이주 흐름의 주요 변수로서 서로 다양한 관계(직

접적 영향, 역영향, 간접적 영향)로 얽혀 있다. 이러한 인

과 관계 모형은 이주 체계 접근법의 장점(국제 이주의 순

환적 체계를 고려한다는 점, 다양한 유형의 국제 이주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살리면서도 한계(인과 관계가 불분

명하다는 점)를 극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

(증가 및 감소), 그리고 그 요인을 탐구하고자 하므로, 이

주 체계 접근법의 시간적 차원과 인과 관계를 강조하는 예니선(Jennissen, 2007)의 분석틀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

하여 국제 입양 송출국인 러시아의 국내 상황을 분석하였다. 독립 변수는 경제, 사회, 정책, 국가 간 연결로, 종속 

변수는 국제 이주(입양 송출) 흐름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각 독립 변수가 국제 입양 송출 흐름 또는 다른 변수에 

대해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별(국제 입양 송출 흐름 

형성기, 증가기, 감소기) 유의미한 요인만을 나타내도록 수정된 모형이 제시될 것이다.

3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

역사적으로 국제 입양의 논리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냉전, 세계화 등 20세기 국제 질서 변동의 유산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 입양이 오늘날 익숙한 것처럼 자유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가족 및 친족 형성 방식으로 확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20세기 초중반의 국제 입양은 주로 전쟁과 관련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입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수많은 고아, 미아, 기아를 발생시킨 1950~1953년 한국 전쟁 이후이다. 한국 전쟁 직후의 

개별적이고 임시적인 국제 입양은 국가와 입양 기관 간의 적극적 협력, 국제 입양 수요의 증가, 입양 수용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점차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21) 이에 대해 러브락(Lovelock, 2000)은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제 입양의 양상이 ‘아동에게 가족을 찾아 주는 것’으로부터 ‘가족에게 아동을 찾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였다.22)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국제 입양 수용이 증가하였고, 아시아와 중

18) 김용찬(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90-94쪽.
19) 김용찬(2006), 90-94.
20) Roel Jennissen(2007) “Causality Chains i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pproach,”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26, No. 4, p. 416.
21) 김재민(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 연구: 국가기록물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70-71쪽.
22) Lovelock(2000), 908.

<그림 1>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주 

체계 접근법 분석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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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는 주요 송출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비서구(남반구) 국가 아동이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북반구) 국가로 입양

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23)

냉전 시기에 국제 입양은 특히 미국의 냉전 정치 및 해외 군사 주둔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다. 쿠바 

혁명 직후 1960~1962년 어린이 약 1만 4천 명을 미국으로 데려온 미국 중앙정보국의 피터 팬 작전(Operation 

Peter Pan), 베트남 전쟁 말기인 1975년 미국이 남베트남의 고아들을 국외로 피난·입양시킨 베이비리프트 작전

(Operation Babylift)은 국제 입양이 미국의 냉전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지속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신자유

주의적 세계화에 기초한 국제 입양 시장화가 국제 입양 규모와 성격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20세기 후반 수십 년에 

걸쳐 국제 입양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입양 희망 부모뿐만 아니라 수용국 및 송출국 정부, 민간 입양 전문 업체, 

개인 브로커, 의사, 변호사 등이 시장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활약하게 되었다.24) 게다가 탈냉전 시기에 러시아, 우크

라이나, 중국 등 동구권 국가들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 및 국제 입양 시장에 편입되면서 국제 입양 송출국이 다양화

되고 송출 규모도 급성장하였다.25)

<표 1> 1980~2010년 시기별 주요 국제 입양 송출국26)

순위 1980~1989년 1995년 1998년 2004년 2010년

1 한국 중국 러시아 중국 중국

2 인도 한국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3 콜롬비아 러시아 베트남 과테말라 러시아

4 브라질 베트남 한국 한국 아이티

5 스리랑카 콜롬비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6 칠레 인도 과테말라 콜롬비아 베트남

7 필리핀 브라질 인도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표 1>이 보여 주듯이 러시아는 1990년대에 국제 입양 시장의 소위 ‘신흥 송출국’으로 부상하였다.27) 국제 입양

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의 체제 전환,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 세계 체계 내 (반)주변부화에 따른 

사회 변동을 반영하는 국제 이주 현상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과 그 방향은 전 지구적 재생산 

노동 분업에 기초한 입양 시장으로의 러시아의 편입과 러시아의 (반)주변부적 성격을 드러낸다.28)

1990년대 초 국경이 개방되고 서구의 입양 기관들이 러시아에 진출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국제 입양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국제 입양에 대한 법적 토대가 별도로 마

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에서 1990년 말 미국과 스웨덴의 국제 입양 기관들이 처음 러시아에 진출하

게 되었고, 이들을 뒤따라 개인 브로커들과 입양 희망 부모들이 러시아에 밀려들었다. 심지어 러시아 전국 곳곳에 

국제 입양 센터들이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되어 활동하였다. 이렇게 소련 해체 후 러시아에서 국제 입양이 확산되며 

법적 혼란이 발생하자 법 정비도 이루어지기 시작해 1995년 제정된 가족법, 2002년 제정된 민사소송법, 기타 일련

의 연방법이 러시아에서 국제 입양을 규정하게 되었다.29)

23) Kerry O’Halloran(2009) The Politics of Adop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aw, Policy & Practice, 2nd ed., 

Dordrecht: Springer, p. 136. 한편 셀먼(Selman)은 송출국의 인구학적 위기가 수용국의 인구학적 추세(낙태 증가, 국제 입양 수요 

증가 등)와 상응하여 국제 입양 송출 흐름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 인구학적 위기가 종식된 후에도 이미 고착된 입양 송출 흐름은 

중단시키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elman(2002), 222.
24) 문경희(2015) ｢여성과 아동, 국가 간 입양의 정치경제｣, 페미니즘 연구, 제15권 1호, 22쪽.
25) 국제 입양 체계의 송출국 집단은 다변화되었으나, 수용국 집단의 구성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만하다.
26) Peter Selman(2012b) “Global Trends in Intercountry Adoption: 2001-2010,” Adoption Advocate, No. 44, p. 5; 

Selman(2009a), 36.
27) 문경희(2015), 20.
28) 문경희(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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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93~2017년 러시아인·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 추이(단위: 명)30)

<그림 2>는 1990년대에 국외로 입양되는 러시아 아동의 수가 급증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93년 1,485명 수

준이던 연간 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 수가 1995년 이후에 급증해 1996년 3,251명을 기록했고 1997년에는 

5,739명에 달하였다. 그 수는 2000년대 초에 또 다시 급증해 2003년 7,986명, 2004년 9,419명으로 자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 수(2003년 7,188명, 2004년 7,013명)를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2004년에 정점을 찍은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규모는 이듬해부터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해 2013년에는 20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 후에도 국제 입양 감소 추세는 지속되어 2017년에는 연간 380명만이 국제 입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초를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 형성기, 1990년대 초부터 2004년까지를 증가기, 2005년부터 현재

까지를 감소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러시아 입양아의 이주 방향은 전반적인 국제 입양 흐름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서구 국가로 향하는 것이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아동은 주로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나머지 아동의 목적지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서유럽 선진국에 한정되었다. 다만 최대 수용국이었던 미국이 최근에는 주요 수용국 목록에서 탈락하

였다. 그 원인, 즉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한 디마 야코블레프 법은 뒤에서 설명될 것이다.

<표 2> 2003년, 2008년, 2011년, 2017년 러시아 출신 입양아 수용국 순위31)

순위 2003년 % 2008년 명 2011년 명 2017년 명

1 미국 71.7 미국 1,773 미국 956 이탈리아 213

2 스페인 11.7 스페인 904 이탈리아 798 스페인 55

3 프랑스 4.6 이탈리아 496 스페인 685 아르헨티나 27

4 캐나다 2.1 프랑스 325 프랑스 283 독일 24

5 이탈리아 2.0 독일 188 독일 215 프랑스 22

29) Семенов(2007), 110-111.
30) “Усы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ами”,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 

statistics/2013/4/ (검색일: 2018.10.07);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

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минобрнауки.рф/министерст во/

статистика (검색일: 2018.11.02).
31) “Дети на экспорт”, Коммерсантъ Власть, 2004.06.14, https://www.kommersant. ru/doc/482644 

(검색일: 2019.04.18); “Статистика усыновлений и отказов от де- тей в России и мир

е. Справка”, РИА Новости, 2010.04.29, https://ria.ru/2010042 9/227818989.html (검색일: 2019.04.18); “Р

аспределение усыновлений иностран- 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по странам”, Усыно

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 statistics/2011/7/ (검색일: 2019.04.18); “Статистически

е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минобрнауки.рф/министерст во/статистика (검색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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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요인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은 형성기(1990년대 초), 증가기(1990년대 초~2004년), 

감소기(2005년~현재)를 거쳐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틀의 독립 변수인 경제, 사회, 정책, 국가 간 연결을 하위 요인별로 검토하고, 해당 변수 

및 하위 요인이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 증가, 감소, 그리고 다른 변수에 대해 각각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5장 결론에서 시기별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4.1. 경제적 요인

본 연구가 차용한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론적 틀에서 ‘경제’ 독립 변수의 하위 요인에는 소득, 고용, 인

적 자본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소득, 고용, 인적 자본을 나타내는 지표(실질 처분 가능 소득 지수, 

실업률, 인간 개발 지수)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실질 처분 가능 소득 지수(<그림 3>)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러시아 경제 상황의 대비를 뚜렷이 보여 준

다.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에 1990년 대비 63%로 폭락한 소득 수준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1999년에는 

1990년 대비 56%에 그쳤는데, 이 시기에 러시아가 국제 입양 시장에서 주요 송출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에는 실질 처분 가능 소득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에 1990년 수준을, 2006년에 1991년 수준을 추월

하였다. 국제 입양 송출 급증 현상이 반전되어 그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들어와서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이 국제 입양 송출 흐름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러시아의 실업률(<그림 4>)은 1992년(5.3%) 이후 꾸준히 상승해 러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한 1998년에 13.4%, 

1999년에 13.5%를 기록하였다. 그 후 2000년대에 실업률이 차츰 하락하였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여 2010년대에는 5%대의 안정적인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32)

러시아의 인적 자본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유엔 개발 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 개발 지수(HDI)를 채택하

였는데, 그 추이는 <그림 5>와 같다. 1990년 1점 만점에 0.734점이었던 러시아의 HDI는 1990년대 전반에 매년 

하락하여 1995년 0.700점에 그쳤다. 1990년대 후반 정체기를 거쳐 2000년대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3년

(0.740점)에 1990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3년(0.804점)에는 ‘매우 높음(very high)’의 기준인 0.800점을 넘어

섰다.

위의 경제 지표들은 러시아의 국내 경제 상황이 1990년대에 크게 악화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어 왔음을 

공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국제 이주 송출국의 국내 경제 상황을 국제 이주의 배출 요인으로 본다면, 러시아의 

국내 경제 상황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을 잘 설명해 준다.

32) 사실 1990년대 러시아의 실업률 상승 폭은 다른 경제 지표(GDP, 인플레이션, 빈곤율 등) 악화 정도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비대칭적 현상은 만성적 임금 체불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는 연금, 실업 수당, 아동 수당의 체불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특히 위태롭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지출 대비 사회 보장 수당의 비율 자체도 1996년 6.52%에서 1999년 

4.37%, 2000년 3.96%, 2004년 3.02%까지 줄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8.75%에 달하였다. “Соци

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1991 – 2017 гг.”, Фе
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wps/wcm/connect/r

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 lications/catalog/doc_1270707126016 (검색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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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91~2017년 러시아 실질 처분 가능 소득 지수(단위: 1990년 대비 %)33)

<그림 4> 1991~2018년 러시아 실업률(단위: %)34)

<그림 5> 1990~2017년 러시아 인간 개발 지수(HDI)35)

4.2. 사회적 요인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론적 틀에서 ‘사회’ 독립 변수의 하위 요인에는 문화적, 사회적, 인구학적 요인이 

33)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1991 – 2017 

гг.”,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wps/wcm

/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70707126016 (검색일: 2019.04.18).
34)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

tor/SL.UEM.TOTL.ZS?locations=RU (검색일: 2019.04.19).
35) “Human Development Data (1990-2017),” Human Development Reports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ttp://hdr.undp.org/en/data (검색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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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중 사회적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아동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인구학적 요인에 있어서는 고아의 수를 살펴볼 것이다. 문화적 요인에 있어서는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 국민 여론을 분석할 것이다.

<그림 6> 1992~2016년 러시아 내 알코올 정신병 및 중독 신규 환자 발생 추이 (단위: 10만 명당 명)36)

알코올 중독 문제는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림 6>은 1990년대 초와 

1990년대 말에 알코올 정신병 및 알코올 중독 신규 환자 발생 수가 급증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1992년 10만 명당 

103.3명에서 1994년 161.1명으로, 1999년 108명에서 2003년 159.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형아 출산 가능

성을 높이고 가정 해체를 확산시켰다. 아동이 가출하거나 부모의 친권이 박탈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37) 그러

나 2000년대 이후에는 알코올 정신병 및 알코올 중독 신규 환자 발생 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러시아 정부도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7> 1992~2017년 러시아 내 마약 중독 신규 환자 발생 추이(단위: 10만 명당 명)38)

마약 중독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마약 중독 환자 수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련 해체 

후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약 중독 신규 환자가 1992년 10만 명당 3.5명에서 1998년 35.4명, 

1999년 41.9명, 2000년 50.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는 

36)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2017 год”,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

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www.rosminzdrav.ru/ministry/61/22/stranitsa-979/statistichesk 

ie-i-informatsionnye-materialy/statisticheskiy-sbornik-2017-god (검색일: 2018.10.15).
37) Всемирный банк(2003) Положение дете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тоги соци

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1990-х годов и перспективы,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есь Мир», С. 

77.
38)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2017 год”,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

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www.rosminzdrav.ru/ministry/61/22/stranitsa-979/statistichesk ie-i-informatsio

nnye-materialy/statisticheskiy-sbornik-2017-god (검색일: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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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마약 중독 신규 환자의 수가 10만 명당 10~2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1990년대 러시아의 국내 경제 상황 악화, 사회 문제 심각화, 인구학적 위기(출생률 감소, 사망률 증가, 자살률 

증가, 평균 수명 감소, 가정 해체 증가, 혼외 출산 증가, 한부모 가정 증가)는 고아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림 8>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련 해체 후 신규 등록 고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에 81,441명, 1994년에 

102,682명, 1995년에 113,262명, 2000년에 123,204명, 2005년에 133,034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58,168명, 2017년에는 50,201명에 그쳤다.

<그림 8> 1993~2017년 러시아에서 연간 등록된 고아의 수(단위: 명)39)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 국민 여론은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 여론 조사 기관 폼(ФОМ)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 5월에는 국제 입양 송출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50%)는 의견이 강화해야 한다

(23%)거나 금지해야 한다(14%)는 의견보다 훨씬 우세하였지만, 2012년 12월에는 강화(53%)나 금지(22%) 의견 

비율이 늘고 완화(11%) 의견 비율은 대폭 감소하였다.40) 2005~2013년 러시아 여론 조사 센터 프치옴(ВЦИОМ)

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질문을 국제 입양 송출 금지 찬반 여부로 한정하였는데, 국제 입양 송출 금지 찬성은 

2005년 6월 32%, 2010년 5월 38%, 2013년 1월 53%, 2013년 3월 64%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반대는 각각 

61%, 48%, 35%, 2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41) 미국에서 러시아 출신 입양아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이 반복

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 국민 여론이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디마 야코블레프 법이 제정된 2012년 12월 이후 프치옴이 디마 야코블레프 법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기적으로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 여론은 2013년 54%, 2014년 64%, 2015년 1월 70%, 2015년 10월 76%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7년 71%로 소폭 하락하였고, 반대 여론은 2013년 21%, 2014년 20%, 2015년 1월 14%로 

하락하다가 반등하여 2015년 10월 19%, 2017년 25%를 기록하였다. ‘잘 모르겠음’ 응답 비율은 2013년 25%, 

2014년 16%, 2015년 1월 16%, 2015년 10월 5%, 2017년 4%로 하락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입장

39) “Численность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выявленных в 

тече- ние отчетного года”,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1 

5/1/ (검색일: 2018.10.16);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 теле

й, выявленных в 2009 году”,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 /statistics/2009/

1/ (검색일: 2018.10.16); “2016”,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 .usynovite.ru/statistics/2016/ (검색일: 

2019.04.24); “2017”,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17/ (검색일: 2019.04.2

4).
40) “Усыно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детей иностранцами”,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

е, 2012.12.25, https://fom.ru/Bezopasnost-i-pravo/10749 (검색일: 2019.04.25).
41) “Гибель Максима Кузьмина и проблема иностранного усыновления”, Всерос

- 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3.03.11, https://wciom.ru/inde 

x.php?id=236&uid=1139 (검색일: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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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7년의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반대 여론(21%에서 25%로 소폭 

상승)은 큰 변화가 없고, 부동층(25%에서 4%로 대폭 하락)은 대부분 찬성 여론(54%에서 71%로 상승)에 흡수되었

다.42)

이 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은 공통적으로 1990년대 악

화와 2000년대 이후 개선 및 안정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을 

설명해 준다. 또 그 배경이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라는 점은 분석틀의 8번 화살표(‘경제’ 변수의 ‘사회’ 변수에 대한 

간접적 영향)를 설명해 준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전반에는 국제 입양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여론이 그 후 

급격히 악화된 현상은 국제 입양 송출의 증가와 감소를 설명해 준다. 미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입

양아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이 이러한 여론 악화의 배경이라는 점은 분석틀의 6번 화살표(국제 이주 흐름의 ‘사회’ 

변수에 대한 역영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3. 정책적 요인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론적 틀에서 ‘정책’ 독립 변수의 하위 요인에는 정치적 상황과 이주 정책이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러시아의 국내 고아 정책과 국제 입양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러시아에서 고아는 크게 생물학적 고아와 사회적 고아로 분류할 수 있다. 생물학적 고아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고아가 된 경우이고, 사회적 고아는 부모의 장기 부재(장기 입원, 수감, 행방불명 등)나 친권 박탈(가정 폭력, 아동 

학대, 부양 의무 미이행 등)로 인해 고아가 된 경우이다.43)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요보호 아동을 돌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내 입양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요

보호 아동의 보호·양육 방식 중 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전체 요보호 아동 중에서 입양되어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1990년 약 30%에서 2000년 23%로 감소하였고, 연간 등록된 고아 중 입양된 비율은 2000년 

11.1%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약 46%는 외국인에 의한 국제 입양이었다. 입양되거나 위탁되지 못하고 아동 양육 

시설로 보내지는 고아의 비율은 1990년 22.5%에서 2000년 29.4%로 증가하였다.44)

소련 해체 직후, 수용하는 고아의 수는 증가하는데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보육원에서 영양 섭취 부족, 

신체적·정서적 보살핌 부족, 아동 학대, 직무 유기, 잔혹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45) 이러한 실태는 언론인과 

자원 봉사자들의 러시아 보육원 접근성이 제고되면서 국내외에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러시

아 정부의 조치가 뒤따랐으나, 입양·위탁·후견을 장려하는 전략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 시설에 배치되는 고아의 

수가 늘어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지적된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아를 입양·위탁·후견하고자 

하는 가정의 수가 감소하였다. 둘째, 권력층 일부가 아동 양육 시설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셋째, 

고아를 적시에 다른 가정으로 배치시킬 수 있는 행정적 자원이 부족하였다. 넷째, 책임 및 감독 체계가 부재하였

다.46)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규 등록 고아가 감소하고 국내 입양·위탁·후견이 증가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42) “«Закон Димы Яковлева»: три года спуст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5.12.07, https://wciom.ru/index.php?id=236&uid=196 (검색일: 2018.11.02); 

“«Закон Димы Яковлева»: не пора ли его отменить?”,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

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7.02.06, https://wciom .ru/index.php?id=236&uid=524 (검색일: 

2018.11.02).
43) 오늘날 러시아 보육원에 거주하는 고아의 약 2/3가 사회적 고아에 해당한다.
44) Всемирный банк(2003), 74, 89.
45) Kathleen Hunt(1998) Abandoned to the State: Cruelty and Neglect in Russian Orphanages, Human Rights Watch, 

p. 110.
46) Всемирный банк(200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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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의 탈시설을 위해 국내 입양·위탁·후견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 체계의 

탈시설화를 실현해 왔고,47) 2010년대에 들어서는 보육원 시스템 개혁에 착수하여 보육원을 고아의 입양·위탁·후

견 배치 전 임시 거주지로서 기능하게 하였다.48) 또 푸틴 대통령은 디마 야코블레프 법 서명 시 고아, 장애아,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도 함께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

하는 아동의 수는 2000년 180,295명, 2005년 177,116명, 2010년 119,860명, 2015년 58,918명으로 감소한 

반면, 입양·위탁·후견과 같은 방법으로 가정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는 2000년 487,312명, 2005년 549,542

명, 2010년 640,644명, 2015년 702,813명으로 증가하였다.49)

한편 국제 입양 정책이 변화하게 된 주요 동인은 미국에서 반복된 러시아 출신 해외 입양아 파양·학대·사망 스캔

들이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일부 양부모들이 미국 사법 체계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만을 

받게 된 것은 러시아에서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50) 미국에서 러시아 입양아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소위 ‘애

착 치료(attachment therapy)’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러시아 언론 보도들도 미국 국제 입양 담론이 내세우는 구원 

서사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미국의 인권 활동가들에 따르면 20년 동안 최소 60명의 아이들이 비과학적 애착 치료

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 20명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입양아들이었고, 그중 6명은 끝내 숨을 거두었다.51)

2008년 7월 8일 체이스 해리슨(Chase Harrison)52)이 차 안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동년 12월 17일 미국

인 양부 마일스 해리슨(Miles Harrison)에 대한 무죄 선고에 러시아 정부·미디어가 크게 반발하고 러시아 국민의 

분노 여론이 확산되었다. 자국 출생 입양아의 학대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분노는 2010년 4월에 발생한 이른바 ‘아

르툠 사벨리예프(Артём Савельев)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미국인 양모 토리 한센(Torry Hansen)

이 7세의 러시아 입양아 저스틴 한센(Justin Hansen, 러시아명 아르툠 사벨리예프)을 러시아행 비행기에 홀로 태

워 보내 국제적 분노를 야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아르툠 사벨리예프 사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미국인에 의한 러시아 아동 입양을 일시 중단하

는 조치를 취하였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와 미국 양국 간 입양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만 러시아 아동 입양이 다시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러시아 및 미국 당국이 러시아 입양아의 생활 환경을 추적·관찰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을 규정하는 입양 협정의 체결만이 비극적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53)

미-러 입양 협정은 1년 3개월 간의 협상 끝에 2011년 7월에 체결되었다. 이로써 2010년 4월부터 지속된 대미

(對美) 입양 중단 조치는 해제되었다. 미-러 입양 협정은 2012년 1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47) Svetlana Biryukova and Oxana Sinyavskaya(2017) “Children out of parental care in Russia: what we can learn from 

the statistics,” The Journal of Social Policy Studies, Vol. 15, No. 3, pp. 373-374.
48) Наталья Савицкая(2015) “Детские дома ликвидируются”,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

а, 2015.09.29, http://www.ng.ru/education/2015-09-29/10_detdoma.html 

(검색일: 2018.11.26).
49) “Устройство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Феде- 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free_doc/new_

si te/population/obraz/i-obr2.doc (검색일: 2018.11.26). 다만 <그림 2>에서 보았듯이 국내 입양은 2000년대 중·후반에 증가하

였다가 2010년대에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입양보다는 경제적 지원(수당, 거주지, 대학 입학 시 혜택 등)이 더 많이 보장되는 위탁의 

방식이 더 선호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0) Barnes(2013), 415.
51) “В США становится всё больше сторонников «Терапи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и

вя- занности»”, Первый канал, 2013.03.03, https://www.1tv.ru/news/2013-03-03/69991- 

v_ssha_stanovitsya_vsyo_bolshe_storonnikov_terapii_vosstanovleniya_privyazannosti (검색일: 2018.10.26). 애착 치료 또

는 다른 이유로 미국에서 사망한 러시아 출신 입양아 19명의 목록은 다음을 참조. Hegar, Verbovaya, and Watson(2015), 186.
52) 러시아 이름 드미트리 야코블레프(Дмитрий Яковлев). 2012년 12월 제정된 디마 야코블레프 법은 그의 이름을 따 명명된 

것이다. 디마(Дима)는 드미트리의 애칭이다.
53) 러시아는 주요 입양 수용국 중 이탈리아와 처음으로 2008년에 양자 간 입양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 기초하면서도 이 협약들보다 더 폭넓은 규제 조항들을 담았다. Allen(2012), 173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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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러시아는 디마 야코블레프 법을 제정함으로써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전격 금지하였다. 1장에서 언급되었

듯이 이 법은 2012년 말 미-러 인권 논쟁 속에서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었다.

정책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고아 정책의 경우, 1990년대에는 입양·위탁·후견을 장려하는 전략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 시설에 배치되는 고아의 수가 증가하고 국제 입양 송출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육 체계의 탈시설화와 보육원 시스템 개혁이 실현되면서 국내 입양·위탁·후견이 증가하고 국제 

입양 송출은 급감하였다. 따라서 국내 고아 정책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감소를 설명해 준다. 국내 고아 정책이 

1990년대보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더 성공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적 경제 성장이 있었다. 이는 분석틀의 

13번 화살표(‘경제’ 변수의 ‘정책’ 변수에 대한 간접적 영향)에 해당한다. 또 신규 등록 고아의 수가 감소하였던 

점도 원활한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분석틀의 12번 화살표(‘사회’ 변수의 ‘정

책’ 변수에 대한 간접적 영향)에 해당한다. 국제 입양 정책의 경우, 2008년 디마 야코블레프 사건과 2010년 아르툠 

사벨리예프 사건으로 말미암은 2010년 대미 입양 일시 중단과 2012년 대미 입양 금지 조치와 같은 국제 입양 

송출 규제 강화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감소를 설명해 준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던 배경에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여론 악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석틀의 12번 화살표에 적용될 수 있다.

4.4. 국가 간 연결 요인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론적 틀에서 ‘국가 간 연결’ 독립 변수의 하위 요인에는 문화적 연결과 물리적 

연결이 있다.

이주 체계 접근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식민주의 유산에 따른 문화적 연결이 러시아와 서구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의 서구로의 이주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는 네 차례의 대규모 

이주 흐름(1917년 혁명으로 인한 이주의 제1물결, 제2차 세계 대전 때의 제2물결, 냉전 시기 반체제 인사들과 소

수 민족의 이주가 주를 이룬 제3물결, 소련 해체 후 소득이나 삶의 질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제4물결)이 

형성되었다.54)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서구로의 이주가 한편으로는 배신 행위로 낙인찍혀 왔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서구가 피난처나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러시아인 다섯 명 중 한 명(2013년 22%, 

2016년 19%, 2018년 17%)이 해외 이민을 희망하는데,55) 주된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42%), 국내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41%), 자녀에게 안정적 미래 보장(28%)이며,56) 이민을 가장 희망하는 나라는 독일(13%), 미국(10%), 

호주(7%), 이탈리아(5%), 스페인(3%)이다.57) 이 나라들은 주요 국제 입양 수용국이기도 하다. 이 국가들이 러시아 

아동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인식은, 서구의 국제 입양 중개 업체들이 러시아에 처음 진출할 

당시 러시아 관료들과 보육원 관계자들의 국제 입양 송출 허가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이주사의 맥락에서 축적된 문화적 연결은 러시아 국제 아동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을 설명해 

준다.

위에서 언급된 러시아의 이주의 제4물결은 물리적 연결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소비에트 시기에 국가의 이

54) А. С. Ахиезер(1999) “Эмиграция как индикатор состоя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 

ства”, Мир России, № 4, С. 163-174.
55) “Эмиграционные настроения”, Левада-Центр, 2019.02.04, https://www.levada.ru/ 

2019/02/04/emigratsionnye-nastroeniya-3/ (검색일: 2019.04.29).
56) “Эмиграция”, Левада-Центр, 2016.07.19, https://www.levada.ru/2016/07/19/emigrat siya/ (검색일: 

2019.04.29).
57) “Эмиграционные настроения россиян-2018”,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 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8.07.02, https://wciom.ru/index.php?id=236&uid=9187 

(검색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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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거나 예외적으로만 실현되어 온 개인의 이주의 자유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법적

으로 제도화됨으로써 이주의 제4물결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90년 유출 인구는 1986년 유출 

인구의 약 36배에 이르게 되었으며, 1990년대 초 러시아에서 원외 국가(구 소련 영토 바깥의 국가)로의 유출 인구

와 그 역의 유입 인구가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해 각각 연간 15만 명을 넘었다. 1990년대 초 해외 여행도 본격화되

어 해외 여행을 위한 출국 및 입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58) 이는 소련 해체 당시 국경이 개방되고 국제 이동

과 이주가 자유화되면서 국제 입양 송출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을 설명해 준다.59)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리적 연결은 국제 입양 중개 업체들의 러시아 진출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 국경은 개방

되었으나 국제 입양 관련 규제가 미비한 러시아가 국제 입양 기관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

를 수 있었던 것이다.

언론 보도를 통한 국제 커뮤니케이션이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에 미친 영향도 유의미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 1990년대 언론인의 러시아 보육원 접근성이 제고되면서 러시아 보육원의 열악한 실태가 국내외 미디어에 보도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언론 보도는 외국인 입양 희망 부모들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부추겼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미국 내 러시아 출신 입양아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에 관한 러시아 언론 보도는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 

국민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렇듯 언론 보도를 통한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분석틀의 11번 화살표(‘국가 간 연결’ 변수

의 ‘사회’ 변수에 대한 간접적 영향)에 해당한다.

정리하자면, 국가 간 연결 요인은 전반적으로 러시아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만을 설명해 준다. 언론 보도를 

통한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여론에 영향을 끼치면서 국제 입양 송출 흐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5 결론

전 지구적 맥락에서 국제 입양은 식민주의, 제국주의, 냉전, 세계화 등 20세기 국제 질서 변동의 유산을 내포하

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국제 입양은 제2차 세계 대전 및 한국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냉전 시기 미국 내 

정치적·종교적 이해관계, 서구 선진국 내 사회 변화와 맞물려 국제 입양이 점차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띠게 

되면서, 비서구(남반구) 국가 아동이 서구(북반구) 국가로 입양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이 본격화된 것은 국제 입양이 시장화된 탈냉전 시기로, 1990년대 초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체제 전환,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 세계 체계 내 (반)주변부화와 맞물린다. 러시아 아동은 주로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으로 입양되었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과 그 방향은 

전 지구적 재생산 노동 분업에 기초한 입양 시장으로의 러시아의 편입을 의미하였다.

국외로 입양되는 러시아 아동의 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에 급증하였다. 1990년대 초 약 1천 5백 명 

수준이던 연간 국제 입양 송출 아동 수가 1996년 3천 명을 넘어섰고, 1997년부터는 약 6천 명에 달하였으며, 

2004년 약 9천 5백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20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연간 380명에 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규모 변동의 요인을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주 체계 접

근법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기별 유의미한 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 형성기(1990년대 초), 증가기(1990년대 초~2004년), 감소기(2005년~현재)에 각각 유의미하게 작

58)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1991 – 2017 

гг.”,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wps/ wc

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70707126016 (검색일: 2019.04.18).
59) 다만 원외 국가 이주 및 여행 추이는 국제 입양 송출의 변동(증가 및 감소)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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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요인을 추려 내어 나타낸 모형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러시아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左上)·증가(右上)·감소(下) 요인 모형

즉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에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 

흐름의 형성에는 국가 간 연결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흐름의 증가에는 사회·경제적 상황만이 영향을 미쳤으나, 

감소에는 정책적 요인이 특징적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국제 입양 송출 현상은 현대 러시아 사회를 경제, 국내 정치, 국제 정치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

서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현상을 송출국의 

관점에서 포괄적·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사회적·역사적 함의를 밝힌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그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 세계 최대의 국제 입양 송출국으로서 같은 이슈를 공유하는 한국 사회에서 국제 

입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본 연구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러시아 출신 해외 입양인 당사자들의 삶과 활동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아직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러시아 출신 해외 입양인들의 

커뮤니티, 영화, 저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귀환 해외 입양인의 사례도 대중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

다. 1990년대에 국제 입양된 러시아 출신 입양인들 사이에서도 정체성 및 뿌리 찾기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아동의 국제 입양이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전반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미래에 러시아 출신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점점 더 많이 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으며, 당사자의 삶과 경험을 반영하는 문화·예술 활동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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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주자의 노동 경험과 일의 가치: 
한국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학생을 중심으로1)2) 

김도혜 I 대구대학교

세션 3-01

Ⅰ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한국 지방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몽골과 베트남 학생의 시간제 취업 경험을 분석하여 학생 이주자

가 한국의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과 경로를 밝히고 노동 경험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살펴 이들이 행하는 노동

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과거 유학을 ‘보내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던 한국은 2004년 스터디 코리아 

정책 도입 이후 ‘받아들이는 유학’ 목적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유학생 규모는 꾸준히 증가

하여 2004년 16,832명에서 2019년 160,165명으로 열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 베트

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저소득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많은 경우 학비와 생활비 보조를 위해 학업 중 노동을 

하고 있다. 

보통 청년 세대 노동은 사회 생활에 대한 사전 경험 창구로 권장되어 왔고 학생 이주자의 노동 역시 대개 유학 

목적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향후 진입할 직업 세계를 미리 체험해 보는 기회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 학생 이주자의 노동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시간제 취업 정책을 통해 학업 중 취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위 “음성적 취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 “불법”으로 진입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불법체류를 통해 사회질서에 교란을 줄 가능성을 차단

하기 위해 조건이 맞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취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안에는 두 가지 기본 전제가 깔려있다. 첫째, 유학생 중 일부는 한국 노동 시장에 “불법”으로 들어가

기 위해 상대적으로 받기 용이한 학생비자를 받는다. 둘째, 유학생의 노동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학생

들 각자의 경제적 이득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의심은 주로 비이공계 출신 자비 유학생, 그 가운데서도 

불법체류율이 높은 저소득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에 해당된다. 이 연구는 잠재적 불법체류·불법취업 유학생으로 

많은 의심을 사고 있는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노동 경험을 연구하여 이들이 실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지 살핀다. 특히 이들이 가진 노동 경험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밝혀 한국 정부

가 학생 이주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70580).
2) 이 글은 현재 수정 중에 있는 원고이므로 인용을 금합니다.



2019 �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80  

Ⅱ 학생이주자의� 노동,� 어떻게� 볼� 것인가

유학생과 학생 이동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영어권의 고소득 국가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학업 중 노동에 대한 연구보다는 주로 졸업 이후 취업 현장에서의 노동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Bordoloi 2014; Crossman and Clarke 2010; Singaravelu et al. 2005). 또한 영어권 고소득 국가에서 고등

교육을 마치는 경우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국가에 오래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두뇌 유출’의 틀로 유학생 취업과 노동 경험이 분석되어 왔다(Zweig 2006; Rizvi 2005). 다시 말해 유학생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노동력, 즉 ‘두뇌’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학생 이주의 방향이 다변화되면서 

유학생의 노동 및 취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변화되고 있다.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노동 경험을 분석한 

Liu-Farrer(2011)는 “교육으로 중개된 노동 이주”(educationally channelled labor migration)라는 표현을 사

용하면서 유학생의 출신국과 목적국에 따라서 유학생의 노동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관점은 유학생을 미래의 고숙련 노동자, 즉 ‘두뇌’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1950년대 미국과 영국

을 중심으로 주창된 관점이지만 최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가 유학생을 미래의 고급 

노동력으로 적극 받아들이면서 유학생들이 대량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유학생 노동을 분석하는 데도 

주로 이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을 위시한 소위 ‘신흥’ 유학 목적국으로 유입된 저소득 국가 출신 유학생 노동

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저숙련,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유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Liu-Farrer(2011)는 일본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의 사례를 들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인 정책으로 들어

온 학생 중 일부가 학업을 포기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유학이 곧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비공식 

창구’(side door for cheap labor)라는 우려가 일본 사회에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학업을 마쳐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일본에 정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저소득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유학비자를 통해 일본에 입국한 뒤 학업보다는 노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유학생에 대한 이해도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선 한국 정부는 유학생이 학업에서 중도탈락하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어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전제 하에 각 대학 유학생의 중도탈락율과 불법체류율을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다.3) 이뿐 아니라 2011년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을 계기로 중도탈

락율과 불법체류율의 규모에 따라 해당 대학에 대한 지원과 제재를 가하면서 유학생의 중도탈락,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유학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두뇌’로 인식될 만한 이공계

열이나 정부초청 혹은 대학초청 장학생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취업 정책을 쓰는 등 차등 대우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언론은 주로 소위 ‘사라지는’ 유학생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하면서 어학연수나 유학이 불법 취업의 발판으

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연수생 

1900명 중 164명이 15일 이상 장기 결석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학이 “불법체류자가 한국

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다.4)

한국 정부와 언론이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학생 노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반면, 그에 대한 본격

적인 연구는 사실상 소수에 불과하다.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전반에 관해 살피면서 주로 저소득 국가 출신 유학생들

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들은 꾸준히 있지만(하정희 

2008; 김선아 2010),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어떤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Cha와 Chang(2009)의 연구와 조은희·유기웅(2017)의 연구, 

3) 2018년 현재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은 14%를 기록하였다.
4) “인천대 베트남 유학생 에이전트 밀착의혹...경찰내사 착수.” 『인천투데이』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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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석준(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5) Cha와 Chang(2009)의 연구와 조은희·유기웅(2017)의 연구는 교육

학적 시각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학업 중 노동 경험을 통해 얻어가고 있는 교육적 효과

를 분석하는 것에 반해 임석준(2010)의 연구는 실제 유학생이 처해있는 노동 환경에 집중한다. 부산지역 중국 유학

생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를 통해 유학생이 학생 이주자인 동시에 노동자의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나 한

국 사회에서 이들이 노동자로 정당한 위치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차별과 부당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

한다. 

본 연구는 학생 이주자가 학생이자 노동자로 이중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임석준(2010)의 연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밀한 접근을 통해 유학생의 노동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몽골, 베트남과 같이 비영어권 중저소득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

하는 노동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어떤 학문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유

학생이든 간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든 간에 흡사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으

며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동시에 이들 스스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어나가

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두뇌’로 인식될만한 유학생이든, 잠재적 불법체류 노동자로 인식될

만한 유학생이든 간에 이들이 행하는 노동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동시에 노동 경험을 통해 이들 모두가 저임

금 노동자로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A와 B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 

16명(몽골 8명, 베트남 8명)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몽골과 베트남 출신을 선택한 것은 이 두 국가 출신 

유학생이 2019년 현재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6) 한국 언론을 통해 노동 시장에 불법으

로 진입하는 대표적인 유학생들로 자주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2019년 현재 불법체

류 유학생 가운데 최대 비중인 66%(9,213명)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 한국 언론에 거론되곤 한다.7) 또한 지방대학 

유학생에 주목하는 것은 기존 유학생 연구가 밝혔듯이 이들이 경제적 제약으로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닌 지방 대학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박소진 2013; 이민경 2012), 이 때문에 시간제 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

의 경우 시간제 취업이 어학당 이후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김도혜·최희정 2019), 지방대학에 재학한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과 노동경험을 면밀

히 살피는 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입국시기가 상이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성별, 국적별

뿐 아니라 교육과정별, 입국시기별, 한국어 능력별로 유학생이 경험하는 시간제 취업 경험의 차이와 변화를 보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를 분류하자면, 성별로는 여성이 9명, 남성 7명이고, 입국시기는 2010년에서 2019년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교육과정별로는 어학당 재학 4명, 학부 과정 5명, 대학원 석사 과정 4명, 박사과정 

1명, 졸업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16명 가운데 3명은 자비가 아닌 본국 학교 장학금으로 한국에 

들어와 공부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섭외는 한국에 입국한 지 10년 이상 된 몽골, 베트남 

유학생 2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한 대학에 재직하면서 이 2명의 유학생을 알게 

되었으며 1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하며 지역 내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생활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

다.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자 섭외는 이 2명의 주요 정보제공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에게 인터뷰 진행 

시 통역을 맡겨 유학생이 한국어로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내밀한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였다.

5) 이 외에도 석사논문으로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에 대한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모두 유학생 당사자들이 연구한 것으로 장한정(2013), 

리창(2019), 레비(2019)의 학위 논문이 대표적이다.
6) 2019년 현재,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44.3%(71,067명), 베트남 23.3%(37,426명), 우즈베키스탄 4.6%(7,492명), 그리고 몽골 

4.6%(7,381명)를 차지하고 있다.
7) 불법체류 유학생의 국적별 규모는 2019년 현재 베트남 66%(9213명), 중국 13.8%(1930명), 몽골 7.6%(1066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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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유학생� 학업� 중� 노동� 정책:� 시간제� 취업� 제도의� 변화

한국의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간제 취업 허용을 도구적인 목적으

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 유학생의 출신 국가, 전공, 장학금 수여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특징을 한국 정부의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살펴보겠다. 유학

생의 시간제 취업과 관련된 규정은 2001년 처음 마련되었다. 이전까지는 주로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들어온 학생

들이 유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학교 밖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리라는 이해가 부족

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2001년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을 유학을 보내는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국가로 변화

하고 있다고 공표하면서(배소현·김회수 2014) 자비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각종 조치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주 10시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해인 2002년에는 주 20시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전공과 

밀접한 직종에서 일한다는 조건 하에서 취업 가능 업종과 근무지 숫자도 확대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조치를 마련

하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 취업허가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친한 정서 확산, 우수학생 유치, 유학생의 음성적 

취업활동 차단”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8) 다시 말해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유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돌아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시행 이래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중도탈락-불법체류 유학생의 수가 함께 증가하

게 되자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시간제 취업 허용을 “단기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불법취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9) 방안으로 보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세세히 규정해나가기 시작했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학생의 출신 국가, 전공, 장학금 수여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차별적

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 이상 인문계 유학생의 취업은 2007년 이후에야 가능해졌고 이공계 유학생의 

경우 장학생이거나 총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일학습연계유학비자(D-2-7)를 발급받아 한국 장기체류에 필요한 다

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10) 또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 유학생의 경우 본인의 전공과 관련 없더라

도 영어강사, 영어캠프 아르바이트 등 영어와 관련된 직종에 다양하게 진출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 시간제 취업과 관련한 차별대우는 인증대학을 다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루어진다. 2011년 『외국인 유학

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도입된 ‘인증제도’에 따라 불법체류율이 10%를 넘는 대학은 인증대학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 주 20시간 노동 조건에 주말과 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이 노동이 허가되는 반면에, 인증대학에 다니는 경우 2015년부터 주 25시간으로 확대되어 어떤 대학

을 다니느냐에 따라 시간제 취업에 대한 차등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모두 시간제 취업을 ‘허가’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들이다. 현재 시간제 취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대학 이상 교육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 해 취업허가서

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터를 옮길 때 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학연수생의 경우 6개월 동안 

1곳에서만 일해야 하며 제조업 분야 취업은 제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있어 많은 경우 허가 없이 노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16명 가운데서도 사전허가를 받고 노동을 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이 

1명 역시 학교 소속 기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전 허가를 신청한 경우였다.11) 

8) 학생비자 외국인도 학원 강의, 『매일경제』. 2002.11.28.
9) 외국인 유학생, 공휴일 알바 시간 제한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2007.10.28.
10) 일학습연계유학비자(D-2-7) 소지자는 국내 대학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1회에 3년씩 비자가 연장된다. 거주비자로 변경할 

때 가점 10점을,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면 가점 20점을 받는다. 일반 유학생은 연간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어야 영주자격

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이 조건도 면제받는다.
11)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노동하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 정도를 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Transnational� Migration� Ⅱ 초국가적� 이민�Ⅱ

세션3.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노동 경험 83

Ⅳ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경로

1. 범 에스닉 커뮤니티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선행연구들이 강조한 바대로 유학생의 대다수가 저소득 아시아 국가 출신자들이기 때문에 자국보다 훨씬 물가가 

비싼 한국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자비로 해결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두 국가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17년 기준 미화 11,170 달러(몽골), 6,450 달러(베트남)인 것을 감안하면 어학당 1학기 등록금이 250

만원(약 2,100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등록금과 학비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연구에 참여한 16명 모두 한국에 들어

와서 처음 등록한 어학당 첫 학기 등록금을 부모나 형제의 돈, 혹은 본인이 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벌어 놓았던 

돈으로 해결하였다. 경제적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참가자들의 경우 2학기나 3학기 등록금까지 가족들의 도움

으로 지급하였지만 이후의 학비와 생활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장학금과 본인의 노동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테지만 물론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경제적인 동기만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연구 참여자 모두는 한국 대학 입학과 동시에(어학 코스이든 정규 교육과정이든) ‘아르바이

트 자리 구하기’를 시도한다. 교육과정 등록 이후 6개월 안에 노동을 하다가 적발될 시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아봐 두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다.12) 임

석준(2010)의 연구가 밝혔듯이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는 주변의 같은 국가 출신 친구들을 통해 수집된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같은 국가 출신 ‘친구들’은 또래 유학생에 제한되지 않

고 미리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자 등 ‘범 에스닉 커뮤니티’(larger 

ethnic community)로 확장된다. 이는 학생들 대다수가 어학연수생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본국 친구들은 같은 어학연수생으로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좀 더 정보가 많은 장기 거주자에게 의지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래 대학생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고 심지어 대학에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들이 선택 가능한 거의 유일

한 옵션이라 할 수 있다. 

범 에스닉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것은 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만드는 동시에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모는 원인이기도 하다. 2018년 입국하여 한국의 높은 물가에 가지고 온 용돈을 어학당 입학 후 석 달 만에 다 

써버린 바타르(몽골, 남, 20세)는 매번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미안해 어학당 방학을 틈타 “일주일 정도 일을 

해서 룸메이트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대학의 유학생 규모가 2016년에서 2018년 사

이 100% 이상 증가하면서 대학 근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바타르는 울산에 있다는 먼 친척 

아저씨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해 울산으로 내려갔다. 이 먼 친척은 인력 사무소에서 일하는 몽골 사람으로 바타르

는 프레스기를 쓰는 공장에 배치 받아 일당 85,000원에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손가

락 절단사고를 당했다. 기존 한국의 몽골, 베트남 이주민 커뮤니티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를 중심으로 형성

되어 있고 이들이 소위 ‘3D’ 노동 현장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 이주자들도 기존 

이주민 커뮤니티에 의존하게 되면서 저임금의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 이주자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모두 이주 노동자와 흡사한 노동 시장

에 진입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 스케줄이나 방학 스케줄에 따라13) 유동적으로 노동

12) 물론 모두가 6개월 노동금지 규칙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16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일자리를 

구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13) 대개 일반연수비자(D-4)를 발급받아 대학 어학당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한국어를 익힌 뒤 유학비자인 D-2로 전환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어학당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규 어학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어학당 재학 시 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평일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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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공장 노동과 같이 보통 평일 낮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을 

학기 중에 선택할 수 없다. 대신 ‘일’이 있을 때만 노동할 수 있는 이삿짐 나르기 업무나 농사일,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편의점 업무나 모텔 청소, 식당 서빙이나 설거지, 일할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퀵 배달 등의 

일을 주로 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학생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보다 훨씬 더 유연한 스케줄로 

일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저임금의 농업 및 서비스업 노동 시장으

로 들어가는 과정에도 물론 기존 이주민 커뮤니티가 영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토야(몽골, 남, 31세)와 보르흐(몽

골, 남, 31세)는 B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인근 대구시 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들

을 통해 ‘밭일’을 소개받아 일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밭일’은 대개 8~9명이 한 조가 되어 인근 농촌 지역에서 

채소를 심거나 수확하는 등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움직이면서 일하는 형태인데14) 함께 일하는 조원들은 유학생,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몽골 출신의 다양한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체류자격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학교 밖에서 형성된 에스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지지체계를 마련하게 되고 이를 통해 노동 시장으로도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 에스닉 커뮤니티의 성격과 지역사회 주요 산업 구

조에 따라 학생 이주자들이 진출하게 되는 노동시장의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세분화

학생 이주자가 진입하는 노동 시장은 학교 일정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성별, 국적별, 한국어 

수준별, 입국 시기별로도 세분화되어 있다. 남녀 모두 밭일이나 공장노동을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모텔 청소,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배달 아르바이트와 이삿짐 나르기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적별로는 특정 국적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노동이 따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이삿짐 나르기 업무는 

몽골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노동이다. 통역을 맡은 10년 차 유학생의 말에 따르면 “사장들이 말 안하면 외국인인

지 모르는 몽골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밭일 틈틈이 이삿짐 나르는 일도 했던 보르흐는 외국인인지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이삿짐을 나르는 중간에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국인으로 ‘오인 가능한’ 

몽골 출신자만이 한국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이삿짐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인종적 편견과 

인종주의가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게 특정한 노동 시장을 열어주거나 닫고 있는 셈이다.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구직 방식과 직종에도 변화가 생긴다. 입국 초기 전적으로 같은 에스

닉 커뮤니티에 의존하여 구직을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벼룩시장’을 보거나 ‘알바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직접 

일자리를 구하거나 ‘알바몬’과 같은 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입국 시기별로도 노동 시장에 유입되

는 과정과 경로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학생이주자를 둘러싼 대학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생기는 변화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예를 들어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 해당 대학이 위치할 경우 유학생 수의 급증으로 지역 사회 내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타 지역의 에스닉 커뮤니티로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타르

(몽골, 남, 20세)가 울산 지역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8~2019년에 입학한 학생 이주자들은 

한결같이 경산지역 대학에 유학생 수가 급증해 일자리가 없음을 토로하였다. 경산시는 인구 23만 명의 도시인데 

관내에 10개의 2년제 이상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대학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이다.

흥미로운 현상은 지역 인근 대학에 유학생 수가 급증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잉여 노동력이 된 유학생 다수와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한국인 업주를 단체로 연결시켜주는 조직적인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에 A대학 어학당에 입학한 두엉(베트남, 남, 26세)과 탄덩(베트남, 남, 26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경산, 

대구뿐 아니라 인근의 구미, 영천 지역까지 알아봤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결국은 충북에 있는 베트남 친구

가능하다. D-2로 전환된 뒤에는 각자의 학교 수업 스케줄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간표를 작성하게 된다.
14) ‘밭일’은 일한 만큼 한 조가 돈을 받아서 조원들끼리 일당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대략 하루 9시간가량 일할 경우 15만 원 

정도 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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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충북 소재 C군의 식당 다수와 A대학 유학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알게 된 경우이다. 어학연수생인 관계

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듣고 금요일 오후에 단체로 충북으로 이동, 일요일까지 C군 소재

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경산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단체 원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최근 

1~2년 사이에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구직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3. 노동 시장 이동 경로

정리하자면 성별, 국적별, 입국시기별로 진입하는 노동시장과 진입과정이 차별화되는 동시에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교육과정별로 여러 노동 시장을 경험하고 있다. 자브(몽골, 여, 30세)의 시간제 취업 경험을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 교육과정별로 어떻게 일터를 바꾸며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14년 일하던 직장에서 장학금을 받아 

A대학 어학당에 등록한 자브는 평일 어학당 수업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몽골 친구 소개로 근처 공단에서 일당 14만 

원 정도 받으며 주말 종일 근무를 한 적이 있다. 이후 한국어가 조금 능숙해지면서 스스로 인근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구해 시급 4,800원에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다가 대학원 진학 이후에는 수업이 없는 날마다 

시급 7,000원 정도로 오후부터 새벽까지 모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이 늘어나면서 시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일터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교육과정이 올라감에 따라 수업 시수가 줄어들어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하는 것이다.

Ⅴ 노동경험의� 보편성과� 다양성

1. 노동경험의 보편성

이 절에서는 학생 이주자의 노동경험에서 보이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흔히 ‘두뇌’로 인식되는 

유학생 노동과 잠재적 불법체류 노동자로 인식되는 유학생 노동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먼저 유학생 노동 경험의 보편성은 일을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연구에 참가한 유학생들이 

거의 모두 흡사한 방식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발견되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두뇌’로 인식

하는 정부 초청 혹은 대학 초청으로 들어오는 장학생의 경우, 경제적 절실함이 자비 유학생만큼 있지는 않지만 다

른 사회적 욕구 때문에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고 다른 자비 유학생들이 그러하듯 에스닉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구직앱을 이용해 흡사한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베트남 대학 장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리반투(베트남, 남, 

27세)가 그런 예이다. 집안 사정도 상대적으로 넉넉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었지만 같은 기숙사를 쓰던 몽골, 

베트남 유학생 친구들과 “돈 벌어서 방학 때 여행가자”는 계획을 세우고 편의점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석 

달간 일한 경험이 있다. 이는 리반투에게 한정되는 경험이 아니다. 학교 장학금으로 들어온 다른 두 명의 학생도 

한국어와 한국 사회를 배우기 위해 집 근처 서점에서 오래 일한 경험과 고기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 세대의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일 경험을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

서 독립심과 자기결정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차츰 성장해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세대 

학생 이주자의 노동은 언어 향상과 유학 목적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며 낯선 땅에서의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향후 유학 목적국에서 일할 시를 대비하여 일을 습득하는 수단으로도 이해된다(Su 2018). 

본 연구 참여자들이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일 경험을 통해 독립심을 기르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며 나아가 나중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술하였다. 충북의 C군에서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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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탄덩(베트남, 남, 26세)은 일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모든 것을 다 혼자하다 보니까 독립심, 자신감 이런 거 얻었어요. 또 인내심도 얻었고요, 인터뷰하는 경험도 얻었어요. 

나중에 한국회사 취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조건에서 하는 일이든 간에 한국에서의 노동을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리반투(베트남, 남, 27세)의 대답은 

이를 뒷받침한다.

학교 다니면서는 한국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일하면서 그래도 한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한국어도 늘어서 좋았어요.

한국 사람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은 한국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대학 친구가 있냐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긍정

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학교 밖 에스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 보여준다. 나아가 이 에스닉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학교 밖 한국 사회가 이들이 경험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회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어떤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한국 사장을 만나느냐가 이

들의 한국인에 대한,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한편 노동경험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들 학생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국에서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저임금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경험하는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몽골에

서 학교 교사로 10년 이상 재직하다가 A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한 코코(몽골, 여, 45세)는 어학당 재학 시절 방학을 

맞아 몽골 이주 노동자 친구의 소개로 타 지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추행을 경험했다. 

40대 후반, 50대 후반 이런 남자들이 예쁘다라던가 시간 있냐, 저기 가자, 오늘 내가 술은 다 살게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바다 놀러가자 이렇게. 사장도 그러고 손님도 별 다를 바 없었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교사 를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더 못하겠더라고요. 더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그냥 육체노동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 같고. 내가 외국 여자라서 그런 거 같고. 

물론 이주자가 국경을 넘으면서 자신의 사회문화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는 것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주하는 

이주민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다(Gans 2009). 다만 코코와 같은 학생 이주자의 경우 이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 어서 

한국어를 배워 이 육체노동의 사회를 벗어나야겠다는 결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몽골이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엘리트 지식인의 위상이 전보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교육받은 학자 집안 출신이라

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코코는 이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대학 사회와 식당에서 만난 한국 사회를 비교해 보았다

고 한다. 그를 통해 이제 “내가 이런 사회로 떨어졌구나”라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그나마 이성이 남아 있는 대학 

사회에 어떻게든 머물기 위해서 빨리 한국어를 배워서 이 노동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코코의 

경우는 운 좋게 가족 동반비자가 금방 나와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성추행을 경험해 노동 시장을 벗어나고 싶더라도 결심

처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노동경험의 다양성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으로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일을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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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사실이지만 경험이 쌓이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기존의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동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기도 한다. 바트칸(몽골, 남, 32세)이 그 중 한 명이다. 2017년 입국한 바트칸은 

여느 몽골 학생들처럼 밭일도 하고 이삿짐도 나르는 일을 틈틈이 하다가 학교 근처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식당의 한국인 주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후 장사 부진으로 식당이 폐업하면서 비어버린 식당 자리

에 몽골 식당을 차리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를 식당 주인이 수용하면서 바트칸은 몽골 식당 운영자로 거듭난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한 이 몽골 식당은 물론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근처에 거주하는 몽골 학생들

과 이주 노동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다른 외국인 집단과도 접촉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역할

하고 있었다. 아직 수익이 충분히 나지는 않기에 틈틈이 퀵 배달 아르바이트도 겸하고 있지만 바트칸은 식당 운영 

경험이 학위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마을 중심의 공동체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조그마한 동네에서라도 내 손으로 변화를 이뤄내고 싶어요. 몽골은 가난한데 비정부기구, 이런 거 동네에서 작게 

만들어서 작은 변화라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여기(식당) 있으면서 사람들이 출산을 하거나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식당을 중심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커뮤니티가 몽골 집단을 벗어나 근처의 다른 이주민 집단으로까지 확대되

면서 바트칸은 자신의 식당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중이었다. 

리반투(베트남, 남, 27세)의 사례도 흥미롭다. 돈 벌어서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의 중고 건설 중장비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개인 사업체를 만들었다. 베트남에서 건설

업을 하는 삼촌의 조언을 받아 시작한 이 사업은 리반투의 영어, 한국어 실력과 한국에서 일하며 갈고 닦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 지금은 베트남 여직원까지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리반투는 

한국의 대학과 학생이 ‘경영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 생각에는 대학에 창업 관련해서 그룹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경영학관데도 우리과 한국 학생들은 그냥 직원을 하려

고 하지 (저처럼) 사장을 할 생각을 안해요. 저는 앞으로 사장되면 어떻게 일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똑같은 

정보를 얻어도 앞으로 직원이 되면 어떻게 일할까 이런 것만 생각해요.

함께 인터뷰에 응했던 두엉(베트남, 남, 26세) 역시 한국 입국 전 베트남에서 의료기계 회사에 다녔던 자신의 

노하우를 살려 의료기계를 수출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식당 아르

바이트 말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가능하면 의료기계 관련한 회사에 들어가서 전공과 관련된 것을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회사 같은데서 

인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일(설거지, 서빙)은 업무가 너무 달라서. 

그러면서 두엉은 “대학이 안전한 일자리, 관심 분야에 맞는 일자리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리반투처럼 사회경제적 자본이 있는 경우에는 손쉽게 ‘창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관심 분야

와 관련이 없는 단순 저임금 노동 시장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다른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며 새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을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국 대학이나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이상 이들은 계속해서 저임금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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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는� 말

한국 정부는 친한 인재 양성과 음성적 취업 활동 근절을 위해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유학생의 출신국가, 전공, 장학금 수혜여부 등의 기준으로 이들의 취업 활동을 장려하거나 혹은 장려

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 경험 사례를 연구하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학생 노동에 대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학생 신분을 이용하는 유학생을 걸러내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실상 학생 이주자들의 학업 중 

노동의 이유, 노동 경험, 나아가 이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유학 

중 노동을 규제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현재 한국으로 유입되는 학생 이주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할 때 이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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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주민 구별짓기의 정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노동시장 경험

서선영 I 연세대학교

세션 3-02

초록

1994년이후 2019년 8월까지 4만2천여명이 난민신청자 중 2만 6천여명이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받았고, 이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964명이다. 통계수치가 보여주듯이 대다수의 난민 신청자들이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 중 2,145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난민 신청

자들은 임시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자신의 생존과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 난민에 대한 연구가 제도적 측면에서 난민 인정 요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분석, 난민 인권 

및 생활실태조사에 집중되어 있어, G-1 비자를 갖은 난민 신청자들의 노동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는 매우 드

물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에 제주에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인도적체류자 혹은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자의 위치에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과정과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민속지 연구-mobile ethnography (Sheller and Urry 2006) 를 통

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한다. 특히 난민심사 결정 이후 제주도 바깥으로의 출도제한이 해제된 시점 이후의 심층인

터뷰 내용과 필드노트에서 추출된 자료에 기반하여, 이주민/난민의 인위적인 분리 속에서 강제되는 난민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체류의 임시성이 부여하는 경계적 합법성-liminal illegality이  난민 신청자들의 노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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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티모르레스테) 출신 어업 이주노동자의 노동경험1)

김철효 I 전북대학교, 김민정 I 이주여성인권 포럼

세션 3-03

1 김과� 전복,�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관한� 통계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림어업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가인구’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09년에 비해 36.7% 감소하였다. 또 어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2009년 24.8%에서 2018년에는 36.3%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1) 

이에 반해 국내 어업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분야의 생산량은 

2009년에 비해 2018년에는 28.3% 증가하였고, 생산금액 역시 29.8% 증가하였다. (표2) 이 가운데 한국인들이 집

에서 또는 식당에서 즐겨 먹는 김과 전복의 생산량은 2009년에 비해 2018년 각각 2.7배와 3.2배 증가하였다. (표3)

한편 해양수산부가 2017년 실시한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어업인’들이 ‘수산물 생산을 위해 고용

한 인원’ 가운데 16.8%는 외국인이라고 조사되었으며, 특히 ‘어로어업’의 경우 25.5%, ‘양식어업’의 경우 24.3%에 

해당하는 숫자가 외국인 피고용인인 것으로 나타났다.2) 또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도입을 허용

하는 이주노동자 숫자인 ‘도입쿼터’에 따르면 어업 분야의 경우 2006년 4,3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어업 이주노동자 도입 꾸준히 허용해 왔다. 2016년 이후에는 2500명 이상이 매년 도입되도록 하였다.3) 

이 논문은 김과 전복 같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구는 감소하고 노령화하고 있는 반면에 그 생산량과 생산금

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누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그 가운데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동티모르 출신 어업 이주노동자의 노동 경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어가 인구 184.7 171.2 159.3 153.1 147.3 141.3 128.4 125.7 121.7 116.9

65세 이상 비중 24.8 23.1 25.4 27.8 29.9 32.2 30.5 32.5 35.2 36.3

(표1) 어가인구, 2009-2018 (단위: 천명, %)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4)

1)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8년(하반기)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 단체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본 논문의 저자와 

함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권소연, 이현우 변호사, 아울리아 야티 유니 선생님이 참여하였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 국가통계포털 (2019) ‘어입인 – 수산물 생산을 위해 고용한 인원: 국적별, 성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6&

tblId=DT_MLTM_5002879&conn_path=I2, 2019. 12. 20.)
3)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허가제 연도별도입쿼터안내’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2,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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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내 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2009-2018 

(단위: 천톤,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량 2,570 2,519 2,745 2,608 2,585 2,635 2,759 2,815 3,279 3,298

생산금액 5,760 6,061 6,606 6,034 5,819 6,077 6,234 6,399 7,433 7,478

출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5)

(표3) 국내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김, 전복), 2009-2018 (단위: 천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김 211 236 316 350 406 398 387 409 524 568

전복 6.2 6.2 6.8 6.6 7.5 9.0 10.0 12.3 16.0 20.0

출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6)

2 연근해,� 양식장,� 염전에서� 일하는� 동티모르� 이주노동자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어업 이주노동자를 2개의 체류자격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여 

연근해어업에서 일하며 「선원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어선

원’의 경우 ‘선원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E-10-2)을 부여한다. 2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한 연근해어업, 양식

업, 염전 소금채취업, 수산물의 운반, 가공 등의 어업분야에서 일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국하여 취업하는 어업노동자에게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E-9-4)을 부여한다. 전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민간단체의 실태조사를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의 문

제가 보고된 바가 있으나,7)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비전문취업’ 어업 이주노동자(E-9-4)의 노동경험에 주목한다.

‘비전문취업’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정부의 근로감독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

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에 의한 노동권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연구진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어업(E-9-4) 외국인노동자의 국적 분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어업 이주노동자는 총 7,432명이며, 출신국 별로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순으

로 많았다 (표4). 국내에 체류 중인 있는 어업이주노동자의 숫자를 각 출신국의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총인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티모르의 경우 전체 인구의 0.55%가 국내 어입 이주노동자로 나타났다 (표5). 동티모르의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인 어업 이주노동자의 수가 4번째로 많지만, 출신국의 총 인구수와 비교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동티모르의 경우 국내 체류 중인 어업 이주노동자가 출신국 사회에 미

치는 영향이 가장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e-나라지표 (2019) ‘어가 및 어가인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48, 2019. 12. 

20.)
5) 국가통계포털 (2019) ‘어업생산동향총괄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W0001&conn_pat

h=I2, 2019. 12. 10.)
6) 국가통계포털 (2019) 위의 자료.
7) 오경석 외 (2012)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2016) 『바다

에 붙잡히다-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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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출신국 별 총인구 대비 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의 비율

(어업 이주노동자 수 2018년 기준, 총 인구 2015년 기준) 

(단위: 천명, %)

출신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어업 이주노동자 수 (총 7,432, 기타 120 포함) 2,643 2,204 1,806 659

총 인구 20,908 258,383 92,677 1,196

총인구 대비 국내 어업이주노동자 수의 비율 0.126% 0.0085% 0.019% 0.55%

출처: 고용노동부, UN Population (2019)8).

3 노동권,� 생활여건� 실태� 조사의� 배경과� 방법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는 어선원(E-10-2) 체류자격으로 취업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노동자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16명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참여자 80% 

이상이 ‘근무시간과 휴일 및 휴식시간’을 모르거나 ‘알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고 대답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조업시간은 13.9시간에 달했으며, 36.1%가 산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선원 이주노동자 95%가 욕설, 폭언 

경험이 있고, 42.6%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 26.6%가 임금체불, 가혹행위 등을 이유

로 업체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9)

2017년 해양수산부가 의뢰하여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수협중앙회의 외국인 어선원 교육을 이수한 사용자 3,163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12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관련 업체 대표, 수협 조

합장, 고용주 등과 7차례의 면담 및 자문위원회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주로 고용주들의 불만사항을 담고 있는

데,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당시 계약한 사업장을 이탈하는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들은 사업장 이탈

의 발생 원인으로 애초에 ‘입국 당시부터 수산업에 종사할 의향이 없었거나’(69.3%), ‘불법브로커의 성행’(22.8%)

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하고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받는 어업 이주노동자를 「선

원법」에 통합시켜 어선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것을 제안하였다.10) 그러나 2016년 민간단

체들의 보고서는 어선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국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었다.11)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논문의 분석에 이용된 2019년 조사보고서12)는 동티모르 출신 고용허가제 어업 이주노동

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가운데 1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노동 및 생활환경 실

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 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명을 면접

조사 하였으며, SNS 상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조사는 2019년 

1월과 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조사방법 상 상대적으로 유효성이 높은 자료가 확보된 동티모르 출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특히 노동이주의 

입국 전 과정이 상세히 조사되었는데, 이 내용은 추후 다른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custom data acquired via website.
9) 오경석 외 (2012)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0) 한국수산어촌연구원 (2017)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해양수산부.
11)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2016) 『바다에 붙잡히다-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12) 김민정 외 (2019) 『고용허가제 어업노동자(E-9-4) 노동 환경 및 인권상황 실태 기초조사』.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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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조사에 참여한 어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71.8%가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이었고, 월 1회 이상 휴일이 있다

고 응답한 사람은 45.3%에 지나지 않았다. 어업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휴일이 없이 일하고 있으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76.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다수가 별도의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날씨가 좋지 않아 조업을 할 수 없는 날이 유일한 휴일이 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육지 창고

에서 간단한 작업은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 다수의 노동자들은 근무 중에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

되지 않아 항상 피로하고 수면이 부족하다고 증언하였다. 

인천지역에서 일하는 한 동티모르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하는 곳으로 들어 간다. 5시에 가리비 일을 하러 가는데, 가리비를 수확하여 깨끗하게 

씻은 후 자루에 담는다. 이 일이 끝나면 곧바로 굴 일을 하러 간다. 나는 굴 줄을 끌어서 기계에 가져오는데, 그러면 

보스는 굴을 공장으로 옮기고 아줌마들이 나머지 일을 한다. 오후 5시에 일이 끝나야 하지만, 어떤 때는 굴 공장에서 

아줌마들의 일을 도와야 해서 오후 7시까지 일이 계속되기도 한다.

설문에 응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616,393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5,150원에 못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조사참여자 34% 정도가 어획량 또는 수확량이 좋을 때 1회성 보너스(인센티브)를 받은 경험

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금액은 대략 80만원 정도였다. 임금체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조사참여자 34%

가 현재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며 다수가 200만원 미만의 금액이 체불되었다고 밝혔다. 

조사참여자 58%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고용주가 가입을 거부해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7월부터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해 직장 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 이 조사는 그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은 작업이 워낙 힘들고 거칠다 보니 넘어지고 다치고 바다에 빠지는 일은 흔히 일어나며, 그물을 끌어올리다 

팔이나 다리가 끼이거나 딸려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조사참여자들이 무엇보다 힘들

게 여기는 것은 작업장에서의 언어폭력, 폭행, 비인간적 처우였다. 노동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되지만 고용주, 선주나 한국인 동료가 일상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회복하기 

힘든 심리적 외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나 공식기관에 도

움을 요청하거나 고발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긴다’라고 대답하였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신고가 문제해결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도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사업장이동’을 신청한다. 이때 

사업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일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부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이 택하는 가장 마지

막 방법은 더 나은 노동환경을 구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무단이탈’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섬 지역에 거주

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마치 섬 주민 전체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상황이 되어 있어서, 섬을 벗어나기 위한 배를 

타는 것조차 불가능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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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축적인� 착취� 경험과� 미래에� 대한� 희망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일이 너무 힘들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젊었을 때 짧은 시간 고생해서 나중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을 떠나면 다시는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사업을 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티모르의 경제사정을 고

려하면 지속가능한 자기개발이 마냥 희망적이지 만도 않다. 한국의 밥 상에 올라 오는 김과 전복, 새우 등 수산물의 

상당수는 결국 이러한 젊은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을 볼모로 생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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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 
GCM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하 I 서울시립대학교

세션 4-01

Ⅰ 서론

본 연구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글로

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와 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과 같은 여타 다른 국제관계적 

영역과 달리, 국제이주 분야의 국제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은 저발전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이주 거

버넌스 체제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201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가 채택되면

서 전기를 맞고 있다. 국제협력이 잘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가 점진적인 제도적 변화

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이주의 국제적인 측면은 물론 국제협력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상품, 자본, 그리고 사람의 이동은 세계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과 자본의 흐름이 글로벌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간주되어 온 반면, 

이에 비해 사람의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이주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의하면 전 세계 이주민의 수는 약 2억 4,400만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약 

3.3%를 차지한다(IOM, 2017: 2). 이러한 이주민의 수는 기존의 추계를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이주의 

영향을 받는 지역도 과거 북미, 오세아니아, 서유럽 지역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는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여 주권국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가들 물론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문제 해결 방식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화의 중요한 요소인 국제이주가 다른 국제적인 

이슈들과 결합되면서 복잡한 문제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이주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되어 왔다.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발적 이주민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으로 인해 국가들이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로부터 후퇴하거나(신지원 2015), 국제이주와 테러리즘이 결

합되면서 이민정책이 안보화하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송영훈 2014), 이주와 개발 문제가 연계되면서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등(조영희 2018) 국제이주의 복합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이주가 복잡해질수록 국가들 간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국제이주 분야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었고,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형태의 제도들

이 공존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노력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GCIM),’ ‘이주와 발

전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FMD)’과 같이 ‘이주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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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and development)'분야에서 글로벌한 수준의 대화체들이 생겨났다. 또한 2016년 유엔 전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뉴욕 선언‘을 채택하였다.1)1) 이어서 유엔은 2018년 7월 13일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이하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 12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이를 채택하였다.2) 미국 등 몇몇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CM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Guild 2018; Newland 2019).

그동안 국제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저발전되었고, 파편화되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아왔다

(Aleinikoff 2007; Betts 2010). 하지만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는 점진적인 발전경로를 통해 서서히 제도적 

변화를 추구해왔으며, 2018년 많은 유엔 회원국이 동참한 가운데 GCM이라는 국제이주에 관한 통합적인 규범을 

도출해내었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Newland 2019),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GCM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요약하고, 법적 성격을 논하고 있으며(Guild and Grant 2017; Guild 2018; Newland 2019; 

Wouters and Wauters 2019), GCM의 이행에 있어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Micinski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GCM의 등장을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의 제도적 변화로 이해하고, 제도적 

변화의 성격을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의 새로운 시작인 GCM의 등장을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기존의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가 유엔 차원의 합의인 GCM으로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가 왜 저발전 되었는지 논의해보고,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가 저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에 기반 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맥락에서 GCM이 등장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GCM의 내용과 이주와 관련된 유엔의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GCM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저발전

국제이주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이주가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양자 관계를 넘어서 다른 국제관계 이슈와 연계되면서 국제이주에 내재된 복합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이주는 더 이상 국경을 넘나드는 단순한 인구의 이동이 아니라 테러리즘, 밀입국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조직적 범

죄, 송금의 효과를 위시로 한 개발협력의 문제, 이주와 난민의 연계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국제이주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국민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임에는 이의가 없지만, 국제이주의 복합성 증대로 인해 

다국적 기업, 비정부 기구, 인도주의적 원조기관 등 국민국가가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었다(Martin 2015). 즉 국제이주의 복합성 증대와 이해당사자의 다각화는 그 어느 때보다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 한 글로벌 거버넌스 방식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무역과 같은 다른 국제관계 분야와 달리 국제이주 영역에서

1) http://www.unhcr.org/584689257.pdf(최종검색일: 2018.12.19.).
2)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3/195(최종검색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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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로벌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저발전되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해왔다(Newland 

2010; Koser 2010). 홀리필드(James Hollifield)는 국제레짐을 다자주의와 제도의 수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무역과 금융 분야에 비해, 국제노동이주 분야와 난민 분야를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국제난민레짐은 난민협약과 유엔난민기구(UNHCR)을 위시로 하여 높은 수준의 다자주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제

이주레짐은 핵심적인 규범과 행위자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낮은 다자주의 수준과 제도화 수준을 보여준다고 평가하

고 있다(Hollifield 2018).

<그림 1> 국제레짐의 유형

출처: Hollifield (2018, 150)

다른 선행연구들도 국제이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은 부재하거나 저발전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베츠

(Alexander Betts)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를 “중복, 병렬, 그리고 중첩된 제도들의 직물(a tapestry of 

overlapping, parallel, and nested institutions)”로 정의하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의 부재를 지적

하고 있다(Betts, 2011b: 2). 알라이니코프(Alexander Aleinikoff)도 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건축이 없

는 실체(substance without architecture)”로 정의하면서 관련 규범은 존재하나 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통합적인 

제도적 프레임워크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Aleinikoff 2007). 도일(Michael Doyle)과 보르그나스(Emma 

Borgnä)는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비롯한 국제이주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국제

협력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Doyle and Borgnä 2018). 그러나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이주 분야

에서 국제협력이 부재하거나 혹은 저발전된 이유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이주 분야 국제 협력이 저발전된 

상태를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다(Gamlen and Marsh 2011). 따라서 본 장에서는 왜 이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이 잘 발생하지 않는가를 먼저 논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이주 거버

넌스의 제도적 변화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성격과 정치적 맥락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제이주 분야는 해당 국가가 국제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동기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홀리필드는 이민 정책을 추동하는 네 가지 측면으로 안보, 문화, 경제적 이익, 그리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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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Hollifield 2018). 이 중에서 특히 인구의 출입을 통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과 유인된 

이주민을 수용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시켜 사회적, 문화적 집단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은 국민국가의 주권 

영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국경관리에 실패하여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하면 선주민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이 실패한다면, 선주민들 사이에서 ‘누가 우리인가’와 같은 집단정

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이주는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민감한 이슈이다. 프리만(Gary Freeman)

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민정책 동학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이익 정치 이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민의 확대로 인해 파생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

집단, 이민자 집단 등 이익집단들은 정책결정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이민자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이에 반대하

는 세력들은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되는 비용을 우려하여 이민정책의 축소를 주장한다(Freeman 1995). 따라서 선

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치적 심판을 받는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이주는 가급적이면 이슈화하고 

싶지 않은 영역으로 이주를 위한 국제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Martin 2015).

둘째로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제이주는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 심한 영역이다. 이주 분야에서 국제협

력이 촉진되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의 이익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 수용국이 힘과 자원의 측면에서 이민 수용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조건 하에서는 국가 

간 이익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베츠에 의하면, 국제이주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일종

의 ‘설득게임(suasion game)’으로 협력에 참여하는 두 행위자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 힘이 약한 행위자

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반면, 힘이 강한 행위자는 협력할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Betts 2011). 즉, 

북반구의 이민 수용국들은 현 상태의 유지를 선호하면서 국제이주의 질서있는 통제를 선호하는 반면, 남반구의 이

민 송출국들은 선진국들이 보다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해,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의 확대를 통해 송출국들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길 원한다. 그러나 군사적 힘과 경제적 자원의 차원에서 볼 때,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불균

형은 심하고,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견해차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역 분야처럼 국가 간 상호호혜성이 발견된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국제이주 분야는 이 점에서 무역 분야와 다르다. 남반구로부터 온 이주 노동자들은 

선진국에서 일하면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남반구에서 일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넷 모니(Jeannette Money)와 사라 록하트(Sarah P. Lockhart)는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

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몇 가지 구조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s)에 의해 선진

국들이 현상 유지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여 이들의 선호가 변화하는 경우이다. 외생적 충격은 국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반 이민세력의 정치적 힘이 증가하는 경우 집권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국제

적으로 유럽 난민 위기처럼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여 이민 수용국들이 협상에 나서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둘째로 저개발 국가인 이민 송출국들이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이민 수용국들을 압박하는 경우이다. 모니

와 록하트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예로 들면서, 이민 송출국들이 국제제도 

하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범에 합의하고, 협상을 지속시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협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 중 어느 국가도 위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처럼, 반쪽에 불과한 국제제도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국가 간에 상호적인 이주의 흐름이 발생할 경우이다. 비슷한 경제수준과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인구이동이 발생한다면,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이주를 위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모니와 

록하트는 오세아니아 지역 간의 협력, 걸프국가들 간의 협력을 그 예로 들고 있다(Money and Lockhart 2017). 

그러나 모니와 록하트가 제시하는 이주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구조적 조건은 일반적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우며 예외

적인 상황에서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모니와 록하트는 위와 같은 이론적 틀에서 GCM의 지속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Money and Lockhart 2017).

많은 선행 연구들은 국제이주 분야의 국제협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글로벌 이주거버넌스의 등장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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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국제사회는 여전히 국가 주권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유리한 국제법과 국제규범 

하에서 국제이주의 당사국들이 국가 주권의 논리를 양보하고 협력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국제제도와 국제법 체제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는 

파편화된 체제를 넘어 점진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으며 GCM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새로

운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다음 장에

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변화의 맥락적, 제도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를 분석, 평가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을 활용하고

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학의 하위 분과 중 비교정치와 미국정치 분야에서 주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왔

다. 하지만 국제정치 분과에서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제도

의 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Fioretos 

2011). 실제로 비제(Marjanneke J. Vijge)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왜 유엔 차원의

독립적인 환경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가를 분석하였으며(Vijge 2013), 한리더(Tine Hanrieder)는 세계보건기

구의 연방주의적인 제도설계를 경로의존성 개념에 의거, 연구한 바 있다(Hanrieder 2015).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등장, 지속, 변화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Vijge 2013).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는 전통적으로 변화에 비해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경로의존성은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경로의존

성은 과거로부터 도출된 제도적 맥락이 행위자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면서 일종의 ‘경로’를 만들고, 제도가 가진 

고착(lock-in) 효과와 자기강화(self-reinforcing) 효과로 인해 나중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이종찬 2014). 또한 제도가 가진 제도적 배태성(institutional embeddedness)은 행

위자들로 하여금 기존 제도에 순응할 경우 이익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반응(positive feedback)을 이끌어내어 

제도의 지속성을 더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 데 비해,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취약하다

는 비판에 따라 후기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논의들을 발전시켰다(김윤권 2005; 김태은 

2015). 제도변화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급진적이고 단절적으로 제도가 변화하는 경우이

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으로 제도가 변화하는 경우이다(이종찬 2014). 특히 후기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후자의 

경우에 있어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변화를 유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마호니(James 

Mahoney)와 씰렌(Katheleen Thelen)이다. 마호니와 씰렌은 기존의 역사적 제도주의가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비연속적 변화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성격이 

제도 내 행위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Mahoney and Thelen 2010).

마호니와 씰렌은 제도적 변화를 유형화함으로써 제도적 변화의 성격을 평가하고자 한다

(Mahoney and Thelen 2010). 이들은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성격에 따라 제도적 변화를 중첩(layering), 표류

(drift), 대체(displacement), 전환(conversion)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중첩은 기존 제도의 핵심적 성격은 유지되는 가운데, 기존의 제도에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질 때 나타난다. 중첩

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나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부분 개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존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도전자들이 원래의 규칙을 바꿀 능력이 없고, 기존 제도를 수호하려는 행위자들이 수정, 부분개정을 

막을 수 없을 때 일어난다. 표류는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외부의 변화에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강수환, 2010). 즉, 표류는 행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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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을 의미한다. 

전환은 권력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는 행위자들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 채, 기존 제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

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은 행위자들이 기존 제도의 모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도의 목표, 

기능 등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는 기존의 공식적 제도와 맞지 않는 비공식적 행태가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공식적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Mahoney and Thelen 2010, 

16-18).

<표 1> 제도적 변화의 맥락적, 제도적 원인

제도적 성격

낮은 재량권 높은 재량권

정치적 맥락
강한 거부 가능성 중첩(layering) 표류(drift)

약한 거부 가능성 대체(displacement) 전환(conversion)

출처: Mahoney and Thelen (2010, 19)

위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제도적 변화는 변화에 저항하는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성격 즉 제도의 해석·집행에 

있어 재량권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정치적 맥락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행위자가 강한 거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약한 거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변화에 대한 저상 수준이 높아 거부의 가능

성이 높다면, 중첩이나 표류가 발생할 것이고, 변화에 대한 저항 수준이 낮아 거부의 가능성이 낮다면 대체나 전환

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강한 비토 행위자가 존재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통해 기존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첩이나 표류가 더 유망한(promising) 전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적 성격은 제도를 집행하거나 해석하는 재량권의 수준이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를 의미한다. 제도를 집행하거나 해

석하는 재량권의 수준이 낮다면 중첩과 대체가 발생할 것이고, 재량권의 수준이 높다면 표류나 전환이 발생할 것이

다.

그렇다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는 어느 유형에 속할 것인가? 마호니와 씰렌의 네 가지 유형 중에

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중첩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장에서 보다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비공식성과 비구속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서서히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현행 제도 하에서 높은 재량권을 가지기 힘들다. 그러나 정치적 맥락의 차원에서 볼 때, 후진국인 이민 

송출국들은 이민 수용국들이 보다 많은 이민을 수용하여, 송금과 같은 이민 송출국들

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길 원한다. 이에 대해 이민 수용국들은 이민자 수의 확대는 물론 이민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꺼려하면서 현상유지를 강하게 선호한다. 즉 제도적 변화에 대

한 강한 거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가 중첩이라는 성

격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과정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이주에 관한 국가 및 관련 행위자들의 대응을 규율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규범과 조직적 

구조와 제도들로 정의할 수 있다(Betts 2011).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는 글로벌 차원의 이주 거버넌스 체

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체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대화체들은 이주 분야에 한정

된 이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합법 이주, 인신매매 등 국제이주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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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이주와 개발 같은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

하며, 이주민들의 권리 향상에 노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3). 이러한 노력들은 앞서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

이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CM)’

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본 장에서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과정을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한다.

1. 난민과 이주 분야로의 이원화된 구조와 불균형 발전(1919-1989)

이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와 시도는 전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위 ‘국제여행레짐’이 1920년대에 구체화되면

서 여행 서류와 비자에 관한 협정들이 표준화되기 시작했다(Koslowski 2011).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이래 

노동권을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시도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후에 유엔에 책임감 있게 추

진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을 위시로 한 강대국들이 이주 문제에 있어 국가 주권의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

되었다(Betts and Kainz 2017).

2차 대전 이후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게 된다. 우선 1950년 유엔의 난민 업무를 관장하는 

유엔난민기구가 설립되었고 1951년 난민협약이 발효되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난민레짐은 유엔난민기구와 난민협약을 두 축으로 빠르게 제도화된 반면, 국제이주레짐의 경우 국제이주

기구(IOM)의 전신인 ‘유럽으로부터의 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 위원회(The Provisional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Movement of Migrants from Europe: PICMME)’가 설립되었지만, 

더디게 발전되었다.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보호를 위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한 반면, PICMME는 이러한 지위와 권한

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유엔 시스템 밖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강제적 이주와 자발적 이주로 이원화된 구조는 지금까

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상이한 지위와 권한으로 인해 국제난민레짐과 국제이주레짐은 법적 토대, 자금, 참여 행위자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유엔난민기구가 인도주의적인 규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난민보호를 위한 다자주의적 틀을 발전시켜 온 반면, 

국제이주레짐은 다자주의적 틀 대신 주로 양자주의적 노력으로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국제이주기구(IOM)도 규범적 정체성을 결여한 채, 회원국의 이민정책 수립에 기술적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주로 활동하게 된다(Betts and Kainz 2017).

국제이주를 규율하는 규범의 형성과 이주민의 권리 향상은 주로 냉전 시기 체결된 국제인권조약들이 대신 그 

역할을 맞게 된다. 국제이주 분야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여행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제레짐이 취약하다. 따라서 국제이주 분야는 이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규범에 많은 부분 

의존해왔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사회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이주민들에게 보건, 교육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은 이주민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아동노동,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천명해왔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n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인종차별 시정에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은 시민과 비시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

구하였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에 관한 초기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을 규율하기 위한 레짐이 

3) 이와 관련해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orld Migration Report 2018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7), pp.137-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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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난민과 이주로 이원화되어 발전되었으며, 제도화와 다자주의 수준에 있어 난민 분야에 비해 이주 분야가 저발

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는 현재 이민과 난민의 경로와 흐름이 뒤섞이고 있는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 ‘혼합 이주’를 대응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신지원 2015). 또한 국제이주레짐이 저발전된 상황에

서 이주민의 권리 향상을 각종 국제인권조약이 대신하다보니 국제이주레짐 자체가 복잡해지고 파편화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2.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 간 대립과 다양한 제도의 등장(1994-2006)

냉전 종식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민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는 것이고, 국제이주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등장,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글로벌이주 거버넌스 발전과정에 있어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선진국과 후진

국 등 행위자들의 선호가 형성되고, 선호 간의 대립이 발생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사

례에서도 발견되듯이, 이민 송출국들은 새로운 제도 형성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되

는 이익을 증대시키려고 한 반면, 이민 수용국들은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의 효율적 실행을 저지하였다.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는 이주와 관련된 현안과 쟁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국제회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이후 유엔 회원국들이 국제이주에 관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

할 때마다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견해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민 수용국들은 이주 문제를 유엔 내의 의제

로 삼는데 거부감을 나타낸 반면, 이민 송출국들은 인간중심의 개발 논의에 편승하여 국제이주 문제를 다자주의적 

틀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Betts and Kainz 2017).

이 시기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형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과는 1990년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18일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가 유엔 총회에서 통과

되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 관련된 권리를 규정하고 협약의 적용을 담고 있는 이 협약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 진전에 있어 중요한 성과였으나 여기에도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견해차가 극

명하게 나뉘었다. 많은 수의 이민 송출국들이 유엔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하여 2003년 결국 발효되었지만, 주요 

이민 수용국들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 형성을 둘러싼 부정적 전망을 낳았다.

글로벌 수준의 대화체는 2003년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CIM)로부터 본격화되었다.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는 국제정치학자인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교수가 국제이주에 관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제시한 ‘글로벌 위원회’의 출범을 당시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이 수용하여 만

들어졌다(Betts and Kainz 2017).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GCIM은 2005년 10월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이민’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 국제이주 현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선 이민정책

의 실행을 강조하였다(이진영 2016: 477-478). 소위 ‘도일 보고서’는 노동이주, 순환이주, 교육이주, 송금, 디아스

포라 개입, 밀입국 및 인신매매, 이주민의 권리, 국제협력 등 국제이주의 다양한 측면을 다룸으로써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핵심 의제를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GCIM의 활동은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에 의해 여러 가지 조직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중의 하

나가 유엔 시스템 내에서 이주와 관련된 기구들 간의 조정 업무를 위한 ‘글로벌 이주 그룹(Global Migration 

Group: GMG)’이 2006년 설립된 것이다. GCIM이 이주 관련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제안해

서 만들어진 GMG는 훗날 이주 문제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편입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GCIM의 활동은 2006년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UN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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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and Development(2006): HLD)로 이어졌다. GCIM이 제기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이

주와 개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이다. HLD에서는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과 그 함의는 물론 이민 

송출국의 개발에 있어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이진영 2016: 478).

HLD는 개발에 있어 이주의 영향, 모든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인신매매 근절,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파트너십

과 역량 강화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다(Betts and Kainz 2017: 5).

글로벌 수준의 이주 거버넌스가 더디게 가시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들은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대안으로 지역 수준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지역 수준의 이주 거버넌스 형태로 대표적인 것이 지역협의체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 RCPs)이다. 지역협의체는 국제이주 분야에서 중요한 다자주의적 협의체로 국

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내 이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협력 기제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협의체는 

198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협의체들이 형성, 활

동하기 시작했다(Köler 2011: 67).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역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우선 지역협의체는 국제이주의 포괄적 이슈

보다는 특정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반복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 지역협의체는 비공식적 회의로 참가국들이 

국익의 증진을 위해 협상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셋째로 지역협의체는 비구속적 회의체로 참가

국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의견 교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

행하며, 여기서 합의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한다(이진영 2016: 476). 넷째 지역협의체는 국제

이주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어 개최되며, ‘지역’의 협의임을 강조한다(IOM 2013).

지역협의체는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신뢰에 기반 한 합의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성공적

이었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가 저발전된 상황에서 지역협의체는 지역 수준에서라도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된 문제

들을 국가 간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의미있는 시도였다. 하지만 지역협의체는 일종의 지역적 요새(fortress)를 구

축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에서는 이주의 자유화를 추구하지

만, 지역 외로는 이주의 규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Köer 2011: 68-69). 또한 다양한 지역협의체의 등장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화를 초래하였고,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노력이 유엔 체제 밖에서 진행되도

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Betts and Kainz 2017).

냉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는 GCIM, GMG, HLD 등 다양한 글로벌 대화체가 

형성되었고, 지역 수준에서 지역협의체 방식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이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통로

가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 간 대립(North-South Divide)으로 치환될 수 있는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제도의 등장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화로 이어

지게 된다. 즉,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성격은 낮은 수준의 제도적 해석·집행권과, 선진국과 후진국 간, 

힘의 불균형과 의견 차이로 인한 선진국의 강한 거부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제도적 변화에 있어 중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3. 이주와 개발 간 연계의 본격화(2007-2015)

HLD가 이주와 개발 간의 연계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이주와 개발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발전

해나간다. 이주와 개발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우선 이민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대립으로 인해 더디게 진

행되던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형성에 기폭제역할을 하게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일종의 공통의 이슈를 제공

하면서 다자적 수준에서 신뢰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베츠는 이주와 개발 간의 연계를 

일종의 ‘사안 연계(issue-linkage)’로 파악하고 있다(Betts,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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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HLD에서 이주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주제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많은 회원국들은 개발의 맥락에서는 

이주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주와 개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주민의 권리와 같은 이슈들이 묻혀

버렸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주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이주와 개발 논의는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논의에 중

요한 기여를 하였다

(Newland 2017). 또한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은 국제이주의 논의가 유엔 내에서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이주 문제는 유엔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새천년개발목표와 연관 지어 논의되기 시작했고, 후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논의 과정에서 이주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이주와 개발 간의 연계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것 같지만, 사실 1950년대부터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서

의 이주가 후진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3년 전까지

만 하더라도 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의는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신고전파 경제학은 국제이주를 일종의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노동력 재배치로 설명하면서, 후진국의 잉여 노동력이 선진국으로 이동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시키는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1973년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노동이주의 중단, 그리고 종속이

론에 의한,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이라는 문제제기는 과연 국제이주가 국가 간의 수준 차이를 좁힐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국제이주에 의한 후진국의 두뇌유출(brain drain) 현상이 

부각되면서 국제이주는 이민송출국의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이주와 개발의 논의는 긍정 혹은 부정이라는 한 방향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최근에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의 발달과 이민자들의 송금(remittance)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힘입어 다시 긍정적인 견해로 선회하고 있다(김영완·이병하, 2013, 182).

HLD가 제기한 이주와 개발 이슈는 ‘이주와 발전에 관한 글로벌 포럼(GFMD)’로 연결된다. HLD를 통해 이주와 

개발에 관한 공개적인 대화체가 필요하며, 비공식적이고 비구속적인 방식의 협의체를 모색한다는 합의가 GFMD로 

이어진 것이다(이진영 2016: 479).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 간 이주와 개발에 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의가 유엔 시스템 내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서덜랜드(Peter Sutherland) 유엔 사무총장특별대

표를 임명함으로써 유엔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이주와 개발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윈-윈’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은 보다 개

선된 이주 관리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후진국은 선진국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을 확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Betts, 2011a).

<표 1> GFMD 주제(2007-2017)

출처: 조영희(2018)

개최시기/개최도시 주제

2007/브뤼셀 이민정책과 개발정책 간 정책일관성

2008/마닐라 개발을 위한 이주자의 역량강화와 보호

2009/아테네 모두의 이익을 위한 개발전략과 통합적 이민정책

2010/푸에토발라타 이주와 인간개발을 위한 파트너십-공통의 이익과 책임

2011/제네바 이주와 개발의 일관성, 역량과 협력에 대한 실천

2012/모리셔스 이주자의 인간개발 강화와 공동체와 국가의 개발에 대한 이주자의기여

2014/스톡홀름 포괄적인 개발을 위한 이주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2015/이스탄불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간의 이동

2016/다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주: 변화하는 이주 의제 모색

2017/베를린 이주와 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약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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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MD는 국가 주도의 프로세스임을 강조하였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과물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 

GFMD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규범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보다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논의하는 ‘안전한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는 GCIM으로부터 GFMD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를 통해 비공식적이고 비구속적인 대화체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

넌스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합의를 한 셈이다.

GFMD는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프로세스를 추구하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비정부

기구, 노조, 디아스포라 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또 다른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GFMD와 더불어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조직은 2006년 설치된 GMG이다. GMG는 GCIM의 제안에 따라 유엔 산하

기구 및 이주 관련 국제기구들 18개로 구성되었으며, 이주 관련 유엔 프로그램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GMG의 

초기 업무는 정책 형성의 향상을 위한 이주 관련 데이터 수집의 표준화 작업과 연구였으나 점차 GFMD와의 협업을 

통해 이주와 개발 문제에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데 기여하였다(Micinski and Weiss 2017).

GMG의 또 다른 기여는 이주 문제를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새천년개발목표(2000-2015)

에는 이주 문제가 빠져있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는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 이주와 관련

된 세부 목표들이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8.8은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증진하도록 명시하

고 있다. 또한 세부목표 10.7은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을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민정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 의제가 지속가

능한개발목표에 포함됨으로써 국제사회는 포용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이주민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주와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로 인한 이주와 개발 논의의 진전 외에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의제가 이주민의 인권, 안보 

등으로 확대된 것도 이 시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브뤼셀에서 열린 GFMD의 첫 회의 때만 하더라도 참가국

들은 이주민 인권에 관한 의제를 기피했었지만, 제 2차 마닐라 회의에서 이주민 인권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제 6차 

모리셔스 회의에서는 이주민 보호가 주요 의제로 채택될 정도로 인권에 관한 논의가 발전되었다. 이러한 의제의 

확대는 2013년 ‘제 2차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UN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2013): HLD)에서 본격화되었다. 제 2차 HLD는 여덟 가지 핵심 의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모든 이주민의 인권 보호’였다. 제 2차 HLD 결과 채택된 선언도 역시 인권 존중과 

국제 노동 기준 준수를 채택하여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논의에서 인권 의제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 GFMD와 GMG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SRSG)는 트로이카 체제를 구성하

면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를 주도하게 된다. 유엔 시스템 밖에 있는 GMFD와 유엔 시스템 내에 있는 GMG를 

SRSG가 연결하면서 유엔 주도로 글로벌 이주거버넌스를 구성하려던 초기 구상은 예상과는 달리 효율적으로 운영

되지 못했다. 실무 수준에서 GMG 내에 있는 산하 기구들 간 상호작용은 많지 않았으며, GFMD와의 불분명한 

관계로 인해 아젠다 설정이 잘 진행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Betts and Kainz 2017). 특히 GFMD를 

유엔 시스템 밖에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국가들의 압력이 계속 되었고, 유엔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인 크레포

(Francois Crepeau)가 2013년 보고서에서 GMG와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된 채, 유엔 시스템 밖의 국가 주도의 

비구속적 포럼에 의해 이주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GFMD-GMG-SRSG의 삼각구도는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했다(Betts and Kainz 2017).

2007년 이후 국제사회는 이주와 개발 이슈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를 발전시켜왔다. GFMD는 국제이

주 문제에 관한 다자간 협의와 정부간 합의라는 규범을 진전시켜왔으며, GMG는 유엔 산하기구 내 업무 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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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에 관한 유엔 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파편화된 체제에서 점차 체계화된 

체제로 진화하였다. 그러나 GFMD-GMG-SRSG의 삼각구도가 잘 운영되지 못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글로벌이

주 거버넌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범과 조직의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 글로벌 이

주 거버넌스는 이주와 개발이라는 이슈 연계를 통해 국제협력을 발전시켰지만 제도의 운영에 있어 기존의 유엔 

밖의 제도에 SRSG가 새롭게 추가되는 선에서 운영되는 등 대체나 전환이 아닌 중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4.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CM)’의 등장(2016-2018)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촉발된 난민의 대규모 이동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들 중 일부가 유럽

으로 향하면서 유럽의 이민 수용국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었다. 시리아 난민 사태는 대규모 난민들이 유럽 외에서 

유럽 내부로 유입된 사례로 위기의 본질이 난민들의 생존에 관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국의 위기로 비화

하여 수용국 국내의 논란을 낳은 것은 물론, 난민 수용의 책임 분담을 둘러싸고 유럽연합 회원국 간 갈등을 촉발시

켰다.

시리아 난민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external shock)은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체되

고 있던 글로벌 거버넌스의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켰다.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물론 이민 송출국들이 난민과 이주민

의 대규모 이동을 논의하는 유엔 차원의 회의를 요구한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9월 19일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

모 이동에 관한 유엔정상회의(UN Summit on Addressing Large Scale Movements of Refugees and 

Migrants)’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국제이주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국가 정상들 간 회의로 193개 모든 유엔 회원

국이 참여한 가운데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뉴욕 선언은 지위와 관계없는 모든 이주

민과 난민의 인권 보장, 모든 난민과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 대규모 난민과 이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근절 등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난민과 이주민 보호를 천

명하고 국제사회의 국가들은 국제이주의 관리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19일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유엔 정상회의’는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이주기구(IOM)에 유엔 관련 기구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제이주기

구를 유엔 시스템 내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로써 유엔은 국제이주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축적해온 국제이주

기구를 유엔 주도의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이주기구도 회원국에게 기술적 조언과 데이

터를 제공해주던 서비스 제공자라는 애매한 정체성을 넘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뉴욕 선언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2018년 말까지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

트’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뉴욕 선언 이후, 각국은 2년 동안 주제 컨설

팅(2017. 4-11), 각국별 의견 취합(2017.12-2018.1), 정부간 협상(2018.2-7) 등 세 단계를 거쳐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최종안 작성을 진행하였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협상은 정부간 논의 외에도 지역 차원의 

협의와 NGO, 디아스포라,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마침내 2018년 

12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찬성한 국가는 152개국이

고, 미국,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알제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칠레,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위스가 기권하였다.

뉴욕 선언을 통해 데드라인을 설정한 2018년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는 GCIM으로 시작된, 비구속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이주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설동훈·김철효 2018: 32).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는 ‘국제이주의 모든 측면에 관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존의 국제이주에 관련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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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규범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국가주권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이주 관련 행위자들 간의 국제협력을 증

진’시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표방하고 있다(설동훈·김철효 2018: 33). ‘이주를 위한 글로

벌 컴팩트’은 비구속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제이주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또한 글로벌 수준의 이주 거버넌스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의� 내용과� 유엔의� 제도적� 변화

앞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은 양자 혹은 지역 간 협의가 

중심이었고, 글로벌 수준의 협력은 더디게 진전되어왔다. 그리고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도 중심적인 규범과 

기구의 부재 속에 파편화된 ‘건축 없는 실제’로 평가받아왔다. 이 점에서 유엔 전체 회원국이 협상에 참여하여 합의

를 도출한 GCM은 파편화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1.0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포괄적인 규범과 프레임워크로 발

전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GCM이 채택된 이래 많은 국가에서 GCM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들이 있었다. 이민정책에 있어 국가의 주권

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GCM은 전문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협력적 프레임워크(a 

non-legally binding, cooperative framework)”라고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어떤 국가도 홀로 

국제이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주권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 GCM은 조약이 아니며, 연성법적 협력 기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GCM이 후반부에 이행 부분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GCM의 이행 부분은 각국의 역량 구축 메카니즘(capacity-building mechanism)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유엔에 의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GCM은 이행 메카니즘보다 ‘공통의 이해, 공유된 

책임, 그리고 목적의 통일’과 같은 비전 제시와 ‘사람 중심, 국제협력, 국가주권,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개발 등’과 

같은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GCM은 23개 목표와 관련된 1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3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GCM의 23개 목표

목표 개요

목표 01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목표 02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주의 부정적 원인과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한다.

목표 03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표 04 모든 이주자가 법적 신분증과 적절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한다.

목표 05 정규적 이주로 이르는 경로의 이용가능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

목표 06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촉진하고 양호한 근로를 보장하는 여건을 보호한다.

목표 07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을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킨다.

목표 08 이주자의 생명을 살리고 실종된 이주자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목표 09 이주자 밀입국 알선에 관한 초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

목표 10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휴먼 트래피킹을 방지하고 이에 맞서고, 근절한다.

목표 11 통합적이며 안전하고 잘 조정된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한다.

목표 12 스크리닝, 평가 및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주 관련 절차의 확실성과 예상가능성을 강화한다.

목표 13 이주자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구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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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랜드(Kathleen Newland)는 23개 목표를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지닌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Newland 2019). 

1) 이주자가 출신국을 떠나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의 감소와 이주 과정에 있어 이주민의 보호(목표 2, 7, 8, 9, 10, 

13, 17), 2) 이주민이 개인, 해당 공동체, 국가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의 증대(목표 5, 6, 15, 16, 18, 19, 

20, 22), 3) 이민정책의 질서 및 효율성 강화와 국제협력의 강화(목표 1, 3, 4, 11, 12, 14, 21, 23) 등으로 23개 

목표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23개 목표는 국가들 간에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목표들과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목표들로 나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목표 1, 14, 20 등은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목표로 적절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국가들의 이행이 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목표 5와 15는 한 국가의 이민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사회정책을 둘러싼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을 촉발시킬 여지가 있어 쉽게 이행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GCM은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참고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GCM은 후반부에 이행 관련 사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GCM은 일관성 있는 유엔 시스템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 

지역적(regional), 국가적, 국가 하위(local) 수준의 다차원적인 협력을 통한 이행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GCM은 국가 주도의 프로세스이며 이행에 있어 국가가 주된 실행 주체임을 강조한다. GCM 이행에 있어 중요

한 요소는 역량 구축 메카니즘(capacity-building mechanism)이다. 역량 구축 메카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

되는데 첫째는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연결 허브(connection hub)의 구축, 초기 프로젝트를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 소스인 글로벌 지식 플랫폼 구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GCM은 

국제이주에 관한 다차원적이고 다자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실증에 기반 한 해결책 제시와 의견 교환 그리

고 협력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의 등장에 있어 GCM의 채택 외에 주목해야 할 점은 몇 가지 제도적인 변화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국제이주기구(IOM)가 유엔 시스템 내로 편입된 점을 들 수 있다. 국제난민레짐에서 유엔난민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제이주레짐에서는 이와 같은 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제이주기

구가 전문성을 축적해 왔지만, 유엔 시스템 밖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난민기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2016년 국제이주기구가 ‘유엔 관련 기구’로 유엔 시스템 내로 편입되면서 이주 관련 유엔 산하기

구들 간의 업무 조정도 보다 책임성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로 GMG가 UN Migration Network으로 대체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조정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GMG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앞서 서술했듯이 실질적인 업무 조정에 있어서

목표 개요

목표 14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영사보호,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목표 15 이주자에게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목표 16 완전한 포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주자와 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17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담론을 장려한다.

목표 18 직업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기술, 자격, 역량의 상호인정을 촉진한다.

목표 19 이주자와 디아스포라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온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목표 20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이주자 해외송금을 촉진하고 이주자의 금융 포용성을 증진한다.

목표 21 안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귀환 및 재입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목표 22 사회보장자격과 취득한 혜택의 이동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목표 23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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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GCM 이행을 위해 새롭게 설치된 UN Migration Network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국제이주기구가 맡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유엔 산하기구 간 업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

었다. 이로써 유엔 내 이주 시스템은 보다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회원국이 GCM을 이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HLD의 정례화이다. 과거 HLD는 2006년과 2013년에 개최되는 등 부정기적인 회의

였다. 하지만 HLD는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GCM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주 관련 지속가능한개

발목표 달성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Thouez 2019).

Ⅴ 결론

세계화의 시대에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이 증가하고 그 패턴과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규율하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는 저발전되어 왔다. 1990년대부터 서서히 발전되어 온 글로벌 이주 거버

넌스 1.0 체제는 “중복, 병렬, 그리고 중첩된 제도들의 직물,” “건축이 없는 실체”로 평가받아 왔다(Betts, 2010: 

2; Aleinikoff 2007).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이 부재한 채 다양한 형식의 제도들이 난립하였으며, 복잡한 이주

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실과 정책 간의 격차는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년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의 채택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의 시대를 열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

적 접근법을 통해 파편화된 이주 관련 국제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정부 간 논의 과정을 통해 

이주와 개발의 문제는 물론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질서 있는 국경통제 등 국제이주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의제들

이 도출된 것도 큰 성과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는 마호니와 씰렌의 유형 중에서 중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의 저발전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국가주권의 중요성과 선진국과 후진국 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비구속성과 비공식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양대 축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와 개발이라는 일종의 이슈연계를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논의가 진전되었지만, 기존의 제도적 틀과 단절

되기 보다는 이주 논의를 유엔 차원으로 흡수하고, 유엔 내의 조직적 변화와 이주 관련 포럼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선에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이 출범하게 되었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 체제가 새로운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GCM은 이주 분야 국제협

력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제협력에 있어서 국제규범의 역할은 보다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들로 하여금 주권을 일정 부분 양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GCM은 보다 진전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점진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도출된 GCM은 이주민 보호 및 질서있

는 국경통제와 관련된 국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의 행위자들에게 이주와 난민 분야를 규율하는 공통의 기반을 

제공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정기화되고 제도화된 이주 관련 국제회의는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가들이 보다 많이 접촉하고 교

류함으로써 국가들은 이주와 난민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할 수 있고,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많아질 수 있다. 이 점에서 GCM은 이주분야의 국제협력을 제도화하고 국가들

이 제도화된 협상 과정 속에서 국가의 평판을 고려할 동기가 늘어나게 하여 국제협력의 네트워크에 보다 연관되도

록 만들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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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트라이앵글의 이주 사회 연결망의 변화: 
캐러밴 이주를 중심으로

손지혜 I 고려대학교

세션 4-03

키워드

이주 사회 연결망(Migration Social network), 캐러밴(Caravan), 북 트라이앵글 (The Northern Triangle), 초국가적 이주

(Transnational immigration), 이주 패턴 변화

Ⅰ 서론

2018년 한해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는 대규모 이주자들이 입국을 위해 문을 두드렸다. 첫 시도는 3월 25

일 약 700여 명의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이주 희망자들이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국경도시인 타파출라(Tapachula)

에서 북쪽으로 여정을 이어갔고, 4월 1일 멕시코 남부 와하카(Oaxaca)주의 마티아스 로메로(Matías Romero)에 

도착하였을 때 그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El País, 2018). 4월 중순, 500여 명은 미국으로 여정을 이

어갔고, 이들 중 약 200여 명의 캐러반 행렬1)이 미국으로 향했고(The Washinton Post, 2018),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의 길2)(Stations of the Cross)’을 중단하라고 경고하

였다(The Guardians, 2018). 두 번째 시도는 10월 12일 온두라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산페드로 술라(San 

Pedro Sula)에서 전직 정치인인 바르톨로 푸엔테스(Bartolo Fuentes)3)가 SNS에 “이민자의 여정(Caminata del 

migrantes)” 의 제목의 포스터를 SNS에 올리면서 시작되었다(The Guardian, 2018).4) 초기 이들의 규모는 120

명 정도의 규모였지만, 같은 해 11월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도착한 이들의 수는 6천 명 이상이었고, 멕시코 

국경도시인 Tijuana에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했던 6,000명의 대기자들 중 1,000명 이상은 모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고, 또 다른 1,000여명은 멕시코에 체류하기로  결정 하였다(The New York Times, 2019). 그러나 

2019년 7월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오는 북 트라이앵글5) 이민자들(캐러밴)의 미국 망명

1) 이들의 대부분은 온두라스인들과 일부의 엘살바도르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높은 살인율과 불안정한 치안으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The Washinton Post, 2018). 
2) 약 10여년 전부터 해마다 멕시코 남부에서 중미 출신 이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건너면서 이들이 겪게 되는 납치, 강탈, 구타, 살해에 

대한 항의시위로 부활절 기간에 성직자 복장을 하고 십자기를 지고 시위를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18).
3) 온두라스의 전직 정치인이며, 사회운동가이다. 또한 Vida laboral(노동 인생)의 편집장이며, 라디오 Sin fronteras (국경 없는)의 진행

자이다(출처: Wikipedia). 
4) <그림5> 참조.
5) 중앙아메리카의 북 트라이앵글은 특히 경제 통합과 관련하여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3국을 지칭한다.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미국, 멕시코로의 이주 비율이 매우 높으며, 치안과 내전 등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자료 출처: Wikipedia).이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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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BBC News, 2019). 

멕시코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2017년 미국 인구 집계에 따르면, 북 트라이앵글 출신의 이민자들은 중앙아메리카 이민자 중 86%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들은 미국의 4,450만명 이민자 중 8%인 약 350만명 정도이며, 이들 중 절반은 2000년 이전 입국하였다

(MPI, 2019). 최근까지 이들의 행렬은 2018년 절정을 이루다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 행렬에 

대한 열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6,000명의 이주 희망자들이 뜻을 모아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시도한 사례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으

며, 이들을 모두 사회 연결망으로 연결된 가족, 친구, 혹은 지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규모가 광범위하다. 비록 이

들의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이전의 이주 형태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이미 가족·지인 유대(Kinship)의 연대

(tie)를 통한 이주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지만, 최근 온라인상의 SNS인 트위터를 통해 타자 간의 온라인 연

대를 맺고 이주를 실행하는 형태는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다. 2010년 이후 전 세계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휴대폰 안에서 전 세계의 정보 수집과 SNS를 통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은 이전의 면대면(Face to face), 

혹은 가족 간의 유대 형성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결망으로 얽혀있지 않은 관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하는데, 정보의 교환과 실행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타자 간의 정보 

공유는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 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주의 소셜 

네트워크는 ‘이주가 가능한 정보’와 ‘금전적 지원’이 가장 뚜렷한 메커니즘이다(Blumenstock et al, 2019). 강력

한 공유 네트워크는 이주의 과정에서 비공식적 보험의 역할을 제공하며, 이주의 동기를 갖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이다(Munshi & Rosenzweig, 2016; Morten, 2019; Blumenstock et al. 2019: 재인용). 이주 사회 연결망은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결은 일반적인 네트

워크 차원이 아닌 강력한 연대(Strength Tie)적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다. ‘이주자 네트워크(Migrant network)’

는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이 새로운 곳에 임의로 정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이주자가 이주에 성공하면 본국

의 다른 가족과 친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연쇄 이주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실제로 이주에 있어서 이주

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선이주자들의 네트워크가 가진 힘은 절대적이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가 이미 자리를 잡은 국가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

(Transnational migration network)’를 형성하고 있다. ‘자기 영속적인 이주 주기(a self-perpetuating 

migration cycle)’인 이주자 네트워크로 인해 이주는 과거보다 양적으로 늘어 간다(김경학, 2017:418). 이주의 

소셜 네트워크는 단순히 이주 동기와 이주 실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새로 이주를 한 사람들(New comer)은 새로 정주한 곳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

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의 사회 연결망은 세계적인 정보망과 인적자원의 교류의 증가를 가

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들이 귀환이주자들의 효과적인 주도성을 확보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주목한다(홍인

화, 2016). 이런 구조의 사회 연결망을 더욱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것은 휴대폰을 이용한 SNS이다. 시간의 단축뿐

만 아니라, 이주자 간의 연결망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주를 목적으로 연결망이 구축되

는 현상을 ‘사회자본 개념(The Concept of Social Capital)’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상호성과 상호성의 규범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Hotchkiss & Rupasingha, 2018). 기존 

사회 자본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단체와 모임에 속해 집단과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할 때 사회자

갱 폭력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이다. 이곳의 살인율은 전쟁 지역과 비슷하며, 이들의 이주는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80년대에 급증하였다. 1980년에서 2013년 사이 미국으로 이주한 중앙 아메리카 이민자 규모는 354,000명에서 3백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자료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eb Page, Mercy Corp Web Page).

https://en.wikipedia.org/wiki/Northern_Triangle_of_Central_America (최종 검색일: 2019년 12월 21일) 

https://www.cfr.org/backgrounder/central-americas-turbulent-northern-triangle (최종 검색일: 2019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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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풍부해진다고 주장한다.6) 

캐러반의 이주는 SNS 메시지를 통한 대규모 이주의 첫 사례이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이주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들의 이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북 트라이앵글 국가의 언어가 스페인어로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국가와 국적을 초월하여 집결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상의 이주가 비록 목

적지인 미국으로의 입국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북 트라이앵글 국가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육로로 이주를 희망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주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캐러밴의 이주 양상은 매우 영향력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북 트라이앵글 국가들에서 미국으로의 이주의 시대별 양상과, 디지털 시대의 SNS가 이들의 이주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조직화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의 불법 월경, 송

금경제 등을 주로 다루었고,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게 된 후부터 선(先)이주자와 후(後)이주자

들간의 네트워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이 이주 동기, 실행, 성공 여부, 정착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이

주 희망자들과 선(先)이주 정착자들과의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와 인적 교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주의 형태는 규모가 더욱 거대해지고, SNS를 통한 타자 간의 소통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양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캐러반의 이주는 이런 형태의 이주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전의 이

주가 가족, 지인, 친구를 통한 인적 교류를 통한 이주가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스마트폰과 웹을 

기반으로 한 SNS의 이주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주 패턴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캐러반 행렬이 10월 12일 산페드로 술라에서 대거 집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르톨로 푸엔테스가 SNS

를 통해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추방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게시하면서 온두라스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었고, 여정을 지속적으로 SNS에 업데이트하면서 인접국 엘살바도르인들까지 합류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타자들의 집단이 크게 형성되어 결국 미국 국경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비록 이들의 최종 종착

지인 미국까지 도착하는데 실패하였지만 ‘SNS를 통한 이주의 대규모화’라는 새로운 이주 형태의 출현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주 형태로서 SNS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이나 지인에게 의지 하지 않아도 이주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Ⅱ 선행� 연구� 검토

 

캐러반의 최근 이주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두 가지 방식에서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으로 이주

하는 북트라이앵글 출신들의 이주 패턴과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 ‘북 삼각지대 출신들의 미국 이주’, ‘이들의 

미국으로의 이주 네트워크’의 키워드로 연구된 학술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이주자

들의 소통(Interaction)’,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이주 결정과 정착’의 키워드로 

작성된 학술 논문들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Del Carmen과 Sousa(2018)는 북 삼각지대 지역의 이주자들이 1980년대 이후 미국으로의 이주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 인구의 10% 이상이 미국이나 멕시코에 거주하며, 이 수준의 이주율은 각 국가의 노동

시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미국의 이민 정책이 더욱 이들 국가에 폐쇄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주를 희망하거나 실행하는 집단의 대부분은 노동이 가능한 젊은 층의 이주이며, 이

는 이들 국가의 산업과 생산력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송출국의 저개발과 생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수용국에는 학력 수준이 낮고 저숙련의 이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이들을 위한 사회 보호망에 많은 지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연구에서 젊은 층의 이주가 지속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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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미국의 2000년, 2014년 인구 총조사(U.S Census)를 통해 평균 33.2세, 

5년 미만의 학력 수준의 인구가 유입됨을 보여주었다.     

Menjivar(2000)는 4년간 민족 지학적(Ethnography) 관찰과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참여관찰, 설문 조사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한 100명의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

자들을 연구하였는데, 이주 전부터 연결된 선이주자들간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 동기, 정착과정, 이후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연구하였다. 80-90년대 이들의 이주는 주로 가족, 친척, 친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를 계획하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유대(Strength ties)로 연결된 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설명하였다. 

Ryan과 D’Angelo(2018)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주에 대해 이주의 변화 양상을 다루었는데, 그들

은 사회 연결망 분석 틀과 이론(Social Network Analysis tool & Concept)을 제시하였으며, 이 이론을 통해 

개인 및 구조적 차원의 연결을 분석하였다. 이 이론 틀로 지역 및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였고, 최근 사회 연결

망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구 지속의 어려움과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를 연구할 때 시간

적 요소가 어떻게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이 이론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Blumenstock 외 연구자들(2019)은 ‘디지털 추적(Digital trace)’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공간을 초월한 

소셜 네트워크가 이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의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SNS는 1:1

의 소통 뿐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개인들의 소통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중요한 정보와 목적 달성을 위한 소통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혼합 연구(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증명하였다.  

Wellman 외 연구자들(2003)은 웹(web)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성별, 학력 수준, 지역, 소득,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웹을 이용한 소통과 정보 공유는 더욱 빨라지고 

쉬워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 공유되는 사건이나 소식들은 군중을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개인 범주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는 인간관계가 

방대해지거나 시공간을 초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소셜 네트워크의 범주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

였다. 

Ⅲ 북� 트라이앵글� 이주의� 특성과� 변화

1. 북 트라이앵글의 이주 배경

1980년대 북 트라이앵글 국가들의 내전으로 당시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경제 불안정 및 불안이 지속되

었고, 3개국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10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미국으로 이주한 수는 3배가 되었다(O’Connor et al., 2019). 실제로 이 지역 출신자들의 미국

으로의 이주는 1980년대 이후 연평균 8.1%가 상승하였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전체 이민자의 인구 증가율 보다 

매우 높은 수치였다. 당시 약 20만 명 미만이 미국에 거주하였지만, 2015년에는 이 숫자가 280만 명으로 늘어났

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장기 내전과 지진, 허리케인은 이민자들의 유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적인 

높은 빈곤율, 경제활동의 제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강력 범죄율은 나라를 떠나게 하는 또 다른 동기가 되었다. 

이 이민의 흐름이 커짐에 따라 내전, 자연재해, 빈곤, 범죄는 푸시요인(push factor)으로써, 또 미국의 노동 수요와 

이주 정책의 변화, 가족간의 결합, 이주 네트워크의 발전 및 확대는 풀 요인(Full factor)으로 작용하였다(Del 

Carmen & Sousa, 2018).   

북 트라이앵글의 이주 관련 선행 연구들은 이들의 이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속되는 이유를 4가지로 지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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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극 빈곤층의 확대, 자연재해, 치안, 무능한 정부 등을 

꼽았는데, 이 현상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1980

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하였다. 실제로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2018년 10월 캐러밴 이주의 심각성을 깨

닫고 신속하게 캐러밴에 합류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에 따르면 52%가 빈곤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 18%가 치안과 불안, 2%가 가족의 재결

합, 나머지 28%는 여러 요소(factor)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Meyer & Taft-Morales, 2019).     

북 트라이앵글 국가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범위에 속해있다. 2018년 기준 이 3국은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 중 GDP가 하위 범주에 속하고 있다. 온두라스와 과

테말라는 약 60%가 빈곤선 이하의 범주에 속한다. 과테말

라 서부의 고산지대는 지난 1년간 해외 이주 발생률이 

76%인데, 27%가 극빈 상태이다(CFR, 2019). World 

bank에 의해 집계된 <그림 2>에 따르면, 2018년 전 라틴

아메리카 GDP 집계에서 가장 낮은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제적 빈곤은 이주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World Bank 지표에 따르면, 2018

년 기준 엘살바도르 인구의 약 47%, 과테말라 인구의 

56%, 온두라스 인구의 52%가 25세 이하이며, 이들의 기대 

노동 연한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본국에서의 희망 없는 

최악의 경제 상황은 이들의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뿐만 아니라, 이주 후의 적응과 자립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Meyer & Taft-Morales, 

2019). Inter-American Dialogue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 지역의 노동가능인구는 35만 3천명 이상 늘었지만 제공된 일자리는 3만 5천명 미만이라고 지적하

였다. 대다수의 신규 근로자들은 직무 보호나 혜택 없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 머물러 있고,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8). 즉, 노동 가능 기회가 인구 성장 대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재해와 가뭄 등은 이들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데, 1998년 전 중미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미치

(Mitch)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다. 추정된 사망자만 1만 명 이상이었고 지역 자산 및 인프라

에 3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온두라스의 수도인 테구시갈파(Tegucigalpa)는 황폐화 되었으며, 과테말라

는 1976년 지진보다 사망자 수는 훨씬 적었지만 물질 피해는 더 심각했다(The New York Times, 1999). 온두라

스의 경우는 국토의 황폐화, 사회적 피해, 인프라 및 생산 시스템의 손실과 피해로 인해 전례 없는 재앙을 겪었다. 

고속도로 연결망의 거의 1/3이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도시와 생산 구역이 격리되었다. 수천 명의 가정이 집을 

7) https://www.cfr.org/backgrounder/central-americas-turbulent-northern-triangle (자료검색일: 2019.10.3.)
8) Ibid. 

<그림1> 국가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 (단위:%)

<그림 2> 2018년 전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GDP 

(단위: $)

*자료출처: World bank, Central America’s 

Turbulent Northern Triangle에서 재인용7)

*출처: Worldbank,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3, 20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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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 노숙자가 되었으며, 그 들 중 상당수는 실업자였다. 게다가 미래의 생산 및 수출, 경제 성장, 고용 및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CLAC9)은 손실액을 약 38억 달러로 추정하였고, 이 수치는 온두라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손실로 기록되었다(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0). 과테말라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와 커피 병충해를 포함한 농작물의 파괴는 식량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주를 주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농업

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해외에 있는 가족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Cheatham, 2019). 엘살바도르에

서 2001년 1월 13일에 시작된 강력한 지진은 인구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2,500 여개 이상의 여진이 등록되어 추가 피해와 공포가 발생하였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상 사태위원

회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754명이 사망하고 4,517명이 부상당했으며, 221, 642채의 집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

이 실종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지진으로 인명 피해는 물론, 식수 시스템이 파괴되어 전염병에 취약해 졌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Reliefweb, 2001). 이러한 자연재해와 농작물 관련 피해는 한시적

인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8년 세계위험지수(World Risk Index)

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는 잦은 재해와 취약한 대응 능력으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15개국 중 하나

라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엘살바도르의 58%, 과테말라의 38%, 온두라스의 21%를 아우르는 가뭄과 불규칙한 

강우량은 농작물 피해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Meyer & Taft-Morales, 2019). 이는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삶의 열악한 환경을 탈출하는 방법은 이주가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

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캐러밴들의 실제 설문조사에서 58%가 빈곤으로 인해 이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는 것과 일

맥상통한다. 

엘살바도르인들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 한 시기는 1979년부터 1981년까지로 인구 1,000명당 46명으로 1975년

과 비교하여 11배 이상이었다(Jones, 1989).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334,000명이 입국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Gammage, 2007). 이들의 이주는 대부분 멕시코를 통한 육로로 진행되었으며 1982년 129,000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내전기간10) 동안 인구의 25% 이상이 이주 또는 망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80년대 많은사람들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였지만, 신청의 약 2%만 승인되었고, 대다수는 불법으로(Undocumented) 미국에 거주하였다. 86

년 이민 개혁 통제법(IRCA)11)의 합법화 조항은 146,000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12) 이들이 결국 이주를 

결심한 배경에는 내전기간 동안 약 7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85% 이상의 잔학 행위들이 정부에 의해 자행되

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준의 국가 폭력과 지속적인 테러는 1992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지속 되었다

(Menjívar & Cervantes, 2018). 소작농들은 국내에서 실향민이 되어 떠돌았고, 이들은 도시나 시골에서 극빈곤층

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들은 국내에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한 채, 미국으로 이주를 시도하게 

되었다(Jones, 1989). 또한, 지속된 내전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개인 신상 및 신변에 대한 위협, 무정

부나 다름없는 힘 없는 정부의 무능함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상황이며, 변하지 않는 사회, 광범위한 부정부패, 

극 빈곤층의 증가, 갱, 조직 등의 신변 위협 등이 이주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MPI, 2018). <그림 

3>에 따르면, 2018년 북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엘살바도르가 가장 높은 비율인 10만 명당 51명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온두라스는 40명, 과테말라는 22.4명으로 나타났다. 

9)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0) 엘살바도르의 내전은 1979년부터 종전 협정을 맺은 1992년까지 지속 되었으며, 내전 당시 정부가 군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폭력을 

확대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민들은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내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전 말기인 1980년대 후반 인구의 75%가 빈곤층이

었으며, 엘살바도르인들의 생활수준은 1983년 이래로 30%나 떨어졌다. 실업률은 50%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인플레이션은 40%나 

상승하였고, 고위 관리나 엘리트층은 세금 납부를 피했다. 미국의 경제 원조가 약 30억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NP는 내전 

전보다 1/3이나 감소하였다.  
11)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이 조항으로 미국 내에서 330만 명의 합법적이지 않은 이주자들은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으나, 이 조항으로 역내 이주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Zhao, 2016:33).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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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앙아메리카의 살인율 (단위:10만명 당)

*자료출처: Balance de InSight Crime sobre los homicidios en 2018, Insight Crime13)

 

엘살바도르의 2018년 살인율 수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2016년은 10만 명당 81.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갱단인 Mara Salvatrucha(MS13)와 Barrio 18과 연관되어 있다. 살인율의 감소 이유로는 

이 두 갱단이 투쟁을 중단하였고, 정부의 개입이 일부 있었지만, 살인율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Insight Crime. 2019). 온두라스는 2018년 10만명당 40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42.8명에서 약간 감

소한 수치이다. 2011년 10만 명당 85.5건의 살인율을 기록한 후 2017년은 절반으로 줄었다. 엘살바도르와 구분되

는 점은 마약 밀매업자와 갱단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수치가 낮아 진 것이다.14) 과테말라는 북 트라이앵글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10만 명당 22.4명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10만 명당 26.1명으로 집계되었다.15) 이처

럼 북트라이앵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범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MPI, 2018). 개인 신변의 위협과 심리

적인 불안감은 이미 80년대 엘살바도르 내전 시기의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주된 이주 동기로 설명하였다

(Menjivar, 2001). Cheatham(2019)는 수십 년간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은 만성적이고 복잡한 범죄 생태계의 씨

앗을 심었으며, Mara Salcatrucha(MS-13), Eighteenth Street Gang(M-18)과 같은 다국적 갱단과 과테말라의 

쿠데타 지원, 엘살바도르의 정부군, Contras로 알려진 온두라스의 우익 반란군과 냉전기의 미국의 개입이 이 지역

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무기력한 정부와 부정부패는 이 지역에 만성적인 고질병과 같다. 과테말라는 2019년 6월 마이애미에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인 마리오 에스트라다(Mario Estrada)가 체포되었는데, 그는 멕시코의 시날로아 범죄 조직

(Sinaloa Crime Cartel)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을 받아 유력한 대통령 후보 라이벌인 전 법무장관 텔마 

알다나(Thelma Aldana)를 포함해 두 명의 다른 대통령 후보를 청부 살인하였다. 에스트라다는 조직에 자신이 대

통령에 선출되면 경찰과 군대가 코카인을 미국으로 운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장하였다(Schneider & 

Matera, 2019). 온두라스 역시 공무원과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계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엘살바도르의 경우, 국

가 간 직접적인 초국가적 조직 연계는 약하지만, 전통적인 경제 엘리트와 공무원 사이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만성적

이다. 이러한 불의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으로 3명의 전직 대통령, 다른 고위 관리들은 수백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은 안토니오 사카(Antonio Saca)는 부패 혐의

13) Dalby & Carranza(2019.1.22.), Balance de InSight Crime sobre los homicidios en 2018, Insight Crime. 
14) Ibid. 
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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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죄를 선고 받고 10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산 2억 6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정부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금은 GDP의 약 5%를 차지한다.16)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제시한 2018

년 국가 부패 지수에서 과테말라는 180개국 중 144번째, 온두라스는 132번째, 엘살바도르는 105번째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공공 지출과 그에 대한 소홀한 감사는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미국으로의 이주를 막고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진행은 답보 상태이다(Marczak et al. 2017).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수사관은 북 트라이앵글의 정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국가들은 범죄 이익에 완전히 배제되었는

가?”(Cawley, 2013). 이 질문을 통해 여전히 정부는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며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 할 수 있다. 

이처럼 극 빈곤층의 확대, 자연재해, 치안, 무능한 정부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하려

고 시도하는 가장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그림 4>는 북 트라이앵글 국가의 사회 지표를 보여주는데, 인구 6명당 

1명이 이주를 결심하고 있으며, 살인율은 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여 3배가 높은 수치이며,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세

와 19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 천 

명당 91명이 성폭력과 강간으

로 임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 정부는 북 트라이앵

글 출신들의 유입이 급격히 증

가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2014

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번영을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Prosperity Plan) 협약을 체결

하였다(García, 2016). 그러나 

이들의 이주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이 계

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 캐러밴 이주의 등장

캐러반의 이주는 온두라스 전직 정치인인 바르톨로 푸엔테스(Bartolo Fuentes)가 SNS에 올린 하나의 포스터로 

촉발 되었다.17) 포스터의 내용은 2018년 10월 12일 온두라스의 두번째 도시인 산페드로 술라(San Pedro Sula)

에서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추방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오전 8시에 집결하여 멕시코로 향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 포스터는 삽시간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출발 당시 150여 명으로 시작하여 11월 13일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했을 때 약 5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르톨로메 푸엔테스가 SNS에서 자신임을 드러내며 이주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게재한 것은 ‘자기 노출’

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 노출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그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노출의 내용이 

16) Ibid. 
17) <그림 5> 참조. 

<그림 4> 북 트라이앵글의 사회 지표

*자료출처: Plan de la Alianza para la Prosperidad del Triángulo No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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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고 노출의 깊이도 깊어지게 된다. 노출은 상대방의 호응을 봐가면서 그 수위조절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상대가 노출을 하지 않을 경우는 상대가 거리감을 갖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출을 꺼리

게 된다(Chaiken & Derlega, 1974; 한규석, 2019:재인용). 즉, 자신의 정체와 행위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 행위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는 타자에게 신뢰감과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

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함께 하는 이들에게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서 인식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유사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북 트라이앵글 국가들의 비슷한 환경은 타국의 

사람일지라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현실을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국적과 상관없이 이들은 한마음으로 이주 실행

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그림 4>의 지표에 따르면 인구 6명 당 1명은 이주를 결심하거나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역설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사이버 공간이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실제

로 면대 면으로 교류하지 않아도 타인과의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존 연결망의 사람

들보다 밀접하고 긴밀한 접촉을 함으로써 연결고리를 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러밴의 이주에서도 타자 간의 긴밀한 소통은 목적지인 미국 국경까

지 한뜻 한마음으로 이주를 실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SNS

에 메시지를 게시한 다음날인 10월 13일 현지 언론 Univisión의 캐러밴 이주자

의 인터뷰에 따르면, 다수의 움직임이 이주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같은 목적으

로 향해가기 때문에 많은 위로와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550명으로 그 규

모가 불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Univisión, 2018). 초기의 온두라스인들로 구성

된 캐러밴은 2일 만인 14일 과테말라 국경까지 다다르게 되고 1,600명까지 그 

규모가 불어났다(Vox, 2018). 언론들은 시시각각 이들의 이동을 보도하였고, 보

도된 뉴스들과 이동을 하는 개인 SNS계정을 통해 공유된 일정을 통해, 그 메시

지들이 리트윗되어 확산되었고,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무리에 합류하여 규

모가 확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0월 20일 3,000명 정도로 추산된 이들은 과테

말라-멕시코 국경에서 멕시코 군대는 이들의 입국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군인들은 최루탄을 살포하였고, 경찰들은 스피커를 통해 “침입하지 마시오”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수치아테강(Río de Suchiate)을 건너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었다. (AP, 2018). 이들의 숫자는 점점 불어나서 10월 23일 약 7,200 

여명으로 불어났다.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들의 여정이 계속된다면 

이들 국가에 대한 원조를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

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급격히 줄였고, 특히, 북 트라이앵글 국가들의 삭감

은 이전과 비교하여 40%나 줄었다(ABC News, 2018). 10월 27일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는 ‘Estás en Tu Casa’19)를 공표하였는데, 내용은 캐러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이며 임시 

신분증 및 취업 허가와 의료 서비스 접근, 자녀들의 교육 기회,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 긴급한 공표

는 사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었다(BBC News, 2018). 11월 7일 이들은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입성하였고, 멕시코시티 당국은 스포츠 경기장을 임시 피난처로 이용할 수 있게 배

18) 자료 출처: ‘중미 캐러밴은 누구인가 가난과 폭력을 피해 ‘죽음의 열차'를 탄 난민들’ 파이낸셜 뉴스, 2019.1.16.일자 기사.(최종검색일: 

2019.12.02.) https://www.msn.com/ko-kr/news/world/%EC%A4%91%EB%AF%B8-%EC%BA%90%EB%9F%AC%EB%B0%B

4%EC%9D%80-%EB%88%84%EA%B5%AC%EC%9D%B8%EA%B0%80-%EA%B0%80%EB%82%9C%EA%B3%BC-%ED%8F%A

D%EB%A0%A5%EC%9D%84-%ED%94%BC%ED%95%B4-%E2%80%98%EC%A3%BD%EC%9D%8C%EC%9D%98-%EC%97%B

4%EC%B0%A8%EB%A5%BC-%ED%83%84-%EB%82%9C%EB%AF%BC%EB%93%A4/ar-BBSiQat 
19) ‘당신은 당신 집에 있습니다.’를 의미함. 

<그림 5> 바르톨로메 

푸엔테스가 SNS에 게재한 

멕시코로의 여정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자료 출처: The Financial 

New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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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주었고, 매트리스, 담요, 음식, 물을 제공하였다. 약 1달여간 도보로 진행된 여정에서 지친 이들에게 멕시코시

티 당국은 적절하게 인도적 차원의 도움을 준 것이다. 이 호의를 경험한 이들 중 일부는 멕시코에 머물면서 망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를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BBC News, 2018). 11월 15일 

이미 도착한 750명과 이후에 도착한 1,500명 이상의 캐러밴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인 Tijuana에 도착하였다. 그러

나 국경의 반대쪽에서는 6,000명의 미군 병력이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이들을 막기 위해 

면도칼로 울타리를 세우는데 많은 예산을 소비하였다(Independent, 2018).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반 이민 정책에

도 불구하고 캐러밴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경은 더욱 강력하게 

이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가 증가할수록 미국 정부는 이민에 

대해 더욱 폐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의 이주는 점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그림 6> 미국 국경까지의 캐러밴의 여정  

*자료 출처: The heritage foundation (2019. 1.25)20)

Ⅳ SNS와� 캐러밴

1. 전통적 이주 네트워크

이주 네트워크는 이주의 경제적 위험을 감소시켜 위험을 분산시키는 관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Massey, 

1989; light et al., 1989:재인용). 이주의 동기, 시도, 정착에 네트워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네트워크는 

주로 가족, 지인, 친구 등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에서 이주를 실행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 육로

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미국에 인적 네트워크가 여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20) https://www.heritage.org/immigration/report/managing-the-central-american-caravans-immediate-enforcement-co

rrections-and (최종 검색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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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들의 지원은 매우 절대적이며 이주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

이다. 이주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족연대(Kinship)와 연대(Tie)는 이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전부

이다. 몇 달간 소요되는 긴 여정을 감당하기에 본국에서 축적된 자본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지원

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Schmidt와 Buechler(2017)는 북 트라이앵글 출신의 여성들의 이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들이 미국으로 도착하기까지 여러 국경을 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치안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친척·친구의 금전적 도움과 이주 과정의 정보지원을 받아 이주 할 수밖

에 없고, 이는 기본적인 이주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즉, 금전적·인적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미국까지 도착할 수 

있으며, 이런 지원을 받는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믿음과 신뢰를 통한 지원이 이주를 시도하기 위해 기

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Menjivar(2000)는 이주에 성공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엘살바

도르 출신 이주자들의 민족지학적 연구를 통해 ‘미국에 있는 가족’ 자체가 이들의 연결망이며, 이 연결망은 혈연을 

바탕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결망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송금과 선물 

등 생존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주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행위자로 설명하였다. ‘미국에 있는 

가족’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위자로서 이들과 동등한 입장이 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주를 

실행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로서 설명하였다. 즉, 실제로 가족이라는 혈연으로 묶여 있는 믿음과 신뢰가 이주 실행

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는 일반적인 이주의 패턴이다. 초국가적 이주에서 수용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지원은 

절대적이며, 실질적인 이주를 가능케 한다. 이들은 이주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주 이후 정착에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다. 

2. SNS의 등장

사회 연결망의 가치는 확고한 두 종류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정보의 통로로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원의 원

천이다(Blumenstock et al., 2019). 이주 연결망을 이해하기 위해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상호 관계의 상위개념에 ‘구조’가 성립되며 그 구조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작용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Karsten(1983)은 ‘구조주의’ 와 ‘기능주의’의 방법론은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의사소통, 피드백, 연속성을 설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결망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Yoram Ben-Porath는 

‘F-connection’의 교환 시스템을 이론으로 발전시켰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가족(family), 친구(friend), 회사

(firm)는 경제, 사회, 인류학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설명하였다(Coleman, 2009:재인용).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 사회 연결망의 가장 기본은 ‘F-connection’으로, 가족, 친구 등 ‘믿을 수 있는’ 관계의 인간관

계가 이주의 동기를 갖게 하고, 실행과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

서 가족, 친구 등 지인이 이주 동기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가장 강력한 행위 동기자로 설명하였다. 

Menjivar(2000)는 미국 이주 엘살바도르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연구에서, 100명의 인터뷰 대상자들 

모두는 미국에 가족, 친구가 있었으며, 이들이 이주를 실행할 수 있는 당기는(Pull)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Luthra 와 연구자들(2014)은 가족과 친구들은 이주할 때 그들의 앞선 이주 경험을 통해 후(後)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많은 도움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현대의 사회는 인터넷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 이전의 소셜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Boase 와 연구자들(2006)은 친구, 이웃, 친척, 직장 동료 등이 상당히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에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고 하였다. 즉,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 자체가 ‘개인적 

연결(Personal ties)’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망 자체가 개인의 인적 관계에 큰 변화를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Dekker와 Engbersen은 스파트폰은 소통과 정보 교환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 왔는데,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해서 타자와의 소통이 매우 쉬워졌으며, 휴대폰, 스카이프(Skype), 페이스북(Facebook)에 의한 소통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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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초월한 소통에 있어서 매우 혁신적이라고 역설하였다(Dekker and Engbersen, 2012:Luthra, 2014:재인

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는 여러 관점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캐러밴의 경우 후자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그림 8>을 참고하면, 엘살바도르인들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

전화를 통한 페이스북 이용율은 92%인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즉, 거의 대부분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리트윗이나 연결된 사람들이 올린 정보를 통해 쉽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8> 2017년 기준 엘살바도르인들의 페이스북 이용 실태

*자료 출처: Hootsuite(We are Social)21)

 

그러나 2010년 이후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은 ‘내 손안의 인터넷’ 으로 시공간

을 초월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SNS를 메시지를 통한 

이주의 실행은 소셜 미디어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온두라스 인구의 90%가 휴대전

화를 사용하며, Facebook과 WhatsApp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의 확산의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이주자들은 지속적으로 SNS에 동영상을 게시하며 여정

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도하였고, 온두라스의 지역방송국인 HCH는 이들과 여정을 함께하면서 실시간 중계를 하였

는데, 이 둘의 조합의 파급력은 매우 강력했다(LA Weekly, 2018). 이는 비단 캐러밴의 이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이 아니라 전 세계 이주 패턴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혁명이었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자의 증가와 사용 빈도의 상승은 

이주자들이 실제로 이주를 실행하고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Dekker et al. 2018). 최근 이주를 연구하

는 연구자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이주와 이주민의 증가에 주목하였는데(Dekker et al. 2014; Dekker 

et al. 2018:재인용),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주 정보는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주를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전의 이주의 형태는 수용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야만 실현이 가능했다면 최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주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며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입국자수를 

보게되면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3국 모두 약 1.5배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2010년을 

기점으로 엘살바도르는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과테말라는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멈추다가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SNS의 이용자 증가 또한 이주의 준비와 시도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는 근원

(Source)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1) https://www.slideshare.net/DataReportal/digital-2018-el-salvador-january-2018 (최종 검색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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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1990 120,000 40,000 300,000

2005 375,000 250,000 575,000

2015 550,000 375,000 725,000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22)

<표 1> 북 트라이앵글 3국의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자 수 (단위: 천명)

  <그림 7> 북 트라이앵글 3국의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자 수 (단위: 천명)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

 실제로 이들이 이주 실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페이스북과 Whatsapp의 온라인 단체 혹은 모임에 속해 활동

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이들의 행위가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들의 조직적 행위

가 미국으로 이주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엔진의 역할을 하였고(Kight, 2019), 삽시간에 휴대폰을 

통해 메시지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집단 이주 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바르톨로 푸엔테스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

시한”Caminata del Migrante“를 알리는 메세지를 게시(Kari, 2018)는 삽시간에 퍼졌고, 이 행동에 참여한 이주 

희망자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유대관계를 구축하였다(Lubbers et al.,2010; Bilecen & Sienkiewicz, 

2015; Ryan & D’Angelo, 2018:재인용). 이러한 연결망으로 더 많은 캐러밴들이 모일 수 있었고, 조직이 더욱 

확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2018년 두 차례의 미국으로의 캐러밴들의 이주는 이전의 이주 패턴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기존 북 트라이앵글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이주는 가족 간의 유대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이주 과정의 지원, 이

주 이후의 정착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2018년 두 번째 캐러밴의 이주는 온두라스의 전직 정치인이 

페이스북에 이주의 여정에 관한 메시지를 게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메시지의 파급효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최대 7천명 이상까지 그 규모가 불어났다. 이들의 규모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인적 유대감이 없이 

휴대폰을 통해 SNS에 게시한 이들의 여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이 실시간 메시지들은 이주를 실행하지 

못하던 사람들까지 끌어 모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010년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공간을 초월

하여 정보 교환과 검색은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이주 패턴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주 실행을 가능

하게 한 가장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캐러밴들의 이주 패턴과 이주 배경과 시도, 사회 연결망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SNS의 메시지와 정보를 통한 이주 형태는 비단 북 트라이앵글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시리아 난민 등 난민들

22)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1990년, 2005년, 2015년 자료로 Pew Research Center에서 인용하였음. <그림 7>을 근거로 

표로 작성하였음.  https://www.pewresearch.org/hispanic/2017/12/07/recent-trends-in-northern-triangle-immigration

/ (최종검색일: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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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주를 목적으로 이들이 연결될 수 있었으며, 이 연결망은 결국 행동 실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SNS의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이들의 이주를 실시간

으로 SNS를 통해 확인하였고,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이들의 이주 실행에 반대 의견

을 표현하였다. 2018년 캐러밴의 이주는 이주의 패턴에 있어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주의 패턴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SNS에 리트윗하여 정보의 확산이 매우 빠르게 확산 된다는 것과 타자 간의 온라인 신뢰성에 이주

를 실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이주는 개인 단위의 이주가 대부분이었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공권력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러나 규모가 확대되고 집단화 되자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안보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였다. 즉, 

대규모의 집단화된 이주는 공권력의 통제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이번 이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실제로 멕시코는 공권력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속수무책으로 이들에게 미국으로 가는 길을 내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이주는 수용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야만 실행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이주를 희망

하는 같은 동기를 갖는 사람들과 SNS를 통해 집단으로 이주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이주 패턴과 구분되

는 것이며, 향후 타자끼리 연결된 대규모의 이주가 계속 시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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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구로서의 협력구술생애사: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병호1) I 한양대학교

세션 5-01

1 한민족� 이산과� 초국가적� 한인의� 경계넘기

한민족 이산(離散, Korean Diaspora)의 역사는 국권을 상실하기 시작한 조선왕조 말기에 살길을 찾아 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 하와이와 멕시코로 떠난 사람들의 애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 식민지배 아래 한반도를 떠나 

북간도, 서간도로 이주해 대륙을 떠돌며 황무지를 개척한 사람들, 징병과 징용, 정신대로 사할린과 홋카이도, 큐슈

의 탄광과 동남아와 남태평양의 섬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독립을 위해 해외에서 투쟁하며 살아 온 사람들은 해

방 무렵에는 당시 한민족 구성원의 약 1/5에 달하게 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해방과 더불어 분단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의 국민이 되거나, 무국적자로서 오늘날까지 살면서 초국가적 한민족 역사를 열어 가

게 되었다.

일제의 패망으로 시작된 전후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와 새로운 국경에 막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거주하게 된 

국가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 일본제국의 ‘신민(臣民)’으로서 전쟁터와 일터로 끌

려갔다가 전쟁에 지자 다른 민족 출신이라고 하루아침에 ‘외국인’, ‘제3국인’, ‘난민’ 신분이 되어버린 ‘재일동포’, 

소련영토가 된 사할린에서 ‘무국적자’로 억류된 ‘사할린 동포’,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의 사막으로 끌려갔다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독립한 신생국가들의 소수민족이 되거나 러시아 사회의 무

국적자가 된 ‘고려인’, 중국의 국공내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소수민족으로서 중국국민이 된 ‘조선족’ 

등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해방과 전쟁과정을 계기로 한반도 역사에 깊이 개입하게 된 미국으로도 유학과 국제결혼, 

해외입양을 통해 이주가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 유럽, 남미 등지로까지 이민이 본격화 되었다.

한민족의 근대사는 대한민국 국사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국민국가의 영역에 걸쳐서 그 경계를 넘나들며 전개

되었다. 흔히 ‘한민족’은 단일민족신화로 인해 동질적인 혈통, 언어, 문화집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다양한 문

화적, 사회적, 국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근대사를 통해 다양한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각 사회

에서 내면화한 각기 다른 국민적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한민

족 다문화 상황과 초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한민족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지난 1세기 동안의 식민과 분단, 전쟁과 냉전의 전시기에 걸쳐서 한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며 지정학적으로 한반

도의 역사에 개입한 주변 국가에 편입되어 살아오던 사람들이 탈냉전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경계를 넘는 교류와 

재이주를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약 반수는 주변 강대국의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최근에 귀환 이주한 한민족 구성원들이다. 외국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할린 귀환동포와 조선족 국적회복자, 

재외동포 출신 귀화자, 북한이탈주민까지 합하면 이주민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민족 이주민들이고 앞으로 동아시아 

1) 한양대학교 교수, 문화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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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남북한 사이의 탈냉전 상황이 본격화될수록 그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오늘날 이산과 이주는 송출국에서 거주국으로의 일방향적 이동이 아니라 1차 거주국에서 2차, 3차 거주국으로, 

또는 다시 송출국으로 귀환하거나 상시 교류하는 복합적이고 다방향적인 이동행위이다. 한민족 이주민들은 다양한 

국민국가의 소수자, 주변인으로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 전략적, 실천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초국가적 삶

의 역사와 다문화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민족, 문화를 동일시하고 그것의 일치를 이상화해 온 단일

민족국가의 ‘단일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국민국가 중심의 편협한 ‘정통 국사’개념은 극복하여야 한다. 

2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1) 한민족다문화 현실과 과제

귀환이주한인과 재외한인들은 지금까지 중심(조국)과 주변(거주국)을 위계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적 관

념에 의해 ‘주변인’ 또는 ‘경계인’으로 여겨졌다. 한편 북한주민과 탈북 이주민들도 이념적 대립에 의해 ‘주적’ 또는 

‘위험한 사람’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이 같은 차별의식과 경계심은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공존의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문제와 유사하면서도 더욱 심각한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한민족 귀환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법적으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도 남한사회의 주류집단인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서 타자화, 주변화 되어 

‘2등 시민’처럼 사회문화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차별 체감도는 한국내의 다문화 이주

민 집단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사회의 원주민이 주류집단에 속한 것은 아니다. 분단과 냉전적 사상대립과 이념갈등으로 인

한 연좌제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민권을 억압당하면서 한국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국민들도 

존재한다. 주변화 된 남한주민들은 초국가적 이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다양한 연줄관계

(혈연, 지연, 학연, 교회 연 등)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연결망을 만들고 유지해 왔다. 재일동포 중에는 

제주에서 국가폭력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이 많고, 재미동포 중에는 북한 출신 실향민과 미군과의 국제결혼여성의 

가족 이민자가 많다. 한국전쟁 후 최근까지 총 20만(재미동포 인구의 약 1/10)에 달하는 해외입양 고아들 중에는 

성인이 되어 초국가적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인 재일동포나 재미동포 중에는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국적법 등으로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놓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국가에 의해 주변화 된 경험이 있는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주류집단도 개인사나 

가족사의 영역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초국가적인 교류와 이주를 통해 사회문화적 자본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초국

가적 한민족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의 개인적 ‘삶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한민족 이산과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초국가적 한민족의 문화다양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본국(중심)과 거주국(주변), ‘우

리’와 ‘그들’이라는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이분법적 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이동과 지구적 연결망 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이해와 공감,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

사람과 사람간의 진정한 만남과 이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삶의 경험과 궤적을 서로 알고 이해하

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당연한 일을 생략하고 지역, 직업, 학력, 가족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상대방을 규

정해 버리며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말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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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이해과정조차 흔히 생략되곤 한다.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존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강화되기 쉽다. 심지어는 오랜 기간 함께 지내온 친구나 동료 간에도 서로에 대한 억측과 기대

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경계넘기’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경계는 심화되

었고, 그러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사람과 집단 간의 편견과 갈등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좋은 의도로 만든 피상적 만

남이 오히려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지배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우

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압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

다. 그런 만남은 상호이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서로의 다른 위치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재확인하

는 경험이 되기 쉽다. 다른 문화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평등한 만남과 상호이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상대주의적으로 감수성 있는 환경조성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호이해와 존중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협력생애사’ 방법으로 한민족 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공감을 위한 ‘삶

이야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삶이야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돌아가며 각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 다른 참가자들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 그의 ‘삶이야기’를 보완

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2012년부터 ‘치유의 인문학’ 등 여러 연구 및 실천 프로젝트로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이야기’를 총 15회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귀환이주 한인(중국 조선족, 사할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재일동포, 재미동포 등)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남한주민들 중 실향(월남 피난민 등)과 이념적 갈등을 경

험한(민간인 학살 피해가족 등)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역사’를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식민과 탈식민, 냉전과 탈냉전 시대에 험난한 민족사와 격동의 동아시아 역사를 때로는 서

로 대립하고 갈등한 국가나 체제에 속하면서 그 경계를 넘나들며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이고 또 그 역사적 아픔을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체제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온 사람들과 이념적 갈등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

아 온 남한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관계와 법적 시민

권과 문화적 시민권 문제를 협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냉전을 통해 적대적 관계 

속에서 살아 온 남과 북의 분단국가 국민들 간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의 가능성을 여는 실험적 

모색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구술생애사 수집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

적 배경을 가진 한민족 구성원 6-8명이 한 곳에 모여 1박2일동안 함께 지내요 각각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

의 경험을 나누는 ‘협력생애사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협력생애사 프로그램’은 통일된 독일에서 악셀 슈미트 괴델

리츠(Axel Schmidt-Gödelitz)가 1990년대 초부터 개인적 차원에서 '동서포럼(Ost-West Forum)'을 추진하여 

동서독 출신의 독일인들이 만나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상대

방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함께 정서적 화해의 경험을 하도록 시도한 것이었다. 이 포럼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2천명이상의 동서독 사람들이 국가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나 역사기록대신에 개개인이 경험한 미시적 역사를 이야

기를 통해 듣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포럼은 독일인과 폴란드인, 독일인과 러시아인-우크라이나

인, 독일인과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 이주민들과의 만남으로 발전하여 역사적 갈등을 경험한 집단간의 대표적인 상

호이해 프로그램이 되었다. 

‘한민족 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북한체제의 핍박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 할머니와 국군에 의해 온 가족이 

학살당했던 할아버지의 만남은 이념을 넘어 한민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리가 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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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군으로 참전했던 할아버지와 군사분계선에서 마주했던 인민군 출신 할아버지가 한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살아온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화해의 건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협력생

애사 프로그램’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생애사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들이 서로의 ‘삶의 역사’를 공유하면

서 어느 특정한 이념, 국적, 국가나 지역, 문화적 배경만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개개인이 주체적인 삶의 행위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삶이야기’ 프로그램은 참가자 개개인이 모두 공평하게 존중받는 특별한 의례적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삶이야기’ 모임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공평하게 1시간씩 자신의 삶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참가자들

의 삶이야기를 존중하는 자세로 들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적인 자리에서 나눔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였다고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삶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돌아보고 치유

되는 느낌이었다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삶이야기’ 모임에서의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다른 집단

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대의식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연구

차원의 개인별 생애구술사와는 다르게 다양한 문화배경의 청중과 대화하면서 전개되는 협력구술사를 통해서 특별

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역사적 사실’과 이해받고 싶어 하는 ‘삶의 진실’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대립하고 갈등하기 쉬운 집단과 개인 간에 역동적 만남과 공감의 현장에서 새로운 시민네트워크 만들기, 커뮤니티 

만들기 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나간 실천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보기로 했다. 이들은 삶이야기 모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재구성하면서 ‘인문도시 프로젝트’ 등으로 남북청소년과 다문화아동, 이주여성과 지역사회활

동가 등 다양한 대상과 주제로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한 만남과 이해의 자리를 만들었다. 한편, 사단법인 조각보

에서는 여성평화운동 차원에서 ‘다시 만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총 

21회 시행했다. 

이제 그동안 실천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한국 사회에 소개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폭 넓

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더욱 직접적으로는 남북 간의 만남과 교류를 포함해서 초국가적인 한민족 이주민

들의 평화로운 만남과 공존을 모색하는 사람들,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과 아동을 교육하는 교사와 연구자들, 소통

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자치단체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결론

사할린 귀환이주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재미동포, 재일동포, 중국조선족, 북한 이탈주민 등 지리적으

로 다른 국민국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치이념, 경제체제, 문화환경 속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삶의 역사 이야기에

서는 ‘한민족성(Korean ethnicity)'이라는 공통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된 것이며 모순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이 구체적으로 도출된다. ‘한민족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른바 ‘다문화적’ 이주민 차별로부

터 자유롭게 해주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경계는 심화되었고, 그러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사람과 집단 간의 편견과 갈등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초국가적 한민족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의 삶과 생활을 이야기하고 듣는 작업은 국가

권력의 공식적 역사를 넘어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 삶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화해를 통해 ‘초국가적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적 존재감을 경험하는 공감의 장이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나눈 ‘삶의 역사’를 함께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한 젊은 세대들도 이제까지 한반도와 국경 안에 머물렀던 국민국가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 다양한 국가와 폭넓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초국가적 한민족의 삶과 역사와 국민적 정체성을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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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계를 가로지른 초국가적 이동이 보편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민족, 국가, 국민, 시민, 주민 개념에 대한 재
인식과 한민족 다문화 현실에 대한 사회적 성찰은 대단히 중요하다. 살아있는 ‘삶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 경험한 
인간적 정서적 공감과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삶이 주는 감동을 바탕으로 한민족 이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
회의 다양한 다른 이주자 집단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세기
의 불행한 식민과 탈식민, 전쟁과 냉전, 이산과 귀환으로 굴절된 삶을 강요당해 온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서, 21
세기의 과제인 남과 북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문화통합, 한민족 다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한민족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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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구술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과 민족 경계의 

연행에 대한 분석1)

조일동2) I 신한대학교

세션 5-02

0 들어가며

한국의 공식적 역사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오랜 시간 부차적이거나 슬프고 아쉬운 존재 로 취급 되었다. 한국 

사회 일반에게 해외 거주/귀환이주 한인은 언젠가 감싸 안아야 할 동포에서 ‘잔인하고 위험한’ 존재 사이를 오가는 

하나의 ‘타자’이자 ‘대상’일 뿐이었다. 이들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다양한 시선이 따로 또 같이 오가는 데에는 

식민/탈식민, 냉전 이데올로기, 자본의 논리, 국민국가 만들기 등의 다양한 층위의 복합적 맥락이 작동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거주해 온 혹은 한국으로 귀환한 한인 역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전략

적으로 선택하고 주장해왔다.

한반도를 벗어나 해외 각지에서 살아온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각 집단이 처한 개별 맥락을 일별

하거나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등의 이름 아래 고정된 실체인

양 기술하는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왔다. 이는 개별 연구자의 서술방식이나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삶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지면의 한계, 현상 보고 이상으로 나아가기 

힘든 선행연구의 부족 등이 겹쳐진 결과다. 이 글은 기존 연구가 지닌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실험적 

연구에 대한 기록과 분석이다.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은 지난 6년간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을 지닌 1945년 이전에 

출생한 다양한 배경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한 자리에 초대해 생애사를 나누는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를 

열 여섯 번 진행했다. 

6명에서 8명의 노인들은 이틀 동안 구술자이자 질문자, 청취자로 서로가 들려주는 삶의 여정을 나눴다. 이 과정 

속에서 민족과 국민 사이에 놓인 경계의 모호함과 (의외의) 견고함, 경계 뛰어넘기의 경험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이

었는지 이야기 되었다. 구술 중에 나타난 표현의 방식, 단어의 선택, 몸짓, 표정 등을 신중하게 살폈다. 일반적인 

개인 생애사 구술에 비해 선택적인 구술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하

며 개별 생애사 구술과는 다른 차원의 역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틀의 시간 동안 6명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방식은 점차 변해갔는데, 이 글에서는 그 양상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이 제기하는 

큰 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거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각자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구술하게 되는가, 그 구술은 (국민국가, 문화, 언어,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넘는 경험이 속에서는 어떻게 

스스로에게 이해·맥락화 되는가, 지속되는 내용은 무엇이고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들의 삶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1) 이 글은 현재 작성 중인 논문의 일부입니다. 인용이나 전재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는 

조일동(heavyjoe@hanmail.net)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019 �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188  

1 식민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

일제의 식민지배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이주와 삶의 양식 변화, 그로인한 민족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민족 구성원 대부분이 자문했던 내용일 것이다. 2019년 7월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은 없던 

문제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식민/탈식민의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갈등이 마침

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에 가까울 것이다. 70대 이상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생애사를 함께 나누었던 ‘한민족다문

화 삶의 역사 이야기’ 프로그램 참가한 구술자 대다수가 자신의 삶이야기를 부모 혹은 조부모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세대에게 식민의 경험이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준다. 자신이 

자라고 살았던 삶의 터전이 대대로 살아오기보다 일제강점기였던 (조)부모 세대에 감행한 이주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앞 세대의 이주사다. 그 같은 이주에는 현재와 다른 국경선과 지리적 인식체계가 작

동하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맥락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 사할린, 하얼빈, 만주 등이 

모두 일제의 영토이거나 일제가 만든 식민지의 국경에 인접한 공간이었다.  

김일정3):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중국에서 근 70년을 지냈지만 태어난 자리는 한국이라요. 전라북도 순창군 적선면 

지북리입니다. 내 그 당시, 내가 다섯 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우리 삼형제를 데리고... (기침) 북만주로 가서요. 

지금 말하자면 할빈(하얼빈 – 필자 주), 어째 갔는가 하면 이때는 몰랐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아부지를 군대로 

잡을라고 하는 바람에 아부지 ‘군대는 죽어도 안 간다. 가자, 썩은 좁 한 그릇을 먹어도 그래도 중국에 가면 

먹는다’함서 이래가지고서 중국에 드가게 되었어요. (2012. 11. 23.)

김진경: 그니까 아버님이가 집에 잘 안 계시고 여러 군데 이렇게 이동하시고 살아오신 모양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점, 

강점기... 아... 1940년에 우리 아버님과 일본을 거쳐 일본에서 조금 계시다가 사할린 갔습니다. 그 때 막 모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 년 후에 우리들 이제 가게 됐죠. 식구, 나머지 식구가 아버님 따라 사할린, 그래 갔을 

때 유월 달이었습니다. 그 해. (2012. 11. 23.) 

성진주: 사람들이 다 고향, 다 한 곳이지요? 그런데 저는 고향이 세 곳이에요.(웃음) 제가 난 고향은 일본이거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제 청춘시절, 가정시절 거의 반년 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태어난 고향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 개 고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처음에 저는 해방된 다음 

해에 194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본말로 요시다 신기지 어머니는 상하 시즈코. 제 이름은 상하 미츠코. 

저는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저 부친.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났는 한국

사람 이거든요. 일제시대 그 우리 아버지는 처음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이야기 안하셔서 잘 모르지만은, 해외로 

다니면서 일제 강점시기에 일본사람들하고 장사꾼이 된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심부름하시면서 일본으

로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셨다가 해방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오사카에서 만나셔서.  (2013. 11. 9.)

최고선: 보니까 이것이 그 뭐랄까 재일조선인, 일본에 사는 재일조선인. 나는 국적이 없습니다. 아까 ‘국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니까 실은 조선사람이라고 하는데, 패스포트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이번에 

올 때도 그 임시, 한 번만 쓸 수 있는 임시 여권을 내왔습니다. 그니까 이것 없이는 나는 바깥에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의 그 신분을 증명해주는 것은 사이뉴코쿠(再入國), 재입국 허가서죠. 그니까나 특별

한 이유가 있어서 나가도 되지만 너는 돌아와도 좋다, 보통 나가버리면 돌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2019. 4. 26)

일제강점기에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던가 혹은 여전히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

에,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삶이야기를 시작한 것일까? 어린 시절이나마 일제강점

기를 경험한 이도 있지만, 해방 이후 태어나 부모와 다른 시대를 살아왔음에도 이들의 삶이야기는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태어나기 전이거나 직접 기억하기 힘든, 전해들은 이야기임에도 이들의 삶이야기 속에서 일제

강점기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집단이 가진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한 결과가 발화된 것이라고 

봐야 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떠나본 적 없이 살아온 참가자의 삶이야기가 과연 일제강점기의 상처

3) 이 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이름은 가명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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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자유로운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장천수: 전... 1933년이요. 왜정 때 그... 을지로가 가요, 일본말로 고가네마찌 라고 했어요. 그걸 오정목, 그렇게. 지금 

을지로 5가죠. 거기서 나가지고 거기 방산 초등학교라 해서 방산 시장, 거기에 지금은 없죠. 거기 다니다가 이제 

해방이. 음 해방 1년 전에 우리 집이 거기서 좋고, 옛날엔 이... 방앗간을 크게 해서 (중략) 해방 1년 전에 그 

일본, 일본 사람들이 떡 방아 기계 있죠? 쇠, 쇳덩어리, 그거 압수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젠 말하자면 소까이

(疏開) 라 그러지, 일본말로. 그래서 피난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당진으로 갔어요. (2013. 4. 26)

박정애: 집안이 조금 좀, 그 제주도 그 지방에서는 세력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큰 할아버지 큰 아들이 대동아 전쟁에 

군인이 올 때 사형 당했어요. 일본 사람한테. 그렇게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2012. 10. 20)

식민지 시절이 아픔이었건, 즐거운 시간이었건 참가자 다수는 식민지라는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한 연

유에는 이들의 이주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일제의 압력 속에서 생존과 새로운 가능성

을 찾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의 강제동원이 이뤄지지 않은 시기임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친이 강제동

원,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오류라기보다 당시 한반도를 떠났던 이들이 현실적으로 느꼈던 상황인식

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인해,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이들은 

각기 다른 이름(조센징, 차오셴쭈, 코료, 코리안 등)으로 한민족이라는 표지를 씌웠다.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닫히기도 했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일군 가족과 여러 정황이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김호일: 네. 우리 아버지는 경상북도 태어났습니다. 1917년에. 1938년경에 그 강제 동원으로 사할린 나가서 탄광에서 

일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사할린에서 1942년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17세 될 때까지 아버지가 러시아 국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적을 받아 놓으면 한국으로 못 나간다 해서 내가 17살 될 때까지 러시아 

국적을 안 받았습니다. 그 1959년에 내가 10학년, 그 중학교 졸업 할 때 되니까 아버지가 빨리 러시아 국적 

받자. (2012. 10. 20)

일제의 패망 후, 이들은 자신의 터전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개척했다. 러시아인 사위

와 며느리를 맞이했고, 자녀들은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다. 한반도에 존재하던 시절보다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으

로 복합적인 존재방식을 가진 집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혼종성에도 이들은 스스로를 한민족이라 주장한다. 이 주

장은 자신들이 겪은 삶의 궤적을 긍정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정체성의 정치이기도 하다. 이 모든 정체성 정치의 

시작은 식민지의 경험과 깊게 연결된다. 각 한민족 디아스포라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국면

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식민지의 경험을 소환하고, 재구성하게 된다4). 탈식민의 시작은 식민 경험의 망각

이 아니라, 식민의 경험이 만든 현실을 정교하게 인식하면서부터다. 이들이 들려주는 일제강점기 이주의 역사를 

둘러싼 내러티브는 그 인식의 개인적, 집단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2 일상을� 가로지르는� 동아시아의� 냉전

권헌익은 냉전이 글로벌하게 펼쳐졌으되 “세계 전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겪은 충돌이란 뜻은 아니”5)라고 지적

한다.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로 냉전을 경험했다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

의 경우 대부분 잔인한 내전과 폭력의 시대였다는 것이다.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4) 식민지 변방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테사 모리스-스즈키(임성모 역), 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 아이누와 식민주

의』, 산처럼. 216-219쪽을 참고하라.
5) 권헌익(이한중 역), 2013, 『또 하나의 냉전 –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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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협력구술사 속에서도 냉전은 한반도 거주민 뿐 아니라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공간 대부분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것도 상징적, 수사적 전쟁이 아니라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하게 만든 절절하고 피맺힌 열전에 

가깝다.    

2013년 4월에 진행된 4차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에는 6명의 참가자가 협력구술사를 진행했다. 4차 

삶이야기 프로그램에는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부터 냉전이 만든 이념대립의 희생자임을 자처하는 이가 나타났다. 

박순이: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10월 항쟁... 유족회장 박순이입니다. 나이는 69세고예. 또... 지금 자영업, 식당

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소개가 극히 간단하게 했는데, 저는... 그... 이런 자리에 서기가 참 안 좋습니다. 

(울음) 빨갱이라고 파혼 당했고...(13초간 여운) 그리 20대부터 쭉 지금까지 저 혼자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예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날 참가자에는 박순이 외에도 또 다른 10월 항쟁의 희생자 아들, 중국에서 귀환한 여성, 사할린 귀환 남성, 

탈북여성,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남성이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랐으나 이념의 다름과 연좌제로 

인해 평생을 비국민에 가깝게 살아온 인물을 초청해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진 삶의 특수성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

지 살피고자 했던 자리였다. 물론 사회자는 가급적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리적 가치가 담긴 언설이나 공격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며 진행을 했다. 그러나 참가자의 삶이야기는 한반도의 이념 대립과 폭력의 역사를 가해와 

피해의 경계를 기묘하게 타고 들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중국에서 태어나, 해방 후 아버지가 남한으로 

떠난 뒤 조부모 손에서 성장한 뒤, 남편의 병을 고치지 위해 북한으로 이주했던 이원숙의 탈북 후 아버지 찾기에서

부터 시작된다. 

    

이원숙: 50년도 전쟁에 나가서, 그 중국에서 사람 많이들 죽이던 게, 그 버릇이 어딜 가겠습니까? 그… 뭐 컴퓨터에 보면. 

예, 내 하루 놀랐습니다. (중략) 이덕승(아버지, 가명 – 필자 주)이 가족을 찾아서예 만났는데, 그 이덕승이는 일찍이 

사망됐지마는 이덕승이 처(남한에서 재가한 부인 – 필자 주)가 미국에 있더랍니다. 미국에 딸 너에 아들 하나라고. 

그리고 여기 아들이 군대 나갔다 죽고 손자가 큰 손자가 있는데 큰 회사를 꾸렸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있는 

데다 전활 하이까예 아버지 있는 데다 전화를 하니까예 그 딸이 나와서 그렇지마는 삼촌의 싸우(사위 – 필자 주)가 

‘무슨 상관이냐고 모른다케라’ 이렇게 전화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박순이: 아버님의 이름이 이덕…?

이원숙: 이덕승.

이현옥: 거기 독립단 있지요. 이덕승 독립단.

이원숙: 지금 가면 100세… 조금 넘을 겁니다.

이현옥: 성함은?

박순이: 이덕승이세요?

이원숙: 이덕승.

박순이: 덕승이 맞으세요?

이원숙: 이덕승. 덕. 승. 

이현옥: 독립단은 못됐다고 하더라고. 어르신들 말도 그렇고. 독립군 말고 독립단이. 두 패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독립군은 백성을 위한 거고, 독립단은… 
                                                    (2013. 4. 12. 이원숙 삶이야기 중)

10월 항쟁 유족회 회장 활동을 하며 민간인학살 관련 진상을 밝히는 일에 열심인 박순이가 탈북한 이원숙의 삶

이야기를 시작하며 등장한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놀라며 여러 차례 확인하고자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조부 

때 중국으로 건너가 평생을 중국에서 살다가 1996년 이후 한국을 찾은 이현옥이 어른들에게 들었던 백성을 위한 

독립군과 상반되는 “독립단”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덕승은 1933년 만주국군 군의관으로 부임

했던 인물로, 1936년부터 조선인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군 육군특무기관에서 조직한 단체 활동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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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만주국군 제1독립포병대대에 상위로 일한 인물이다. 그는 여순사건(1948. 10.) 당시 호남방면전투사령부

로 개칭된 반군토벌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여순사건은 대구에서 벌어진 10월 항쟁과 함께 가

장 큰 규모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사건이기도 하다. 

박순이는 이덕승과 같은 인물의 손에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유가족이다. 이원숙은 그런 의미에서 가해자의 딸이

되, 실상 이덕승이 남한으로 귀국하며 중국에 남겨져 조부모의 손에서 자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슴에 남은 일종

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순천 지역 한 마을의 이장을 하던 당숙이 1948년 5월 좌익청년들에 

의해 살해 된 이후, 대한청년단에 가입해 우익테러 활동을 했던 마정호는 이후 한국전에 참전해 낙동강 전투를 경험

하기도 했다. 그가 가장 관심을 보였던 참가자는 젊은 시절 북한 개성 인근 포병부대에서 장교로 군생활을 하다 

제대한 박강명이었다. 그는 박강명에게 북한의 생활, 특히 이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마정호: 제가 질문을 하나 할랍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이북서, 회의를 이북사람들은 자주 허지요? 야간에도 회의. 몇 

번씩이나 합니까? 일주일에?

박강명: 네. 회의란 게, 우선 조직이 뭔가 봐얀디, 북에는 조직이 어떻게 된가 하매, 첫째는 당, 노동당. 두 번째는 사로청, 

세 번째는 여맹, 네 번채는 농금맹, 네 개 조직입니다. 이 조직마다 주 한 번씩 생활 총화 그런 회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정호: 아 그러면 일주일에 네 번을 해야겄으.

박강명: 아 그렇지. 생활 총화란 뭣인가? (하략) 

그 사이로 일제 징병을 피해 1944년 만주로 이주 한 후 중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철강관

련 일을 하던 이호준이 계속 이야기를 더한다.   

마정호: 또 하나 의문 나는 거 있는디, 한 가족이 북에 살다가 일부만 탈북을 했으면 나머지 탈북한 가족이 있잖아요.

박강명: 있어요.

마정호: 그러믄 와버린 사람, 현지 마을사람들이 고발을 허잖아요?

박강명: 마을 사람들이 중국에 간 줄 알지, 아직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칠십 넘었으니까 이 건 찾지도 않아요. 어디 간 줄 모른다. 다 지워버린단 말 입니다. 중국에 왔다고. 

마정호: 아~ 이러고 저러 중국이 좋기는 좋고만. (중략) 이북서 그러겄고만요? 여 사람 어디 갔냐고 그러면 중국에 여행 

가뿌렀다고 그러믄 되는구만? 

사회자: 중국이 피난지다. 

이호준: 북한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으로 먹고 살라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뛰어넘는 

시늉) 생각한다.         

(2012. 11. 9. 박강명 삶이야기 중)

 

북한 측 최전방에서 포병 장교로 긴장된 삶을 살았던, 덕분에 고혈압을 얻었던 전직 인민군과 낙동강전투에서 

주변에 동료들이 총탄에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숱하게 보았던 전직 국군이 한 자리에 만난 것이다. 서로에게 총부

리를 들이대던, 전쟁 후에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느꼈던 상대와 한 자리에 마주하는 

것은 당혹스럽고 긴장되는 일이다. 그래서 질문은 상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공산/반공주의자인지 묻는 것으로 시작

한다. 허나 그 질문들은 어느새 한국의 술이 북한보다 너무 약하다, 북한은 안주 없이 담배에 술을 먹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안주가 좋다, 여기에 국군 출신은 술안주는 개고기라는 식의 이야기로 흘러간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

제가 개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60여 년 만에 눈앞에서 만난 죽이고 싶었던 적은 평범한 

노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과 너무 닮은 취향을 가진 존재다. 일상적인 삶은 이념과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일상과 이념 사이의 넓은 공백은 이들이 대화로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군인만이 한국전쟁을 겪은 것이 아니다. 남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겪은 일도 아니다. 중국에 살고 있던 



2019 �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192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 중 일부를 항미원조전쟁(중국에서 한국전쟁을 일컫는 말)에 참전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특별한 의도를 갖지 않고 중국, 한국, 북한, 사할린을 경험한 이들을 초청하고, 각자의 삶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나 

그 안에는 서북청년단, 우익에게 아버지를 잃은 희생자, 사촌 오빠 부부를 항미원조전쟁에 보냈던 인물이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되기도 했다. 나아가 조선어 인쇄 기술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소수민족 언어 사용이 금지되면서 실직

을 해야만 했던, 한민족의 언어를 맘껏 사용하고 살았던(그리고 대립했던) 사람들이 부러웠던 이도 있었다.   

3 대립을� 넘어선� 이해의� 가능성�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박순이는 이승만 정부의 실세이자 여순사건 

토벌대 사령관이 삶이야기 참가자 이원숙의 아버지임을 확인했지만 협력구술사가 진행되던 현장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질문의 기회를 주었을 때도 “할 말은 많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리고 

넘어갔다. 그러나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이덕승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얼마나 놀라

고 떨렸는지를 토로한 그녀가 박순이에게 결국 건넨 이야기는 항의도 분노도 아니었다. 미국에 아버지의 배다른 

자식이 살고있음을 확인했지만 만남을 거부당했고, 일생을 아버지의 부재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이원숙에게 “그래도 

아버지와 화해는 꼭 하시”라는 당부였다. 이념과 체제를 넘어 참가자 각자가 지닌 삶의 아픔에 공감한 결과다. 가해

와 피해를 뛰어넘거나, 이념과 체제의 옳고 그름은 삶이야기 현장에서 가능한 성격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삶이야기에 대한 경청과 질문을 주고받는 협력구술사의 과정은 서로의 다름과 그 다름의 맥락에 대한 이해

를 열어준다. 함부로 화해와 치유를 말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서로의 삶의 굴곡과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열렸다. 

남북한의 군인 생활을 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이념을 억지로 이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서 술을 찾았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도토리로 술을 담가 마셨던 공통점이 있었다. 삶이야기 행

사가 모두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참을 술을 주고 받던 두 사람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모두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너희 가족만 피난 가느냐며 항구에 묶인 나무배의 줄을 놓아주지 않는 사람들

을 뒤로 하고 남한으로 내려와 반공의 일선에서 살았던 실향민과 국군에 의해 온가족이 몰살당한 민간인학살 피해

자 유족이 만나 서로에게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은 추상적인 적에서 살아있는 사람, 서로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이해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동시에 이러한 이해 덕분에 점잖은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던 한국사회의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할 수 있었다.   

천아르카지: 그러면 영주권 받았어요? 지금? 한국에?

이원숙: 영주권이라는 게 없고, 고저 우리는 오자마자 국적 올리고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금천구에서예. 북쪽은 다 해줍

디다. 

나희태: 오셨는데 환영하는 박수 한 번 쳐주입시더.

이현옥: 우리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국적이 있어야 되지만 북한 사람들은 오면 다 국적 올려줘요, 예.        

                          (2013. 4. 13. 이원숙 삶이야기 중)

최고선: 그... 의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옛날에서 있었던, 중국에 조선족이죠. 그래서 소련에 사시는 조선 

사람 처음 봤는데, 고려인 이라고 합니까?

남로제: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에.....

윤제상: 그거는 우리 역사 박사들한테 물어봐야 되요. 왜서 고려인이라 하는가. 똑같은 조선시대, 1863년도에 넘어 갔거든

요. 선조들이 러시아로.

사회자: 그때 넘어간 게 18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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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상: 네, 그게... 첫 그... 세 가구가 넘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등록된 게. 그런데 중국에 간 사람들은 조선족

이라 하고, 러시아 간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하고, 응? 사할린 넘어간 사람들은 한국인이라 하고.

사회자: 동포라고, 사할린 동포...

윤제상: 일본은 이제... 재일동포라 하고.

최고선: 재일동포, 예...

윤제상: 나는 그... 항상 보면 교포는 뭐고, 동포는 뭐고. 어떨 때는 교포도 부르고 재소동포라하지, 교포라 안 하고.  

                         (2019. 4. 27. 남로제 삶이야기 중)

호칭을 붙이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전략이 뒤엉킨 결과다. 대화 속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을 규정해온 한국사회의 호칭과 대우에 의문을 표한다. 다양한 한민족의 삶을 이해하는 자리에서 

호칭 속에 담긴 한국사회가 가진 중앙과 변방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나아가 한민족사는 한반도 거주민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한민족의 경험을 담아내는 새로운 틀거리가 필요함을 이들의 이야기는 전하고 있다.  

4 나오며

한반도 안팎 어디에 살았건 식민과 냉전의 흔적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1, 2세대의 삶 전반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들 사이의 다름을 만든 것 역시 식민과 냉전이고, 다름 사이에서 이해의 가능성을 찾아낸 것 역시 식민과 냉전의 

대결 속에서 ‘살아남았던’ 삶의 과정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족과 국민은 실체이기보다 맥락적 상태이며, 그 상태

는 매우 유동적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민족 사이에서 삶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은 서로에 대해 깨닫게 되는 동시에 다름의 간극을 

끊임없이 드러낸다. 이 글에 등장한 이들은 모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

로 환원되는 동일성은 오히려 대화 속에서 계속 엇나간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이데올리기, 역사, 문화 속에서도 

생존해냈음을 이야기하며 이해의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했다는 것이 동일한 ‘우리 민족’ 이야기

로 반드시 수렴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복지 혜택을 이야기하며 ‘같은’ 국민을, 이데올로기의 다름 속에

서 ‘같은’ 민족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삶이야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국민과 민족이 맥락적으로 ‘연행’되는 

것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협력적 방식의 삶이야기 구술은 민족과 국민을 끊임없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민

족과 국민이라는 거대 담론의 허구성을 담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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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이주청소년의 
초국가적 삶과 국가정체성 재구성

김기영1) I 한양대학교

세션 5-03

1) 한양대학교 ERICA 글로벌다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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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가족: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를 통한 이해와 연대

최은영1) I 한양대학교

세션 5-04

1 서론

2019년 8월 ‘경계를 넘는 삶 이야기’에 참석해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이주 경험을 나눈 재일학자 현무암은 코리

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논의가 한국(고국) 중심적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어린 시절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자랐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본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현무암은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중심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것과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의 시각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

하였다.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연구소(2013)의 연구 또한 한국이 재외동포나 귀환동포를 그들 출신국의 정치경제적 

위치에 따라 한국을 중심으로 불평등하게 배치하고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한국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를 인지하면서도, 탈 한국중심적으로 한인의 이주를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한 연구과정에서 한국중심의 불평등한 동포들간의 관계를 연구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인지하고 관계를 재조정하

며, 참여자들 간에 젠더와 세대, 출신국의 경계를 가로질러 서로의 삶을 연결 짓고 연대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발표는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이 지니는 1)탈 한국중심의 연구 방법으로서의 

의미와 2)한인 이주자들 간의 이해와 연대를 목표로 하는 실천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젠더와 가족에 초점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는 다양한 이주 배경 한인들이 모여 돌아가며 본인의 삶이야기(life story)를 구술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동안 6명이 함께 생활하며 이루어진다. 이는 탈북자, 재외 동포, 귀환이주자를 포함한 다양

한 이주배경 한인들이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해와 연대를 목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실천 프로그램

이다. Park(2016)은 이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의식하며 삶이야기를 구술하는 방식을 협

력적 구술생애사(Collaborative life-history)라고 칭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30분 동안 자신의 삶을 구술하고, 

그 후 추가적인 30분 동안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삶이야기를 보충한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말하기”

인 삶이야기와 이해와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듣기”인 경청이 참가자 전원에게 요구된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는 다양한 이주배경의 한인들이 모여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에,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이 

열연했던 무대가 세계의 중심이다. 삶을 나누는 화자가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가 바뀌고 아까의 중

심이었던 무대가 주변으로 밀려나곤 한다. 같은 시대를 이야기 하지만 삶을 살아 낸 이들이 위치해 있던 장소와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렇기에 화자의 정치 경제적, 젠더적, 출신국 및 한국에서의 위치

성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한자리에서 펼쳐져 서로 경합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이의 삶의 경험을 들으

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서로 인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추어보기도 한다. 삶이야기가 펼쳐지는 현장에서는 구

1) 지리학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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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가 위치한 곳이 마냥 중심일 수도 없고, 주변일 수도 없다.  

이러한 협력적 구술사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조일동 2015; 문현아 외 2016)는 녹취된 구술사 텍스트를 출신국가 

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다보니, 개별 심층인터뷰나 개인 구술을 통한 탈북자 연구, 사할린 한인연구, 고려인 연구, 

재일동포 연구 등과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의 현장성과 

참가자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이주 한인의 이해와 연대를 목표로 하는 참여실천연구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에

는 협력적 구술이라는 공식적인 삶이야기 나눔 시간 외에 다양한 이주 배경의 한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 하는 식사

시간, 산책 시간, 뒷풀이 시간 등이 있다. 또 이들은 숙소에서도 자기 전에 모여 교제를 한다. 이 연구는 그 현장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을 연구방법으로 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 인류학적 현장을 만들어 낸 것(the 

production of ethnography spaces)이고,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및 교류, 이야기 등을 참여자이자 연구자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

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한인들이 각자를 삶의 주인공으로 하여 자신이 경험한 이주와 초국가적 경험을 이야기 동

안, 이들이 어떻게 젠더와 세대, 출신 국가를 가로질러 서로의 삶을 연결시키고 자신들의 위치성을 확인하며 성찰

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해 가는가? 이번 발표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삶이야기 프로그램 중 젠더와 가족에 대한 구술

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제 14차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  I  2019년 5월 31일 ~ 6월 1일

<참가자 명단>

참가자 성별 출생지 출생년도 이주경험

김미숙 여 중국 1970 재중동포. 1995년 결혼이주로 한국 입국 후 정착. 다문화가정

이한수 남 일본 1968
재일교포 2세. 한국 국적. 유학생으로 한국 입국. 
취업과 결혼 후 한국 거주

이숙자 여 사할린 1945
터키와 한국, 사할린을 오가며 장사. 북한 국적이었다가 러시아에서 결혼
하며 러시아 국적 취득. 사할린 영주 귀국 대상으로 2007년 한국 귀국. 

김금영 여 북한 1953
북한이탈주민. 캐나다 난민 신청 후 거부 됨. 
캐나다에서 미등록 노동자로 일하다 한국에 재정착. 

김상호 남 한국 1968 연해주에 13년 거주. 한국에서 고려인 지원 활동

이상면 남 한국 1948
중국에 공장을 세워 사업. IMF 직전 사업 실패. 60세에 중국 유학 후 
중국 대학에서 강의. 현재 한국 거주

2 연구방법으로서의� 실천

○ 젠더와 이주에 대한 실천적 연구 검토 – 대부분의 실천연구는 여성이주, 이주의 여성화에 초점 맞춰서 결혼이주여

성, 돌봄 노동 여성의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다룸. 이러한 연구는 연대의 파트너로 다양한 이주배경 여성들을 

포함시키지만 이주과정 속에 차별을 겪고 경계넘기를 시도하는 남성들은 배제한다. ‘삶이야기’에서는 가정불화 

및 가정폭력 등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연구자와 구술자 둘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참여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화되며 공감되고 위로되기도 함. 또한 이러한 이주 가족의 고통이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한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이주 가정의 자녀로 삶을 살아낸 남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단지 젠더적 

차이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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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과 주변을 맞바꾸어 돌아보기: 위치성(Positionality)와 재귀성(reflexibility) - 연구자와 구술자 일대일의 

관계속에서 만들어지는 위치성과 재귀성이 아니라 이야기 모임에 참여한 다수의 구술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위치성

과 재귀성. 그것이 가지는 실천적 함의. 또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협력적 지식 생산 (collaborative 

knowledge production). 

○ 윤리

3 재중동포�결혼이주�여성�김미숙�씨와�국제결혼�자녀인�재일동포�이한수�씨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의 첫째 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재중동포 김미숙 씨는 방을 같이 

쓰게 된 저자에게 결혼을 했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기 전에, 짐을 싸서 집 한구석

에 놔두고 왔다고 한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짐을 쌌다가 다시 푸르기를 한국으로 시집 온 후 

지난 25년 여 동안, 수 십 차례를 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울 경제적 능력이 안 되서 문을 박차고 씩씩하게 걸어 

나오지는 못했다고 한다. 취업 교육도 받고 열심히 일도 했지만, 나고 자란 나라가 아니라서인지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뛰쳐나오고 싶은 집에 눌러 앉아 있는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느꼈더니, 우울증도 오고 몸도 

아파 지난해에는 수술도 받았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건강관련 일을 시작했다. 김미숙 씨는 그 일을 통해 삶의 활력

을 얻었고, 무엇인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에 와서 당차고 멋진 

‘싱글’ 언니들도 만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고민을 이해해 주는 재일동포 동생도 만났다. 여러 사람들의 인생 이

야기를 듣다보니,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가면, 짐을 들고 

집을 나가겠다고 한다. 

1) 코리안 디아스포라 내의 불평등한 위치성과 국제결혼 가정의 불화

김미숙 씨에게 자신의 가정생활을 돌아보게 했던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은 재일동포 2세 이한수 씨이다.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은 후 1960년대 중반 일본으로 파견근무를 왔던 한국인이고, 어

머니는 재일동포였다. 이한수 씨는 어린 시절하면 매일 치고 받고 싸우던 부모님이 제일 먼저 기억난다고 했다. 

결국 아버지는 이한수 씨가 고2가 되던 해에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다니던 일본 

직장에서 쫓겨난 후, 변변한 일이 없었다. 일본사람들 뿐 아니라 재일동포에게도 한국에서 온 이주자는 못사는 나

라에서 온 외국인인데다가,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직장도 없고 늘 술을 마셨으니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조차 심한 

괄시를 받았다. 한국에서 엘리트였던 아버지는 일본에서의 소외와 무시를 처와 자식에게 폭력으로 풀었고, 가족들

은 아버지를 증오했다. 

이한수 씨네 가족은 한국에 정착을 하려 한국행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한수씨가 어렸던 1970년대, 

한수 씨네 가족은 일본을 떠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 전 상공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던 한수 

씨의 어머니는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된 대한민국에서 적응해 살 자신이 없다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셨다. 한수 씨네 가족은 공항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비행기표를 끊어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한국으로 이주해 온 저개발국의 결혼이주 여성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탈구된 위치를 김한수 씨의 아버지는 일본

에서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년대와 1970년

대를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에서 보내면서, 본인의 한국에서의 삶의 경험은 탈각되고 식민지였던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 주변화 되는 경험을 하였다. 본인의 일본에서의 위치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며 

삶의 전략을 세워 가족을 돌보았더라면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다른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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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대신 그는 일본에 동화되어 지내며, 일본을 떠나 한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거부했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남성으로서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했다. 아버지의 일그러진 정체성은 이한수 씨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

한수 씨는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까지 일본 커뮤니티 안에서 자라며,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다. 

저는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한국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재일교포는 한국 되게 못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이 일본사람들 보다 강해요.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고향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름(이한수)

으로 살았거든요. 일본에서 (한국이름으로 사는 것은) 10%도 안됩니다. 저는 초.중.고를 일본 공립학교에서 보냈고 제가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니까 가정에서 해 준 것은 이 이름 석자가 유일했던 

거죠. ... 재일동포 민족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아이들한테 정체성 교육을 지원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일본의 민족학교, 한국학교,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90%의 아이들이 

(민족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학교에 다닙니다. 한글 이름 석자만 가지고 일본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칼, 무기를 

안 들고 맨주먹으로 전쟁터에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민족학교를 다니며 민족어로 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조선학교 학생들과 달리, 이한수 씨는 일본 공립

학교를 다녔다. 한국인 아버지를 두어 한국 국적에 한글이름이었던 이한수 씨는 이름 때문에 일본 공립학교에서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었고, 이는 차별적 경험의 일상화로 돌아왔다. 한국을 “되게 못사는 나라”로 

부끄럽게 여겼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한국어를 하지 못했으며, 한국을 폭력적인 아버지의 나라로 인식했던 

이한수 씨에게 한국인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던 것은 고통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정체성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고 붙잡아 주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혼란에 함몰되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를 한 것은 이한수 씨에게 상처로 남았다. 이한수 씨는 한국에서 재일동포로 “문전박대 당하고 외부자

로 취급 받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풀린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생겼다고 한다. 또 문화적 차이

로 자신이 아버지의 행동을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문화충돌을 경험한 단적인 예로 아버지의 

훈육을 들었다. 

이한수: (아버지가) 비겁하게 물건을 갖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 한국에 와서 알았죠. ‘매질을 한다.’ ‘매로 때린다’라는 

게 한국에서는 기본인데, 일본에서는 비겁한 짓이거든요. 물건을 들고 때린다는 것은. 근데 한국은 반대잖아요? 

주먹으로 때리는 게 최악의 굴욕이잖아요? .. 그런데 저는 자식을 주먹으로도 못 때릴 정도로 비겁하면 때리질 

말지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한국 출생의 이상면씨는 한국문화에서는 주먹으로 때리면 손이 피부에 닿으니까 감정이 묻어나,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훈육이라고 설명했다. 어릴 때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고 일본 공립학교를 다녔던 이한수 씨는 

부모자식 간에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의 골이 깊었다고 이야기 했다. 

이한수 씨가 30분동안 자신의 삶을 구술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한수 씨에게 질문을 한 이는 재중동포 김미숙 

씨였다.

김미숙: 저 질문 하나 할게요. 가정불화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나

요?

이한수: 어우 도움이 됐어요. 저는 크게 도움 받았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그 집에 있었다면 

... 어머니하고도 연을 끊을려고 했어요. 

김미숙 씨의 이 질문은 이한수 씨의 삶을 더 이해하고 싶어 한 질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삶에 던진 질문이기도 

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김미숙 씨는 이한수 씨의 대답에 이혼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자살 충동까지 겪으며 힘들게 성장한 미숙 씨의 첫째 아들을 생각하니, 미숙 씨는 이제 그만 결단을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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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미숙 씨네 부부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연이은 사업실패로 남편이 3억의 돈을 잃고 

집이 망하자 집 안에서 큰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큰소리가 오고가는 중에, 남편은 “여자 주제에 남편을 무시 한다”

거나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한다”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내리 눌렀다.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기에, 김미숙 씨는 이런 남자라도 의지하고 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싸우는 가정이어도 

해체된 가정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

에 병을 만들었다고 자책했다. 가족은 무조건 소중하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현재의 가족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가족 유지 이데올로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족을 해체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다 (정희진, 

2016: 32). 하지만 누구를 위한 가족인가를 새롭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 질문을 성숙씨는 “경계를 넘는 삶이야

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른 이의 삶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이한수 씨의 아버지가 “같은 민족임에도 일본인보다 더 한국인을 차별하는” 재일동포 처가 식구들에게 차별과 

모욕을 경험했던 것처럼, 재중동포인 김미숙 씨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이 못사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한족 여성들의 여권은 높은 반면 중국에서도 조선족 사회는 

가부장적이다. 중국내 “한족남자들은 아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아내를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을 

다 해다 받치는데”, 조선족 남자들은 그러는 법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은 

매너가 좋아 다를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보니 여기는 시어머니까지 나서 아들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닥하지 못하

게 감시를 하며, 중국에서 온 조선족 며느리를 부려 먹는다. 결혼 생활의 해수가 늘면서 김미숙 씨는 자신의 목소리

를 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타협과 설득,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앙칼진 목소리가 

상처가 되어 김성숙의 육체를 병들게 했다고 한다. 

 김미숙 씨는 중국동포들이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들어오던 초창기인 1995년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왔

다. 1992년 한.중 수교가 되고 아직 결혼이주 여성도 많지 않을 때였기에, 김미숙 씨에게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는 

모험이었다. 

한국에 오면 그때만 해도 뭐 좀 안 좋으면 이혼한다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기도 많이 당한다고 하고. 알 

길이 없쟎아요. 소개하는 사람 말만 (믿고) 온거니까. 그래서 모험한다 (했어요). 그때는 주민등록증이 금방 나왔으니까. 

가서 이 사람 아니다 하면, 사기 친 거면 정말 아니다 하면. 민증(주민등록증) 나오면 이혼하고 일본 가서 돈을 벌어야지라

고 생각했어요. ... 근데 한국 와서 정말 사실은 황금빛 꿈을 찾지는 (않았지만). 뭐. 와서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가씨로 왔으니 아무래도 잘 살고 싶었죠.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좀 더 잘 사는 넓은 세상에 나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김미숙 씨에게 국제결혼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국제결혼은 여성이 이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본

주의 경제부국으로 이주해 갈 수 있는 길이었기에, 김미숙 씨는 이주를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국제

결혼중개업자들이 주선한 관광형 맞선으로 지금의 남편을 중국에서 두 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중국에서는 한족들에게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고려빵즈’라며 놀림을 받았고,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

으로 시집 와 보니, 여기서는 중국 조선족이라고 시댁식구와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한다. 먹고 살기 힘들

어서이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온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다보니, 1995년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중국은 딱 한번 

가봤다. 국제 이주라는 경계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을 못사는 중국인 출신의 결혼이주자로 규정하는 시선

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김미숙씨가 못미더워 그녀의 자녀교육에까지 간섭 했다. 

잘 살고 싶었는데 시댁 쪽에서부터 차별이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첫 번째로 시어머니한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중국어

를 가르치려고 하면, 처음에 왔을 때 중국어 유창했거든요. 한국말 잘 못했어요. ... 중국어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구요. 남편도. 두 사람이 다 막더라구요. 막다 보니까 아이들 지금 중국어 한마디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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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할 줄 아는 언어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만큼 생활에 유용할 

거여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를 모르는 시어머니는 못사는 엄마 나라 언어라서 그런지, 이도 막았다. 

지금의 중국 위상이라면 시어머니나 남편도 다르게 생각했을 텐데, 1990년대는 중국이 그저 못사는 나라로 여겨졌

고, 아이들이 중국어를 해서 엄마가 중국 사람인 걸 들키는 걸 시댁식구들은 수치로 생각했다고 한다. 

“피 흘리는 경계지대”에서 벌이는 주체로서의 저항과 좌절,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

김미숙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한국인 남편보다 실은 교육 수준이 높다. 중국에서 교사가 꿈이었지만 김미숙 

씨가 대학을 가던 해에는 키가 155센티미터 이상의 사람만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법이 있어 자격 미달로 시험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 자란 키를 늘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김미숙 씨는 교사를 포기하고 공업전문대학에 진학했

다.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 안정된 직장에서 돈을 벌었다. 잊고 있던 교사의 꿈을 다시 꾸어 보게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였다. 김미숙 씨는 한국에서 이중 언어 다문화 강사로 활동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그거 주더라고요. 00교대에서 이중 언어 다문화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우, 순간 ‘이거 정말 하고 싶다’. 학교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게 강사이던 교사이던 학교에서 일하면 왠지 모르게 빛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 등록하고 7개월인가 매일 

8시간씩 공부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요. ...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다문화 강사는 2009년부터 이중언어 강사라는 이름으로 양성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고학력 결혼이주 여성들

이 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방과 후 외국어 교육 지도 및 다문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이들의 고용창출과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김성숙 씨는 국가 경계를 넘으

면서 잃었던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중언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런

데 김미숙 씨가 꿈을 찾아 신나게 다닐 때 남편은 찬물을 끼얹었다. 국가 정책이 바뀌면 금방 없어질 직업이니 

들어서지도 말라고 하며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니네 미끼야 미끼. 다니지 마”라고 했다. 교육을 받는 

7개월 동안은 월급도 없으니, 남편은 “돈 한 푼이 급한데 쓸데없는 곳에 가서 시간을 쓴다”고 매일 잠도 못 자게 

하면서 잔소리를 했다.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미숙 씨 뜻대로 밀고 나가서, 7개월간의 교육도 마치고 이중언어 

다문화강사로 학교에 배정도 받았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고 한다. 김미숙 씨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주체로 서고,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떳떳한 국민이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한지 2년도 안되어 너무 인정하기 싫었지만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1년씩 계약했던 자리가, 어느 순간 하루 4시간 계약으로 줄더니 그마저도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길게는 4년 6개월에서 짧게는 1년 6개월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강

사로 활동한 이들에게 사업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2월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라고 공지 하였다 (김유리, 2015).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던 이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들이었는데, 이들은 2015년 겨울,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다. 김미숙 씨는 “교육청 앞에 텐트도 치고 눈발 

날리는 날에 진짜 노숙도 해 가면서 투쟁 같은 투쟁도 해보고” 8일간 단식도 했다. 김미숙 씨를 포함한 다문화강사

들이 목숨을 걸고 시위를 했던 것은 결혼이주 여성으로, 또 노동 현장에서의 주변부 하위 주체로 한국에서 느꼈던 

억압과 차별,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던 생존투쟁이었다. 투쟁 중 지병이 재발하여 사망한 동료도 있었다. 소송 및 

투쟁 기간이 길어지자 생계를 위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나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재계약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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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느낀 게 한국에서도 이 모든 프로그램도 정책적으로 정말 이용한다는 거. 필요할 때는 다문화, 다문화 하다가 

필요 없으면 가차 없이 목 자르더라고요. 정말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서서히 그냥.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왠지 앞에 막 희망차게 이야기 해 줬는데, 나중에 정책적으로 필요 없어지니까 서서히 그냥 죽이는 거에요. 

... 한국에서 정말 정책을 일관적으로 좀 정말 해줬으면.... 특히 외국에서 온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한다는 게 좀 

악의, 악덕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좀 막 소화가 안 되고, 

국가에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에 김미숙 씨는 속병이 났다. 무엇보다 남편이 “자신이 한 말이 맞아 떨어졌

다”며, 김성숙 씨를 바보 취급하고 이제는 성숙 씨가 무엇을 하든 가르치려 드는 것이 속상했다.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은 외국에서 자란 성숙씨보다 남편이 잘 아니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르라고 한다.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

고 25년을 살았는데도, 또  같은 민족인데도 미숙 씨는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동포,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 중국인 그 호칭들 중 어느 

걸로 늘 자신을 타자화 시키고 주변화시키는 다층적인 억압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젠더와 출신 국가, 계층이 뒤섞

인 교차적 억압체제 속에서, 미숙씨는 국가 권력과 가부장적 지배에 저항했다. 

국가 권력에 저항 주체로 나선 김미숙 씨를 인정하고 그 고통에 귀 기울이기며 함께 연대하여 싸워주기 보다, 

남편은 김미숙 씨를 이 기회에 더 종속시키려 했다. 한국인 남성이 폭력과 윽박지름, 무시 등으로 외국 출신 아내를 

순응시키려는 모습은 한국 가족 및 국가가 옹호하는 강력한 부권 중심의 우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김현미, 

2014: 55). 한국인 남성이 외국 출신 아내에 대해 우월 의식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것에 대한민국의 가부장적 다문

화정책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 결혼 이주로 입국한 여성의 정체성을 아내, 

어머니처럼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규정하고, 가정 내에서 돌봄과 양육의 성 역할만을 강조하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서는 것을 방해한다. 오히려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 역할 규범은 ‘아

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여성에게 가정을 지켜낼 것을 강요하며 폭력으로 가정을 떠난 여성에게 가족해

체의 책임을 지운다 (정희진, 2016: 33). 

결혼이주여성들 중 가정 내 성별화된 역할을 감내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아, 조심스럽지만 전략

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남편과 호혜적 관계를 수립하여, 자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송금까지 하며 생존의 위기에 초국적으로 대응한다(김현미, 2014). 이들은 “가정”을 문화적 접경지대로 해석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양쪽 문화를 중재하고 재배열하며 한국에서 통할만한 생존전략을 습득하여 자신의 위치를 협상

해 가는 문화번역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김현미, 2010). 그러나 노력하여도 호혜적인 관계 성립이 불가하고 문화번

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래서 다층적인 억압의 장소인 “피흘리는 경계지대”(Anzaldua, 1999)에서 

고통 받아 주저앉은 이주 여성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매체 및 연구에서 부부간의 호혜성과 가

정을 만들어가는 결혼이주 여성의 전략과 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내 폭력을 당하면서도 대안의 공간을 

꿈꿀 수 없어 가정에 갇혀 있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수행성만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안잘두라(Anzaldua)는 그의 시집 경계지대

(Borderlands)에서 “경제지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계 없이 살아야하고 교차로가 되어야”(1999, 217)한다고 

썼다. 정현주(2015: 294)는 여성이주에 관한 연구들이 교차로로서 역할하는 수행(또는 번역)에만 초점 맞추는 것을 

불편해 했다. 즉, 경제지대에서 고통 받는 여성주체가 직면한 억압과 모순의 실체를 충분히 파헤치고 교차로가 되

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조건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정현주, 2015: 294).

미숙 씨는 이중언어 강사로 일을 하는 것에 좌절한 후, 우여곡절로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얼마 전부터 건강 보조

식품 판매와 관련된 일을 시작했다. 이번에도 남편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 한다. 아내를 걱정 해서기보다 아내

가 직업을 잡아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본인에게서도 독립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염려에서였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이 아내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은 그래야 아내가 “딴생각 안하고 붙어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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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2014: 57). 이 땅에서 멋지게 자신의 일을 하며 꿋꿋하게 홀로서기를 하고 자녀들도 도와주고 싶은 데, 거듭

되는 저항에도 여러 겹의 억압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김미숙 씨는 움츠러든다고 했다. 몸도 자꾸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 모임에 참가해서 두 멋진 싱글언니의 삶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났다고 했다. 

4
두� 싱글� 언니의� 초국가적� 노동과� 가족부양:�
탈북여성� 김금영� 씨와� 사할린� 영구귀국자� 이숙자� 씨�

북한 출신의 60대 김금영 씨와 사할린 출신의 70대 이숙자 씨는 둘 다 젊은 나이에 배우자와 사별. 냉전은 북한 

출신 김금영 씨에게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에 재정착하는 것 뿐 아니라 캐나다로 망명신청 할 기회를 제공. 탈냉전

은 러시아 국적의 이숙사 씨에게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 이숙자 씨는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사할린 

사람이라는 신분은 식민과 탈냉전의 역사에서 숙자 씨에게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의 기회를 제공. 

김금영 – 트랙터(뜨락또) 운전수. 운전 뿐만 아니라 차를 뜯어서 고치는 거까지 직접 했다.

자식들 때문에 지대혁명. 캐나다에 가서 망명신청. 거부 당했지만 미등록 상태로 요리사로 일했다. 그 돈으로 

큰 아들을 한국에 있는 대학원까지 공부시켰다. 봇물이 터지듯 끊임없이 울며 이야기. 

이숙자 – 영주귀국 사업으로 귀환한 사할린 동포. 고향마을 거주. 아이들이 7세, 9세이던 자신의 나이 35세에 

혼자가 되었다.

1990년대 러시아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이 러시아

를 휩쓸었다. 국유재산을 싼값에 사들여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된 ‘올리가키(과두재벌)’들이 등장했다 (신동아 

2008. 1. 25 “점입가경, 러시아-서구 끝 모를 갈등). 억만장자는 아니더라도 이 혼란기를 기회로 삼아 부를 축적했

던 고려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명이 이숙자 씨이다. 이숙자는 친척의 돈을 빌려 중국으로 보따리 장사를 다녔다. 

그러다 한국으로도 왔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개방되던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우리나라 동대문과 남대문 시

장에서는 소위 ‘체르토끼’라 불리는 보따리 장사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구소련이 개방되는 시점에 상점들의 진열장

에는 물건이 없어 돈은 있어도 상품을 살 수 없었다. 이에, 대외 개방이 이뤄지고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주어

지면서 자유롭게 외국을 넘나들며 물건을 해다 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는 정식 수입 유통체제가 

형성되지 않은 상품들이 많고 해외와 러시아 국내 시장 간의 가격차이가 커서 가능했다(안택원. 1994). 

이숙자씨는 해외에 가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눈이 있었다. 특히, 패션 쪽에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 목돈이 마련되자 터키나 중동 등으로 다니며 비싼 의류를 갖다 팔았다. 국가가 집을 처분할 때 싼값

에 집을 구입하여 수리 한 후, 상점도 냈다. 입소문이 나니 비싼 모피들도 잘 팔렸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했다. 딸의 남편이 바람 나 이혼하자, 집을 사서 미용실을 차려주며 살게 해줬다. 자식들이 

다 자리잡고 살 수 있게 열심히 일해 “밀어줬다”.

재혼도 했다.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혼을 하는 건 망신이라 생각해서 참고 10년을 살다 이혼했는데, 이혼하

고 나니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참가자들은 일제히 동의를 하며 웃었다. 

다음에 재혼도 했습니다. ...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인들은 한번 여자들 시집가면 또 

두 번 시집가고 세 번 가면은 망신이고 부모 망신이고. 암만 잘 못 하고 나쁘게 해도 그냥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

다). 그래서 10년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비즈니스하고 나도 비즈니스 하니까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는 삶이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없고 그다음에는 생각하는 게 달라서 못 살겠더라구. 못 살겠다 하면서도 (이혼) 

할라 하니까는 또 사람들한테 망신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못한 거야. 그다음에는 딱 이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하니까 

왜 이때까지 10년 이렇게 참고 살았을까 싶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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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니들의� 파자마� 파티와� 시지프스의� 신화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니, 옆방에 머무는 사할린 할머니 이숙자 씨가 초인종을 눌렀다. 얼굴에 팩을 

붙이고 분홍색 예쁜 레이스 잠옷을 입은 이숙자 씨는 마사지를 해 줄 테니 당신 방으로 건너오라고 했다. 건너가 

보니 김금영씨는 이불 여러 채를 덮고 한기를 느끼며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이야

기 했다. 봇물이 터지듯 쉬지 않고 울며 이야기 하는데, 감정이 폭발하여 탈진 상태가 되었다. 한참이 지나 김금영 

씨, 이숙자씨, 김미숙 씨와 내가 둘러 앉아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 했다.  

김금영: 한국에 와서 지인들이 소개해 시집갈까 해서 한국 남자들을 만나봤다. 한국 남자들무식하다. 이야기가 안 통한다. 

“한국 남자들은 자기 의견을 나서서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나보다. 멋이 없다. 이제 60인데 아직도 

한국에 온 큰 아이가 자리를 잡지 못해 내가 일해 도와줘야 한다. 작은 아들은 사업 잘 한다. 내가 아직 건강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왔는데 기 펴고 살게 해 줘야 한다. 

이숙자: 아직도 연애하자고 같이 살자고 하는 남자들이 있다. 내가 이 나이에 남자 만나 밥해주고 수발들게 생겼나? 

다 싫다. 그러다 나도 이제 곧 80인데 내 몸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남편 휠체어 끌고 있어야겠냐? 남편 없이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일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일을 한다. 그래야 자식들도 

잘 키우고 장성한 자식도 부모 도움이 필요할 때 밀어줄 수 있다.

 

모두들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자녀들이 장성했는데도 돈을 벌어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벌기는 녹록치 않다. 제일 젊은 김미숙 씨조차 이제 50이 되니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젊었을 때 다문화강사를 한다고 버린 시간이 가장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했다. 김미숙 씨가 

우연찮은 기회에 시작하게 된 일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이다. 남편은 이 일이 다단계 판매라고 싫어한다. 이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집안 망신이라며 칼까지 휘둘렀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며,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회사에서 권하는 

운동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 몸이 건강해져서 이 식품을 다른 사람에게도 빨리 권하고 싶다.

김금영 씨는 식당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 70대 사할린 할머니인 이숙자 씨가 하는 일은 

화장품 방문 판매다. 이 또한 다단계 판매이다. 한국에 온 결혼이주 여성이나 귀환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장밋

빛 꿈을 주는 곳들 중에 다단계 회사가 많다. 김미숙 씨 남편처럼 이 일을 말리는 것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희망이 생겼다며 화색이 도는 김미숙 씨에게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을까? 삶이야기의 원칙은 평가하지 말고 들어주

고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원칙 때문만은 아니었고, 이미 충분히 남편에게 다단계의 부정적인 부분은 듣고 있

던 터라 더는 해줄 말이 없었다. 늦은 밤까지 모여 이야기 하는 비공식적 이야기 모임에서 내가 그들에게 무슨 

반응을 보였어야 할까? 

그 고민에 대한 실마리는 다음날 이야기 모임에 함께 참여한 이상면 씨의 삶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상면 

씨는 명문대는 졸업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무역을 하던 비즈니스맨이다.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였다. 그

러나 IMF 직전 사업이 어려워져 접었다. 이상면 씨는 삶이 곤두박질 쳤어도 그 속상함을 안으로 삭였지 가족들에게 

분풀이를 하지 않고, 몇 년 간 텔레비전만 보았다. 소파에 하루종일 앉아 있어 한쪽 어깨가 쳐진 남편에게 유학을 

권했던 이상면씨의 아내. 이상면 씨는 나이 60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 가장 행복한 일이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지지. 훈계나 강요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길들을 권해보는 것. 기다리

는 것. 시지프스는 돌을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도달했을 때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리는 형벌을 신으로부

터 받았다. 돌이 굴러 떨어질 줄 알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돌을 굴린다는 80대 노신사의 이야기에 참가자들은 

박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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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국인들의 등장:
몽골 출신 귀화자들의 귀화 이유와 개명 방법 고찰

윤승주1) I 연세대학교

세션 6-01

초록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한국인이 되어 국적을 취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유와 국적을 취득한 후에 본명

을 개명하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개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주말에 몽골어를 가르치고 있는 두 개의 기관에서, 학생들의 어머니 18명과 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1년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그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임에 참여하여 모임에 대한 참여

관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5세에서 만14세 학령기 자녀를 둔 몽골 

출신 결혼·일반이주여성들이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 이주자들보다 훨씬 쉬웠으며, 일반이주자들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행정상 불편하고, 자신들에 대

한 낯선 시선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서류상 한국인과 같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에 본명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하는데 개명방법은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성과 

몽골 닉네임, 둘째, 한국성과 번역된 본인 몽골 이름, 셋째, 아버지 이름 앞글자를 성으로 하고 자신이 원하는 한국이름, 넷째, 

제주도의 몽골 성 ‘부’를 사용하고 한국식 이름, 다섯째, 한국식 성과 한국식 이름 등 다섯까지 방법으로 이름을 개명한다.

주제어: 몽골, 결혼이주여성, 시민권, 귀화, 귀화자, 국적취득, 개명

Ⅰ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이제 순수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일민족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국은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을 향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단일민족 개념이 깨어진지 오래이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

서의 국제결혼은 주로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을 떠나는 한국여성들로 구성되었다(Sung-Nam Cho, 

2013:90). 그러나 1998년부터 통일교를 통한 일본, 필리핀 여성들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늘어났고, 이어서 

일부 지자체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통해 중국계 한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이 많아지기 

시작 했으며, 2000년부터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국가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

이 급증하였다.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1,861,084명의 외국인 주민(Foreign resident)이 한국

1) 연세대학과 사회학과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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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51,774,649명의 3.6%는 외국인 주민(Foreign resident)임을 

보여준다. 국민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외국인 주민 중개별 연구　참여자 총 11명 중 8명은 결혼이민자

이고, 3명은 일반이민자이다. 10명은 30대이며, 1명은 40이다. 1명은 별거 중으로 남편과 아이와는 따로 살고 있

고, 나머지 참여자 10명은 모두 남편과 함께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 개별 연구 참여자 11명의 학력을 보면 1명은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은 석사 학위 소지자, 5명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1명은 2년째 대학교 졸업, 1명은 고등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대부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4명의 남편들은 모두 대학원을 

졸업했고, 대학교를 졸업한 5명의 남편 2명은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명은 대학교를 중퇴했으며, 나머지 4명의 

남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중 3명은 한 명씩 학령기 자녀가 있고, 6명은 학령기 

자녀 한 명, 유치원생 한 명 등 2명씩 있었다. 1명은학령기의 쌍둥이 자녀를 둔 여성이고 1명은 자녀가 3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첫째,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자들이라는 고학력자이고, 둘째 연애결혼을 했고, 셋째 모두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고, 넷째, 모두 이주여성들이고, 다섯 째, 모두 몽골 출신 여성이다.

호주에서는 유학생들이 학비 및 숙박비를 벌기 위해 노동을 하면서 노동 이주자로 변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Raghuram, Parvati. 2013:141) 한국에서는 유학생들이 결혼 이주로 이주유형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참여자 중에 4명은 한국에서나 몽골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이고, 5

명은 직장 다니면서 배우자를 만났으며, 1명은 고등학교 동창과, 한명은 오빠 친구와 결혼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귀화자 3명, 영주권자 3명, Ｆ６ 결혼비자로 2명, 유학생 비자로 2명, 동반 비자로 체류 하는 사람 1명이다. 현재까

지 개별 인터뷰에 응한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 연구 참여자 개별 면담 현황 및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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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자유주의적 신우파인 마셜(Ｔ．Ｈ．마셜)은 시민권 이론을 시장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들의 집합으로부터 시작했

다고 정의하고(먀셜, 1998:6), 시민권을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인 권리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１８세기에 

나타났던 공민적 요소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사상, 신앙, 재산 소유, 계약할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다. 19세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요소는 정치적 구성원 또는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성인 

남성만 정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20세기에는 사회적 요소가 나타났으며 경제적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력, 사회적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교육체계와 사회서비스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먀셜, 1998:31). 시민권은 프랑스혁명과 19세기 국민국가의 형성에서 유래 되었다(마이클 새머스, 2013:328).

Weber는 주로 현대 국가의 관료주의와 정치 지도력에 관심을 가졌으며, Durkheim은 시민권을 교육학 및 도덕 

교육과 연결 시켰고, 이는 현대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었다(Christian Joppke, 2010:9).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시민권의 평등은 자본주의 계급 사회의 실질적 불평등을 가리기 위해서만 작용했다(Christian Joppke, 

2010:9). 마르크스와 마샬은 시민권이 봉건제에서 근본적인 출발했다는 데 동의했다(Christian Joppke, 

2010:11) 봉건 사회에서는 귀족, 평민, 자유민, 농노 등의 계급이 있어서 균등한 권리와 의무는 없었다. 이 때는 

시민 평등의 원리는 없었다. 그러나 중세 일부도시에서는 특정한 권리와 의무들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 시민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 구성원들의 법적 평등을 말한다

(SeungSook Moon, 2013:9).

시민권은 자본주의의 성장으로부터 발전 됐다(먀셜, 1998:56). 자본주의의 성장과 동시에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국가로의 자유 이동이 증가하면서 이주자들이 도착한 국가에서 그곳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서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시민권은 국가에 소속이 되어 영주할 

것인가, 국가 구성원이 아닌 다른 타자로 분리되어 제한 된 기간 동안만 거주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와 관련

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을 융합(Ｆｕｓｉｏｎ)과 분리（ｓｅｐａｒａｔｉｏｎ）라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권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지위이고(먀셜, 1998:55), 시민으로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시민

권에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유로운 협회, 투표, 자기 혐의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Seokho Kim

외, 2013:183). 어떤 국가에서 체류하고 일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조건과 절차를 밟으

면서 시민이 될 수 있다(먀셜, 1998:213). 시민이 될 것인지와 아닌지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 국가 발전과 

성장,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주 연구에서의 시민권은 법률적 상태로서

의, 권리로서의, 정치적 참여로서의 시민권으로 나눌 수 있다(마이클 새머스, 2013:325). 현대사회에서 국적 취득

은 출생, 혈통, 결혼의 상태에 따라 거주에 의한 시민권으로 나타난다(마이클 새머스, 2013:330).

2. 선행연구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자들은 2년

간의 결혼 기간 유지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간이 귀화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

며,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체류와 다양한 권리를 보장 받게된다. 이주여성들에게 

국적 취득에 필수인 언어, 재산 소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우선적 조건이

다. 귀화는 시민권을 얻었다는 의미이고, 시민권은 국가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귀화와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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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에 대한다양한 연구들이 생산됐다.

한국에서 국민 국가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채택되고 발전했는지를 탐구하는 연

구(SeungSook Moon, 2013:10), 우수인재 노동력의 이주 패턴과 시민권 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Markus 

Pohlmann, 2013:62), 시민권과 정치적 행동패턴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Seokho Kim외, 

2013:181),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실제 상황을 묘사한 연구

(Sung-Nam Cho, 2013:90), 결혼이민자들의 ‘국민됨’과 ‘문화권’이 어떻게 충돌하고 협상하는지를 분석한 연구

(김현미, 2015), 2009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사회문화적응과 삶의 질을 통해 귀화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연구(지현정, 2012),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 요인들이 국적취득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연구(이재흥외, 2011),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요인과 한국 국적 불취득에 관한 장점과 단점을 탐색한 연구(박미숙외, 2015), 법 제도, 

귀화 절차를 나열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한 연구(박진근, 2013), 무국적자의 인권,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과 복수 

국적 문제 등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최경옥, 2014),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영주자격과 국적취득 등 이민법안 개선 관련 연구(김상태, 2015) 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문화적 동화’가 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한국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귀화를 선택한다(김현미, 2015:94). 이는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와 연관 되어 있고 이주

여성들을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귀화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주자들은 귀화를 통해 

국민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신분만 바꾸었을 뿐 이주자들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종교, 관습, 생활

양식 전체가 변하지 않는다(김현미, 2015:94). 귀화자들은 법적으로 한국인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한국인이 되었

을 뿐 인종, 젠더, 종족 등으로 인한 문화적 차별을 겪게 되는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김현미, 2015:94).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며, 국적 취득 신청 시에도 필요한 안 될 과목 중 하나다. 그러나 지현정(2012)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기대하는 만큼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지현정, 2012:46)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1,2,3,4단계, 한

국 사회 이해 5단계까지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어가 국적 취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은 잘못된 지적

이라고 생각한다.

지현정(2012)은 국적 취득 시, 외국인 신분일 때는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장되며, 국적 취득에 필수인 

언어와 문화적 적응도가 높아져, 주류사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소수자로서 한국의 구성

원이 되기까지 극복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문제점과 국적 신청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언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적인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면,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태도 또한 

지적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1)의 이주여성백서에 보고된 쉼터의 상담 사례에는 '국적취득을 해주지 않거

나 외국인 등록 증, 여권 갈취'라는 내용이 주로 나온다. 이 이야기는 한국인 배우자들이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어떤 요인들이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지를 탐색하는 실증적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주여성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외국인 신분으로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지현정, 2012:48)

는 연구와, 국적을 취득하면 사회보장은 물론 취업이 가능하여 모국의 부모형제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재

흥외 2011:233)는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대한 해석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주여성들은 국적 

취득 전에도 충분히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남편 이름으로 부모형제를 초청할 수 있다. 혹은 

출심국가 별 차이가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부모 형제 초청과 관련하여 남편의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한 경우

도 있다.. 한국인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이주여성들은 한국 국적취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박미숙외, 2015:139)는 연구의 경우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적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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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국내체류가 쉽지 않고, 사회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박진근,2013:

514)는 내용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하게 이혼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 내용이지 모

든 결혼이주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Ⅲ 한국의� 귀화� 조건과� 제도

사회복지 국가를 설립하고 있는 한국은 의료 서비스, 국민 연금, 실업, 보상 등의 사회적 권리를 한국 국민

(Sang-Hui Nam. 2013:177)과 외국인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다한다. 이민자들이 시민이 되는 복잡한 과정은 영토

와 민족성을 시민권 자격의 경쟁 규범으로 삼는 것이다(Subrata Mitra, 2013:214).

경제적 자본, 한국어 능력, 한국역사 사회 인식 등은 국적 취득 시 결정적인 변수들이다.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법무부다. 법무부의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비자 연장과 비자 종류 변경, 

외국인등록증 발급,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 서류 제출 및 면접시험 등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모든 

체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은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이주자라고 부리지만 한

국에서는 이주자를 결혼이주자에게만 해당 된 내용으로 해석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은 결혼이민자만 이민

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데도 이민청은 아직 없다. 대신 최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60년 만에 명칭을 바꾸어서 한국에는 출입국‧외국인청2)이 생겼다.

1. 일반 귀화

일본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이민법이 제한적이다. 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5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하고, 거주, 도

덕적 행동(경찰, 세금, 고용 및 이웃을 통해 평가), 재정적 독립 및 이전 국적의 포기 등이 필요조건이다(Loring, 

Ariel Fradene, 2013:9). 시민권은 사회계급에 영향을 미친다(마셜, 1998:146). 영국 시민권 시험은 이민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좋은 시민(good citizens（Jonghoe Yang, 2013:119)）'과 '불충분한 다른 사람들

(undeserving Others)'로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Pierre Monforte외, 2019：39). 국민 국가가 사용하는 포용 

메커니즘으로서 시민권은 "누가 포함되어 있고, 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Markus Pohlmann, 2013:61)를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３Ｄ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우수인재들에게는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 허가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일반 귀화의 조건은 한국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하며, 귀화신청자가 대한민국

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그리고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이 있어야 되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 한국어능력,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와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한다(Hi 

Korea https://www.hikorea.go.kr 2018.5.11.)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5년 이상 체

류한 외국인들 중에는 귀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6천만원에 해당 되는 재산 

소유와 연봉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2)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ㆍ외국

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

ㆍ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법무부. http://www.moj.go.kr 2018.5.9.)



2019 �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232  

2. 간이 귀화

미국 이민 귀화법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의 요구 사항은 영어를 알아야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Loring, Ariel Fradene, 

2013:2). 한국에서는 이민자들을 사회통합에 포함 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 문

화, 역사, 법 제도 이해, 재정적 능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필기시험이 면제 된다. 2018. 3. 1.부터 법무부에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

하여 치러야 하는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게 됐다.3)한국에서 2년 동안 결혼생

활을 한 결혼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 이후에 간이 귀화로 국적취득 신청을 한다.

간이 귀화 신청 서류는 많고 복잡하다. 우선 귀화신청서와 컬러사진 1매,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1명 이상의 추천서 HWP 파일(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4))),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 등 재정관련 서

류5)), 귀화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6)), 가족관계

통보서, 수수료(30만원)이며 귀화 신청자의 본국 언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더라도 바로 국적취득 허가증이 나오지 않다. 국적 취득 허가증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나올 때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린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3. 특별 귀화

전문가 등 우수인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주 패턴을 초국적 시민의 양성(Markus Pohlmann, 2013:59)이

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지위가 높은 일자리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최고의 두뇌

(best brains)”를 고용하기 위해서 국가와 회사 간에 “재능전쟁(war of talents)”이 벌어지고 있고, 시민권은 최고

의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Markus Pohlmann, 2013:61).

특별귀화는 국적 회복자의 자, 특별 공로자, 우수 인재들에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외에서 일정 분야

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둘째,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셋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

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넷째,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다섯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셋 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거주 요건 없이 법무장관의 인

정 즉시 영주자격이 부여되고 있다(김상태, 2015: 7).

3)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신청 안내 http://www.socinet.go.kr. 2018. 3. 1.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http://www.moj.go.kr (2018.5.11)
4)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추천자격이 있는 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부교수·전임강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금융기관·방송국·일간신문사 등의 부장급 이상, 증권거래

소 상장회사의 부장급 이상,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의 장 등 )
5)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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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 현황

　한국의 시민권 (Citizenship)과 시민(Citizen)의 번역과 사용법이 모호하다(SeungSook Moon. 2013:10). 한

국에서는 국민(national or state’s people）또는 주민(resident)을 사용할 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용어인 주민

(resident)을 (SeungSook Moon, 2013:10) ‘지역주민’이나 ‘외국인주민’이라고 지칭할 때 사용하고, 국민은 한국

인이라는 뜻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에 귀화자와 한국 국적 자녀들을 포함하는 통계에서는 귀화자는 국민

이 아니고, 주민인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861,084명

이다. 이는 인구 51,422,507명의 약 3.6%이다. 이들 중 외국인 근로자는 495,792명(27%), 귀화자를 포함한 결혼

이민자는 330,188명=결혼이민자 160,653명+귀화자 169,535명(18%),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국적 동포는 

276,750명(15%), 외국인 주민의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212,302명(11%), 유학생은 117,127명(6%), 사업투자

자, 연구자, 외국어 강사 등 기타 체류자는 428,925명(23%)이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은 <표 3>와 같다.

<표 3 >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2017.11월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

동거인을 포함하지 않는 전국 다문화가족은 852,492명이다. 이 중에 한국인 배우자가 301,354명, 외국 국적인 

결혼이민자는 160,653명, 귀화자는 169,535명, 외국인주민 자녀 220,950명이다.

귀화자의 34,762명(20,5%)은 남성이고, 134,773명(79.5%)은 여성이다. 외국국적 결혼이민자의 30,745명

(19%)는 남성이고, 129,908명(81%)는 여성이다. 외국인주민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귀화자나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민의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 등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명)

<2017.11월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

한국국적 취득자 169,535명이 원래 어느 국가 출신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중에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 출신은 베트남

인(39,500명)이고, 다음은 한국계 중국인(34,116명), 중국인(32,036명), 일본인(11,278명), 필리핀인(10,512명), 

미국인(6,535명), 캄보디아인(4,253명), 태국인(3,056명), 캐나다인(2,474명) 몽골인(2,141명) 순이다. 이렇게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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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확인 할 수 있는 국가는 26개이며 나머지 국가 출신은 기타 국가에 속한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현황을 <표 

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5>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2017.11월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

Ⅳ 결혼이주여성들의� 사례:� 귀화� 신청� 이유와� 개명� 방법

1. 귀화 전 고민: 위장결혼으로 의심의 대상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국적이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았다, 친정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 국적 취득에 부정적이었다 (박미숙 외, 2015)라는 연구도 있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들은 반대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의심의 대상이 되기 싫어서, 안전한 삶을 찾기 위해서, 본인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것 때문에, 외국 이름이 자녀 학교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국적취득을 선택했다고 한

다.

법무부에서는 한국인 남편을 보증인으로 하여 이주여성들을 통치하도록 한다. 체류 자격 관련되는 비자 연장 

신청이나 국적, 영주권 신청 시에는 이주여성들은 남편과 동반해야한다. 이 제도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결혼이

주여성들은 아직도 남편이라는 보증인 없이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는 국적을 취득해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살 수 있잖아 했더니 남편이 국적 받으라고, 연장하러 같이 가기 귀찮다고 해서 

신청해서 한국 국적을 받았어요. (K, 귀화자-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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Ｅ씨의 경우 국적을 신청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두 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장 결혼이라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남편이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이주자라는 이방인

들은 위장결혼이라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내가 F5영주권 받으려고 서류 준비하고 담당 직원에게 줬는데 소식이 없어요. 서류 신청서는 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

졌대요. 그래서 신청서가 있으니까 내가 준건 확실한데 출입국 직원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주라고 

했는데 남편이 보증해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바빠서 일이 많다고 자꾸 깜빡해요. 당신 남편이 아직도 안 줬다고 계속 

전화가 와요.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내일 꼭 보내달라고 오늘 전화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내일은 또 잊어버렸다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출입국 직원이 당신들이 같이 사는 것 아니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남편도 화가 났어요. 

같이 안사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전화로 그 직원하고 싸웠어요. 준비해서 준 서류를 

없애서 다시 귀찮게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겨우 F5 영주권을 받았어요. 본인들의 잘못이지. 

(E, 귀화자- 결혼이민자)

Ｅ씨의 사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본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이 시간을 내서 준비

하고 제출한 서류를 쉽게 보는 무책임하고, 외국인을 무시하는 갑, 을 관계 태도와 결혼이민자라는 이방인이 잠재

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 안전적 삶을 위해 귀화를 선택

결혼이주민들은 귀화를 통해 영구적인 체류권 보장뿐만 아니라 부모를 자유롭게 초청할 수 있고, 이제까지 ‘외국

인’이기 때문에 제한되었던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화를 정착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김현미, 

2015:101). 신분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국적취득이다(이재흥외 2011:250).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에게 안

정적인 한국 체류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남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비자 연장을 받아야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비자연장 받으러 더 이상 출입국 사무소로 남편과 함께 다니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이나 귀화를 

선호한다. Ｆ－６비자로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없는 경우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외국인 보호자가 한국인 아이를 보호하기는 행정적 절차나 규칙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

영주권이라도 받는 게 나아요. 나중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힘들어져요. （Ｉ，결혼이민자）

3. 국적 취득 고민-모국적을 포기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취득 시 애로요인으로는 법･제도적 규정, 한국가정의 사회 문화적 속박, 경제적 문제, 모국

귀소 등을 언급할 수 있다(이재흥외, 2011).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우수인력의 귀화 요건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1년 내에 외국 국적

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이 바뀌었다. 그 전에는 귀화 허가가 나온 1년 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했어야 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 포기 때문에 귀화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옛날에 귀화하려고 서류를 준비했는데 몽골 국적을 포기해야 해서 안 했어요. (E, 귀화자-결혼이민자)

이중국적을 인정 안하니까 몽골 국적을 포기하는 게 아쉽고, 애국심 때문에 아까워요. 역사, 고고학을 전공해서 몽골 

국적을 포기하기 너무 아쉬웠어요. （Ｂ, 영주권자-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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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한국국적을 신청할 경우 국적 취득까지 걸리는 긴 소요시간과 서류 제출, 면접시험 

등 복잡한 절차, 6천만원이라는 큰 비용 때문에 국적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4. 자녀 학교생활에 걸림돌이가 될 우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커 갈수록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박미숙외, 2015).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화 

된 이름으로 개명하기를 원한다. 이는 아직도 다문화라는 부정적 인식과 우리와는 다른 외국인이라는 낯선 시선과 

관련이 있다.

아이들 학교에 입학하게 되니까 아이들을 “반반이냐고?” 하면서 놀림을 당할까봐서 걱정되기도 했어요. 부모님 이름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엄마 이름은 아리옹바트 처이절 라고 하면 뭐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외국 엄마라고 

놀려서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긴 했었죠. 그래서 국적을 포기해서 한국국적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것도 꺼려하게 되고,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적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Ｂ, 영주권자-결혼이민자)

귀화는 선주민과 동등하고, 영구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법적 동화라 할 수 있다(김현미. 

2015:110). Ａ씨의 경우도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귀화를 해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그러나 한국국

적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엄마가 외국인이라며”라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모르고 물어봤다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도 같은 말을 듣게 되어 엄마도 아이도 둘 다 속상했다고 한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일반 아이들의 공격대상이 되어 속상해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는 교직원의 다문화

인식 부족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외국인 취급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행전

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7) Ａ씨의 사례에서 교직원의 잘못 된 행동과 말투로 인해 우리와

는 다른 사람이라는 낙인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

원래는 한국국적을 받자고 생각을 했어요. 영주권보다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도 한국 사람들과 같은 이름이 있어야 

하니까 왕따 되지 않을까봐 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이름이 다 바꾼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글로벌 

인식이 없잖아요. 우리 딸을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방과 후에 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엄마가 

몽골인이라면서”.라고 말했대. 그래서 딸내미가 “어쩌라고 라고 말하고 싸웠는데 순간 너무 속상했어.” 라고 딸이 말했어

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유나에게 우리 엄마는 한국인. 몽골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엄마가 순수 몽골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를 차별하고 무시하려고 한다고 해요. 무시해도 내가 너희들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너는 몽골어를 아는데 이 애들이 몰라. 몽골 가보지도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해요. “너는 레벨이 달라 하이 클래스라고 말해줬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무시당할 거야. 나도 순간 

속상해서 울었어. 저녁에 나도 우리딸보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선생님이 역사 수업에서 “유나 너 몽골에 대해 잘 알지? 

네 엄마가 몽골인이잖아”. 라고 말했대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한국사회가 아직 글로벌 사회가 

아니잖아요. 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라

고 했어요. 선생님이면서 이런 걸 왜 생각 못했냐고 했더니 잘 몰랐다고 하더라.  （Ａ, 귀화자-결혼이민자）

시민권은 귀화 정책과 시민권 시험, 새로운 시민을 위한 맹세, 이민 서비스 사무소, 시민권 준비수업, 시민권의 

의미 등이 서로 안맞을 수 있다(Loring, Ariel Fradene, 2013:3). 한국에서는 시민권인 귀화는 법적으로 한국국민

이 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통계에는 귀화자와 한국국적 자녀들이 포함되는 것을 볼때 

귀화의 법적 의미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시켜 준다. Ａ씨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A씨는 한국국적을 가진 

7) 행전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에는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다문화가족 자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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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에 속하는 상황처럼 여전히 귀화자는 외국이주민이다. Ａ씨는 이러한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서 몽골에서 태어난 한국인임을 강조하고, 딸의 장점을 알려주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애쓴다. 일반 한국 아이들보다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몽골인하면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문화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이다. 마찬가지로 Ｅ씨의 이야기도 엄마의 외국 이름으로 인해 

딸이 놀림을 당하게 된 사례를 보여준다

가족 소개에 엄마 이름이 외국인이니까 길게 썼더니 아이들이 막 웃었대요. 우리 아이에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상관없다고 내가 몽골 이름으로 한국에서 산다하고 고집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외국 

엄마 이름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난리 났대요. 학생들이.  （Ｅ, 귀화자- 결혼이민자）

한국사회에서는 학회에서만 다문화사회가 됐다고 언급하지만 현실에서는 한국인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다양한 

종교, 문화 계층을 가진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의 행동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들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귀화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5. 행정상 이주자의 본명 사용은 불편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적 취득을 하지 않은 이유로 국적 취득을 반대하시는 친정 부모님, 국적 취득 절차가 까다로

운 한국 국적 제도,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없는 한국 국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모국,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모국(박미숙외, 2015:144~147) 등이 있다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지만 국적 취득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

에서 오는 압력, push 요소들이 있었다. 이는 외국 이름으로 한국에서 살기는 긴 이름 때문에 행정상 어렵고, 행정 

직원들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살 수 

없는 생활조건 등을 말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자녀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서류 발급을 동사부소 외에 다른 곳에서 발급 

받기 어렵다. 2018년에 주민등록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처럼 결혼이민자 이름이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도

록 개정8)이 됐지만 그 전에는 직원에게 말을 해야 주민등록등본 하단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 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지만.　가금 내 이름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병원 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구청에 갔는데 동사무소가 멀어서 서류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기계 있으니까 뽑아달라고 하더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이라서 안 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말을 해야 등본밑에 이름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계로 뽑을 수 없고, 

남편 이름으로 하려고 했더니 지문인식을 찍어야한다고 하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엄마라고 증명할 수 없더라. 작년에 

그랬어요.  Ｅ, 귀화자-결혼이민자)　

Ｅ씨 사례에서 자동발급 기계에서 외국인신분인 결혼이민자가 서류를 뽑을 수 없고, 민원 24 등에서 서류 발급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행정 직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부족

기관 담당자 행정 직원들에게는 외국인의 낯선 이름은 작성하기에 어려운 일이다. 외국인의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받아 적는 것은 한국인 이름을 쓰는 것 보다 훨씬 번거로운 일일 것이다. 이름을 못 알아들어서 

8) 데일리안. 결혼이민자 주민등록등본 표기 가능. http://www.dailian.co.kr. (20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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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주고, 스펠링을 하나하나 말해주는 데도 직원들이 틀리게 작성하고, 이름 때문에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을 경험한 것을 연구 참여자 Ｂ씨，Ｌ씨，Ｇ씨，Ｅ씨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인처럼 

되고 싶어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이름을 한국인들이 잘못 작성하고, 잘못 발음을 해서 

외국인 이름으로 살기에 아직까지 불편한 상황이다.

내 이름 공식적으로 쓰게 되면 여러 번 물어보고 한 번에 못 써요. （Ｅ，귀화자-결혼이민자)

사람에게 이름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힘들어요. 덩더그마 라고 하면 외국의 낮선 이름을 들은 한국인들의 반응은 

놀래고, 아주 못 본걸 본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식식거리면서 웃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갇혀져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어디가도 이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뭐 해도 오래 

걸리고, 오타 나오고, 그러타고 개명 할 순 없잖아요. 발음을 제대로 안하고,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이름과 카드에 있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고 나와요. 카드 수요자 이름과 당신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하는데도 .. ‘네버 페이’에

서 .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는데 내 이름이 뭐냐고 하면 스펠링을 하나하나 19자를 알려주고, 또 잘못 적고, 너무 길어서.. 

어, 귀찮아요. 그러면 바로 잘못 적고, 다시 물어보고,   (Ｇ，일반 이주여성)

국가마다 성명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처음 듣는 외국인 성과 이름을 받아들이기에 접수받는 기관 담당자들

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이 외국인 성과 이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발음도 독특한 외국 이름을 보고 웃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바상’그래서 뱜바르하그와 바상 뭐냐고, 하면 바상은 성예요 하면 긴 것은 이름이고, 이건 성이에

요? 라고 네 하면 놀라요.  (Ｌ，귀화-결혼이민자）

한국의 성씨는 한 글자지만 몽골 성씨는 한자어가 아니라서 두 글자에서 열두 글자까지 긴 성도 있다.

지금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외국인은 외국인이요. 내 이름으로 해서 안 되는 것 지금 익숙해줬어요. 10년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나 혼자 할 수 없었어요. 여권에 있는 이름, 보험에 있는 이름이 다 괜찮았어요. 뭉흐후 산자후 

한국은 6개글자 안들어가요. 뭐라고 뭐라고 하고 못 알아들어요.  （Ｅ，귀화자-결혼이민자）

한국인들이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고 본래 한국인임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주자들은 한국 국적 취득하면 본래의 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국식 성씨를 갖는다는 비판적 글 쓴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몽골인들의 경우 긴 성씨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면 본래의 긴 성씨를 행정적으로도 입력이 안돼서 

사용할 수 없다.

7. 본래 이름의 한국에 없는 발음

한국에서 이주자들을 귀화 시키고, 귀화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문화적 동화’가 아니라 주변인으로 받는 

사회적 차별을 인식(김현미, 2015: 93)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주자들은 잘 느끼고 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이름의 발음이 달라진 경우가 많다. 당사

자가 본인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 이름을 불러주는 한국인은 왜 본인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개명을 하면 무조건 한국식

으로 동화되어서 한국인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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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몽골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본인 이름을 부를 때 발음을 깨끗하게 못 부르니까 기분 나빠해.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솝다’라는 이름을 번역해서 ‘진주’라고 바꿔줬어요. 아이가 진주로 부르는 걸 좋아해 그렇게 

부르기를 원해요. 몽골인임을 숨기고 싶지 않은데 다른 아이들이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못하니까 싫은 거야.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이름 아니에요? 왜? 왜? 라고 물어보더라고, 아아들이 몽골 발음을 할 수 없어서 아이가 

기분 나빠해요. 라고 했어요. 그것 이름 가지고 놀림당할 이유가 되고 있어요. “나를 한국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선생님” 

라고 저한테 부탁해요. 심각하지 않지만 본인 이름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지만 그냥 튀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있고 싶어 

해요. （Ｅ，귀화자-결혼이민자）

‘솝다’는 원래 몽골어로 Ｓｕｖｄａａ이다. ‘Ｖ’ 발음을 ‘비’로 쓰고 본래의 이름을 한글로 옮기면서 원래의 몽골 이름보

다 다르게 된 것을 위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한국인들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몽골인이 듣기는 완전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다. Ｇ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었다. 이름 잘못 쓴 적이 아주 많아요. ‘덩더그마’ 라는 이름이 어려워요. 어떨 

때 ‘동도그마’가 되요. 사람들이 듣는 대로 마음대로 적어요. 이름 때문에 덩더그마를 선택해야하나 동도그마를 선택해야

하나 발음이 어려워요. 은행에 Ｐｕｒｅｖｓｕｒｅｎ Ｄｏｎｄｏｒｍａ 외국인등록증을 주고 만들었는데, 보험은 덩더그

마 라고 알려줬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동도그마 하게 됐는데.. 그렇게 불리기 싫어요. 그래서 ‘어’로 써달라고 처음부터 

말했어요.  (Ｇ，일반 이주여성)

8. 내가 없는 삶-이주자는 유령인

한국에는 200만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의 행정 서비스이나 인터넷 사용은 아직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들이 많다. 이주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외국인 이름으로 서류 작성이나, 인터넷 서비

스 등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을 인식하고 한국인 남편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작성한다. 내가 작성하면서 나의 이름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서류 작성하고 인증받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없는 유령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셈이다. 　　

　

남편 것을 다 사용했어요. 남편 이름으로 공증해요. 인증 받으면 전에는 잘 안됐어요. 내가 몇 년인지 생각 안나. 

아이디. 외국인 내국인도 없었어요.　많이 불편했었지. 한글 델게르수렝 라고 적어요. 외국인 등록증은 영어 이름으로　

해요.　민원 24 안 돼요. 홈쇼핑하면 Ｇ마켓 남편 이름으로 해요. 전에 안 됐으니까 남편 인증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공인인증서는 남편하고, 사이트 핸드폰 인증,　ｉｐ　오류가 많아요. （Ｃ，영주권자-결혼이민자）

생활서비스, 휴대폰, 인증, 학교 가정통신문 등 모든 곳에서 이름을 쓸 수 있는 상황에는 외국인이름으로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 따라서 이주자들은 쉽게 등록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한국인 남편의 이름을 본인 이

름 대신 사용한다. 

본인인증을 하려면 외국인이 안 돼요. 뛰어 쓰기도 안 되고,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한국인과 똑같이 

입력할 수 없어요. 조금 복잡해요. 본인인증이 안 되서 짜증나요. 나는 남편 이름으로 다하니까. 남편이 뭐든지 나한테 

하라고 해요. 세탁소에 옷 맡길 때도 남편 이름을 말해요. 우리 아들 다 알고 있어. 남편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도 남편 

이름으로. 인증은 하게 되면 바로 내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서류 작업을 내가하면서 나는 없어요. 전기요금, 생활 모든 

것을 내가 해. 내 걸로 하는 게 귀찮아, 잘 안되고, 그래서 남편 걸로 했더니 훨씬 쉬워,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아이가 놀림을 당할까봐서 학교에서 온 가정통신문 등 서류에 아빠 이름을 쓰고 내가 사인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어요. 살다보니까 나가 없어. 내가 남편 뒤에 숨어 살아.  (Ｅ，귀화자-결혼이민자)

나는 남편 뒤에 숨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뭐든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B, 결혼이민자)

전에 잘 안돼서 뭐든지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지금은 전화기를 내 이름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요.

(N,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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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 세탁소에 옷 맡기기, 수도요금, 전기 요금 내기, 휴대전화 가입 등 모든 것을 한국인 남편의 이름으

로 하는 것을 Ｅ씨, Ｂ씨, Ｎ씨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외국 본명으로 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남편

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할 정도로 한국의 행정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9. 다르게 작성된 외국 이름의 불편함

중국 출신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아버지의 성을 다르게 작성해서 서류상 

문제가 되었다는 경우가 있었다.9) 그러나 몽골인의 경우는 길고 발음이 독특한 몽골 이름을 행정 직원들의 잘못이

나 본인 잘못으로 글자하나 바뀌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서류를 발급하거나 증빙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 다르게 작성한 이름 때문에, 입력이 안되는 긴 이름 때문에, 성 없이 이름만 사용한 문제, 본인의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사례 등을 알 수 있었다. Ｎ씨의 이름을 온다라, 운다라, 문다라 라고 

3가지로 다르게 작성해서 필요한 상황에 기관에서 이름이 등록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본인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

에 놓였다고 한다. 서투른 한글 작성과 외국인 이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한국 성 밖에 모르는 행

정직원의 실수로 등록 된 이름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다.

내 이름을 3가지로 썼어요. 제일 먼저 보건소에 내 이름을 Ｕｎｄｒａａ 라고 썼는데 내가 한글로 온다라 라고 써야하는 

데 운다라 라고 쓴 것 같아요. 신청서에 쓴 걸 컴퓨터에 입력할 때 한국 사람들이 내 글씨를 ‘운’라는 성이 없으니까 

‘문다라’ 라고 쓴 적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문‘이 성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성을 

아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운’라는 성이 없으니까 ‘문’ 인가보다 한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보건소에 철분제 받으러 

갔는데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취직하려고 건강검진 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Ｎ, 영주권자-결혼이민자）

　

Ｎ씨의 경우 기관마다 이름을 다르게 작성해서 교육청 등록 된 명담에는 ‘온다라’로, 근로 계약서에는 ‘운다라’, 

외국인등록증에는 영어로 ‘Ｄｏｌｇｏｒｈａｎｄ Uｎｄａｒａａ’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기

관마다 세 가지로 다르게 작성한 상황이 생기고, 인터넷으로 찾아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2,3개의 이름으로 된 외국인들의 이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다 다르게 

사용해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이름이 뭐냐고? 제 외국인등록증에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청에는 온다라로, 계약서에

는 운다라로 되어 있어요. 명단에는 온다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죠? 했더니, 그러면 영어 이름으로 등록할게 했더니 

긴 이름이 입력이 안되서 Ｄｏｌｇｏｒｈａｎｄ Uｎｄａｒａａ라고 다른 기관은 되는데 건강관리공당에는 또 안 되더라.　

Ｄｏｌｇｏｒｈａｎｄ라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교육청에서도 인식이 안 돼요. 출입국 사무소에는 아예 몽골 성과 부의 

이름 제 이름이 또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요. ＤａｇａａＫｈａｎ Uｎｄａｒａ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Ｄｏｌｇｏｒｈａｎｄ은 없어요. ＤａｇａａＫｈａｎ Uｎｄａｒａａ라고 있어요.　등본에는 Ｄｏｌｇｏｒｈａｎｄ　Uｎｄ

ａｒａａ라고 있어요. ＤａｇａａＫｈａｎ 또 Ｄｏｌｇｏｒｈａｎｄ도 길어요.　 （Ｎ,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이뿐만 아니라 Ｎ씨는 한국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어서 성이라고 대답했다. 몽골은 고대의 성이 있고,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은 아버지 이름이고 그 다음에 본인 이름을 쓰는 것을 설명하지 못해서 서로 이해불가인 상황에서 성이 

고대의 성으로 작성 된 것이다. 국가마다 성씨를 사용하는 방식과 성씨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당사자들도 모르고 

사용한 것이다. 부부가 되기 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 성과 이름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하고, 

이로 인해 이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다르게 잘못 작성된 성과 이름이 생긴 경우가 있었다.

9) 한국인-모 외국인- 부. 블로그. http://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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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기 전에 남편이 서류 준비할 때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ＤａｇａａＫｈａｎ- 뭐냐고 해서 나는 ‘성’이라고 

말했고, Ｄｏｌｇｏｒｈａｎｄ　뭐냐고 해서 이름이라고 했더니,　성이 뭐냐고 하니가 내가 ＤａｇａａＫｈａｎ 라고 몽골

의 고대의 성을 얘기했지, 그래서 출입국에서 준 외국인등록증은 ＤａｇａａＫｈａｎ Uｎｄａｒａａ가 되어 버렸어요. 

아버지 이름을 사용하는 성인 Ｄｏｌｇｏｒｈａｎｄ은 없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고, 두 세 번 비자 연장하러 갈 

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사람 초청하려고 하면 안돼서, 출입국에 가서 다시 바꿨어요.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ＤａｇａａＫｈａｎ Uｎｄａｒａａ라고 나와요.  （Ｎ,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몽골은 주민등록증에 고대의 성과 아버지 이름인 성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공식적인 서류에는 아버지 성과 본인 

이름을 성명으로 사용한다. Ｎ씨의 경우 성명이 세 가지로 다르게 잘못 작성 되어 있어서 두개의 성을 혼동하고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 되는 잘못 된 케이스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에서도 외국인의 이름

을 제대로 받아 적지 않고 다르게 작성해서 이름이 바뀐 경우가 여러 사례에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녔을 때 내 이름을 잘못 쓰고 통까를 퉁까로 쓰고, ‘오’ 로 쓴건 ‘우’로 　바꿨어요. 외국인등록

증에 영어로 기재, 보험은 다르게　사람들이 센터에서 잘못 쓰고,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쓰고, 부르는 대로 쓰고 그래요.  

（Ｄ，귀화자-결혼이민자）

기관 직원들이 한국식 발음으로 마음대로 적어서 이름이 다르게 작성되고, 다르게 불러지는 상황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다르게 작성한 발음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에서 벗어나 다른 이름이 되어 버리는 것을 외국인들은 원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의 이름을 모든 서류에 한국어로 작성하면서 최초에 작성한 외국인등록증에만 영어로 

기재하는 것이 혼란스러움의 원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등록증에 영어 이름, 보험에는 한글 이름이 있어요.  (L, 결혼이민자)

성씨와 이름을 합치면 10자에서 20자까지 적어야하는 긴 외국 이름과 성 때문에 컴퓨터에 다 작성 못하고 이름

과 성이 잘려진 경우로 서류에 이름 대신 성만 있는 상황이 또 생긴다. Ｎ씨의 경우 ‘덜거르한드’가 성이고 ‘온다라’

는 이름이다. 몽골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바로 작성하면 한국어와 몽골어에는 ‘오=У’, ‘우=Ү’가 다 똑같이 있어서 

편안하게 혼동 없이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 이름을 외국인등록증에 영어로 쓰고 그것을 한글로 다시 바뀌게 

되면서 양쪽국가의 영어 표시방법이 달라서 다른 발음이 되어 버린다. 한국은 ‘오’를 Ｏ로, ‘우’는 Ｕ로 표시해는데 

몽골은 ‘오’와 ‘우’ 모두 Ｕ로 표시하고 ‘어’를 ‘Ｏ’로 표시한다.

건강검진 했을 때 한글 이름도 안 되고, 건강관리협회는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영어로 쓰겠다고 하는데 영어로 

쓴다고, 그냥 온다라. 다른 데는 다 이름이 덜거르한드으로 가요. 이름이 잘려지면 덜거르한드이고 잘려지지 않으면 덜거

르한드 온다라 이렇게 가요. sk 은 잘 안 잘리더라 시스템을 바꿔야 돼．Undarａa 몽골 ‘오’가 몽골식 영어로 U가 되고, 

한국식으로　할 때 U를 뭘로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Ｎ，영주권-결혼이민자)

10. 다르게 작성해서 입력이 안 되는 이름의 불편함

몽골 긴 이름을 입력하는 행정방법이 다르다. 외국인등록증에 성과 이름이 모두 작성이 안돼서 이름을 ‘–’를 추가

해서 이름이 잘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성과 이름을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영어로 쓸 경우에 대문자로 써야할지 

소문자로 써야할지 다르다. 몽골은 영어로 써도 성과 이름의 앞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쓴다. 

그러나 한국은 영어로 쓸 때 다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다.

몽골 이름으로 있으면 가입하기 힘들어요.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걸 하려면 힘들어요. 지금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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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봐요. 이름을 다 써야하는지, 영어로 쓰는지, 한글로 쓰는지 대문자로 쓰는지, 소문자로 쓰는지가 헷갈려요. 몽골어로

는 사람 이름이니까 먼저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써야하는데 한국은 다 대문자로 써야 돼. 중간에 

뛰어 쓰고, 어떤 건 붙여서 써야 되고.  （Ｎ,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인터넷으로 뭔가를 할 때 이름 때문에 안 되면 두 번 해보고 그냥 포기해요. 어, 귀찮아요. 잘 안돼.. 그래서 

그냥 무통장 입금으로 해결해요. 온라인 송금이나 계산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그걸로 계산하려고 하면 카

드의 사용자 이름이 은행계좌에 있는 이름하고 다르다고 안 돼요.

인터넷 뱅킹이 안 돼요. 입력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데도 잘 안 된다고 나와요. 이름하고 인증은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 

카드하고 이름이 다르다고 나와요 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도 힘들고 신용 카드도 어려워요. 은행에 가야해요. 불편해요. 

내가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확인해주겠다고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인터넷 뱅킹이 안 돼요. 지금까지 시스템이 안되는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찾는 것들 예를 들면 도서관, 등록할 때 항상 힘들어해요.

 (Ｇ，일반 이주여성)

　

은행통장, 공인인증서 한글로 델게르수렝. 라고 있어요.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성명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길게 영어 

이름을 쓰고, 어떤 기관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면 영어를 읽을 줄 모르고 한글로 적어달라고 해요. 혼인관계증명서 

이름은 테네게르사이항 델게르수렝. 라고 있어요． 인증 받는데 이름을 여러 가지로 써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Ｔｅｎｅｇｅｒｓａｉｈａｎ　Ｄｅｌｇｅｒｓｕｒｅｎ하면 잘못 썼다고, 델게르수렝하면 잘못 썼다고 나오고 내 이름을 

되게 다르게 여러 가지로 썻어요.　외국인등록증에 Ｔｅｎｅｇｅｒｓａｉｈａｎ Ｄｅｌｇｅｒｓｕｒｅｎ영어로 있어요.　

다른 곳에는 한글로 델게르수렝 라고 있어요. 한글로 테네게르사이항 델게르수렝 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다르게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고, 항상 이렇게 이름 쓰는데 오타나고 그러면 정말 힘들고 

불편해요. 공인인증서를 외국인등록증으로 받으면 외국인등록증에 영어 이름이 있어서 그래서 그대로 받았어요.  （Ｃ, 

영주권-결혼이민자）

　　

민원 24라고 있잖아요. 가족관계증면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공인인증서는 영어 이름으로 있어요. 한국 

이름만 입력할 수 있어요. 한국이름을 하게 되면 내 공인인증서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안돼요. 서류를 뽑을 수 없어요.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이름으로 처이절 공인인증서도 Ａｒｉｕｎｂａｔ　Ｃｈｏｉｊｏｌ 공인인증서와 한국이름으로 입력

하라고 해요. 인증서는 영어로 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영어 인식이 안돼서 한국어로만 인식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민원24, 아니면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한국어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로 ‘아리옹바트 처이절’ 라고 쓰면 내 

영어로 된 국민인증서를 인식을 못해서 민원24에서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없어요.  

(Ｂ，영주권-결혼이주여성)

이렇게 영어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소문자로 쓰는 지 대문자로 쓰는지, 모두 대문자로 쓰는지 알아야하고, 인터

넷 송금, 온라인 쇼핑, 신용카드 발급, 서류 발급, 공인인증서 사용 등이 어려워 다양한 행정 상황에서 이름 입력이 

안 되는 것을 Ｎ씨，Ｇ씨,　Ｃ씨, Ｂ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1. 본래 성명과 다르게 성씨 없고 이름만 사용

긴 이름 때문에 이름만 사용하다가 국적 취득 씨 주민등록에는 성씨가 없는 이름만 기재 된 경우도 있었다. Ｌ씨

의 사례에서 성과 이름이 잘못 기재 된 상황에서 담당 직원들이나, Ｌ씨도 한국의 행정 상황과 절차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국적 허가 받았지만 성 없이 이름만 기재 되어 있었다. 이름을 바꾸자고, 조금 짧으니까 했더니 출입국에서 아니야 

이걸로 나와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뱜바르하그와라고 성 없이 이름으로만 받았어요. 

출입국에서 써준 게 등기로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서류를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쓰게 하겠지 라고 생각했더

니, 그건 아니고 뱜바르하그와 을 쓴다고 말했어요. 받고 나서 개명 하면 되는데 지금은 ‘성’ 없이 있어요.  (L,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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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외국인등록증 바뀌게 되니까 귀화허가증이 나왔다는 서류가 왔어요. 거기에 당신의 성이 없다고, 다시 여권 

사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출입국에 서류를 다시 보냈어요. (L, 귀화자-결혼이민자)

12.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서 사용

연구 참여자 Ｋ씨의 원래 이름은 ‘게렐트절멍’이다. 그러나 그녀도 서류상 성은 빠지고, 이름만 성과 이름으로 나눈 

상태로 6년 동안이나 한국에서 거주했다고 한다.

이름을 바꾸게 되면 내 이름의 ‘게렐트’를 성으로 하고 ‘절멍’을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내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었어요. 여권도 성이 게렐트, 이름이 절멍라고 했었요. 그랬다가 한국 성과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제가 제 이름을 

나눈 성과 이름으로 6년 동안 살았어요.  (K, 귀화자-결혼이민자)

13. 잘못 사용한 성 때문에 벌금을

고대의 성씨와 현대의 성씨가 바뀐 Ｎ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적 착오로 발생한 잘못된 이름 때문에 12

만원의 벌금을 내고 몽골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한국어를 모르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왜 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고, 손해만 본 것이다.

내가 한번 몽골 갈 때 벌금을 냈어요. 비행기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 직원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제가 

온지 2년 됐으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었요. 뭔가가 안되서 기다리게 하는 거 아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돈 내라고 해서 

12만원을 냈어요. 몽골에 조금 오래 있다가 와서 아이들 둘 있는데 왜 12만원을 냈는지 알아보고 다닐 수 없고, 내가 

12만원 땜에 출입국사무소로 가도 왔다 갔다 비용이 12만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기에 성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Ｎ, 영주권-결혼이민자）

한국의 행정시스템 자체가 다양한 외국 이름을 입력할 수 없다. 외국인들은 출신국가의 원래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하지만, 컴퓨터 행정시스템은 8자리 이상을 입력할 수 없음으로 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김현미. 2015:100).

제 성명을 영어로 쓰면 Ｔｅｎｅｇｅｒｓａｉｈａｎ．Ｄｅｌｇｅｒｓｕｒｅｎ이다. 그러나 입력이 안돼서 Ｔｅｎｅｇｅ

ｒｓａｉｈａｎ까지만 쓰고 잘려져요.  （Ｃ，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은행 통장은 다 성만 있어요. 은행 통장에는 영어로 다 성만 있어요. 내 이름의 앞 글자만 있고, 본인 이름으로 된 

은행통장을 보내게 되면 성만 있어서 다른 이름 같아요.  (E, 귀화자-결혼이민자)

은행통장에 성과 내 이름 첫 글자만 있어요.  (Ｎ,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이름 잘린 경우가 많아요. 성이 길어서 내 이름이 없는가 아니면 내 이름의 반은 없을 때도 있어요.

(K, 결혼이민자)

　　　

이름 길면 불편해. 귀화하는 사람들이 몽골 이름 그대로 하려면 이름이 갈라지고 힘들대요. 한국국적을 받아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 포함하면 7글자 뭉후다그와 산자라고. 학교 다닐 때 한국인들이　외국 이름 길게 못 읽어요. 

이름 부르다가 말 못하고 버벅거리면 나를 부르려고 하는구나 하고 바로 손들고 그랬어요. （Ｅ, 귀화자-결혼이민자)

14. 개명은 신중히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면 일본인으로 완벽하게 동화되는 것처럼(Tai,Eika, 2004) 한국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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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법적이나 서류상 한국인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차별과 다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개명하고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게 된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귀화 외국인은 한국화 된 이름으로 개명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원래의 성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성과 이름 및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자치구에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곧 ‘한국 사람이’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징은 곧 한국식 이름을 갖는 것이다.

개명을 권장하는 사회적 환경은 이주자들이 차별과 무권력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김현미. 2015:100). 따라

서 몽골 이주여성들은 본인의 이름을 번역해서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거나, 본인의 바램에 맞는 한국식 이름을 받거

나, 한국 성에 몽골 사람들이 부르는 짧은 ｎｉｃｋｎａｍｅ을 사용 하고 있다.

사람은 이름을 따라 사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한국 이름을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받아야 돼. 한자의 뜻이 다 다르니까  

（Ｂ，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긴 이름 있는 게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법원에 이름 내라고 남편이 

8개 이름을 찾아줬어요. 뜻이 뭔지 한자로도 찾고, 연예인 이름도 있고, 아니야 이 이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김아인, 

박지원,.. 김태희 .. 등등 그래서 나 이런 이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우리 친구가 사주를 보고 책으로 이름 지어주는 

사람한테 받으라고 말해줬어요. 갔더니 이름을 통역하라고 하더라구요. 통역 했더니 책에 이름을 써줬어. 부지윤. 아버지 

이름 ＢＡＡＴＡＲ 그러면 영웅이 되요. 한자를 찾으니까 제주도에 부 성은 몽골인들의 성씨라면서. 해줬어요.  

（Ａ，귀화자-결혼이민자）

이름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출입국으로 물어보니까. 이 서류가 나오면 이름을 받고, 나중에 다시 개명하라고 가르

쳐줬어요.　이름이 뱜바르하그와 라고 받은 거야. 지금은 뱜바라고 하면 장뱜바, 이뱜바 하면 성이 안 맞아서 김뱜바, 

그래서 뭘로 할까? 그냥 듣기 좋고, 읽고, 쓰기 쉬운, 본인이 좋아하는 이름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몰라요．  

（Ｌ，귀화자-결혼이민자)

몽골인들은 보통 이름이 길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부를 때는 짧게 닉네임을 사용한다. 그래서 몽골이주여성들이 

이름을 개명할 때 몽골 닉네임으로 바꾸기도 한다.

15. 몽골여성들의 개명 방법

한국인들은 미국시민권을 받더라도 한국 성씨를 유지해서 이름 앞에 쓰고 한국인임을 간직하고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본인의 원래의 이름과 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연예인들의 이

름으로 개명하고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은 한국식 개명을 통해 한국인다움으로 연출한다(김

현미. 2015:102) 라고 했지만 몽골 여성들의 경우는 달랐다.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국인은 Ｋｉｍ，Ｌｅｅ，Ｐａｒ

ｋ　등 한국식 성씨를 사용하지만 몽골인들은 몽골 성씨를 그대로 한국에서 사용하기는 5글자에서 12글자가 될 

정도로 너무 길어서 불가능하다. 행정상 성을 입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몽골 이주여성들이 한국식 이름으로 본명을 개명하는 방법에는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성과 몽골 닉네임, 

둘째, 한국성과 번역된 본인 몽골 이름, 셋째, 아버지 이름을 앞글자로 성을 하고 원하는 한국이름, 넷째, 제주도의 

몽골 성 ‘부’를 사용하고 한국식 이름, 다섯째, 한국식 성과 한국식 이름 등 다섯가지 방법으로 이름을 개명한다.

예를 들면 한국성과 몽골 닉네임은 이자야, 윤나라, 김사라, 어유나, 이미셀 등이다. 자야(운명), 나라(태양), 사라

(달)는 유나(어요나-보석이름), 이미셀(미셀-스마일) 등 몽골 이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한국성과 몽골 이름 번역

은 김진주(솝다), 이빛나(게렐) 등 이름이고, 아버지 성 앞 글자와 한국이름으로 된 개명도 있다. 몽골인들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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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이름에는 아버지 이름을 성으로 사용하고, 짧게 쓸　때는 아버지 이름의 앞 글자와 본인이름을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에 한국 이름으로 개명할 때도 아버지 이름 앞에 있는 한 글자나 두 글자에 원하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유민정(Ю→유), 혜유미(Х→혜), 서나영(Со→서), 우은영(Ү→우), 채은주

(Ҷ→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성씨 중에 제주도의 몽골 성인 ‘부’가 있다. 제주도의 부 성씨를 사용해

서 부은지, 부딘아 등 이름으로 개명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은 본인의 몽골 성명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식 성명으로 

개명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문소현, 한수미, 김옥희, 윤은경, 우아김, 김수진, 김봄, 김나윤 등이다.

Ⅴ 맺는� 말

본 연구는 한국 땅을 선택하여 이주자로 살고 있는 이주자나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결혼이주자로 살고 

있는 여성들의 귀화와 시민권, 개명에 대한 것이고, 일반·간이·특별귀화 조건과 제도, 결혼이주여성 현황 등을 살펴

봤다. 한국에서 ‘시민권’인 ‘귀화’는 한국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만 한국국민이 된 것이지 실

재로는 ‘외국인주민’이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통계’에는 귀화자와 한국국적 자녀들이 포함되는 것은 귀화의 

의미와 현실 사이에 불일치를 확인시켜준다. 이주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

에 속하는 상황은 여전히 귀화자를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인주민으로 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

부‘외국인주민 통계’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169,535명의 귀화자와 외국국적인 160,653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있

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거의 결혼이주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은 어떤 이유로 국

적 취득을 선택했는지, 국적 취득하기 전과 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

는지, 국적 취득한 후에 본명을 개명하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개명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한국식 개명을 했는지 등을 살펴봤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주말에 몽골어를 가르치고 있는 두 개 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어머니 18명

에게 집단 면담을 2명에서 7명으로 10회와 개별 면담은 11명에게 하여, 1년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관찰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5세에서 만14세 학령기 자녀를 둔 몽골 

출신 고학력 결혼·일반이주여성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첫째,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자들이라는 고학력

자이고, 둘째 연애결혼을 했고, 셋째 모두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고, 넷째, 모두 이주여성들이고, 다섯 째, 모두 

몽골 출신 여성들이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 연구 참여자들의 국적 취득하지 않는 이유로는 모(母)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제도 때문이

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완화되어서 본인국적을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하고,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서 한국 국적 취득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10글자에서 20글자까지 긴 이름과 성 때문에 행정상 입력이 불편하고, 낯선 시선과 다문화가

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서류상 한국인과 같아지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결혼 

비자로 거주하게 되면 남편이 보증하고 서류 제출 등에 동반 해줘야하는 제도, 위장 결혼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고, 

남편이 사망하거나 잘못되면 안정적으로 체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 다른 불편한 상항들을 보면 외국인 신분

으로 거주하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걸림돌이가 될 수 있고, 본인 이름으로 회원가입이나 인터넷 송금 등이 안 되고, 

성명을 기관마다 한글과 영어 표기로 다르게 작성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수 없는 사례 등 인터넷을 사용

하기는 외국인 이름 사용이 불편하다.

행정직원들의 외국인의 이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성 없이 이름만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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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영어 이름을 한글로 옮기면서 몽골이름과 발음상 다르게 되는 경우와, 영어와 한글 이름으로 된 외국인등록

증이 없어서 한글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불편한 외국 이름 사용으로 인해 남편 뒤에 숨어서 남편 

이름으로 모든 서류 작성을 해서 이주자는 유령인물로 살아가기 불편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이주여성들은 귀화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 성과 이름으로 인해 서류에 성을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사용하는 사례, 본인의 원래의 성을 없애고, 이름

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는 탓에 6년 동안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서 다른 몽골 이름으로 살아온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긴 이름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이주자들은 귀화를 해서 본인의 긴 이름과 성을 한국식으로 바꿔야 행정상 불편사항이 사라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서류제출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주자들은 귀화를 신청한 후에 이름을 한국식으로 개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에 본명을 독특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개명하고 있다. 첫째, 한국

성과 몽골 닉네임, 둘째, 한국성과 번역된 본인 몽골 이름, 셋째, 아버지 이름 앞글자로 성을 하고 원하는 한국이름, 

넷째, 제주도의 몽골 성 ‘부’를 사용하고 한국식 이름, 다섯째, 한국식 성과 한국식 이름 등 다섯까지 방법으로 이름

을 개명한다.

본 국적 취득과 시민권 관련 연구에서는 외국 이름과 성으로 인한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여러 사례들을 밝혔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모든 서류가 한글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이름도 외국인등록증에 한글로 작성해야하는 것을 제안한다.

외국인의 이름이 외국인등록증에만 영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서류에는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직원들

이 한글로 마음대로 작성해서 이름이 여러 개가 되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외국인들이 유령인으로 살지 않고 본인

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 작성 인터넷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는 외국 출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교직원들에게 다문화이해 인식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함을 제안한다. 교직원들의 인식이 

학생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외국 출신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아도 생각 없이 무의식으로 하는 말투

와 행동으로 인해 그 아이들이 상처받을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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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없는 난민 제도: 
한국 난민인정절차 및 심사제도의 작동방식

김가영1) I 연세대학교

세션 6-02

본 연구는 8명의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6명의 활동가 및 변호사, 2명의 전〮현직 판사 등 난민인정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행위자와의 인터뷰 및 국내의 한 난민지원단체 법률조력팀에서의 약 1년 간의 참여관찰

을 통해 한국의 난민인정절차 및 심사제도의 작동방식을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참여의 정의론(parity 

of participation)’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난민협약의 이행 법률로서 제정된 국내 난민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한국의 난민 제도는 국제법 및 국제 난민 레짐과의 연관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난민인정절차가 국가 기관의 행정 구조, 사법 체계,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난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

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1) 증거 및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난민 협약에 명시된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행정 및 사법 기관의 관행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과정으로서 합리적인 진술 신빙성 평가가 ‘관행적 인격 신뢰성 평가’로 대체되었다. 또한 2) 난민 신청이 대부분 

허위라는 심사주체의 선입견이 강한 상태에서 심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심사 적체와 졸속 심사가 발생하

고 있었으며, 케이스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심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진짜 난민이 없다”는 선입견이 더욱 강화되

고 있었다. 이는 또 다시 졸속 심사를 통한 불인정 결정에 기여함으로써 부정적 심사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3) 통역, 정보고지, 안내 등의 행정 서비스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수의 난민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 및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체류, 신청,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대리의 형태로 조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난민신청자의 행위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난민신청절차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제도

의 구조적 문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한 난민들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설계하

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절차 및 심사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그들이 인정(recognition)

을 통해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분배(redistribution) 받을 동등한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동시

에 ‘(진짜)난민은 없다’는 인식의 ‘틀(frame)’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에 대한 관습적인 ‘대표

(이미지)(representation)’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진짜/가짜' 난민 담론은 협약상의 난민 요건을 넘어 난민에게 

한국 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뛰어난 인격을 기대함으로써 난민 상태 또는 일시적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난민성(refugeehood)’을 본질적인 ‘(난민)정체성’으로 치환하고, 난민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짜난민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차별과 부당함을 정당화한다. 

1)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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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논쟁의 정치화와 이슬람 여성의 탈정치화

준불 베튤1) I 연세대학교

세션 6-03

1)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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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An Analysis of the Joseonjok People’s Sense of 

Identity who Live in South Korea

순 지아웨이 I 서강대학교

세션 6-04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dentity of young Joseonjok migrants in South Korea. It mainly analyses the 

changes of their perspectives on the sense of identity before and after moving from China to South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on the government policies on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and 

China and on the experiences of young Joseonjok migrants. By analyzing the interviews of two young Joseonjok 

migrants, it seeks to understand how their identity is constructed and why they experience identity confusion.

Keyword: Joseonjok, South Korea, China, Identity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The introduction is discussed in two parts. Firstly, I stated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number 

of Joseonjok who live in South Korea is getting more and more. That means the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are also getting more frequent and flexible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elf-belonging as an immigrant. In the second part, I will illustrate briefly to make a conclusion 

about the bonds that Joseonjok immigrated to South Korea.

As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exchanges increas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number of Joseonjok ethnic group have entered the South Korean society increasingly. As Seo 

(2013, 9) states, no matter what the immigration or the multi-cultural policy is like, it is impossible 

to think about today’s South Korean society without the Chinese migrants. 

The chart below shows more and more Joseonjok have entered South Korea with time went by 

from 1999 to 2008, and Joseonjok ethnic group accounted for over half of the total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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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foreigners
The Number of Joseonjok

(Chinese nationality)
Ratio(Joseonjok/foreigners)

1999 57,189 12,283 21.5
2000 61,920 17,432 38.2
2001 67,908 21,259 31.3
2002 73,228 22,535 30.8
2003 102,882 52,572 51.1
2004 114,685 64,762 56.5
2005 129,660 77,881 60.1
2006 175,036 119,300 68.2
2007 229,072 169,414 74.0
2008 255.207 192,618 75.5

< Table 1. Changes in Joseonjok ratio among foreigners in Seoul>

Source: (Hong 2013, 162)

From the table, the proportion of Joseonjok in the Chinese who has Chinese nationality varies slightly. 

During 2005~2009, it is 67%, 71%, 74%, 75%, which can be said to be an average of 70%

Through these table diagrams, we can conclude that the Joseonjok accounts for the majority from 

Chinese people in Korea. This shows that we cannot ignore the impact of Joseonjok on Korean 

society, nor can we ignore the development of Joseonjok in South Korea. "Joseonjok ethnic group" 

cannot be simply defined as "Chinese-Koreans" or a member of the Korean peninsula. The 

Joseonjok ethnic group should be considered a bridge betwee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new 

era of East Asia. (Choi 2014, 123)

Also, the Joseonjok and Korea have roughly the same language, culture, custom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Joseonjok ethnic group can adapt to South Korean life more. Choi points out 

that those who live as Joseonjok ethnic group can no longer simply be defined as 

"Chinese-Koreans”. (2014, 97)  Seo(2013, 10) agreed the opinion that as the Joseonjok ethnic group 

return and live in Korea as the new subjects of life, their existence and value need to be placed 

more on the table, not just in the present but in the future, as a true citizen and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it should be established as a valuable resource to usher in an era of unified Korea 

and contribute to peace in East Asia in the long term. 

On the one hand, for South Korea, Korea can learn the culture from China. As well, the other 

reason is the Joseonjok ethnic group is willing to improve their living standards and value by 

working or studying in South Korea. Thus, we cannot ignore the influence of the Joseonjok people 

on Korea's politics and social life. According to Seo(2013, 10), although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society is not friendly for a long time, the number of Joseonjok has been increasing. And 

now they have become a member of the largest compatriot group and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n society today.

Before discussing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n society, the background that we should 

grasp is as follow. 

China is a multi-ethnic country, there are 56 ethnic groups in China. The Joseonjok is one of 

them which origin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is a descendant of the Korean. (Piao 2008, 

37) For China, Joseonjok is an important part which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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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Joseonjok community through a long and complicated 

process. During the 1990s, it is also a special time for South Korea when South Korea experienc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unavoidably social problems occurred like labor shortag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o on. For that, South Korea has not only encourage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labor but also encourage international marriage. (Park，KimCheol and Jiang，Zherong 

2017, 19)

In some ways, the Joseonjok ethnic group got a chance to enter into Korea where they regarded 

there as a “root” for themselves, where they gradually developed their nostalgia and expectation for 

the 'home country', of course now there are much more Joseonjok come to Korea for studying and 

developing themselves. According to Dai and Peng(2014, 138),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due to the Hallyu culture, Korean influence in Chinese young people has gradually 

increased, and studying in Korea has gradually become a popular option in China.

1.2 Significant & Research Question and Objective

There are many existed literature materials about the Joseonjok ethnic group’s identity in the 

past. The literature on Joseonjok ethnic group is often investigated and discussed from three 

aspects: (1) Cultural policy in China and South Korea (2) Immigration policy (3) The identity of 

Joseonjok ethnic group.

However, the constructivist view holds that ethnic identity is malleable and dynamic rather than 

innate and unchanging. Choi(2014, 97) also approves that in his paper, he said in the case of ethnic 

groups, if they are subjected to external intrusion or a period of historical transition, they will have 

a new perception or recognition of their identity through meeting or grinding with other groups 

when they are exposed to a new environment due to movement. As well, it is the same theory 

applies to policy. The difference is that even though I investigate the same object with the existed 

literature martials, but I will study and analyze from a new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young of 

Joseonjok ethnic group. I am planning to prove that there will be some change on the Joseonjok 

ethnic group’s young about their identity with the time goes by.

Therefore, this research asks a question: what are the perspectives of Joseonjok towards their 

senses of identity by living in South Korea society? In other words, if Joseonjok lives in South Korea, 

how they will think of their belongings? They may have some confusion on the view about ‘Who 

I am?”. Will they change some ideas on their senses of identity? In a word, the identity problem 

is the core issue of this research.

I did an interview in my study about how the Joseonjok ethnic group’s young think of their 

identity. Here is one of my interviewees’ self-confusion in order to understand for us more 

intuitively. 

‘’…To be honest,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was confused. I think I am a Chinese, but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said the same language with me, even the last name is the same with 

me, there are a lot of "Kim" suddenly occurred in my life. I feel we are so similar, and my Korean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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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told me all the time that you are not a Chinese, you are a Korean… it was very confusing me at 

that time…’’ (Holt, Oct.30 2019)

Moreover, a lot of problems occurred among the Joseonjok people as well, the main problem is 

they are involved in a big confusion which is ‘Who I am’. In my interview, I presented a problem 

for Holt (2019) about how he feels like his belonging as a Joseonjok. For that, he expressed his 

argument that he was confused when he first came to Korea since he met so much the same culture 

and language between Koreans and himself.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I plan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Joseonjok people’s life before and after coming to Korea to understand their complicated sense 

of identity. Secondly,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review materials, I focus on analyzing individual 

cases which are 20 generations of the Joseonjok people who live in Korea. The idea maybe will be 

changed by the influences on time and other variables,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I inten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young Joseonjok people’s senses of identity.

As my mentioned before, because considering that the Joseonjok ethnic people have recently 

entered Korean society with completely new goals and position, I have an opinion what is will to 

approve that with time goes by, there will have some changes among the young Joseonjok ethnic 

group’s identity.

Ⅱ Literature� Review

This section discusses two topics: (1)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China. (2)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3) The construction of belonging in the Joseonjok ethnic group. 

Although the Joseonjok ethnic group and South Korea are shared the same cultural roots and 

background since the previous time, they gradually realize that they grow up in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hrough a different country. (Choi 2014, 118) At first, I will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China and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In this part, 

I will introduce the importance for Joseonjok ethnic group to China and Chinese policy for 

Joseonjok. Then, for Joseonjok in South Korea,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olicy to Joseonjok and 

the discriminate on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After that, I will investigate on some 

existed literature reviews on the belonging in the Joseonjok ethnic group.

2.1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China

The literature on Joseonjok ethnic group is often investigated and discussed from two aspects. 

The first is the policy of Joseonjok ethnic group in China, and the second is the cross-border 

movement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to South Korea. Therefore, my literature reviews also focus 

on these two parts to make an analysis and summary. 

The Joseonjok meaning is being discussed as follows. Nan states (2019, 194) that Joseonjok et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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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s a branch of the Korean Diaspora, which has immigr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been formed in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fter a long history course. The 

Yanbian reg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for the Joseonjok ethnic group, where it is a settlement 

for them in history so far.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China has succeeded in maintaining the 

homogeneity and establishing themselves as the superior of the 56 ethnic groups in China while 

celebrating the common national character and state of mind amid long-term production activities 

and revolutionary struggle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Joseonjok has indelible credit for Chinese anti-imperialist, 

anti-feudal, and anti-fascist wars. (Yao 2017, 88) Among all the ethnic groups in China, Joseonjok 

can be said which is the most involved in the war and the largest sacrifice. From Lee(2017, 173)’s 

opinion, he emphasizes that Joseonjok is not only the descendants of Goguryeo but also the 

descendants of the Korean nation and the anti-Japanese fighters. After the victory of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Joseonjok became 

the masters of the Northeast district, especially the Yanbian region through the policy of land 

reform. With this historical process，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the 

Koreans were established as members of the Chinese multi-ethnic. (Zheng 2018, 46)

Geographically, the area where Joseonjok lives is also very important. Yao(2017, 88) points out 

that locating in the most easterly part of northeast China’s Jilin province, the Yanbian Prefecture 

occupies one-quarter of the province’s total area, bordering Russia in the east and facing North 

Korea across the Tumen River in the south.

For these reasons, Joseonjok enjoys huge benefits in China compared with other ethnic groups. 

The most worth arguing is that they have the right to implementing the policy of the regional ethnic 

autonomy system. This is a basic policy for Ethnic minorities which is under the unified leadership 

of the state, all areas where people merge and live in compact communities can implement the 

regional autonomy, establish organs of self-government, in order to the ethnic people become 

masters of the country and manage the internal affairs of their autonomous areas. Also, it has also 

acknowledged the strengths of ethnic group’s identity , with their commitment to education 

differentiating them from other ethnic minorities. (Kim and Chung 2016/2017, 148)

Here are an interviewee’s words to describe the Joseonjok autonomous region in the Yanbian, 

China. He points out that in Yanbian region, the Joseonjok government can establish and 

implement a set of policies by themselves.

‘’Although I didn’t grow up in the Yanbian region, my mother is the Yanbian person. She read in 

Joseonjok ethnic group’s schools where are especially for Joseonjok kids since she was a child. Besides, 

the education policy and a set of local policies are decided by the Joseonjok autonomous region 

government. My mother's Chinese is like now we lear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o learn. My mother 

said that she could not speak Chinese fluently until she graduated from college.’’ (Holt, Oct.30 2019)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 and the pursuit of "root" among Joseojok ethnic group, after 

the 1990s, there was a situation occurred which called the cross-border movement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Park and Jang(2017, 20) describe the Joseonjok ethnic group who has made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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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 to reach South Korea for a dream—for dignity, prosperity,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which has the same culture and the same language with them in “root”. However, in the Korean 

living environment and experience, the Joseonjok ethnic group has experienced more than 

“national identity” but " ethnic difference".

Generally, the first motivation is argued as follows.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 1998 Seoul 

Olympic Games and the improvement of China and South Korea relations, the South Korea 

government provided Joseonjok ethnic group with the opportunity to visit relatives in South Korea. 

At first, it was purely a family visit, but they soon discovered that South Korea’s income and 

development level were much higher than those of China at the time, so they thought of staying 

in Korea to make money. (Park，Guangxing 2010, 42) We can attribute the reason for the national 

transnational movement to economic reasons. Of course, the same cultural background also speeds 

up the entry of Joseonjok ethnic group into South Korea. Park and Jiang(2017, 19) add that South 

Korea is facing a social problem of labor shortage just at this time. In 1993,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introduce many foreign laborers. Seo(2013, 13) suggests this position has change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overtimes, like the industrial training system, employment through the 

training system,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visiting employment system are aspects of 

the labor market which the object is for Joseonjok ethnic group. Also, with the advantage of 

language, the Joseonjok ethnic group entered the Korean society for the first time as laborers. In 

this context, language is a view not only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also as a medium of 

power. (Bourdieu 1991). However, this also reaffirms the self-belonging of the Joseonjok’s people.

The other reason that Joseonjok ethnic group comes into South Korean society can simply be 

generalized as a “challenge” for a new life style but similar culture. From Hallyu is popular all over 

the world in the 2000s, more and more young people come to South Korea for studying or working, 

including young Joseonjok. According to Holt (2019), he emphasizes that coming South Korea is not 

for searching “root” or making money as a labor, but it is a challenge to live in another interesting 

way.

“First of all, compared with Koreans, I am bilingual, and now that China is developing so well, to 

be honest, I don't think it is so important to be Korean. I came to Korea to learn a new culture, and 

to gain insights because I like K-pop and Korean culture.’’ (Holt, Oct.23 2019)

Jang(2003) also points out that the young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was now proud of 

identifying themselves as Korean Chinese living in Korea (재한중국동포). Their identities were 

characterized by understanding both cultures and having the potential to work and contribute for 

a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2.2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The literature connected Joseonjok ethnic group which can mainly discuss in two parts about the 

policy to Joseonjok in South Korea and the discriminate on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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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me ways, it is a reading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s life to analyze.

Seo(2013, 12) indic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1993-1997), which advocated globalization, 

officially started the foreign migrant polic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globalization. He also adds that the Kim Dae-juong government (1998-2002) enacted the 

law on entry and exit and legal status of foreign migrants, including the Korean ethnic group in 

China, who can enter and leave South Korea freely and gives them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power after living in South Korea for a perio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at that time, there was a gap in the number of labors. After tha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2003-2007), in order to avoid diplomatic friction with China, developed a system that allowed the 

Joseonjok ethnic group to visit their homeland legally and find jobs. (Seo 2013, 13) He adds, the 

ministry of justice allowed Chinese Korean migrants to change their visas to foreign compatriots (f-4) 

residence status after obtaining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in 2011.

However, we should notice that this policy is still different from the policy of immigrations in 

Japan or the US. The original compatriot visit policy reflects a posit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garded Joseonjok as foreigners more than compatriots. Seo(2013, 13) argu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target became an economic one. It means government policies are not 

so much to guarantee the regulations in "foreign compatriots’ law” but prefer to guarantee the 

foreign manpower supply system. One of my interviewees presented the similar experience that the 

image of Joseonjok ethnic in South Korean views. 

Here is one of my interviewees who has the similar experience which can prove the opinion as 

above.

 

“For example, once I heard that Joseonjok people earn Korean money and spend it back in China 

from a Korean. If it occurred to American, I think the Koreans would not say that. Well, I heard that 

Americans earn more per hour when they work in a coffee shop more than ours.’’ (Holt, Oct.23 2019)

Since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1992, a number of 

Joseonjok have moved to South Korea in pursuit of “the Korean Dream“.(Kim 2018, 60) After the 

Korean and Joseonjok contacting at first, they both appeared to be cordial and friendly, be full of 

expectations with each other. However, the relationship began to fray with a set of reasons. (Zheng 

2018, 48) which results in discrimination which Joseonjok has to face.

The main purpose of the Korean people to go to South Korea is economic activities. Park(2010, 

44) informed that the main industries that Joseonjok ethnic group engaged in are labor industries, 

basically with high labor intensity, poor environment and a long time that the local people do not 

want to engage in. Also, there is another reason why the Joseonjok against discriminate is that they 

choose to stay illegally to continue to generate income.(Park，KimCheol and Jiang，Zherong 2017, 

19) Besides, because of the effect of media, the image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was worse than 

before. "Joseonjok" is not a term for national identity, but an expression of distaste and alienation 

from potential criminal groups(Shin and Han 2016, 238) Therefore, Joseonjok against discrimination 

at work and live in unhappiness. Holt (2019) states that he thinks the media is exaggerating about 



2019 �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272  

everything just because it connected to Joseonjok as follows. 

‘’I wish there were less negative news about Joseonjok ethnic group. After watching the news, I always 

feel that everything is blamed on us.’’ (Holt, Oct.23 2019)

Shen(2016, 52) indic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Korean ethnic group in China, but the Korean ethnic group in China has been "deliberately" 

deteriorating the phenomenon. Also, if we set our sights on South Korean movies, there is a similar 

tendency. Kang, Woo, and Sun (2018, 52) also argue that South Korean society already has a very 

negative view of the Joseonjok ethnic minority. They took an example that is the film "young 

police"(청년경찰) which treating Joseonjok as criminals and belittling them. It released on Aug 9, 

2017, depicts the Korean town of daelim-dong(대림동), where most Joseonjok lives in South Korea 

as a den of crime. In Kim and Chung(2016/2017, 66)’s paper, there is a poll about negative 

perception towards Korean to Joseonjok. According to the recent poll, 94 percent of South Korean 

respondents showed a negative perception toward Chinese Ethnic Koreans in South Korea. 82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media was a major factor that influenced their negative 

perception toward Chinese Ethnic Koreans.

<Table 2. Factors Influencing South Koreans’ Perception toward Chinese Ethnic Koreans>

(unit: % (respondents))

Factors Rate (245)

education of history and culture 3(8)

media 82(200)

Chinese ethnic Korean friends and neighbors 4(10)

Korean friends and neighbors 9(21)

other 2(6)

Sources: Peace Asia, http://peace7050.cafe24.com, 4 November 2015.

It is obvious that the ethnic group is branded as a problem, in another way to say, Joseonjok is 

regarding a potential group that always has something with criminal behavior in South Korean 

society. Shin and Han(2016, 256) explained the reasons which a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internal reason is the confusion of Korean identity in China, while the external conflict stems from 

the aversion and resistance to Joseonjok from Korean society. In this regard, the South Korean 

society needs to respond to the ethnic Korean issue with prudence given that the ethnic Koreans 

face special circumstances. (Kim and Chung 2016/2017, 163)

2.3 The construction of belonging in Joseonjok ethnic group

Since the reasons as I mentioned, the Joseonjok ethnic group against discrimination at work and 

unhappiness in life, Joseonjok experienced a period that their identities were reconstructed by 

themselves. 

In South Korea, the Korean nationality is neither "compatriots" nor "foreigners ", but"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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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of South Korean society, the existence of double alienation. (Shin and Han 2016, 257) 

According to Holt (2019), we can find out that it is common for a Joseonjok does not admit his 

identity in South Korea.

“My cousin, who is in Yonsei university. She just says she is Chinese and never says she is Joseonjok, 

because when many people heard she is Joseonjok, they will discriminate her or think she is from 

countryside, she thinks it can avoid a lot of troubles, actually even if other people ask her why Korean 

is so good, she also only explains that because of her hard work.’’ (Holt, Oct.30 2019)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Joseonjok ethnic group’s belonging, they always must keep a 

balance on two aspects. Kim and Chung(2016/2017, 149) state that the aspects must be balanced. 

The first is their identification as one of China’s ethnic minorities and the other is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 Korean nation. Although the Joseonjok ethnic group who have been staying 

in South Korea for a long time. They have a clear self-identity of "my country is Chinese’’ and ‘’my 

nationality is Korean" in their heart so that they do not want to be ignored because of Korean 

prejudice. (Shin and Han 2016, 236)

Liu(2009, 79) suggests that w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the identity of an ethnic group is 

not fixed and constructed in a continuous process; it is contingent upon its context. The 

constructivist view holds that ethnic identity is malleable and dynamic rather than innate and 

unchanging. Choi(2014, 97) also approves that in his paper, he said in the case of ethnic groups, 

if they are subjected to external intrusion or a period of historical transition, they will have a new 

perception or recognition of their identity through meeting or grinding with other groups when they 

are exposed to a new environment due to movement. 

Regarding these arguments, one of my interviewees mentioned his experience as follows.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said the same language as me, even the last name is the same with 

me, there are a lot of "Kim" suddenly occurred in my life. I feel we are so similar, even my Korean friends 

talked to me that you belong to Korea, I was confused to myself that who I am?’’ (Holt, Oct.23 2019)

“When I received roadside interviews, I say I am Joseonjok, I am a foreigner. South Korean people 

will subconsciously say "그럼 우리 나라 사람이잖아요. （It means “So you are Korean）" However, at that 

time, actually I want to tell them I am Chinese.’’ (Holt, Oct.30 2019)

After living or staying in a foreign country such as South Korea, Joseonjok experience multiple 

confusions through self-correction after experiencing the chaos of self-identification. (Choi 2014, 

97) Holt(2019) explains the reason that after rethinking his identity for a long time, he indicates 

that when he was together with Chinese friends, there are more topics which they can talk and 

make a resonate, but because of the different culture and environment of growing up, he is not 

comfortable with Korean friends. As ethnic identity results both from the choices of individuals and 

the ascriptions of others, ethnic boundaries and meaning are also constructed from within and 

without, propped up by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Kim and Chung 2016/2017, 147)  If the 

Korean government is really having a plan to achieve the goal of a multicultural society, the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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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Chinese compatriots, also be called Joseonjok. The mutual understanding of foreigners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first begin with a mutual understanding of compatriots 

who are blood-friendly and whose cultural similarity is relatively strong.

3 Research� Method

3.1 Method

This research adopts a qualitative method to make an understanding of the Joseonjok people who 

live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idea of their sense of identity. With the qualitative interviews, 

the research also focuses on the 20s’ ideas about their sense of identity. While the other researches 

are mainly focused on the middle-ages working people, like Park(2010)’s “Countries, ethnicities, and 

ethnic identities of Joseonjok ethnic groups in Korea”, Li(2012)’s “Research on national identity：

Focus on Joseonjok ethnic group's identity” and so on. This paper focus on the Joseonjok who 

enters South Korea as labors, however, I am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Joseonjok ethnic group’s 

youth arguments. because this can fill the gaps of knowledge between the psychological chang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put a new perspective on this topic.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semi-structured ways. In preparation,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should identify only the main questions and framework, and the interviewer should be 

able to refine the questions as follows, while exploring the meaning and emerging areas of interest. 

Be eager to hear from the interviewee when the subject and topic area have been identified in 

advance. However, interviewers should also take care to improve the questions to clarify or extend 

the answers. (Arksey and Knight 1999 ) Although the interviewers have some control over the 

interview structure, interviewees also can be given a greater expression of their opinions. Also, 

Hakim(1987) added the argument that under this premise the same as above, although the 

interviewer is enough to direct the conversation to the topic he is interested in, the in-depth 

interview will provide enough freedom for the interviewee to grasp the interview himself.

At the early stage of the interview, the semi-structural way was used to understand the concerns 

and attitudes of the respondents, the interviewer was gradually conducted to further question 

because it is helpful for getting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problem and is flexible to get the 

useful data from the respondents. In order to get real and reliable materials, the interview was 

applied to a face-to-face way. To this method, Nigel Mathers, Nick Fox, and Amanda Hun(2002, 

3) points out face-to-face or personal interviews are very labor-intensive but can be the best way 

of collecting high-quality data. Face-to-face interviews are preferable when the subject matter is 

very sensitive, if the questions are very complex or if the interview is likely to be lengthy. As well, 

the interviewer is conducive to the respondents' detailed and true expression of their views. 

Respondents are also more likely to be valued, their security is much stronger, and interview 

content is easier to penetrate.

I chose two individuals for this interview. First, in this research, I am planning to obta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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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perspective of the sense of identity from the 20s who live in South Korea. I contacted the 

interviewees from the internet and made an interview in the café. Almost, th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in 90 minutes, which I recorded in the form of recording. Matthew T.(2017, 3) states 

that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handbooks often remind interviewers of their responsibility to 

establish and maintain rapport with interviewees. For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I try to 

obtain intimacy with an interviewee since he is shy and cannot easily express himself. Therefore, 

we meet sometimes and conducted the interview. 

As for the number of interviewees, I have some words to explain why I chose two interviewees 

rather than more. For in-depth interviews, I think the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Compared with interviewing 10 people for 15 minutes, I think it is more meaningful and valuable 

to interview two people for 75 minutes each.

Though there is a limitation in my paper, it is maybe not rigorous academically and has some 

mistakes in grammar or expressions.

3.2 Data

This interview was taken under the 2 participants from the Joseonjok people. The interviewees 

are a 20-year-old man and 26-year-old women. They have joined the interview session with some 

prepared questions for 60-80minutes. In the interview, they also expressed the points which they 

wanted to say freely. Since they are Joseonjok who are used to communicate in Korean, in order 

to they can express themselves comfortably,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Korean. Table 3 shows 

the demographic details of the interviewees being discussed in other parts of this research.

<Table 3. Demographic details of the interviewees>

Since this research requires personal identity to compare interviewees’ opinions and arguments, 

the identity of interviewees will be publicized in the form of pseudonym. The whole process of the 

interview and the analyzation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the next session of this research.

4 Findings

4.1 Before moving to Korea: Our nation [‘우리 민족’]

4.1.1 The proud of your identity as a member of Joseonjok ethnic group after moving to South 

Korea

I asked this problem because I want to investigate the idea of them who were born as a member 

NAME AGE GENDER OCCUPATION

Holt 20 Male student

Moon 26 Female Free-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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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oseonjok ethnic group. And it can provide some convenience for me to do a set of later study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their identity’s change.

Both two interviewees answered this question positively, one of them pointed out that being born 

in a Joseonjok family, there is a definite advantage because it is meaning you are bilingual as you 

were born. Lee and Lee(Lee and Lee 2015, 37) state that the importance of language depends on 

their identity and future plan, and language is their resource to compete in the host society and 

a tool for ‘self-enhancement’. The other interviewee thought she is satisfied with the policy of the 

Chinese Minority policy.

“… As a Joseonjok, I can speak a language more than others from an early age. Sometimes my 

classmates will treat me as a foreigner. I don't know why, but that time, my heart is a little pleased with 

myself…’’ (Holt, Oct.30 2019)

‘’… Actually, more than be proud, the first time I feel that I am special as a minority was, I can add 

3 points to the senior high school entrance examination, as well I will be given priority to the same 

conditions when I take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lthough I didn’t use it, I think this policy 

is not bad for ethnic minorities…’’ (Moon, Oct.23 2019)

Before investigating this direction, we should have background knowledge about the policy of 

ethnic minorities. China is a multi-ethnic country composed of 56 ethnic groups including the 

Joseonjok ethnic group. The proportion of ethnic minorities is only 8.49% but living accounts for 

about 64% of the total land area. Therefore, minority policies have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nationality security strategy. For the Chinese government, the separation or independent action of 

a certain nationality is seen as a deadly thing that may hinder the unity and stability of the country. 

(Seo 2013, 12)

In order to stabilize national securit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especially in the 21st 

century, China’s open policy toward ethnic minorities is undergoing positive changes. (Li 2012, 98) 

So,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today's Joseonjok youths no longer regard South Korea as their 

"hometown" because China has implemented a series of policies that are enough to satisfy young 

people's needs for growing up. However, South Korea is still a "hope" for Joseonjok youth, in other 

ways, in their consciousness, they always feel that there is something connected to Koreans and them. 

4.1.2 The identity as a member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National identity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with polit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Piao(2008, 37) points out that the word "identity" originally belonged to the philosophical category 

and was gradually applied in psychology. The Joseonjok ethnic group and Koreans belong to the 

same roots and have the same history and culture, and language. It is a fact that they are connected 

by blood and it points out that the Joseonjok is a typical transnational population. 

‘’… But when my friend, maybe I am too sensitive, my mother’s nationality is Korean, so when the 

Chinese say that the Koreans are not good, I will feel very uncomfortable…’’ (Holt, Oct.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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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ly, I really don’t like to say this topic, there are always some negative examples, and as 

a middleman, when I hear these words, I really don't know how to respond…’’ (Moon, Oct.23 2019) 

For this question, both two interviewees points out the same opinion that is “I am a middleman.’’ 

They are displeased about both situation that China and South Korea have complain to each other. 

Piao(Piao 2008, 42) also emphasize that in daily life, the Joseonjok ethnic group’s people often 

emphasize or highlight a certain kind of identity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s. From these 

words, we can conclude that identity is no single, but multiple for Joseonjok ethnic group.

4.1.3. The satisfaction with life before you moving to South Korea

I asked this question for understanding how the Joseonjok youths like their life in China, or why 

they choose to move to South Korea. Like several years ago, Joseonjok ethnic group migrated to 

South Korea basically from economic motivations. But nowadays, there are so many Chinese people 

migrate to South Korea, including many Joseonjok people. They came to South Korea for studying 

or working not for making money rather than doing dirty, dangerous, difficult work. For this 

ques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reasons for the young of Joseonjok emigration to South Korea 

today are very different from the old days. They are mainly in a "challenge" mindset, trying to adapt 

to a new culture.

“… In fact, I should be quite satisfied with my life in China.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is also 

that I want to challenge and adapt to a new cultural environment called ‘root’ that my parents told me. 

Also, I am still very young, not because I am not satisfied with China and escape to Korea...’’ (Holt, 

Oct.30 2019)

 

“…I am familiar with South Korea because my grandparents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nd lived 

in Korea for a long time. My grandfather was born in Korea and lived in China for a variety of reasons 

when he was young, so I have been to Korea many times since I was a child. Also, now my parents 

are working in Korea, I feel that this is a way to change a style of life and it is a new start for me to 

challenge a new culture…’’ (Moon, Oct.23 2019)

Here is an interesting word that the word ‘escape’ in the first paragraph, it means in the past, 

the Joseonjok people may come to Korea to make a living because of poor living conditions. 

However, the goal of Joseonjok youths coming to Korea is more inclined to challenge themselves 

and to seek a kind of "self-awareness" than to make a living. Jang(2016, 204) argues that today's 

Joseonjok ethnic group, especially the young, who are less obsessed with their identity than they 

used to be. In other ways, we can still see that South Korea’s attraction for the Joseonjok has been 

transformed from an economic aspect to a cultural aspect.

4.1.4. The family’s habits in daily life before moving to South Korea

In theory, the Joseonjok and South Korea belong to the same ethnic group. Although they have 

been separated for a long time, there are differences in thinking consciousness and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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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s.(Chen 2017, 35) I asked this question to prove whether it is fact or not. Here, both two 

interviewees expressed the same words that their daily life is a mixture of Korean style and Chinese 

style. 

‘’… In fact, it is the same as that eaten in Korea, like Kimchi, Doenjang jjigae, seaweed soup for 

birthday…and so on. We must sacrifice the ancestors on some festive occasions. Simply to say, our cuisine 

is both Chinese food and Korean food…’’ (Holt, Oct.30 2019)

“… It’s a combination with two cultures…” (Moon, Oct.23 2019)

They still have the same lifestyle and cultural ties. As a cross-border ethnic group, although the 

Koreans live in different countries and have different values and political positions,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the common history and culture root still determine the Joseonjok 

ethnic group’s Strong sense of identity to South Korea.(Piao 2008, 39)

4.2 After moving to Korea: Our nation [‘우리 나라’]

4.2.1 The identity as a member of Joseonjok ethnic group after moving to South Korea

The question is be used to compare with the content that we mentioned about identity before 

moving to South Korea. Here, two of them argued that there is actually some self-identity confusion 

when they moving to South Korea at first. However, they admitted rather than Koreans, they are 

more similar as a Chinese since the difference and cultural background.

"...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often didn't know "who I am" for a lot of reasons. But as time goes 

by, compared to Koreans, I feel that I am more comfortable with Chinese people, and I have more topics 

with Chinese people. There is no common topic with Koreans. But if there is an opportunity, I am willing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After all, it is convenient, but I don't tend to turn myself into a Korean 

and get citizenship…’’ (Holt, Oct.30 2019)

 

"… Although there are Korean traditions in the family, we eat kimchi, and we will sacrifice during 

the festive occasions. But after coming to Korea, I found there are still many different places with each 

other. We can adapt to Korean’s culture and lifestyle in a short time. However, the way of thinking and 

the cultural background that we accepted by Chinese culture is so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get a 

real Korean life for us…’’ (Moon, Oct.23 2019)

After suffering the problem of “who I am”, the interviewees took a long time to receive, 

understand, organize their ideas. The process of recognizing identity is dynamic and multi-layered. 

The similarity of language and culture makes Joseonjok have a sense of belonging to South Korea. 

But after time and various experiences, the discomfort and friction in real life make them suffer 

an " identity question". What cannot be denied is that the Joseonjok ethnic group’s sense of identity 

with South Korea will not disappear due to the continuous blood and cultural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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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The unfair treatment you realized as one of the Joseonjok in Korea

As I mentioned as below, because kind of reasons, Joseonjok ethnic group always against 

discrimination. Due to cultural differences, there are gap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Joseonjok 

ethnic group and Koreans.(2016, 33) Based on this problem, She argued that Korean culture and 

language symbols make Joseonjok people feel kind and familiar, but different social systems and 

national culture from China make them feel the distance and strangeness of South Korea. More and 

more Koreans in China have recognized the differenc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lso, the interviewees stated that although the exchanges between the Joseonjok and South 

Korea are gradually strengthening, mutual distrust still exists everywhere. 

“… For example, my sister, when she is studying in South Korea university, she doesn’t say that she 

is a Joseonjok. She just said that she is Chinese. Because when Korean people hear that she is Korean, 

there may occur some situations that she does not want to be faced. So to avoid trouble, even if someone 

asks her why Korean is so good, she only said that it is because of studying hard…’’ (Holt, Oct.30 2019)

“…To be honest, personally I have not encountered any unfair treatment. But I think this kind of unfair 

treatment exists. I think it's not so much the unfair treatment of the Joseonjok people as the unfair 

treatment of the Chinese people abroad. May be in school, in work even in daily life. All I can do is 

do myself and keep kind and honest…’’ (Moon, Oct.23 2019)

They admitted the discrimination they have met against Koreans from many fields. For example, 

the Joseonjok ethnic group’s image is solidified in the eyes of Koreans, and Koreans feel that the 

Joseonjok are merely acting as “cheap laborers” in Korea. Even if they are well educated, they also 

will be treated with prejudice. Also, the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abroad has also long been 

an open question to solve.

4.2.3. The proud of the identity as a Joseonjok after moving to South Korea

To give readers a more intuitive feeling, I choose the same question but different period to 

analyze the result of the proud of a member of Joseonjok ethnic group. From interviewee’s 

perspectives, we can find that they are not obsessed with their identity because they are sure that 

they are foreigners for South Korea. Besides, the development of China intensifies the young’s 

national pride to China.

“…I am neither proud nor disgusted by the fact that I am one of Joseonjok. In my mind, I am just 

a foreigner coming to South Korea to study…”. (Moon, Oct.23 2019)

“…I am proud of it. First, compared with Koreans, I can speak Chinese, and now China is developing 

so well. To be honest, I don't think it is a very important thing to be Korean. I had a feeling that I 

was from a big country, and maybe my dad had an impact on me.” (Holt, Oct.30 2019)

Before understanding the question, we should know some background about the Joseonjok ethnic 

group’s life about 10-20 years ago. Like we discussed in the background, “the Korean dream” ha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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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ed which the Joseonjok entered in South Korean society several years ago. Li(2012, 101) 

points out that the "Korean dream" has not only failed to make the Joseonjok ethnic group’s people 

feel closer to the South Korea, but also made them realize their differences, even conflicts with the 

South Koreans, which also deepened their sense of belonging to China. That is the reason why 

Halt’s father gave this impact on him. While they were hesitant to reveal their identity for fear of 

discrimination in Korea but over the years they have come to be proud of their heritage and 

cultural identity.(Jang 2016, 204)

4.2.4 The changes are necessary to do on political, economic, legal and social field

To understand how the Joseonjok youths thought about the life that they are living, it is necessary 

to treat this problem on their perspectives. Moon argued that the Joseonjok ethnic group should 

change themselves in order to gain a social recognition. As well, Halt states an idea that Joseonjok 

celebrities utilize celebrity charm to benefit the South Korean society, which intend to change 

Koreans’ mind.

“…It is better to change ourselves than to change society. Why do I say that? Because it is true that 

Joseonjok ethnic group has some problems. This can be fully reflected in Korean movies, such as "황해

(Yellow sea)" and "범죄도시(crime city)". In fact, I can feel the dissatisfaction of Korean people to us in 

movies, and I cannot deny that there are similar reasons leading to the opinions among Korean people. 

But this situation has been greatly reduced now, so rather than let Korean society change, it is better 

to change from ourselves, to break down the prejudice against the Joseonjok ethnic group’s people in 

Korean people's minds in order to achieve to raise one's social status…” (Moon, Oct.23 2019)

“…As a Joseonjok, in fact, I think the best way is if there are more Joseonjok celebrities who have 

some positive impact on South Korea, this celebrity effect will change the minds of many South Koreans…” 

(Holt, Oct.30 2019)

Besides, in the image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the media play a great role. Shen(2016, 52) 

emphasiz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ways paid great attention to the Chinese Koreans, 

but there is a phenomenon of "intentional" deteriorating the Chinese Koreans. She adds that South 

Korean media exaggerated reports of crimes and distorted truth about the Koreans in China and 

it is common to inculcate negative sentiments that the Joseonjok ethnic group have a high crime 

rate and rude character.

5 Conclusion

So far,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ization, all the countries are increasingly connected 

with the Korean peninsulaIt, that also means the Joseonjok ethnic will also be more globalize in 

recent years. The Joseonjok is not only an ethnic minority in China, but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nation in the world, yet, they could never fully belong in one culture or the oth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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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up to the Korean society to look at Joseonjok ethnic group as "global Koreans" who are valuable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closely related to China diplomatically, and to support their 

specificity in keeping with historical trends, rather than leaving them to remain in the position of 

neighbors in both countries, locked up in a uniform framework of "Chinese ethnic Koreans" or 

"Chinese Koreans in Korea." 

Therefore, regarding the Joseonjok in a global perspective and make a sense that the Joseonjok 

ethnic identity was characterized by having understanding of both cultures and having potential to 

work and contribute for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Of course, we can also 

notice that young of Joseonjok ethnic group in Korea are not as obsessed with thinking about their 

identity as they used to be. For the young, moving to South Korea maybe can be said as “a 

challenge to life”, rather than “finding root”. Although, because ethnic identity is malleable and 

dynamic, we should continue to take more attention on this study for a lo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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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emi-structured interview schedule]

the sense of identity among the Joseonjok people who live in South Korea

: Based on the Joseonjok people’s thoughts after they live in Korea

Interview schedule for In-depth Interview [To be asked the changes of mind after being 

live in Korea]

Informed Consent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e interview. This interview is a part of my research project titled “the sense 

of identity among the Joseonjok people who live in South Korea : Based on the Joseonjok people’s thoughts 

after they live in Korea”. This research is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Dr.Chulhyo Kim,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mind among the Joseonjok people who live 

in Korea for a long time. The interview will be conducted in a structured way based on “global Korean’s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interview will be used strictly for my academic purpose including my thesis, academic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at academic conferences.

Since this study employs the biographical narrative method, the identity of interviewees will be inevitably 

publicized. Participation in this interview is completely voluntary and you can choose not to answer any 

question or withdraw yourself from this interview at any time. After all the sessions of interviews, you will be 

requested to review the transcript of your interviews. If you wish any part of the transcript should remain 

confidential, the part will be erased and unused for any purpose.

May I begin with the interview now?

SECTION A: BIO DATA

A.1.  Name ...........................................................................

A.2.  Age ...........................................................................

A.3.  Gender ...........................................................................

A.4.  Ethnicity (or nationality) ...........................................................................

A.5.  Current affiliation(s) and position(s)

Affiliation 1 ...........................................................................

Position 1 ..................................................................

Affiliation 2 ...........................................................................

Position 2 .................................................................

A.6.  Contact information(s)

(Phone)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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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 EXPERIENCES BEFORE LIVING IN KOREA

B.1.-B.10. Questions on personal experiences as a Joseonjok before moving to Korea

B.1.  Where did you live in China before you moved to Korea?

B.2.  What was your identity before moving to Korea?

B.3.  In China, as one of the Joseonjok, how do you get along with other ethnic groups?

      Is there any preferential treatment for being a Joseonjok? If you do, please list the things.

B.4.  When are you proud of your identity as a Joseonjok?

B.5.  When did the idea of moving to Korea being come out? What were the main reasons?

B.6.  If you have any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moving to Korea? Please list them.

B.7.  What were the main goals of moving to Korea? And did you achieve them or did not?

B.8.  How did you get the rights to live in Korea? Is it legal or not? 

B.9.  Before moving to Korea, if you have your ideal lifestyle in your imagination?

B.10.  How long did it take to move to Korea?

SECTION C: EXPERIENCES AFTER LIVING IN KOREA

C.1.-C.10. Questions on personal experiences as a Joseonjok after moving to Korea

C.11.  Where do you live in Korea? 

C.12.  What was your identity after moving to Korea?

C.13.  As one of the Joseonjok in Korea, did you get any unfair treatment in Korea?

C.14.  Are you still proud of your identity as a Joseonjok? Why or why not? 

C.15.  Did your life change from what you expected after moving to Korea, etc.?

C.16.  What is the biggest obstacle to your adaption to Korean society? Why do you think so?

C.17.  How did you get adapt to Korean society during that period? 

       How did you communicate or interact with the public in society during this period? 

C.18.  In your opinion, what were the challenges which you have to face in Korea?

C.19.  Do you want to obtain Korean nationality or do you want to strive for it for your children?

C.20.  Were there any political, economic, legal and social conditions you think is necessary to be 

changed or existed for Joseonjok in Korean?

Thank you for your time.

If you have any question, comment or sugges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share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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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둘러싼 미디어 코퍼스 분석 :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담화분석을 위한 제언

이태헌, 김정석 I 동국대학교

세션 7-0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함으로써 국책전반에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책의도를 가시고 실행하는 선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도사업은 사회구성원

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충분한 공적토론이 요구된다. 

한편, 공공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은 정부의 정책브리핑 및 설명자료 제공, 공청회, 설명회 등과 

함께 미디어를 통한 담론형성이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뉴미디어(SNS, 인터넷 방송 등)의 활성화로 

미디어의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다수의 인식전달 과정을 거시적인 토론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대한 (뉴)미디어의 코퍼스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뉴)미디어 텍스트 데이터

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토론 양상과 인식전달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선도사업에 관하여 시민들이 주로 

다루고 고민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이상과 같은 접근은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의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대한 연구방법론상의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자료는 신문기사와 뉴미디어의 텍스트로 구성된다. 신문기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등을 검색어

로 2019년 11월 20일 현재 573건을 수집하였으며,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추가 수집할 예정이다. 한편, 

뉴미디어에서는 넷 마이너와 구글웹크롤러를 통해 텍스트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573건의 신문기

사에 대해 시범적으로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의 기초분석에 기반하여, 코퍼스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워드투벡터(Word2Vec)를 활용하여 텍스트 간의 유사도를 파악하여 주된 쟁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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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의 핵심단어(TF) 네트워크 분석 결과(기수집된 573건 기사)

신문기사의 연관단어 토픽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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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의 지역사회참여 잠재프로파일 분석 :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참여 분석으로의 응용성

문경주 I 한국해양대학교, 장수지 I 경성대학교, 신유리 I 동국대학교

세션 7-02

한국사회는 2017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선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26

년에는 65세 고령자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초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

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당면한 문제는 고령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고령자

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고령자들이 현 거주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고령자들은 다양

한 사회참여활동에 기회를 가지지 못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사회의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된다. 그들은 이전 노인세대와 다르게 교육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

라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 관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곧 본격화될 이들의 사회로부터 은퇴를 지역사회에 

차원에서 본다면 새로운 인적자원의 유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

로 유도하여 그들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54세 이상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유형을 분류하고 그러한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6차 고령화연구패널을 분석자료로 하고,  54세 이상 7,49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서 남성집단(3,189명)과 여성집단(4.301명)으로 구분하고 남성과 여성 집단별로 잠재

프로파일을 분석을 통해 사회참여유형을 분류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참여 유형화하는 것

은 성별에 따라 사회참여 방식과 내용이 다르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다. 남성과 여성 집단 별로 사회참여 

유형화가 이루어지면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사회참여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중고령자 사회참여 유형화에 사용된 변수는 종교 참여, 계모임 참여, 여가 레저 스포츠 참여, 동창회·향우회 참

여, 자원봉사 참여, 시민단체·이익단체 참여 6개영역이다. 사회참여 유형화가 이루어지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별로 사회참여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수준, 거주 지역, 배우자 유무, 소득수준, 질병 

수 등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할 것이다. 

잠재계층 항목 값

3class
Likelihood ratio Χ2

AIC
BIC

86.583(p=0.00)0
26981.15
27112.66

4class
Likelihood ratio Χ2

AIC
BIC

48.092(p=0.208)
26948.66
271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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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참여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4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사회참여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각 사회참여 유형별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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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리터러시(Health literacy) 개발과 
다문화가정 적용가능성 탐구 

천희란 I 중원대학교

세션 7-03

건강리터러시는 건강정보를 읽고 이해하며 적절한 건강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개인적, 

인지적, 사회적 기술이다. 또한 “개인이 의료관련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와 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IOM, 2004).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리터러시가 건강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며 각 국가별 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국가연합에서는 국가의 보건

정책에서 인구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건강 리터러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 리터러시 개념은 

환자 입장에서 병의원 의료이용과 건강정보 활용능력을 ‘의학용어/계산/이해력’을 통해 평가하던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인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유럽연합의 글로벌 HL연구팀(Sorensen et al., 2012)은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활용될 새로운 건강 리터러시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건강을 ‘의료이용/건강관리’,‘질병예방’,‘건강증진’ 등 세 가지 범위로, 활용 전략은 

접근(access/obtain), 이해(understand), 판단(process/appraise), 활용(apply/use) 등 4가지로 나누어, 총 12

가지 영역에서 건강 리터러시 측정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포괄적 건강 리터러시 도구(HLS-EU-47)는 우리나라에

서 두 연구(김성은 등, 2019; 김준호 등, 2019)에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성인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수행되었고,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특정 인구집단에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정보가 제한적인 

고령자의 경우는 측정 방식 뿐 아니라 47개나 되는 문항을 모두 포함하기도 어렵다. 

고령자, 외국인, 저학력 인구집단은 특히 건강 리터러시의 취약계층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를 직접 면접한 자료(60-79세 서울 거주자 305명)를 분석하여, 16항목으로 구성된 짧은 건강 리터러

시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고령자를 위한 한국형 건강 리터러시 도구(HLS-EU-8)’를 제시한다. 이 도구를 검

토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 여성’의 건강관리와 건강 역량을 위한 건강 리터러시 도구의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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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LS-EU-16 Questionnaires

 Figure 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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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과 자살생각:
지역사회의 빈곤성 효과

기명 I 고려대학교

세션 7-04

Ⅰ 연구� 배경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사회적 유대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

사회 공동체의 특성 중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유대감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

은 사회적 유대감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내재된 자원을 말하며 (Poortinga, 2005), 자살 뿐만 아니라 사망률과 

정신보건 등과 같이 여러 건강결과에 영향을 준다 (Condon, 2012). 특히 사회적 자본은 가난한 집단의 건강에 

보호효과를 갖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Mellor & Milyo, 2005; Perry et al., 2008; Story, 2013). 하지만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다양한 개념을 포함(사회적 지지, 사회 

내재적 관계, 신뢰, 호혜성,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단일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는 

State social capital index (Smith & Kawachi, 2014), Summative social capital score (McKenzie et al., 

2002), Social fragmented index (Condon, 1996), Social embeddedness scale (Kaslow et al., 2005) 등과 

같이 복합지표를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신뢰 및 사회적 지지)의 전반적인 상태를 모니터링 하였다 (Kelly et al., 

2009; Kleiman & Liu, 2013). 이는 사회적 자본의 전체를 대표할 수 없어 포괄적인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Condon, 2012). 더불어 사회적 자본과 정신보건의 연관성은 사회적 자본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Ferlander et al., 2016) 본 연구는 저소득층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이 자살생

각에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자본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한다. 

2 연구� 방법

사회적 자본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을 세 지역에서 평가하였다. 두 지역은 정부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임대아파트 

지역이며(빈곤지역A와B), 나머지 한 지역은 일반아파트 거주지역으로 각 지역마다 300명씩 조사를 수행하였다. 

임대아파트는 SH의 협조를 받아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임대아파트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의 비교를 위해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아파트 선정은 임대아파트는 동대문구와 중랑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아파트는 빈곤지역A 임대아파트 근처 일반아파트로 선택하였다. 

세 지역 각각 300명씩 총 908명을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보정변수를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자

살생각과 사회적 자본의 각 영역(신뢰, 호혜성, 사회적 관계, 사회적 참여, 가교형 사회적 자본 및 회복탄력성

-Suppl 1참조)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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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빈곤지역은 비빈곤지역에 비해서 자살생각률이 높고, 사회적 자본은 낮은 수준이었다 (Table 1). 사회적 자본이 

자살생각을 억제하는 역할은 빈곤지역에서만 나타났는데, 특히 인지적 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났다(신뢰와 호혜성) 

(오즈비 = 0.24, 95% 신뢰구간: 0.08-0.69 – 빈곤지역A의 신뢰와 자살생각의 연관성). 사회적 참여는 빈곤지역B

에서 연관성이 나타났지만, 모형3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은 빈곤지역과 비빈곤

지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비빈곤지역은 모형3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낮은소득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은 빈곤지역에서만 있었으며 비빈곤지역은 우울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의 강도가 컸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경

제적 지위의 상호작용 분석결과 빈곤지역B에서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존재하였으며, 사회적 자본과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은 경우는 자살생각의 위험이 훨씬 높았다 (신뢰-소득 시너지효과 = 0.65, 95% 신뢰구간: 0.49-0.83; 회복

탄력성-소득 시너지효과 = 0.64, 95% 신뢰구간: 0.48-0.85; 사회적 참여-소득 시너지효과 = 0.58, 95% 신뢰구

간: 0.47-0.72) (데이터 제시하지 않음).

4 토론

사회적 자본과 자살과의 연관성은 빈곤지역에서만 확인되었으며 이는 빈곤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자본에 더욱 

의존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적 자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박탈이 있는 

지역 (Verhaeghe & Tampubolon, 2012), 소수 집단 (Baron-Epel et al., 2008), 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지위 

집단 (Fitzpatrick et al., 2007; Sun et al., 2009)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빈곤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이 

불충분한 물질적 자원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Uphoff et al., 2013), 사회적 관계에서는 더 응집력이 

커지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un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몇몇 영역은 보호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신뢰와 호혜성은 뚜렷한 보호효과를 보였

다. 사회적 자본을 인지적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적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호혜성과 같이 주관적인 인지상태를 나타내는 반면에 구조적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참여와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Murayama et al., 2012; Forsman et al., 2011).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지적 사회적 자본이 자살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구조적 사회적 자본보다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연관 정도는 비빈곤지역보다 빈곤지역에서 보호

효과가 높았고, 특히 인지적 사회적 자본은 이 과정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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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ross three communities

Total
Poor

community A
Poor

community B
Non-poor

community 

N (%) 908 301 306 301

Gender
Male 288(31.7) 96(31.9) 91(29.7) 101(33.6)

Female 620(68.3) 205(68.1) 215(70.3) 200(66.4)
Age

60 - 69 398(43.8) 109(36.2) 116(37.9) 173(57.5)
≧70 510(56.2) 192(63.8) 190(62.1) 128(42.5)

Marital status
With spouse 641(70.6) 204(67.8) 201(65.7) 236(78.4)

Without spouse 267(29.4) 97(32.2) 105(34.3) 65(21.6)
Household incomea

Low 460(50.7) 211(70.1) 232(75.8) 17(5.7)
High 448(49.3) 90(29.9) 74(24.2) 284(94.3)

Self-rated health
Good 260(28.6) 63(20.9) 72(23.5) 125(23.5)
Bad 648(71.4) 238(79.1) 234(76.5) 176(58.5)

Depression
Yes 199(21.9) 84(27.9) 82(26.8) 33(11.0)

No 709(78.1) 217(72.1) 224(73.2) 268(89.0)
Resilience

Low 410(45.1) 136(45.2) 153(50.0) 121(40.2)
High 498(54.9) 165(54.8) 153(50.0) 180(59.8)

Social network

Low 472(52.0) 179(59.5) 210(68.6) 83(27.6)
High 436(48.0) 122(40.5) 96(31.4) 218(72.4)

Trust
Low 671(73.9) 198(65.8) 232(75.8) 241(80.1)
High 237(26.1) 103(34.2) 74(24.2) 60(19.9)

Reciprocity
Low 452(49.8) 173(57.5) 210(68.6) 69(22.9)
High 456(50.2) 128(42.5) 96(31.4) 232(77.1)

Social participation

Low 110(12.1) 27(9.0) 46(15.0) 37(12.3)
High 798(87.9) 274(91.0) 260(85.0) 264(87.7)

Bridging social capital
Low 281(30.9) 73(24.2) 85(27.8) 123(40.9)
High 627(69.1) 228(75.8) 221(72.2) 178(59.1)

Suicide ideation
Yes 92(10.1) 36(12.0) 37(12.1) 19(6.3)
No 816(89.9) 265(88.0) 269(87.9) 282(93.7)

aDichotomized based on median household equivalized income (1,125,000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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